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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縮과 關聯한 協商戰略 新究

金홉t輪(輪林大)

要 約 文

군

현재 한국 국방정책 또는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 군비통제일 것

이다. 많은 연구가 군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왔다. 그러나 군축의 필요성이

축의 方法論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軍備鏡爭의 내부적 요인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측면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는 군비경쟁의 직접 원인 또는 動因이라

기 보다 狀況的 條件에 해당되는 事後的 說明을 위한 것이다. 그것들의 중요성은

당연하나， 남북한처럼 당장 군축시행을 검토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실용성이 적

다. 군비경쟁의 외부적 요인으로서 군비경쟁을 세계체제적 차원에서 보는 것도

타당성은 있으나 군축의 방법론적 고려에서논 의미가 적다. 왜냐하면 남한이 국

제체계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短期的인 실용성을 위해서는

좀 더 微視的으로 協商戰略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현된 경우는군축이의해실례를 살펴본다면 意圖的인 군축전략에

흔하지 않다. 역사가들은 군축을 어떤 특정한 군축 방법론보다는 事件에

군축의

그렇게

나름대로의

유리한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며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군축의 성사는 대체로 시간에 비례하는데，

군축 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그러한 시간을 단축해 주며， 군축이론에 대한 무지는

귀속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같은 사건은 사후적인

설명일 뿐이지 사전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군축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사건은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위적이지 못하다. 의도적이라면 이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군축도 군축에

사건이 아닌 순수한 방법론이 결정하는 군축 성공의 폭도 얻지 못한다.

군축전략은 크게 일방적， 묵시적， 공식적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방적 군축전략에는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防衛同盟 형성이다.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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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나 새로운 동북아 정치협력체형성이 남북한 군축의 한 전략이 될 수 있

다.

두번째의 일방적 전략은 情報의 습득과 제공이다. 상대방에게 자국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의 오판을 막음으로써 또 다른 군비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안보수준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남한이 군비감소를 하면서 북한에게 이를

확신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감

소와 도발억제를 하게 하는 면이 았다.

셰번째로 들 수 있는 일방적 군축전략은 공격용 무기가 아닌 防響用무기에 전

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수준은 억지력에 크게 의존하며， 그 억지력은 이차공

격력에 의해 화우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력을 상쇄하는 방어력이 상대방의

안보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공격무기와 방어무기

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적실성이 적다. 상대방의 대 군사시설 공격 또는

방어에도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민간용 공격무기가 불신관계에 있는 국가 간

의 전쟁억지에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報復공격의 신빙성을 증진시키고 상대방

의 先制공격 동기를 줄이고 誤判을 줄어는 것이 일방적 방안의 핵심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들 수 있는 일방적 전략은 명령통제기농의 강화와 목표물 수

의 감소， 그리고 선제공격 포기의 선언 둥이다. 남북한도 전투사령부가 덜 취약

하도록 좀 더 기동성이 있는 예컨대 이동사령부화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일방적

방안은 경제적 비용이 드는 단점이 었으나 쌍방이 동시에 합의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공식적 협상보다 크다.

묵시적 홍청은 협상 또는 합의없이 군비통제를 하는 것인데， 報慣報復的 전략

으로 일컬어진다. 공식적 협상과 달리 정상회담， 조약체결， 비준 둥이 필요없다.

GRIT와 TFT의 두 가지로 발전되어 왔다. GRIT는 먼저 일방적으로 군비감소를

하되 핵보복력과 재래식 방어력을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웅에 따라 보복보

답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일방적 감축은 긴장완화를 위한 의도

적인 정책이라고 미리 공표되고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

야 하며， 그 일방적 시행은 검증이 가능한 분명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즉각

적인 반응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FT전략은 상대방

이 군비감소를 하면 다음에 자국도 감소를 하고 상대방이 군비증가를 하면 다음

에 자국도 증가를 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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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합의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기

일관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휴전협정

7.4 남북한공동성명과 같은 남북한간의

흥정 관계로왕의 남북한 관계는 묵시적

준하는 보복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상대방도 그에

들어서

을 위반하는 도발을 하면

었었다. 그러나 최근에 남북한 군축 문제는 묵시적 홍정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변했다.

묵시적 전략이 존재해공동이익이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군축에 대한 남북한의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정권과 독남북한협조를야 한다. 반복 게임은

되기가전시행정이위주의건수임기는필요하다. 단기적군축추진기관이립된

쉽기 때문이다.

공식적 協商은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군축협상 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축에 관

한 다자간 협의체도 이 범주에 속한다. 과거의 군비통제 협상은 하찮고 질질 끄

위해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協商

문제이다. 군축협상에서 제한된 책임과 권한은 문제해

않기 때문에 최고통수권자 직속의 전권기관에 의해 추진되어

내에서도 군비통제는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청와대， 안기

를
뜯

햄
자

쁨

페ν}
따

행

-
「

하
」

3

웹

남

효과적이문제로 그렇게또는 감독의는 인상을 주어 왔으며， 합의에 대한 관리

지는 못했다.

공식적 협상의

의 主體가

결에

야 한다.

있다. 기본적인 계획은 전권기관에 의해 계획되어야 할 것이

다. 물론 협상이 이미 시작된 후에는 고위급이 아닌 하위급 수준에서 집행되어야

여론이나 정치적 목적에 영향받지 않는다.

군비통제 문헌에서는 檢證(verification)과

분산되어부 동에

구별되는데， 정

있으나 자료를

필요한 예산과 인원이

군축관리의 많은 부분을

해

훌융親(monitoring )는

수행할 수

사찰에

국방부에서

한다.

보기관과 군사기관은 자료수집에 해당하는 감시는

석하거나 조약위반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바로 감축의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대상인

주장되기도

어떠한 군축조약이 실현 용이한가 하는 문제이다. 단위가 분명한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군비통제조약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아주
덮

An
다

타결이조약은

簡單해야 하며， 檢證도 용이해야 하며， 합의로 예상되는 특히 상대방의 違反으로

당사자 모두 利得이 있어야 한다.

협정， 선제공격 포기 조약，

적어야 하며， 그 조약으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군비통제조약은 하트라인

인해인한 揚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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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허용 조약， 화생방무기 금지 조약 둥을 들 수 있는데， 남북한 군비통제도 먼

저 이러한 조약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슈간의 연계는 협조를 위해선 필수적인데，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일방이 상

대방을 군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수단이 중요하다. 남한이 군축협

상에서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경제적 교류 동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

원조도 주다가 안 주면 하나의 제재가 될 수 있다. 남북한 접촉이 많은 것이 없

는 것보다 훨씬 군축을 가져오기가 용이하다. 즉 민간언을 포함한 많은 남북교류

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론 조건부적 군축은 군축의 이득과 군비경챙의 비용， 그리고 검증능력

이 크면 클수록 가능해진다.

檢證은 군축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 정찰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군비

감소를 할 동기가 감소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의 정보체제가 제안될

수 있다. 남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北韓의 探知능력 향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합

의를 지킬 자신을 주기 때문에 南韓의 利益에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정찰능력 향상은 북한에게 유리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한의 國防쫓料公開도 남

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정보의 미공개는 모험주의자로 하여금 모험을 걸 동

기를 부여한다. 더구나 民主主義를 추구하는 남한으로서는 국내적인 면과 대북적

인 면 어느 면에서도 국방자료의 공개를 서둘 필요가 있다.

군축의 이득보다 軍備鏡爭의 費用이 조건부 군축을 할 가농성에 더 중요하다.

군축의 이득과 군비경쟁의 비용은 동전의 양면이나， 그 비중은 다르다. 남북한의

군축도 군비경쟁의 비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어쩌면 남한은

군비경쟁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군축을 하기에는 너무 적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

른다.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경쟁의 비용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은 남한의 연구개발

이다. 그러나 남한이 연구개발투자 퉁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보

다 군축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확실한 억지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

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여 예방전챙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국제정치 특히 군사정책에 있어 국가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도덕적 이유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費用의 부담 때문에 군축에 임한다. 세계사에 있었던 군축의 대부

분도 비용 때문에 군축에 임했지 적대국을 목전에 두고 평화에 대한 갈망이 군

축합의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현재 남북한 군축을 안보 목적상으로만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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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남북한 군축도 안보 차원보다 비용절감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

不確寶性 또한 군축의 성공에 영향을 준다. 군축이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정보

수준이 완전하지 않을 때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대상

은 상대방 選好度， 상대방의 軍備增減， 軍縮決定의 施行與否 퉁이 있다. 예를 들

어 남북한 쌍방이 자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군축이 되는 것을 선호하여

도 이를 알지 못하면 군축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남북한이 서로의 군사력을

몰라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이 남북한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군축을 하기로 정책결정자가 결정해도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아서 군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험과 이념대립에서 오는 先入觀은 불확실성의 한 요인이다. 남한이 군비통제

적 목적으로 무기체계를 바꾸는 경우에도 정부가 많은 군사체도의 변화를 꾀하

고 있는데， 북한이 ‘最惡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이를 군비경쟁으로 받아 들일

가농성은 크다.

남북한 군축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신뢰할 수 없으며

협정을 맺는다 해도 그 준수는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남한만이 손해볼 것으로

본다. 실지로 남북한의 군축정책 담당자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 극심한 不信感을

갖고 있는데 이의 변화없이는 군축도 어렵다. 설혹 일방이 진정으로 군비감축의

신호를 보내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정책담당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설려고 하는지 아니면 상호 군축을 진정 원하는

지 전혀 모른다. 남북한의 국가목표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불

확실성도 존재한다.

물론 서로 상대방이 군축을 원하고 있다고 아는 사실이 군축을 저해할 수 있

다. 왜냐하면 협상 또는 흥정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얻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

면에 상대방의 군축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확실성은 군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직관적인 생각이다. 상대방은 군비감소를 했는데 군비증가를 한 것으로 여기면

자국도 군비증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유럽에서 信賴構葉이 언급될 때 억지의 개념과 자주 대비되었었다. 억지는 상

대방이 헛점만 있으며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전제하나， 신뢰구축은 그러한 의도가

없으니 이러한 오해를 풀자는 것이다. 군축에서 말하는 신뢰구축의 근본 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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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다. 이 신뢰에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신뢰와， 상대

방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호신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설픈 신뢰구축조

치로 자신은 방어능력이 없으며 상대방의 의도는 침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군축의 논의에서 신뢰구축이 종종 강조되어 왔다. 정치적 신뢰구축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의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

요성은 오도되고 있다. 본래 군사행동의 제한， 사전예고， 초청， 현장조사풍의 軍

事的 信賴構葉의 목적은 상호 진정한 의도가 평화적일 때 상호오판되지 않도록

장치하자는 것인데， 작금의 남북한 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호의

적이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는 불확실성과 오인을 줄여보겠다는 군사적 신뢰구축

은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펑화척 의도가 비대청적얼 때

확실성은 군비경챙 또는 무력개업을 불가피하게 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군축의 방법론을 논의했는데， 몇 가지 부연할 것이 있다. 군축의 방

-법론으로서의 非公式的 방법론을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는 아

-니다. 현재 남북한 군축의 방법론으로 공식적 협상만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묵시적 홍정과 일방적 정책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북한처럼 아직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고 공식협상이 진

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억지적인 면을 고려한 일방적 정책이 필요하다.

남북한 군비통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긴장완화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치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남북한의 군비통제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남북한의 의도 또는 국가선호도에 영향을 준

다는 증거는 없다. 더구나 군축조약의 역사를 볼 때 긴장을 줄인 군비통제 조약

은 그리 많지 않다. 군비경쟁이 의도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단지

군비증강과 긴장의 상호작용의 가설로 제시되었을 뿐이지 어떠한 경험적이거나

체계적인 연구는 없다.

실지 안보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군비축소 또는 군사적 신뢰구축이라기 보다

진정한 政治的 훌購의 유무이다. 남한이 계속 군비중강을 하면 북한이 더 늦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는 예방전쟁의 가능성도 남북한의 정치적 갈퉁상황에 영향을

받지 단순한 군사력 균형의 역전은 부분척언 의미만을 진다. 한반도 군축을 연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군축이 안 되느냐 라는 문제에 골몰해 있지만 남북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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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아주 갈망하고방이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아직까지

있다. 만일 아직 남북한이 진정으로 군축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군축이 안 되는

일국은 협상에서 자신이

협상을 주저할지도 모

어느

군비통제

것이다. 남북한의

위협 때문에

지에 대해 골몰할 필요가 없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군비경쟁의

른다.

또군축의 조건으로 챔]止와 均衝은 중요하다. 유럽과 미소 간의 군축으로 인해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보존 위에

한반도에도 군축의

미소 또는 유럽에서의 군축이 억지력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0

할려고

군축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미소 군사력의

보존이었다.

미소간의

전략적 균형의 성취와 억지력의

지금의 남북한은 군비경쟁에서 자국이 열세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하나의 선전

으로서가 아니라 정책담당자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의 해결없이 군

축은 어렵다. 당연히 자국이 열세라고 생각하는 어느 국가도 군비감소를

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서로의 군사력을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지 않고 객관적으

년대부터

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가 된 후에는 열세인 국가가 굽히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잠시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미 균형되어 있는 가능성

인한 분쟁과 긴장을 줄여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무기로

크기 때문에 군축을 가능하게

목적은 軍備를 制限하기軍備統制의

이

자는 것이다. 즉 蘇典的 의미는 武器가 使用되지 않도록 統制하는 것이다. 협상

시 군비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록

군비통제 協商의 목적도 군비통제조약 윷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협상은 비

합의가 없더라도 相互 理解에 기여를 한다. 미소 군축도 실패한 협상에서의

상호 이해가 오늘날의 협상타결을 가져온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남

북한의 군축협상은 비록 타결되지 않더라도 남북한 여러 차원의 접촉을 지속하

게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군비경쟁의 내부적 요인은 생략했지만， 군축전략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民主主義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을 고려할 때 내부결속과 안정

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안보에 더 없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다.

그에 준하는 군사력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면， 남북한 무기의 상당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요구하고

국방비를 대

군비감소를

남한의

남한의 적극적

유지비 뿐만 아니라

미국학자들은

주한미군

부

1

일
?

예
”

뺀
램

8

것을 간과해서는

있지만 미국정부는

설사 남한이

독자적으

武器移轉을 고려해야

중요하다.한미방위조약

군비경쟁은 지향할 수

었다.

있다고 해도， 남한이

군축에서는

협상도

요구하고폭 올려 지역안보를 담당하는 이른바 역할분담까지

갑자기 군축을 시행하거나 주한미군철수를 원하고

로 결정할 수 있는 업장은 아닐 것이다. 남북한

간의남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

즉 미국의

하는데，

으로 인해 우산 속에 안주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있었던 면이 있으나， 미국이 남한에게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는 한미

가속화하른 면이 있다. 새로운 防衛體制 구상도남북한 군비경쟁을

군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방위조약은

公式協商 뿐만 아니라 非公式的인 정

않은

군축은 남북한 간의

책과 國內정치와 周邊강대국의 고려 둥이 필요하다. 이론적인 바탕을 두지

군축정책 추진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없었던 께 나은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9

I . 머리말

현재 한국 국방정책 또는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 군비통제일 것

이다. 많은 연구가 군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왔다. 그러나 군축의 필요성이 군

축의 方法輪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군비경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軍備聽爭요인은 대체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나눈다. 후자는 국가

밖의 요인 예를 들어 타국의 군비증가 퉁이 자국의 군비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

며， 전자는 군비증감 정책이 전략적 고려 외에 사회경제적이거나 관료정치척이고

조직과정적인 요소가 개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차대전 이전에 여러 나라

의 해군력 가운데 두번째와 세번째로 큰 해군력을 합한 것만큼 영국해군력을 유

지하려 했던 것이나， 미국이 한 대전과 한 지역전을 통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력

을 유지하려 했던 것도 그러한 경우다.

내부적 요인에 대한 대표적인 가설은 軍塵樓合體 가설이다. 1 ) 주지하다시피 이

가셜은 국방정책 특히 군비증강정책은 이 집단에 의해 크게 화우된다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측면에만 치중해 왔는

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는 군비경쟁의 직접 원인 또는 동인이라기 보다 狀況

的 條件에 해당되는 事後的 說明을 위한 것이다. 그것들의 중요성은 당연하나，

남북한처럼 당장 군축시행을 검토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실용성이 적다. 군비경

쟁의 외부적 요인으로서 군비경쟁을 세계체제적 차원에서 보는 것도 타당성은

있으나 군축의 방법론적 고려에서는 의미가 적다. 왜냐하면 남한이 국제체계 자

체를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短期的언 실용성을 위해서는 좀 더 미

시적으로 協商戰略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내부적 요인으로 흔히 베노이트 가설과 총 對 버터의 논쟁 풍을 드는

1) Carroll W. Pursell, Jr., ed.,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New York: Harper and Row,

1972) ; Sam C. Sarkesian, ed.,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A Reassessment(Beverly

Hills, CA : Sage, 1972) ; Steven Rosen, ed., Testing the Theories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Lexington, MA : Heath, 1973) ; Miroslav Nincic, The Arms Race: The Political

Economy of Military Growth(New York: Praeg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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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는데， 본래의 논의는 군비경쟁의 결과로서 시작된 것이지 군비경쟁의

원인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

군축의 실례를 살펴본다면 意圖的인 군축전략에 의해 군축이 실현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역사가들은 군축을 어떤 특정한 군축 방법론보다는 事件에

귀속시켜 왔다. 예컨대 폴 케네디는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력 경쟁은 1850년대

초반에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대 러시아 공동전선으로， 1860년대 전후에는 멕시

코와 프러시아 문제로， 1890년 전후에는 독일문제 동으로 해결되었다고 설명하

고 있다 2) 최근의 미소 군축도 소련의 고르바초프 동장 또는 소련 내의 경제척

문제 둥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같은 사건

은 사후적인 설명일 뿐이지 사전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군축이 되었

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사건은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

한 의미에서 인위적이지 못하다. 의도적이라면 이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군축도 군축에 유리한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렬 수는 없으

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더구나 1950년대 미소 군축협상처럽 쌍

방이 군축의 일반원칙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군축조약이 체컬되지 않을 수 있다.

남북한은 조만간에 군축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축의 성사는 대

체로 시간에 비례하는데， 군축 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그러한 시간을 단축해 주

며， 군축이론에 대한 무지는 사건이 아닌 순수한 방법론이 결정하는 군축 성공의

폭도 얻지 못한다.

이러한 협상전략적인 측면에서 군축의 방법론을 제안한 것도 적지 않다. 라이

트는 군축의 조건으로 전쟁의 종결， 무기의 기술적 폐용， 정치적 적대갑의 전환，

새로운 안보관계동을 제시하였다 3) 워이토는 군축의 세 가지 전략으로， 최소한의

팩지력을 보유한 채 일방적으로 군비감소를 하는 것， 상대방의 상웅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급속히 군축을 하는 것， 상대방의 상웅을 위해 다른 국가나 기구를

통해 다자적 군축을 하는 것 퉁을 들고 있다. 억지력을 보유한 채 일방적 군축의

2) Paul Kennedy, “ Arms- Races and the Causes of War, 1850-1945," in Paul Kennedy, ed.,

Strategy and Diplomacy, 1870-1945(London: Allen & Unwin, 1983) , pp. 163-177.

3) Quincy Wright, “Conditions for Successful disarmamen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7(September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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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는 군구조 변경， 전략군 감축， 비핵화， 공격용 무기의 방어용으로의 대체

둥이 있으나， 그 효능에 있어서 협상을 통한 군축이 불가능할 때 말고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4)

다운스， 록과 시버슨도 군비축소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공격용

무기를 방어용 무기로 대체하는 동의 일방적(unilateral) 전략과， 호혜주의와 같은

묵시적 흥정 (tacit bargaining) , 공식 적 군축회담과 같은 협상(negotiation ) 퉁이

다.5) 남북한 군축을 위한 전략도 이와 비슷하게 나눌 수 있다. 물론 군축을 하고

자 하는 국가는 하나의 전략만을 고집하지도 않으며 그혈 필요도 없다.

4) Robert S. Woito, To End War: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Pilgrim Press, 1982) , rev. ed. of : To End War by Robert Pickus, 3rd ed., 1970.

5) George W. Downs , David M. Rocke , and Randolph M. Siverson, “Arms Races and

Cooperation," World P이itics， vol. 38COctober 1985) , pp. 11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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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一方的 減縮

일방적 군축전략에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군사비 지출의 증가없이 안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남북한의

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 었다. 동북아 평화체제나 새로운 동북아

정치협력체 형성이 남북한 군축의 한 전략이 될 수 있다.

防衛同盟 형성이다. 이는

군축도 동맹형

일방적 전략은 情報의 습득과 제공이다. 상대방에게 자국에 대한 정

것이 상대방의 오판을 막음으로써 또 다른 군비증가를 가져오지

두번째의

보를 제공하는

북한에게 이를않고 안보수준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남한이 군비감소를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감오히려확신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와 도발억제를 하게 하는 면이 있다.

세번째로 들 무기에

공격력을 방어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저비스에 의해 자주 언급

상대방의 안보수준을 감소시키지 않고 자국의 안보수준을 증

공격용 무기의 방어용 무기로의 대체는 상대방 공격용 무기

防鄭用무기가 아닌공격용군축전략은일방적있는
/
T

전념하는 것이다.

되어 왔는데，6) 이는

가시키려는 것이다.

감축을 가져온다이는 상대방 공격용 무기의의 한계효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해서는

경우

전쟁이 아닌 군비경쟁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존재한다. 즉 서로 정복하고 싶은 의도가 내재해 있는

군축이

는 말이다.

그러나 일방적

이와 상반된 가설이

상대방의 공격력이 감축되었을 때야말로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군비증가를 더 한다는 것이다. 안보수준

은 억지력에 크게 의존하며， 그 억지력은 2차공격 력 에 의해 화우되기 때문에， 상

대방의 공격력을 상쇄하는 방어력이 상대방의 안보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적

적다. 상대방의 대 군사시설 공격 또는 방어에도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격무기가 불신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전쟁억지에는 필수적이다. 그러

수
’

볼처럼

。) .:!=
N. '-

설성이

대민간용

동기를 줄이고 誤判을므로 報復공격의 신빙성을 증진시키고 상대방의 先制공격

6) Robert Jervis, “ Cooperat 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January

1978) , pp. 16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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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것이 일방적 방안의 핵심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들 수 있는 일방적 전략은 명령통제기눔의 강화와 목표물 수

의 감소， 그리고 선제공격 포기의 선언 퉁이다 7) 남북한도 전투사령부가 럴 취약

하도록 좀 더 기동성이 있는 예컨대 이동사령부화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일방적

방안은 경제적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쌍방이 동시에 합의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공식적 협상보다 크다.

7) Bruce D. Berkowitz. Calculated Risks: A Century of Arms Control, Why It Has Failed, and

How It Can Be Made to Work(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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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默示的 相互主義 軍縮戰略

묵시적 흥정은 협상 또는 합의없이 군비통제를 하는 것인데， 報慣報復的 전략

으로 일컬어진다. 공식적 협상과 달리 정상회담， 조약체결， 비준 퉁이 필요없다.

이 방법론은 군축의 필요조건이 자비가 아니라 利己心으로 본다. 여기에는 GRIT

(graduated and reciprocated initiatives in tension-reduction)와 TFT(tit-for-tat)의

두 가지로 발전되어 왔다. GRIT의 구체적 방법론은 오스굿8)에 의해 상제히 언급

되고 있다. 먼저 일방적으로 군비감소를 하되 핵보복력과 재래식 방어력을 유지

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보복보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일방적 감축도 긴장완화를 위한 의도적인 정책이라고 미리 공표되고 그에

상웅하는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 일방적 시행은 검증이 가

눔한 분명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웅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지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티포태전략은 액설로드9)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이는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하

면 다음에 자국도 감소를 하고 상대방이 군비증가를 하면 다음에 자국도 증가를

하는 전략이다. 셀령과 령은 묵시적 흥정으로 성공한 미소간의 군비축소의 여러

예를 보여준 바 있다 10) 영국이 19제 기 에 프랑스와 해군력 경쟁올 할 때와 20셰

기 초에 독일과 군비경쟁을 할 때에도 보복적 군축전략을 사용했다. 묵시척 흥정

은 일방적 전략과 달리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자국의 행동도 결정되며， 일반적

8) Charles E. Osgood,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 Alan Newcomb, ed., GRIT, I and n (Peace Research Reviews , 1979).

9)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New York: Basic Books, 1984) ; Kenneth

A. a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10) Thomas Schelling, “ Reciprocal Measures for Arms Stabilization," in Donald Brennan, ed.,

Arms Control, Disarmaments, and National Security(New York: George Braziller, 1961) ;

Russell Leng, “ Reagan and the Russinans : Crisis Bargaining Beliefs and the Historical

Record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June 1984) , pp. 338-355 ; Kenneth

Adelman, “Arms Control with and without Agreements," Foreign Affairs, vol. 63(Winter

1984/85) , pp. 240-262 ; George Bunn and Rodger A. Payne, “Tit- for -Tat and Negotiation

of Nuclear Arms Control," Arms Control, vol. 9(December 1988) , pp. 2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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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 달리 대화가 별 필요없으며 어떠한 공식적 합의라는 것이 없다. 공식 협

상이 다른 이슈와의 연계를 강조한다면， 묵시적 흥정은 현재를 미래와 연계시킨

다. 물론 제 3 자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상보복을 할 수도 있다. 군축조약을 목

표로 한 공식적 협상은 칠질 오래 끌 가능성이 크고 전제조건의 문제가 있으며

변화수용이 느린 단점이 있으나， 묵시적 흥정은 이를 극복한다.

7.4 남북한공동성명과 같은 남북한간의 공식적 합의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기

왕의 남북한 관계는 묵시적 흥정 관계로 일관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휴전협정

을 위반하는 도발을 하면 상대방도 그에 준하는 보복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

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남북한 군축 문제는 묵시적 흥정으로만 하기에는 너

무 변했다.

상호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많다. 먼저 군축에 대한 共同利益이라는 것

이 없을 때 묵시적 흥정에 대한 동기는 없다. 군축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이익이

존재해야 보상보복 전략이 군축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메아리효과처럼 티포태 전

략은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액설로드의 실험은 협조냐 비협

조냐라는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받지만， 실제 군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전

략의 선택이 양자택일적이지 않을 때 이는 배신당하는 위험부담을 줄이는 효과

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군축이슈에서의 티포태 전략의 적실성을 줄인다. 액설로

드가 말한 미래에 대한 고려 비중(shadow of future)도 쌍방이 같은 것은 아니다.

남북한 최고책임자나 군축정책담당자의 실질적 임기는 체제가 다르고 정치적 상

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 북한의 임기가 남한에 비해 훨씬 긴 것은 남북한

협조를 위해서는 바람직한데， 남한도 이에 준하기 위해 정권과 독립된 군축추진

기관이 필요하다. 단기적 임기는 건수 위주의 전시행정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비판은 不確實한 상황에서는 티포태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묵시적 흥정에는 정보 수준이 중요하다. 정보의 정확성은 군비경쟁 또는

군축에서 군축을 혼자 시행한 국가가 군비경쟁에 다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이는 게임을 일회가 아닌 반복된 것으로 만든다. 엑설로드가 행한 컴퓨터 실

험은 상대방에 대해 선입관없이 대하지만， 남북한은 오랜 불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 먼저 협조 즉 군비감소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또 군비감소를 상대방이 군축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읽는 보장은 없다.

만약 군비감소의 이유를 죄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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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운스와 록11)은 상대방의 통기， 전략， 해석 동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큰 군비감소에 대해 상대방이 반응할 것을 어느 국가도 확신하지 않으

며， 상대방도 소규모의 군비감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흥정은 깨지기

쉬운 군축전략이며， 이는 좌절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굿비 12) 같은 이는 묵시적 홍정이 이론적으로 안정된 군사력 균형을 가져오지

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묵시적 홍정만이 군축의 유일한 방법

론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었지만， 묵시적 흥정은 공식적 협상이 갖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체결되어 명문화된 조약만이 효과를 볼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일방적이거나 묵시적인 감축만으로 군축의 목적을 이루기는 곤란하다

는 것이다. 더구나 묵시적 흥정은 공식 조약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George W. Downs and David M. Rocke , “ Tacit Bargaining and Arms Control," World

Politics, vol. 39, no. 3(April 1987) , pp. 297-325; Matthew Evangelista, “ Cooperat ion

Theory and Disarmament Negotiations in the 1950s," World Politics, vol. 42, no. 4(July

1990) ,pp.502-528.

12) James E. Goodby, “ Can Arms Control Survive Peace?," Manuscript(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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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公式的 軍縮協商

공식적 協商은 라이파13)가 언급해 왔는데，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군축협상 뿐

만 아니라 한반도 군축에 관한 다자간 협의체도 이 범주에 속한다. 과거의 군비

통체 협상은 하찮고 질질 끄는 인상을 주어 왔으며， 합의에 대한 관리 또는 감독

의 문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공식적 협상의 효과를 위해 몇가지를 유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協商의

主體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군축협상에서 제한된 책임과 권한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통수권자 직속의 전권기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

다. 남한 행정부 내에서도 군비통제는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청와대， 안기부 동

에 분산되어 있다， 국회 역시 군비통제에 대해 발언하는 의원들이 있다. 국방위

원회 뿐만 아니라 여타 여러 위원회들도 관련되어 있다， 기본적인 계획은 전권기

관에 의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협상이 이미 시작된 후에는 고위급이 아

닌 하위급 수준에서 집행되어야 여론이나 정치적 목적에 영향받지 않는다.

군비통제 문헌에서는 檢證(verification)과 藍視(monitoring )는 구별되는데， 감

시란 정보수집의 기술적 과정을 말하며 검증이란 군비통제 합의의 위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검증은 상대방의

의도적 위반을 판단하거나 감내할 결정을 하는 정치적 감시이다. 정보기관과 군

사기관은 자료수집에 해당하는 감시는 수행할 수 있으나 자료를 해석하거나 조

약위반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굿비 14)와 같은 학자는 사찰에 필요한 예산

과 인원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바로 감축의 대상인 국방부에서 군축관리의 많

은 부분을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군축조약이 실현 용이한가 하는 문제이다. 군축협상의 첫

단계는 그 군축조약이 제한할 대상의 單位에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워싱

턴 군축조약의 단위는 선박의 톤수였으며 2차대 전 이후의 주요 군축조약의 단위

는 발사 대수였다. 단위가 분명한 조약은 타결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버코비

13) Howard Raiffa, The Art and Science of Negotiation(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14) James E. Goodb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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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15)는 군비통제조약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아주 簡單해야 하며， 檢證도 용이해야

하며， 합의로 예상되는 특히 상대방의 違反으로 인한 揚失이 적어야 하며， 그 조

약으로 인해 당사자 모두 利得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

키는 군비 통제조약은 하트라인 협정， 선제공격 포기 조약， 첩보허용 조약， 화생

방무기 금지 조약 둥을 들 수 있는데， 남북한 군비통제도 먼저 이러한 조약을 협

상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군축협상은 최근의 동서간의 군축 실현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

되고 있는데， 이 또한 군축에 대한 共同의 利益이 없으면 그 의미가 준다. 그러

나 다운스， 록， 시버슨은 군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공식척 협상만

-이 다른 이슈와의 연계로 군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묵시적 흥정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일방적 전략은 부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종종 군비경쟁 중인 국가에게 경제제재를 통해 군축을 꿀어들인 바 있다. 최근

소련에게 군축의 뱃가로 경제원조를 제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즉 공식협

상은 군축 이슈툴 다른 이슈와 연계함으로써 게임을 더욱 협조유발적으로 만들

수 있다.

무기체제간 또는 이슈간의 連뚫는 합목적적 선택 이론학파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는데， 다운스， 록， 시버슨은 협상으로 인해 군축이 실현된 예로 1922년의 위싱

턴해군조약과 SALT를 들고， 이슈의 연계 부족으로 실패한 예로 1899년의 1차

헤이그 회의를 든다. 헤이그 회의에서 무기제한 협상은 다른 이슈와 철저하게 분

리되었으며， 각국의 대표는 정치， 경제 또는 영토척 이슈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군사전문가였다. 각국 대표의 제한된 위임은 협상진전올 불가놓하게 했다. 이러

한 점에서 남북한 일방이 상대방을 군축￡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비군사척 수

단이 중요하다. 남한이 군축협상에서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경제적 교류

풍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원조도 주다가 안 주변 하나의 제재가 될 수 있다.

남북한 접촉이 많은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군축을 가져오기가 용이하다. 즉 민

간인을 포함한 많은 남북교류가 있어야 한다.

15) Bruce Berkowitz,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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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檢證과 軍縮의 成功

군비경

군비

있으면조건만

쳐서는

없다. 16)

군비경쟁은 일방적인 감축보다 군비경쟁을 선호한다는

쟁은 성립된다. 이러한 가정을 내포한 군비경쟁 모델을 만든 많은 학자들은

축소는 군축합의의 違反을 探知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물론 감시에만 그

안된다. 위반에 대한 적절한 對應이 없다면 감시 농력은 아무런 의미가

위반 탐지시 보복 또는 합의번복을 확신시켜야 군비통제의 합의가 잘 지

켜질 수 있다.

근래에 와서는 군비증감의 선택을 단순히 증가냐 감소냐 라는 양자태일적 선

강요하지 않고 순차적인 여러 결정들을 수많은 대안 가운데 선택하는 복잡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군비증가냐 군비감소냐 라는 두 가지 선택만을 가지고

모델은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약점을 갖고 있으나， 설명의 간편성은 이

목적과 부합하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글에서 원용하기로 한다.

돼을

한

있는

글의

그림 1 . 검증과군축

남:

북 :j깐북 : 남 :κ남 :
위반탐지 간과 위반탐지 \간과

겠 ψq t \p
군비경쟁군비경쟁 ’ 군비경쟁 - 축

군비불균형 군비불균형 ’

16) Fred Charles Ikle, “ After Detection, What?" Foreign Affairs(January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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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군비경쟁 모델은 죄수의 딜레마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각국이 상대방이 군비축소를 할수록， 자국이 군비증가를 할수록 선호하며， 쌍방

이 군비경쟁을 하는 것보다 쌍방이 합의하여 군축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아

래의 전개형게임에서 각국은 군비증감여부를 결정한 후 각기 상대방의 협정위반

을 발견할 가능성 p.q를 가진다.n)

설명의 편의상， 군비경쟁의 효용은 각자 -15, 군축의 효용은 +5 , 일방적 군

사력 우위는 +10, 군사적 열세는 -20이라고 가정하자. 위 그림은 아래의 정상

형 게임으로 표시될 수 있다.

표1 . 군비증감과 득실

북 한

남한

군비증가

군비감소

군비증가

-15, -15

5p-20 10-25p

군비감소

10-25q, 5q-20

5,5

17) Steven J. Brams, Morton D. Davis, and Philip D. Straffin, Jr., “ The Geometry of the Arms

R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1.23, no.4(December 1979) , pp. 567-588;

Raymond Dacey, “ Detection and Disarmament : A Comment on The Geometry of the Arms

R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1.23, noA(December 1979) , pp. 589-598;

Steven J. Brams, Morton D, Davis, and Philip D. Straffin, Jr., “A Reply to ‘Detect ion and

Disarmame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1.23, noA(December 1979) , pp. 599

600 ; Raymond Dacey, “ Detect ion, Inference and the Arms Race," in Michael Bradie and

kenneth Sayre, eds. , Reason and Decision , Bowling Green Studies in Applied Philosophy,

vol. m-1981 (Bowling Green, OH: Applied Philosophy Program,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1982) , pp. 87-100; Steven J. Brams, Superpower Games: Applying Game

Theory to Superpower Conflict(New Haver: Yale University Press, 1985) ; R. Harrison

Wagner, “The Theory of Games and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vol.77, no.2 (June 1983) , pp. 330-346 ; Steven J , Brams, Morton

D. Davis, and Philip D. Straffin, Jr., “Comment on Wagner, The Theory of Games and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vol. 78, no. 2

(June 1984) , p.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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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정에서는 상대방의 군축합의 위반을 완벽하게 탐지하지 못하면 군비경

쟁은 늘 가능하다. 위의 예에서 상호 군축이 되기 위해서는 위반을 탐지할 가농

성이 양쪽 다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한 쪽만 거의 완벽한 탐지체제를 보

유하고 다른 한 쪽은 그러한 능력이 거의 전무한 경우는 군비경쟁을 가져온다.

즉 군비축소는 쌍방이 모두 일정 규모의 검증 능력을 가져야 한다. 과거 미소간

의 SALT협정시 미국 정부관리는 소련에 대한 정찰이 정확하기 때문에 소련과

군축협정을 맺는다고 한 바 있다. 지금도 잠수함 정찰 동은 군축의 중요한 부분

이다.

브람스는 정찰 결과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하는 것으로 나오면 군비감소를 하

고 군비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오면 자국도 군비증가를 하기 때문에 쌍방이 군비

감소를 할 확률은 각각 p와 q라고 가정한다. 18) 남한의 기대득실은 pq(5) +p (l 

q) (-20) + (l-p)q(lO) + (l - p ) (l-q) (-15)이 며 ， 북한은 기대득실은 pq(5) +p

(l-q) (10) + (l-p)q( - 20) + (l-p) (l-q) (-15)이 다. 남한의 기대이득은 q 즉

북한의 탐지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며， 북한의 기대이득은 p 즉 남한의 정찰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 그러므로 남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北韓의 探知능

력향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를 지키게끔 하기 때문에 南韓의 利益에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정찰능력향상은 북한에게 유리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한의 國防資料公開도 남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정보의 미공개는 모험주의

자로 하여금 모험을 걸 통기를 부여한다. 더구나 民主主義를 추구하는 남한으로

서는 국내적인 면과 대북적인 면 어느 면에서도 국방자료의 공개를 서둘 필요가

있다.

또 남북한의 기대이득은 자국의 정찰능력 각각 p와 q에 반비례한다. 이는 상대

방이 군비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탐지하여 자국이 군비증가를 하

는 데에서 오는 이득 때문이다. 정찰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할

동기가 감소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소군축협상에서 공동의 정보체제가

제안된 바 있다. 즉 p와 q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군축용어로 ‘技術的

18) 이 가정에 대한 논쟁은 바로 앞의 주에 인용된 문헌을 참조할 것. 엄밀하게 말하자연 상

대방이 군비감소를 했는데 이를 잘못 탐지한 착오와， 군비증가를 군비감소로 판단한 착

오의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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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證手段’으로 불리운다. 이 경우에는 검증이 정확할수록 기대이득은 증가하기

때문에 군축의 가능성은 커진다.

군축의 역사에서 隱蘇와 探知간의 기술 경쟁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 왔다. 군

축조약은 체결 당시에는 조약 하나로 많은 종류의 무기와 화력을 통제할 수 있

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조약의 제한올 받지 않는 새로운 무기의 발달을 가져

온다. 그래서 군비통제조약을 농부가 농약치는데 비유하여， 군비통제조약이 장기

적으로는 실질 군축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19)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技術 發達은 세상을 더욱 공개적으로 만드는데， 기술과

더불어 발달하는 검증놓력이 설제 미소군축협상에서 효과를 발휘한 예는 허다하

다. 미소 간의 군축협상에서 자국의 검증놓력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검증놓력의

향상도 배려하고 있다. 물론 자국의 정보를 척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습공격 또

는 예방천쟁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이다. 확실한 2차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동의 사실은 알려주는 것이 전쟁을 억지한다.

앞의 예에서 효용치를 -20, -15, 5, 10으로 가청했는데， 이 치수에 따라 군축

의 가능성도 달라진다. 상대방에 속는 부담이 아주 큰 경우는 군비경챙을 해서라

도 그러한 위험을 피할려고 하지 조건부 군축이니 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을 것

이다. 탐지놓력이 커질수록 기대득실도 무조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득실은

정확한 검증농력과 포물선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론 조건부적 군축은

군축의 이득과 군비경쟁의 비용， 그리고 검증농력이 크면 클수록 가농해진다.

그런데 브랍스가 주장한 또 다른 결론은 군축의 이득보다 軍備鏡爭의 費用이

조건부 군축을 할 가농성에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군축의 이득과 군비경쟁의 비

용은 동전의 양면이나， 그 비중은 다르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축도 군비경쟁의

비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가농하다. 어쩌면 남한은 군비경쟁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군축을 하기에는 너무 적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 퉁은 남한으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비용 즉 군비경쟁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게 할 것이다.

브랍스는 군비경쟁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은 冊究開發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 연구개발투자는 기술의 약진을 가져와， 현 무기체제를 구식으로

19) Bruce Berkowitz,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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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며 무기체제비용을 비싸게 한다. 현재의 미소간의 군축도 ‘별들의 전쟁

(8DI) ’ 이 라고 불리는 첨단기술로 인한 비용의 상승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

다.20) 미소군축이 어느 정도 실현을 본 부시행정부에 와서는 8DI계획 이 중단되었

는데， 대소 관계의 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가능성은 크다. 남한이 연구개발투자

동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군축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확실한 억지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여 예방전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국제정치 특히 군사정책에 있어 국가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도덕적 이유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費用의 부담 때문에 군축에 임한다. 세계사에 있었던 군축의 대부

분도 비용 때문에 군축에 임했지 적대국을 목전에 두고 평화에 대한 갈망이 군

축합의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현재 남북한 군축을 안보 목적상으로만 논의하

고 있는데， 남북한 군축도 안보 차원보다 비용절감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성공

가농성이 크다. 남북한의 군축은 도덕적 또는 이상적 접근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

이 필요하다.

20) sm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는 선제공격을 실시한 후 반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

문에 1972년의 ABM협정 에 위반된다고 소련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시행정부에 와서

GPALS(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ted Strikes)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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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不確實性과 軍縮의 成功

군비경쟁에 관한 과거의 게임이론 모델은 모든 행위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즉 完全한 情報水準(perfect and complete information)을 가정했다. 최근의 모델

은 이 가정을 무시하고 발전되고 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인과 군비경챙과의 관계

가 종종 언급되고 있다. 정보수준이 완전할 때 당연히 군축이 실현되는 것도 정

보수준이 완전하지 않을 때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대

상은 상대방 選好度， 상대방의 軍備增減， 軍縮決定의 施行與否 둥이 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쌍방이 자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군축이 되는 것을 선호하

여도 이를 알지 못하면 군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남북한이 서로의 군사력

을 몰라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이 남북한의 군

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군축을 하기로 정책결정자가 결정해도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아서 군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험과 이념대립에서 오는 先入觀은 불확실성의 한 요인이다. 1950년대 미소

간의 군축이 실패한 것도 덜레스 장관의 대소 션입관으로 인해 미국이 소련의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었다. 남한이 군비통

제적 목적으로 무기체계를 바꾸는 경우에도 북한이 오히려 이를 군비증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남한정부가 많은 군사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북

한이 ‘最惡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이를 군비경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남북한 군축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신뢰할 수 없으며

협정을 맺는다 해도 그 준수는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남한만이 손해볼 것으로

본다. 실지로 남북한의 군축정책 담당자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 극심한 不信感을

갖고 있는데 이의 변화 없이는 군축도 어렵다. 설혹 일방이 진정으로 군비감축의

신뢰를 보내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정책담당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설려고 하는지 아니면 상호군축을 진정 원하는

지 전혀 모른다. 일반개인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자도 자국의 공격적 행위는 할

수 없이 하는 것인데 반해 상대방의 공격적 행위는 본래 원했기 때문이라고 본

다. 남북한의 국가목표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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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스， 록， 시버슨21)은 이러한 不確實性이 일방적 전략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묵시적 흥정의 성공 가능성도 줄인다고 한다. 컴퓨터 시율레이션 또는

계산에 의하면， 완전한 정보하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군비축소로 시작한

티포태 전략은 군축을 100% 가져오나， 상대방의 행위를 잘못 해석할 확률이 1

%만 되어도 군축의 가능성은 25% 밖에 안된다. 물론 여전히 터포태 전략이 가장

큰 군축가능성을 보였다. 공식적 협상도 쌍방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양보를 위해

강한 입장을 제시하면 그 협상이 없었으면 없었을 더 과도한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확실성 또는 誤짧이 軍備훌훌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은 국제정

치이론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부에노 드 머스퀴타 교수와 롤만은 敵對的 의도가

군비경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22) 오히려 서로 상대방이 군축올 원

하고 있다고 아는 사실이 군축을 저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상 또는 홍정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얻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방의 군축을 정확하게 판

단하는 확실성은 군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직관적인 생각이다. 상대방은 군비

감소를 했는데 군비증가를 한 것으로 여기면 자국도 군비증가를 하는 것은 충분

히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행위자의 선호도가 비슷한 대칭적인 게임에

서는 불활실성이 군비경쟁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나， 서로 다른 선호도 또는 국

가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는 불확실성 또는 오인이 오히려 군비경쟁올 막을 수

었다.

유럽에서 信賴構葉이 언급될 때 억지의 개념과 자주 대비되었었다. 억지는 상

대방이 헛점만 있으면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전제하나， 신뢰구축은 그러한 의도가

없으니 이러한 오해를 풀자는 것이다. 군축에서 말하는 신뢰구축의 근본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이 신뢰에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신뢰와 상대

방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호신뢰의 두 가지가 있는데，23) 어설픈 신뢰구축

21) George W. Downs , David, M. Rocke , and Randolph M. Siverson, op. cit.

22) 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 Arms Races and the Opportunity for

Peace," Synthese, vo l. 76 (1988) , pp. 263-283.

23) Jonathan Alford, ed., The Future of Arms Control ill :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delphi Paper, no. 149(London : IIS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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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 자신도 방어놓력이 없으며 상대방의 의도는 침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

는 것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군축의 논의에서 신뢰구축이 종종 강조되어 왔다. 정치적 신뢰구축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의 상황에서 군사척 신뢰구축의 중

요성은 오도되고 있다. 본래 군사행동의 제한， 사전예고， 초청， 현장조사 동의 軍

事的 信賴構葉의 목적은 상호 진정한 의도가 형화적일 때 상호 오판되지 않도록

장치하자는 것인데， 작금의 남북한 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호의

적이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는 불확실성과 오인을 줄여 보겠다는 군사척 신뢰구

축은 평화에 별로 도움이 안될 수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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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군비통제협상 당사자의 회고록 동에는 많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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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제협상을 주저할지도 모른다.

또 군축의 조건으로 빼止와 均衝은 중요하다. 유럽과 미소간의 군축으로 인해

한반도에도 군축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미소간의 군축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미소 군사력의 전략적 균

형의 성취와 억지력의 보존이었다.

지금의 남북한의 군비경쟁에서 자국이 열세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하나의 선전

으로서가 아니라 정책담당자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의 해결없이 군

축은 어렵다. 당연히 자국이 열셰라고 생각하는 어느 국가도 군비감소를 할려고

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서로의 군사력을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지 않고 객관적으

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가 된 후에는 열세인 국가가 급히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잠시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미 균형되어 있을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군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軍備統制의 목적은 軍備를 制限하기 보다 무기로 인한 분쟁과 긴장을 줄여보

자는 것이다. 즉 蘇典的 의미는 武器가 使用되지 않도록 統制하는 것이다. 협상

시 군비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군비통제協商의 목적도 군비통제조약 윷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협상은 비록

합의가 없더라도 相표 理解에 기여를 한다. 미소군축도 실패한 협상에서의 상호

이해가 오늘날의 협상 타결을 가져온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의 군축협상은 비록 타결되지 않더라도 남북한 여러 차원의 접촉을 지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군비경쟁의 내부적 요인은 생략했지만， 군축전략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民主主義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을 고려할 때 내부결속과 안정

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안보에 더없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군사력을

줄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면， 남북한 무기의 상당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 미국학자들은 남한의 적극적 군비감소를 요구하

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남한에게 주한미군 유지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방비를

대폭 올려 지역안보를 담당하는 이른바 역할분담까지 요구하고 있다. 설사 남한

이 갑자기 군축을 시행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해도， 남한이 독자

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남북한 군축에서는 武器移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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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도 중요하다. 한미방위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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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體制 구상도 군축을 위

남한에게

있다. 새로운

미국의

있었던 면이 있으나， 미국이

남북한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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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해서 필요하다.

한반도의 公式協商 뿐만 아니라 非公式的인 정

책과 國內정치와 周邊 강대국의 고려 퉁이 필요하다. 이론적인 바탕을 두지 않은

군축정책 추진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없었던 게

남북한 간의군축은그러므로

나은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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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韓半島 軍事爭點의 解決方案 鼎究

朴洪潤(江陸大)

〈要 約 文〉

1. 머리말

南北韓間의 韓半島 훌薦은 多次元的인 갈동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혜를 위

하여는 體制的인 接近方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冊究에서는 남북한의 軍事問題를 세가지 下位體制로 즉 國際體制， 南北韓 國

家對立體制， 南北韓 國內體制로 구분하여 살며보고자 한다. 첫째로 國際體制에서

는 주로 한반도 周邊의 4彈의 力學關係속에서의 軍事問題를， 둘째로 南北韓 國家

對立體制에서는 남북한간의 對北·對南政策에 의한 作用-反作用의 力學關係를，

셋째로 남북한 국내체제에서는 남북한체제에서 軍部의 역할과 政治·經濟·社會心

理的인 要因들이 남북한 군사문제의 形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韓半島 軍事現況과 環境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周邊 4彈에 있어 東北亞 및 한반도는 國家利益의 관

점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地域이라고

하겠다. 이들은 기존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멈國의 利益을 極大化하는 방향의 기

본적인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동구와 같은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남북한간의 軍事力의 對立을 보면 한국통란 이후 지속적인 正規兵力， 據備兵

力， 武器體制의 鏡爭을 가져와서 오늘날 한반도의 軍事力은 恐佈의 均衛狀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軍備觀爭을 남북한간의 國防費의 지출이라는 면

에서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軍備觀爭을 가져온 要因을 보면， 첫째로 國際體制的 要因으로 남한

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北韓의 中國과 蘇聯에의 의존적인 군사체제의 변

화가 가져온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호白을 채워야 한다는 論理와 北韓으로 하여

금 주한미군을 적으로 규정하여 군사력의 증강을 꾀하였고 이것이 南韓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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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군비증강을 요구하는 再生塵的인 惡11좁環의 論理 동이 南北韓의 軍備廳爭을

자극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인 요인으로는 북한의 호전적인 對南政策， 테러

사건 동， 남한측의 월남파병 및 일련의 한국군 현대화계획 동에 의한 戰力增彈

計劃이 남북한의 軍事力 增輝을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남북한 무기체제

의 기술적인 작용-반작용 퉁이 남북한의 軍備鏡爭을 가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南北韓 國內體制的인 要因으로는 남북한의 權威主義的인 政治體制， 北

韓의 무력혁명 이데올로기， 남북한의 經濟成長， 6.25 이후의 單細8包的인 남북한

의 反共과 反帝國主義 이데올로기에 의한 社會心理的인 要因이 한반도의 軍備鏡

爭을 彈化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實體

오늘날 한반도의 軍事問題가 종래와는 다른 次元에서 논의되고 낙관적인 관심

을 가지게 한 배경으로는 國際體制의 관점에서 蘇聯의 변혁에서 시작된 東西獨

의 統一， 미소의 戰略核武器 減縮協商， 동구유럽의 이데올로기에서의 해방 퉁의

일련의 체제적인 변화의 영향이 통북아에 까지 미칠 것이라는 희망과， 둘째로 남

북한 國家對立體制의 관점에서 남북한의 유엔 同時加入， 非政治的인 交流의 확대

동의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로 國內體制的인 要因으로는 남

한의 民主化， 북한의 世代交替와 경제적인 어려움， 국민의 팀覺 둥의 요인이 한

반도 군사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문제 가운데 國際體制的인 성격의 문제로는 오늘날

동북아에서의 군축의 정후보다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軍事力 增鐘이 계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軍縮이나 軍備減縮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성격이 한반도에 한하지 않고 있는 顧韓美軍과 廣韓美軍의

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의 문제， 남북한의 현상유지적인 군사력을

維持， 保存시키는 데 필요한 남북한 군사력 체제의 국제적인 軍塵複合體的에의

從屬으로부터의 自律性 확보의 문제 동이 있다.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인 性格이 강한 軍事問題로는 運營的인 차원에서의 軍

縮이나 軍備統制의 문제와 信賴構葉의 문제가 가장 대립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한은 선신뢰구축 후군축을， 북한은 先軍縮， 後政治的인 문제의 타결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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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둥 過程과 結果에 대한 강한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의 軍事問題의 해결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국내체제의 문제는 군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軍部의 問題， 軍事力을 체제의 形없과 維持의 基本勢力으로 삼

은 정권의 정통성문제， 군축에 대한 불안을 보이는 사회의 保守勢力동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軍縮이나 軍備統制에 대해 제안을 행

한 정책결정자가 이를 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양측의 政策決定者

들이 軍事問題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意志、가 先行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4.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解決方案 鍵索

본 뽑究에서는 기존의 南北韓의 軍事問題에 대한 提案이 軍事問題의 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解決方案의 模索은 근본에서부터 다시 언

급되어야 할 필요가 었다는 면에서 微視的언 運營方案을 모잭하기 보다는 닫視

的인 解決方案 模索의 定向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남북한 군사문제는 단순한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韓民族과 周邊國과의 문제라

는 視角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외에 時觀을 長期的 段階的으로， 남북한의 정

치체제의 변화의 틀 속에서 軍事力을 國家의 國力이 될 수도 있음을， 그리고 한

반도의 군사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주적인 해결의 방안을 위한 틀 속에서 논의되

어야 한다는 前提하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 方案을 살펴 보았다.

먼저 國際體制上의 方案으로 동북아의 군사환경 하에서 남북한의 군축이나 군

비통제가 韓民族에게 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시기상으로 東北亞

의 環境상 한반도의 軍縮은 이르지 않은가 하는 것도 다시 고려해야 할 代案이

다. 또한 군사력은 한 국가의 국력을 상정하게 되고 軍事力은 단순한 적의 침공

에 대한 防舞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변에서 남북

한의 군축 보다는 現狀維持의 차원에서 軍事協商은 軍備統制 가운데 적대적인

위협의 감소방안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인 軍事問題의 解決方案은 군사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인 남북한의 통일 이후의 共同防衛體制를 前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

로 지금까지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인 상호 對立的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구축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는 南北韓은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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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모험적인 요인이 내포된 제안을 하지 않는 상태에

서는 빼商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측에서는 지금까지 先信賴構

葉의 方案을 중심으로 한 선언적인 군사문제의 제안에 軍縮의 運營方案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문제는 南北韓의

協商問題는 실천시기의 문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국내체제적인 軍事問題의 解決方案으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국민간에

잔존해 있는 대립적인 이미지 해소를 위한 社會敎育의 f뚱뿜u이 요구된다. 그리고

군축을 기득이익의 침해로 볼 수도 있는 職業軍A들의 반발을 肯定的인 시관으

로 바꾸는 노력이 없이는 이들에 의한 정치적인 불안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외에 북한의 體制開放과 남한의 지속적인 民主化의 노력이 軍備協商의 성공의

기본적인 魔石이 된다.

5. 맺 음 말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의 變化가 南北韓 군사문제 해결에 다양한 형태

의 낙관적인 견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힘과 세력의 場인 國際政治의 場에 있어

서 軍縮과 軍備統制가 언제나 善은 아니며 이것이 없이도 南北韓의 共同의 基本

的인 理念인 統-은 達成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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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 리 말

1. 冊究目的

오늘날 國際模序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소련 쿠데타의

실패로 극에 달하였다. 이제 世界體制는 政治的 이데올로기적 冷戰의 틀에서 經

i齊的인 實用主義의 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의 변화가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체제에 희망만을 가져다 주고 있을 뿐 아직은 급격한 變化의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中國을 중섬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챙의 可

能性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세계에서 마지막 이데올로기 對立의 場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는 그 對立의 外

的인 표현인 南北韓의 軍備聽爭으로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훌훌훌의 폭을 넓히

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한의 軍備훌훌爭은 그 存在의 필요 이상

으로 확대되어 恐佈의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南北韓이 當짧

的인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統-에 遊行하는 활동으로 명백한 덤標의 전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은 지난 45년 이상 동안 이러한 쭈眉을 타개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

서도 이를 위한 기본적인 합의정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協商에 공전만을 지속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國際體制의 變化는 이러한 남북한의 冷戰 構造에 새로

운 희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고， 南北韓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蠻化의 可能性

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軍備훌훌爭에 의해 安定을 추진한 남북

양측에게 군비경쟁이 한반도의 문제 解決에 善이 아니며 오히려 그 遊이 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남한측에 있어서 軍事問題는 南北韓 對話의 장에서 소극적이었던 면도

있었던 점은 군사적인 열세라는 측면이 중요한 要因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軍

備增輝의 노력으로 軍事協商의 前提인 軍事力均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면

에서 앞으로 남북협상은 보다 實質的인 協商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질상 군사문제는 政治問題의 표현이며 政治的인 解決을 전제로 완전한 타결

을 도출해 낼 수있는 성격의 문제이다. 고로 本 鼎究는 軍事問題를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닌 보다 廣義의 政治經濟的인 體制의 틀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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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해결하기 위

次元에서巨視的인아닌

그 실체를

한 方案을 微視的인 運營管理次元의 解決 方案이

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관 속에서 본 연구는 韓半島의 軍事問題를 정확하게 인식하

기 위하여 軍備鏡爭의 現況과 軍備鏡爭의 要因을 살펴보아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며， 이어서 한반도의 軍事爭點問題를 보다 具體的으로 규명하

명확히 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定向의 代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南北協商이

宣言的이며 전술적인 것으로 진정한 협상 또

기본정향에서부터 새롭게 認識할 필요가 있다

위한 것이 아닌

위하여는실현을'
'-

協商을 실현시키기

위한 협상을

는 前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2. 冊究 分析툴

한반도의 軍事問題는 남북한 갈동의 外的 表現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

북한 갈동은 “複合的 훌購”， “多元的 홉購”，l) “長期不規則 萬廳"2) 둥으로 定義되

고 있다. 이러한 多次元的인 萬훌훌을 보다 體系的으로 인식할 수 있는 分析틀로는

軍事的인하겠다. 이에 본 鼎究에서는 南北韓의

次元에서 分析하고자 한다 3)

체제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萬購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첫째는 國際體制的 次元이다. 남북한 갈동의 국제체제적인 성격은 韓半島의 分

斷과分斷의 固훨化 그리고 훌훌購의 심화가 冷戰의 塵物이며 그뒤 多元化된 한

반도 주변 4강의 力學關係 속에서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勢力均衛의 輪理속에 전

있는

軍事問題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는 한반도를개되어 왔다는

둘러싸고

면에서 南北韓의

국제체제적인 環境속에서 南北韓의 軍事問題를 살펴 효L
E응 필요가

1) Baek Chong-Chun, “ The Conflict Interaction on the Korea Peninsula 1948-1978",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 No.2(Fall/Winter 1982)

2) 문정인， “남북한 분쟁연구 총점겸 및 새 연구방향 모색”， 양성철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J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245-248쪽.

3) 李相禹 교수는 한반도의 갈퉁을 민족내부의 갈둥， 이 념 적 갈동， 국제갈동으로 구분하고 있

다.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 J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 한편 Moll and

Luebert는 군비경쟁의 분석 모형으로서 군비형성모댈(Arms-Building Models)을 다음과 같

이 네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CD국제체제수준@국가수준 @정치-관료수준@사회

심 리적 수준 ; Kendell D.Moll and Geogory M. Lueert,“Arms Race and Military Expenditures

Models"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l(Mar. 1980) , pp. 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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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國際政治經濟體制에서 周邊國의 軍事環境과 갈둥은 廣義로 강대국간의 관계를

再生塵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次元에서 중요한 變數로는 남북한의 世界

權力의 블럭속에서의 위치와 그 속에서의 軍事同盟， 軍事援助， 武器移轉， 軍事介

入， 核據散， 國際的 성격의 軍塵複合體의 영향 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國家對立體制的 'Ik元으로서 民族主義的 我執이나 當篇論의 측면에서

남북한 양측은 서로를 國家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南北은 國家

對 國家의 政治， 外交， 軍事的인 대결을 하여 왔다.

이 、次元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는 대립에 의한 주요 무기체계의 作用

反作用의 모습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외에 對南， 對北政策의 변화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이미지 동에 대한 分析이 남북한의 군사대결과 對決의 근본적인 요

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國內體制的 次元이다. 남북한의 갈동은 남북한의 國內 政治， 軍事， 經

濟， 社會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남북한의 대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논의될 요인으로는 정치체제 특히 官傑政治的인 要

因과 軍塵複合的언 요인4)， 經濟없長5)， 援算政治의 行觀6) 둥이 있을 수 었고 이외

에 社會心理的인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指導者의 퍼스낼리

티도 그 중요성이 언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셰가지 次元을 중심으로 問題툴 규명하고 해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이 이 세가지 次元이 혼합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제가지 차원으로 問題와 해결 방안을 구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었다는 것이 본 분석틀의 限界로 언급될 수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定向으로는 巨視的인 時觀을 가지고 代案을 모잭하려고 하

였다. 이는 군사문제의 解決이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해결의 근본적인 方向을 統一韓國에 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는 前提下에서 代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 Bruce Russet, The Prisoners of Insecurity(San Francisco: W. H. Freeman, 1983) , Ch. 4.

5) Emile Benoit “ Growth and Defence in Developing Countries끼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26. No. 2(January 1978).

6) Aaron Wildavsky, The Politics of Budgetary Process(Boston : Little Brow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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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韓半島의 軍事現況과 環境

1. 東北亞 軍事體制와 韓半島

韓半島의 軍事環境은 周邊 4輝의 東北亞에 대한 軍事戰略의 力學關係속에서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의 틀을 벗어나서 南北韓이 韓半島의 독자적인 軍事

環境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한반도 군사

문제의 認識과 解決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먼저 동북아가 주변 4강의 國家利益의 측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면 백종천교수는 뉴처라인 (Donald E. Neuchterlein)의 國家利益의 分

析모델7)을 이용하여 (표 : 2-1)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도표 2-1) 周邊 4뼈의 東北亞에 대한 國家利益의 重要度

싫깊냉용 美 國 蘇 聯 中 國 日 本

국 가 방 위 주 변 핵 심 핵 심 핵 심

경 제 이 익 핵 심 주’ 벼」 핵 심 주 요

국 제 질 서 핵 심 핵 심 주 요 핵 심

이 데 올 로 기 핵 심 핵 심 핵 심 주’ 변

(참고 : 백종천 “한반도 주변 군사환경의 전략적 연구방법”， 검을권 「한반도 주변

의 군사환경 J (서울 : 셰종연구소， 1988), 62쪽.

이 도표에서 보듯 통북아가 한반도 周邊 4鐘의 國家利益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가 한반도에서의 勢力均衝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들

國家의 國家防衛， 經濟利益 및 國際f!k序를 위협하여 새로운 형태의 國際的 훌麗

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7) Donald E. Neuchterlein, “ 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strategy: The Need for Priority",

in Terry L. Henyns(ed) , understanding U.S. Strategy: A Reader(Washington, D. C. : )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3) , pp.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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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이후 유럽은 신데탕트의 기류에 의하여 낙관적인 형태로 戰略的인

安定이 추구되고 있으나， 東北亞의 경우에는 기존의 顆序에 대한 변화의 정조가

장대적으로 적은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즉 韓半島 주변의 4강은 급격한 변화보

다는 現狀維持政策의 次元에서 긴장을 완화하면서 實用主義 노선에 의하여 自國

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나아가리라 생각된다.

美國의 동북아정책은 지금까지 西유럽에 대하여 항상 二次的인 위치에서 政策을

결정하여 왔으나 經濟的 쫓退의 시대에 커다란 市場의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는 經

濟利益의 次元에서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력올 가지는 地域으로 부각되고 있으

며， 멈由民主資本主義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國際接序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에 있

어서도 이 地域은 핵심적인 對象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지

역에서의 지금까지의 독자적인 역할보다는 동맹국과의 共同防衛分擔을 추진하여

소련팽창의 억지 빛 이 지역에서의 安定과 現狀維持를 지향할 것이다.

오늘날 소련의 極東政策은 유럽에서의 정책과는 달리 커다란 변화가 없이 지

금까지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이른바 ‘本質

的 繼承과 狀況的 蠻用’으로 均衛을 취해 나가고 있다 8) 소련도 그들의 제일차적

인 對外政策의 지역이 미국과 유럽지역이나 중국과의 분쟁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은 그들의 국방에 있어서 核心的인 지

역으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한편 소련이 국가정책의 優先順位를 國防에서 經濟

로 관심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새로운 經濟協

力과 시장으로서의 위치가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국내척 짧展政策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對外的으로는 戰略的인 安

定과 현상유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미·일·소와 지속적인 관계의 개선을 꾀하

고 있다.

한편 국방상 소련으로부터 領土를 보존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으면서 국내의

경제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압력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安定과 現狀維持

를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최근 소련과 동구 社會主

護 진영의 역량 퇴조와 함께 이데올로기적인 고립을 막기 위하여 북한을 중심으

로 한 아시아 체국의 변화보다는 現狀維持를 지지하고 옹호하리라는 예측에 의

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89J , 국방부， 1989,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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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존의 정책은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政策基調에 의할 때，

중국에 있어서 동북아와 한반도는 국방， 경제 및 이데올로기적으로 核心的인 지

역이다.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은 한반도에서의 平和와 安全의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基本認識하에 다음과 같은 기본방

침을 유지하고 있다· CD남북한 當事者의 실질적인 對話 추진，(2)남북한간의 均衝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며，@훌韓美軍의 철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한국과의 友好關係를 기본으로 북한과는

무역·인사·문화 동 제반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를 점차 확대시켜 상호 이해의 증

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에 있어 對韓半島 政策은 安全보다는

安定이라는 관점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9) 한편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위치

는 지금까지의 보조적인 지위에서 주체적 지위로의 변화에 대한 압력을 미국으

로부터 더욱 거세게 받을 것이며 이는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을

계속 중대시키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일본은 미국의 묵인하에 군사력의 증강

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남한과 동북아 지역에서 닦아놓은 경제적인 없得

權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에서의 勢力均衛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에 있어서 동북아 특히 한반도는 그들의 정치·군사·경제 그리

고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國家利益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남

북한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生存과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다. 특히 남한

에 있어서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직접적인 聽爭의 대상국으

로서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2. 韓半島의 軍事現況

1) 南北韓의 兵力現況

한 국가의 군사력 現況을 기존의 國際機關의 資料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파악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특히 강대국이 아닌 第 3 世界의 지위에 있는 나라의

9) 伊豆見元，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이갑윤 외， 「現代 日本의 政治JC서울 : 경남대학교 극

동문제 연구소， 1986) , 227-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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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제약점을 전제로 하여 개괄적으로 남북한의 군

사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남한은 1945년 11월 미군정에 의하여 朝蘇國防司令部가 창설된 뒤 1950년 한

국전쟁까지 약10만명(육군 : 8개사단， 9만5천명 ， 해군 : 7，715명 ， 공군 : 1，900명 ) 10)

의 兵力으로 6.25전쟁 에 대응하였다. 그후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휴전시 약 59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57년 이후 오늘날까지 남한의 병

력은 60-65만명 사이에서 안정적인 正規兵力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표 : 2

2참고) 11)

한편 북한은 약19만명(육군 : 10개 사단， 18만 2천 명 ， 해군 : 4，700 명 ， 공군 :

2，000명 ) 12)의 병력으로 한국전쟁을 감행하여 전쟁말기에는 27만 5천명 ， 휴전시에

는 41만명으로 증가한 뒤 1958년에는 38만 2천명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IISS

와 WMEAT 두 자료 다 같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증가의 현상을 보여주고 었

다(표 : 2-2참고) . 특히 이러한 변화는 60년대 중반의 4대군사노선을 택한 시기

와， 1970년대말과 80년대 중반이후에 가속적인 증가를 가져와서 최근에는 60년

대초의 약3배에 이르는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까지 추측하고 있다.

예비병력에서는 (표 : 2-3)에서 보듯 전체 동원능력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2배

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질적인 변에서 남북한은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남한의 민방위대와 북한의 노농적위대는 그 성격

이 상이하고， 북한의 경우 예비병력의 100%가 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동원예비군을 제외한 일반예비군은 60% , 학도호국단은

20%의 무장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었다.

10) 조선일보， 1984. 6. 24일자.

11) 91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밀리터리배런스(1990 - 1 99 1 )를 인용하여 남한의 육군병력 수를

21개사단 55만명으로 언급. 조선일보 1991. 7. 27.

12) 조선일보， 198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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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南北韓 兵力 比較

LnJL 한 북 한

연 도 버。 력 종 -/i「‘ 병력수/인구천명 병 력 종 수 병력수/인구천명

IISS WMEAT WMEAT IISS WMEAT WMEAT

1962 602 338
1963 627 627 23.14 280 352 30.61
1964 600 600 21.58 325 362 30.68
1965 604 604 21.19 353 378 31.24

1966 571 572 19.59 368 383 30.89
1967 612 612 20.47 368 383 29.46
1968 620 620 20.33 384 410 30.60
1969 620 620 19.87 413 410 29.71
1970 645 645 20.28 401 438 30.85
1971 634 638 19.69 402 450 30.82
1972 634 635 19.18 470 460 30.46

1973 633 634 18.76 467 470 30.32
1974 625 630 17.60 495 470 30.30
1975 625 610 17.20 500 500 29.60
1976 595 600 17.00 512 520 30.80
1977 635 638 16.50 632 632 31.20
1978 642 600 16.20 678 692 37.00
1979 619 606 17.00 782 700 39.60
1980 600 601 15.70 784 768 39.10
1981 601 602 15.60 785 782 41.90
1982 602 602 15.30 782 784 41.70
1983 622 600 15.10 838 784 40.90
1984 622 14.90 840 784 39.90
1985 598 14.60 838 38.50
1986 601 840
1987 629 838
1988 629 842
1989 650 980

IISS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WMEAT :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
출처 : 양성철， “남북한 군사력과 동맹체제”， 「사상과 정책 j (1989, 여름호)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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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3) 南北韓 據備兵力 比較

남 한 @ 북 한 @

병력구분 연령 핸M캡n 비고 병력구분 연령 동원능력 |비고

학도호국단 16-18 173 80년초 붉은청년 14-16 81만 1970.9월창설

19-22 173만 근위대 80년 : 76만

동원예비군 23-30 240만 132만 교도대 17-40 124만 1962년창설

일반예비군 31-35 240만 206만 80년 : 25만

민방위대 17-50 424만 노농적위대 41-60 380만 1959년창설

80년 : 150만

계 1，077만 계 585만

자료 :(D김을권， 앞의 책 1584쪽

@국방부， 앞의 책， 86쪽

2) 南北韓 武器體制 現況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앞에서 살펴본 병력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에서도 극심한

경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남한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1949년 미군의 철수 때

한국군에게 인계한 10만정의 소총， 5천만발의 소화기 탄약， 2천문의 로켓트포 동

제한된 방위놓력을 견지할 장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은 1950년 6월까지 소

련으로부터 공급받은 242대의 전차와， 211대의 각종 비행기 퉁(표 : 2-4) 에서

보듯 압도적인 무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전후복구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증가현상을 가져왔는데， 특

히 북한의 경우 1958년에는 전차가 585대 ， 비행기 870대 ， 제트기 622대 ， 화포 (75

미리 이상)가 53년에 1，050문에서 1，712문으로 증가하였다 13)

13) 戰略問題맑究會， 「戰後世界軍事史j (東京 : 原書房， 昭和45年 ) ，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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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4) 南北韓 주요부대 무기체계의 변화

한국전(1950 )(1) 1970@ 1980@ 1989@
구 τaEr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보병사(여)단 8(22) 10(30) 19 20(5) 20 47 48 55

기계화사단 1(77년 ) 3(75년 ) l 3 2 4군단

기갑사(여)단 2 (2) 2 (6) 2 1군단

포병 부대 30대대 20연대 2여단 3사단 2여단 1군단

(1977) (1977)

져‘- 차(대) 242 750 900 860 2,650 1,500 3,500

(73년 )

장 갑 차(대) 54 400 950 570 1,000 1,550 1,960

(74년 ) (71년 )

박격포(야포) 960 1,727 (1,000) 6,200 7,404 13,000 4,000 9,000

(2,100) (4,000)

전술기(대) 전체 전체 200 580 362 615 480 830

22 21

지원기(대) 49 120 302 480 690 770

(훈련기) (49) (70)

경비정(척) 28 30 17 20 38 95 @12 @65

(87) (87)

전투함(척) 17 460

잠수함(척) 24

자료 :(1)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j， 210쪽.

북한연구소， 「북한군사료j， 1978, 418쪽 재 인용.

@IISS, The Military Balance , 1970-1971, 1979-80.

@국방부， 「국방백서j 1989, 176-80쪽 참조.

(표 : 2-4)에 의하면 남북한은 60년대를 거치면서 육상과 공군무기체계를 중

심으로 급격한 군비경쟁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전차는 한국전쟁시와 비교하여 3.7배 ， 장갑차는 18배 ， 비행기는 2.

7배 정도 증가하였고， 남한의 경우도 공군의 비행기가 약 10배 증가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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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1970년대 에도 남북한은 계속적인 무기체계의 경쟁을 지속하였는데 공군에 있

어서 남북은 공히 2배 의 증가를， 육상무기체계에 었어서는 북한은 자체 군수무기

생산체제의 확립으로 전차와 야포의 급격한 증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에는 해군무기체계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남북한의 육군 및 공군무기

체계가 전반적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1989년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남북한으로 주요 무기체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T

-34/54/55/59/62형 중심으로 약 3，500대를， 남한은 M-47, M48A2C 및 자체

생산한 88전차동 약 1，500여 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은 남한의 약 2배 에 달하는 자주화 및 機動性이 높은 火施를 가지고 었다. 그리

고 북한은 80년대 에 들어와서 잠수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둥 주로 고속함

정을 중섬으로 480여 척으로 증강했고， 남한은 구축함을 주축으로 초계전투함， 유

도탄정 둥 170여 척의 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공군장비로는 북한의 각종

MIG기 및 8U-7, IL-28 동을， 남한은 F-4D, F-4E, F-5E/F, F-5A/B, A

37 동의 전술기 약 48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남북한의 軍事力을 총괄적으로 비교하면， (표 : 2-5)에서 보듯 북한은 남한보

다 모든 군사력에 있어서 월동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4)

다음으로 한반도 武器體系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의 核武器에 대한

문제이다. 아직까지 남북한 당사자들은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

해되고 있으나 남북한의 핵무기 生塵能力은 상당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1975년 프랑스와 核微料 處理施設 계약이 미국의 압력에 의하

여 저지되는 동 1976년 이후 핵무기 개발계획이 멈춘 것 같으나15) 핵무기 생산에

기초가 되는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론상으로 본다면 수많은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를 갖게 된다고 하고 있다.애) 한편 북한은 90년대 중반에

14) 오관치，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한 기본조치 J (서올 : 21세 기 위원회 ， 1991), 16-30쪽

참조. 이러한 협의의 군사력 비교와는 달리 전쟁 수행능력이라는 변에서 남북한의 군사

력의 격차를 과소 평가하는 입장으로는 다음이 았다. 이영회， “남북한 군사력 비교”， 「월

간조선 J， 1989, 4.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r사회와 사상」창간호 1989. 9.

15) 양성철， “남북한 군사력과 군사동맹체계”， 「계간 사상과 정책 J ( 1989 ， 여름호)， 100쪽

16) 하영선 편， 「한반도 군비경쟁의 재인식 J(인간사랑， 1988) ,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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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5) 南北韓 軍事力 比較(기준부대환산)

군사력 구분 기준부대 북 한 한 국 군사력비(북한/남한)

지상전투부대

보병부대 보병사단 56개 46개 1.2

기계화부대 기계화보병사단 22 4.5 4.8

비사단포병 포병대대(l55mm ) 160 40 4.0

해상전투부대 74척 57척 1.3

수상전력 구축함 23

수중전력 차n챔 23 12 2.0

상륙전력 LST

공군부대

항공전력 F-16 345대 219대 1.6

* 전력지수에 의거 환산하였음.

자료 : 오관치， “남북한 군사력 지표 비교끼 이호재，

「한반도 군축론J (법문사， 1989), 44쪽

核生塵能力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며 17)， 최근의 일련의 보도에

의하면 영변의 핵발전소는 核武器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CIA는

발표하고 있고， 영변을 중심으로 있는 핵시설이 핵탄용이며 이 시설이 92년경부터

는 가동하리라는 것이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리뷰」의 예측이다.뻐)

3) 南北韓 國防費 支出 現況

남북한의 軍事力 現況 및 軍備觀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

으로는 남북한의 國防費 支出을 살펴 보는 방법이 있다. 남한의 國防據算은 정부

수립 해인 1948회 계년도(6개월 ) 에는 -般會計의 20% 인 6백 만원 ， 1949년에는 일

반회계의 26.4 % 인 2천4백 만원이 던 것이 1989년에는 6조 2천 억원 이 넘는 액수로

17) 최근에 귀순한 북한외교관 高英煥은 앞으로 1-3년내 에 핵무기개발에 성공할 수 있으리

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1. 9. 14.

18) 조선일보 199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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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經常價格으로는 전후 1953년에 비하여 약 2，000배의 증가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남한의 경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인플레를 감안하면 현상유지적인 증가율

을 보여주나， 1970년대 에 들어와서는 國防費의 經常과 實質增加率은 GNP의 경

상과 실질 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기간이었다.(부록 : 표- 1 참고). 그러나 남한의

國防費의 GNP비율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한편 1970년대 중반까지 국

방비의 機能別 配分을 보면(표 : 2-6 참고) 강한 外部依存型1 9) 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부록 : 표- 1 )에서 보듯 국방비 財源이 높은 미국에의 依存으

로 남한의 國防體系가 미국의 물적 裝備負擔과 남한의 A的 負擔이라는 分業體

系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 2-6) 南韓國防費의 機能別 支出構造의 變化

(국방비전체의 %)

녀‘- 도 개 인 유 지 비 부대·장비유지비 투자·연구비

1955 70.0 27.5

1960 71.8 25.7

1965 82.5 13.1 4.4

1970 67.5 22.4 10.1

1975 47.2 31.9 20.9

1979 38.8 29.6 31.7

83-88 32.7

자료 : 고려대학교 사회경제연구소， 「국민소득과 관련에서 본 국방비 j， 고려대학

교 사회경제연구소( 1965 )， 9쪽

나용수， “새해의 국방예산과 자주국방”， 한국국방과학회， 「국방」저~ 11권 3
호 ( 1 979 ) .

이경헌， “국방과 국방예산꺼 한국개발연구원， 「82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j，

한국개발연구원， (1982), 168쪽.

재무부，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j， 1983-1988에 의거 재작성.

19) 외부의존형의 경우 지출구조는 병력 및 부대유지비가 60-80% , 투자비가 10% 이내 ， 자

기완료형의 경우는 병력과 부대유지비가 국방비의 30-40% 인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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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방비 支出構造가 自 B完T 型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닉슨독트린 이

후 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國防鍵算 재원의 지원 종료로 1975년 군사력 증강을

위한 目的鏡인 防衛鏡의 신설(표 : 2-7 참조)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한편

미군의 철수를 보완하기 위한 1970년대의 제 1차 5개년 軍現代化計劃(FIP : For

ce Improvement Plan 1976-80)은 1971-77년까지 실시된 미국의 韓國軍 現代

化計劃(Grant : 988(백 만 $ ), FMS : 528( 백 만 $ )20)과 함께 70년대의 군사력 증강

을 주도한 주요 요인이었다.

(표 : 2-7) 年度別 防衛賣 對比 戰力增彈 投資寶

(단위 : 억원)

연 도 방 위 세 전력증가 투자비 비 율 (%)

1976 2,338 2,338 100.0

77 3,092 3,092 100.0

78 3,958 3,958 100.0

79 6,259 4,654 74.4

80 8,428 6,730 79.9

81 1조 296 7,500 72.9

82 1조1，793 8,500 72.1

83 1조2，729 9,168 72.0

84 1조3，740 1조 577 77.0

85 1조6，363 1조2，357 75.5
86 1조8，577 1조4，979 80.6
87 2조 432 1조8，433 90.2

88 2조4，376 2조1，540 88.4

89

계 15조2，381 12조3，817 81.3

주 : 차액은 국방일반투자사업(시설공사， 장비 및 물자취득)에 투입.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J , 1988. 174쪽.

20) Hubert H, Humphrey & John Gleen, U.S.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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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에 들어와서는 國防費의 증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였

으나 제한적인 GNP대비의 국방예산의 支出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國

防支出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하겠다.

북한의 국방비를 정확하게 추측한다는 것은 다른 군사문제를 추측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오늘날 이를 추흑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로는 북한이 불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한 推計와 國外資料로서 英園戰R各問題隔究所

(IISS)의 Military Balance,스톡훌름 國際平和鼎究所(SIPRI)의 World Armaments

and Disarmanent 및 美軍縮局(ACDA)의 World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Traansfers의 자료 둥인데 이들 모두가 계산방법이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據測의 혼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21) 이에 本橋에서는 주로 북한국방비의 전체적 변

화의 性向을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부록 : 표-2 참고)

북한은 남한과 비슷하게 전후 195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의 국방의 分業體系를

형성하여 外部依存型이었으며 남한과 비슷하게 마이너스의 국방비의 성장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4대군사노선의 채택과 自己完

T 型 國防體制의 형성의 필요성에 의하여 급격한 국방비의 증가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표 : 2-8)에서 보듯 남한보다는 약 10여년 앞서서 범己完T 型 國防體制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표2-8 } 北韓 軍事賣 橫能別 分類

구 1971CD 1981®
인 T。T 지 비 21.6(%) 17.3( %)

-H「 대 T。T 지 비 2.7 4.6
장 비 유 지 비 9.3 17.6
-F「프 자 발 비 61.6 48.6

신예장비구입 (12.1) (8.2)

군사시설구축 (4.0) (4.6)

군수산업·연구 (45.5) (35.8)

기 타 2.8

자료 :CD북한연구소， 「북한군사론J 446쪽.

® , r북한총람J 1，583쪽.

21) 李達熙， “북한경제와 국방비”，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J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90) , 170-20쪽 참고. 이외에 북한경제분석의 통계적 문제는 다음을 참고. 延

河淸，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J ( 한국개 발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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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에 들어와서는 60년대의 후반보다는 國防費의 증가윷이 비교적 안정

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방비의 歲出構成比는 다른 기간보다도 높았던

기간이었다. 이어서 1980년대 에 들어와서는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서 북한은

공식발표에 의하면 1986-1988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고 한다.

남한의 국방비를 비교한다는 것은 經濟構造의 차이에 의하여 종종 무의미한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표 : 2-9) 에 의하면 북한의 국방비는 앞서 언굽한

대로 60년대 에 급증하기 시작하여 89년대에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에는 79년대 이후 국방비에 의한 投資費의 급격한 증가

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초에 남한이 북한의 投資費 누계를

능가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22 )

한편 달러로 환산한 남북한의 군사비에 대한 比較資料를 보면 IISS자료에 의

하면 남한은 1975년에 북한을 앞선 것으로， 그리고 RAND자료에 의하면 1976년

부터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1980년에 와서는 IISS에 의하면 남한의 國防費는 북한의 약 2.5배 ，

RAND자료에 의하면 약 1.2 5배 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2- 9 ) 南北韓 軍事 投資費 累計植( 1950-85)

(단위 : 해당년도 미화 백만불)

녀L.- 도 북， 한 L디4 한

1950 4 2

1955 42 31

1960 143 67

1965 807 93

1970 2,557 186

1975 5,966 810

1980 12,538 5,941

1985 15,895 12,580

자료 : 李相禹， 「한국의 안보환경 제 2 집 J(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22) 朴在夏， “한국의 군사환경과 군사정 책”， 김을권 「앞의 책 J， 5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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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南北韓 軍備鏡爭의 要因

1) 園際體制的 要因

南北韓의 軍事的인 緊張과 對決은 世界政治軍事體制의 擾化(냉전-데탕트-신

냉전-신데탕트)23)와는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冷戰과 新冷戰

은 韓半島의 대립을 國際的인 훌훌훌과 어올려 가속되었고， 데탕트의 國際模序는

오히려 南北의 內的인 대립으로 전환되어 緊張을 가중시켰다. 세계정치군사체제

에의 영향은 북한보다 미국에의 의존과 예속성이 강한 軍事體制를 가지고 있는

남한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국방의 對美依存은 훌韓美軍의 주둔과 軍事援

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廣韓美軍의 주둔은 戰爭의 억제와 平和에 영향을 주었고 단기적으로

는 남한의 國防費와 軍備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한

반도의 군비경쟁을 지속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미군의 주둔은 북한

으로 하여금 미국을 직접적인 적으로 규정하게 하여 북한의 軍備增加롤 자극하

였고 이는 다시 남한 당국에 군비 증가의 필요성을 가중시켰다. 특히 닉슨 독트

린 이후 廣韓美軍의 철수는 남북한의 군사적인 불균형을 가지고 와서 남한의 전

력을 증가시키는 心理的·戰力的인 요인이 되었다. 즉 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軍事

力 중강을 자극했고 이는 이어서 남한의 군비 증가를 유도하였고， 미군의 철수는

남한의 軍備 증가의 필요성을 높였고 이는 다시 북한의 군사력 증가의 요인이

되는 악순환적인 作用과 反作用의 動因이 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軍事援助를 보면 해방이

후 1971년까지 총 68억달러 에 달하였다.24) 6. 25이후 남한 國防費財源의 대부분

을 미국의 對充資金 및 派越支援費풍에 의존하였고， 1970년까지 남한의 總國防

費에의 50% 이상이 무상군원 (MAP)에 의하여 조달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費用

및 物的 負擔과 남한의 인적 부담이라는 分業的 國防體系는 武器體系를 비롯한

23) 각 구분별 국제정치의 구조와 특성은 다음을 참고.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1945

1989J (국제 문제연구소， 1990), 23-32쪽， 金표煥， “한반도 분단 40년 : 국제상황의 비교분

석”， “국방연구， 제28권 제 2 호JC안보문제 연구소， 1985), 189-197쪽 참고.

24) 김수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역할”， 「한·미관계의 채조명 J(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88),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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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체계의 對美 慧屬性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어 1970년대의 越南의 派兵과 澈收， 廣韓美軍의 철수에 의한 장비의 이전과

전력의 증강은 북한의 戰力增加를 유도하였다. 특히 미국이 71년부터 실시한 「한

국군현대화계획， 그리고 남한이 76년부터 85년까지 실시한 제2차에 걸친 軍現代

化 計劃(FMP)의 총투자비의 약 16%를 미국의 對外軍事借款(FMS) 약 23억불25)

로 충당하였다.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防衛塵業의 지원과 함께 남한군사력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신냉전으로 규정지워지는 레이건의 “강력한 미국의 재건”은 닉슨의 軍事

均衝主義가 대신“軍事總對主義”로 변화26)시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면적으로 백

지화하고 태평양의 미군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팀스피리트 동의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풍의 남북한의 군사적인 갈퉁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미국이외의 주변 관련국의 정책의 변화는 남한의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미국의

政策變化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 및 國際體制的인 요인이 북한의 군사체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북한은 해방 이후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실시할 때까지는 외부의존형의 국방

체제로서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는 체제였다. 1958년까지 주둔한 중공군의 防衛

分擔은 일시적으로 북한군의 감축을 가져오기도 했으나， 1958-59년의 중·소의

對北援助의 급격한 감소와 1958년의 중공군의 철수는 병력증가와 노농적위대 동

의 예비병력의 창설， 소련으로 부터의 火力과 호軍力의 증가둥 防衛의 공백을 메

우려는 노력을 야기시켰다.

북한이 외부의존형에서 자기완성형으로 국방체제를 변화시키게 한 4대군사노

선을 채택한 배경에는 國際體制的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 첫째는 1962

년 쿠바사태에서 소련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에의 의존

을 회의적이게 했고 둘째， 1950년대 말에 잉태된 중·소의 國境紹爭의 결과 자주

적인 외교정책을 필요로 하였으며， 셋째， 1950년대 말부터 제기된 미국의 한반도

에서의 核使用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남한에의 軍事政權의 탄생 동을 들 수 있다.

25) 황동준， “미국의 대한 안보지원정책과 힌국의 방위산업”， 「한·미관계의 재조명 JC경 남대학

교 극동문제 연구소， 1988) , 189쪽.

26) 이기택，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환경”， 「북한 학보， 제 5집 J (98 1 ) ， 203-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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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대한반도 基本政策은 다른 제3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는 달리 전

통적으로 防響的·守勢的·現狀維持的으로27) 미국이 남한에 대하여 적극적인 것과

는 대조적이어서 항상 불만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소련과 북한의 갈동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8) 그러나 소련에 있어서 한반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공의 세력

을 견제하기 위한 요충지로서 소련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때마다 북한에 武

器와 軍事援助의 지원을 강화시켰다. 특히 미·중의 修交와 1970년대의 소련의

極東軍事力의 강화라는 국제체제의 변화과정 기간， 80년대 초의 新冷戰體制의 시

작과 더불어 나타난 소련의 공군력 지원， 화력보강， 신무기 판매의 재개 동은 북

한 軍事力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신형무기의 조달이 주로 소련

에 제한되어 있고， 소련이 북한의 급격한 군사력의 증가를 우려하였다는 것， 한

반도의 갈동의 증대 보다는 現狀維持的인 정책을 꾀하였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견제라는 입장에서 소련이 북한 軍備增加에 부분적이나마 억제적인 역할도 하였

다고 할 수 있다.

2)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 要因

남북한 兵力觀爭을 가져온 국가 대립체제적인 요인을 보면 남한의 경우 정규

병력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擺備兵力의 경우 據備軍 제도가 신설되면서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대한 대응으로， 그

리고 북한의 경우 70년대말 이후의 급격한 正規兵力의 증가는 남한의 급격한 投

쫓費의 증가에 의한 전력 증가에 대한 대응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武器體制의 경쟁은 남북한 간에 명백한 作用-反作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 SIPRI의 자료29)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장갑차에 경우 북한의 K

61/63 , M-1967/73형의 자체 생산에 대웅한 1970년대 말 이후 남한의 이태리

FIAT와의 합작에 의한 장갑차의 생산， 남한의 대전차화기 TOW미사일의 보유에

대한 북한의 85-7년 사이의 BTR류의 장갑차의 보유를 볼 수 있다. 화기류에

있어 60년대 의 북한의 무반동포(82mm)， 박격포， 방사포， 로켓트포 동의 생산에

27) Helen Louise Hunter, “북한과 둥거리외교의 신화”， 구영록 외，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

관계 J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 195쪽.

28) Helen Louise Hunter, “앞의 글”，

29) SIPRI Yearbook, 1973 - 8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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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한 73년 이후의 남한의 화기류의 생산30) 및 HAWK 미사일의 수입， 북한의

85년 Scud B의 도입에 대응한 남한의 Lance미사일 대대의 배치에 대한 보도31)둥

에서 l建上武器體系의 作用-反作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호軍武器體系에서는 한국전쟁에서의 공군기의 열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은

50년대말부터 공군력을 강화하여， 70년대 에는 MIG17/21을 중심으로 수적인 우

세를 지켰으나， 이에 대응하여 남한은 72년 F-5E 72대 ， 75년 F-5E 54대 ， 75년

F-4D/E 36대 ， 76-79년의 Hgyes 500MD를 수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72년 Su-7의 보유， 80년대 들어와서 남한의 F-5E/F 100대 ， 81년의 F-16, 36

에 대한 북한의 MIG-21/23의 증강 및 소련의 영공통과권의 부여와 북한 비행

장의 이용권리의 부여， 남한의 A-10과 북한의 M-24, 이에 대응한 남한의 AH

-IS의 86년배치 동의 작용-반작용은 남북한 군사력 경쟁의 대표적인 모습이

다.

海軍武器體系에서는 70년대초에 도입된 북한의 OSA급 및 KOMAR급의 고속

정에 대응한 남한 Asheville급의 유도탄 고속정 3척 도입， 80년대 에 북한의 소형

고속정의 증강에 대응한 남한의 중형 Corvette함의 증강，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

하기 위한 남한측의 직접적인 노력 동에서 심한 군비경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武器體系 廳爭의 直接的인 쫓因은 무기체계의 技術의 발탈에 큰 영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의 動因을 누가 먼저 자극했는가를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의 논의는 종종 價{直判斷的인 평가가 수

반하게 된다. 어햇든 남북한 대립체제적인 요인으로 남북의 軍備鏡爭을 야기시키

고 이를 정당화한 직접적인 요인은 韓國戰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남한측의

군사력 증가를 정당화시키고 자극하게 한 북한의 作用內容으로 중요한 사건을

살펴 보면 CD4대군사노선의 채택， cz) 50년대 말부터의 수적인 우위의 무기체계

정책， ® 1968년 1. 21사태와 대남도발， @ 70년대초반의 땅굴사건，@ 각종 테러

및 암살기도 사건 둥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측의 군비증강을 자극한 남한측의 作用의 要因을 보면 CD 50년대 후

30) 경 향신문，. 1978. 9. 30 참조.

31) 동아일보， 198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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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미국의 핵 전략， CID 월남 파병，@ 닉슨독트린 이후의 한국군 현대화계획，

@ 70년대 전반의 수제적 방어전략에서 공세척 방어전략으로의 변화，@ 방위세를

중심으로 한 2차에 걸친 전력증강 계획， ® 80년 이후의 강화된 한미합동군사훈

련(팀스피리트) 퉁이 북한의 군비증강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

할 수 있다.

3) 南北韓 國內體制的 要因

한 國家의 정치이데올로기는 그대로 國防 및 軍事體制에 반영되다고 볼 수 있

다. 남북한은 공히 統一을 국가의 텀標로 삼고 있으나 명분상 그 수단에 었어서

북한은 혁명의 논리를， 남한은 타협과 協商에 의한 平和의 논리를 취하고 었다.

즉 북한은 남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전쟁을 준비했고 남한은 平和統一을 위하여

전쟁에 대비하였으나32) 그 결과는 軍備훌훌爭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여 군대의

성격도 북한은 남조선 해방군， 남한의 자기의 生存을 위한 守勢的 防響的인 성격

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軍事第-主義는 적극적 군사전략으로 속전속결， 선제

와 기습의 전략을 , 남한의 安保優先政策은 방어척 전략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

러나 평화가 군사적인 均衛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천략의 변화는 남한으

로 하여금 守勢的 防響戰略에서 攻勢的 防響戰R各으로의 변화를 야기시켰으나 이

는 오히려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군의 역할은 정치체계에 의해서 규정되게 되는데， 정치체계가 民主

化되어 있을수록 군은 정치적으로 中立되고 政治的 텀的에 귀속되나33) 정부의

형태가 權威主義적이고 군의 정부에의 개업이 클수록 국방 및 군사력의 중요성

은 높이 평가되게 된다.34)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最高政策決定者의 權威主義的

32) 南柱洪， “남북한 국방정책의 비교”， 이호재， 「한반도 군축론J (법문사， 1989) , 67쪽.

33) Julian Lider , Military Theorγ (England Aldershot : Grower Pub. , 1983) , pp. 26-28.

34) Bruce Russett, The Prisoners of Insecurity(San Francisco: W.H Freeman, 1983) 및

Emile Bendit , “ Growth and Defencse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e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26, No. 2(Jan. 1978) , p. 273. 이의 상관성을 배제하는 주장으로는

Barry Ames and Ed Goff “Education and Expenditures in Latin America: 1948 -1968,"

in Craig Lishe, W Loehr and John McCamant eds. Comparative Public Policy(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5) ,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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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 김일성 뿔拜主義에 의한 單-支配體制35) 및 政權維持의 수단으로의 군에

의 의존은 국방 및 군사력을 중시하는 정치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 양측의 軍備觀爭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는 군비경쟁을

위한 가용재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1970년 이후 經濟成長에 의한

국가 부의 성장은 70년 중반이후 자기완료형의 自主國防體制를 확립하게 했고，

북한의 경우 전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64년 이후의 4대군사노선을 실천에 옮기

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중공업우선정책36)과 남한의 중화학공업중심

의 경제성장은 양측의 군수산업에 의한 군사력 증가를 가놓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국방비의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한은 70년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經常

國防費가 예산 및 GNP實質增加率과 높은 상관관계 하에서 국방비의 지출이 이

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7) 이에는 1983년 이후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GNP의 6%수준으로 한다는 동의안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통계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지만 재정 및

경제 상황보다는 남한의 국방비의 변화에 더욱 민감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면38)에서 必要第-主義的인 국방비의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GNP와 국방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악화에 의한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軍備鏡爭을 정당화하고 이를 가속화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

으로는 사회심리적인 요언을 들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은 남북

35) 그레고리윈， “남북한 외교정책 : 신념， 인식 및 갈등 정향의 비교”， “구영록외， 「앞의 책」

152-168쪽. 이경숙， “한국통일외교정책-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_"r통일논총J (숙명

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4), 17-42쪽.

36) 秋再鎬， “북한의 산업구조”， 정상훈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J(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소， 1990), 82쪽.

37) 細橋， “남북한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한 체제적 비교분석”， 「북한·통일문제 논문집-군사

분야J(국토통일원 1990), 262쪽.

3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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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에게 多元主義 가치관이나 자유의식보다는 단세포적 의식으로 귀일하게

하였다 39) 이는 남한국민에게는 피해의식과 반공의식을， 북한 국민에게는 敗北意

識과 反帝國主義 및 民族主義 의식을 강화시켜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어

떠한 희생도 감수하려는 심리 요인을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9) 김성국， “세계체제와 한국의 정치·경제”， 박현채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I J( 한울，

1986) ,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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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實體

1. 南北韓 軍事問題의 f훌頭 背景

발확보하고，전쟁安金을및反對 廠念인 平和의 維持軍事問題는 그의0=
.J-"'c"

그리고 軍事力에 의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문

이후로 常存한

가능성을 줄이며

귀결된다고

생의

o
~

‘-분단된남북이느
」땐사군하겠다. 한반도의제로

증강이라는 수단으로 해군사력의남북한 양측이제로서 지금까지는 군사문제를

1-1
n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통한 안전과 평화를무기를하였다.즉결하려고

軍備觀오히려딜레 마(Prisoner’s Dilemma) I) 에 빠져因/\의政策은북한 양측의

할가져왔다고결과를더욱 줄이는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이 武器로부터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을셔
。능가평화와 자유에의자극하였고爭을

있었으나 그 모든 노력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실패에도 불구이 결실이 없었던 것이 인류의

이슈가 되게문제가 중요한위한武器로부터의 자유를오늘날 韓半島에서하고

된데는 다음과 같은 믿음에서 연유한다고 하겠다.

해방시켜恐佈로부터해결은 韓民族을 戰爭의군사문제의첫째，한반도에서의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軍縮은 한반도의 平和統}에

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둘째， 武器로부터의 安全인

이다.

01
t二진정한 안전과 평화의 保障策이 되지 못한다는軍備觀爭이셋째，南北韓의

음이다.

넷째，남북한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다.

自主性과 自律性이 제한될 것이라

軍縮은 남북한의

민족의다섯째， 군비경쟁은 帝國主義에 의해

는 믿음이다.

그러나 드러난 것이지만，허구적인 것엄이

體制環境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새로운 믿

도효도ξ
。 。國際政治에서01 ..Q...프L

I二 o ,•이러한

남북한의國際政治의 환경과오늘날의

가강하게더욱생각을것이라는ζ二 。) ..Q...
1 λA 든즈현실화될이러한 믿음이의하여음에

1) Merton D. Davis , Game Theory(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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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증대시키는 여러가지 要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2)

1) 國際體制的 要A

1980년대 후반의 世界政治軍事體制는 신데탕트의 물결에 의해 미·소간의 군축

의 노력은 1991년 7월 31 일 역사적인 戰略武器減縮協定(START)에 조언하게 하

였고， 유럽에서도 동서 양진영간의 在來式 무기감축협상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 EC통합， 미국의 世界資本主

義 체제에서의 위치의 저하 및 재정 및 무역적자 풍의 국내체제의 변화가 力學

的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계체제의 변화는 종래의 軍事安保

에서 經濟安保를 중시하는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는 1986년 9월 27일 소

련 외상 셰바르드나제가 “國際社용에서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국제관계의 基本

原理가 될 수 없다"3)는 脫理念化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데탕트는

정치적인 데탕트인 것이다. 동서관계에 있어서의 軍縮의 분위기는 걸프전쟁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미소의 戰略武器減縮協定을 계기로 하여

다시 고조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와

한반도도 이의 예외지역이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이다.4)

특히 고르바초프의 1986년 7월의 「블라디보스토크선언」과 1988년 9월 16일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제기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7개평화안})의 제기 6) 및 최

근의 소련체제의 변화는 국내경제체제의 해결을 體制危機의 최대의 과제로 삼을

2) Yoo Jong Youl, “The Feasibility of Disarmament Be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 re

sented at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Seoul : July

21-23, 1987) , pp. 250-257에서는 @ 경제면에서의 과중한 부담，(2) 전쟁의 무용론，@

군병력과 장비의 과잉보유，(1) 한반도에서의 데탕트를 추구하고 있는 4강을 들고 있다.

3) 국토통일원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 자료집 j， (국토통일원 1988. 11) , 66-81쪽 참고.

4) 최근의 주변정세의 개황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柳仁澤 “한반도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民主統一論j(서울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90) , 126-173.

5) r위 의 책 j 5-57쪽 참고.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金富起， “소련의 減軍과 南北韓 平和共存 및 軍備統制”，

「統一問題昭究 第 1卷第 4 號j (l989 겨울)， 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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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는 극동의 군사력의 減縮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이 지역의 緊張鍵

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어햇든 소련 체제의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平和的 국제관계의 필요성을，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북이 고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世界政治經

濟體制에의 변화와 같이 하여야 하다는 상황논리가 한반도의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하겠다.

한편 남북한의 UN가입은 이 기구가 軍備縮小 및 軍備減縮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구로서， 그리고 한국전쟁의 휴전의 상대자가 UN군 사령관이라는 상징

적인 모습은 한반도에서의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南北國家對立體制的 要因

世界體制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주어 남북한

관계개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3차에 걸친 남북한 고위급회담， 체육교류， 물자교

류 및 비정치적인 일련의 교류는 南北韓 國家對立體制를 완화시키고 공존과 평

화의 가농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軍事問題， 특히 군축에

관하여 先信賴構葉 後軍縮의 政策으로 일관하여 온 남한측에게 信賴構葉의 의미

로 이해될 수 있으며， 1954년부터 감군 및 軍備縮小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해 놓

고 이를 남북대화의 중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더 이상 남한이 종래

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 대립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를 지속할

경우 남북한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를 實體化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남한측에 있어서 남북한의 군사문제에 대하여 消極的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

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對北 軍事力의 열세가 70년대 이후의 전력증강노력의

영향으로 많이 완화되었으며， 수년내로 남북은 戰爭能力에서 비슷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추정 7)이 남한으로 하여금 군사문제에 대한 남북논의에 관심

7) 국방부 「국방백서 1989J, 185쪽. 이영회，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사회와 사상」창간호

(1989. 9), 140-166변에서는 전쟁수행능력에 있어서는 남한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늘날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65%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갑제， “주한 미

8군 사령부”， 「월간조선J ( 1988 . 8) 230-251면 참조. Oh Kwan-chi,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 Peninsula끼 The Korean Journal of Defencse Analysis, Vol. II, No. l(Summer, 1990)에서는

2005년에 이르면 남북한 군사력이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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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대시키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군사문제나 군축의 前提條件

이 대립국간의 군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한다는 면에서 최근 남한 정부당국이 軍

事問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남북한

군사력을 균형이나 최소한 몇년내로 均衝狀態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UN 동시가엽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정립의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요인으로 남한의 軍事力 증강은 북한으로 하여금 先軍

縮， 後信賴 구축의 기본노선을 완화하여 남북의 군사문제에 대한 대화의 가농성

을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南北韓 國內體制的 要因

남북한이 군사문제를 하나의 정치적인 상정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의

주제로 택하도록 영향을 준 국내체제적인 요인을 살펴 보면 무엇보다도 國防費

의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에 의한 國家짧展의 저해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체

제의 정당성과 김정일 후계체제로의 전환에 앞서서 이를 正當化시킬 수 있는 방

법은 종래의 김일성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에 의한 신화의 창조가 아닌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서 찾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어 있다. “인민들의 생활을

한단계 높일 것”을 2차와 3차 7개년계획의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이 이

를 完逢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과중한 국방비의 지출이라 할 수 있

다 8) 즉 경제침체의 중요한 요인인 國防費의 지출을 생산적인 경제투자로 돌리기

위하여는 군사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내적

인 요인은 북한의 군축에 대한 제안을 과거와는 탈리 단순히 선언적이고 體制維

持적인 것9)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게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남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再投資率의 증가와 사회보장 및 교육

풍의 사회서어비스의 확대는 정치체제가 해결하여야 할 그리고 政權의 유지에

8) 徐鎭英，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방비의 문제”， 이호채， 「앞의 책 J. 160-163쪽 참고.

9)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방의 부담을 경제건설에 돌렸다면 인민들의 생활은 더 향상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70년대초부터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제의 실책을 남한과 미국에 돌리는

작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로서 노동신문. 1977. 1. 25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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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변에서 財政運營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국방

국가들 사이의

있는데 10) 특히 남북한은 체제의 軍事化가 지속적인

대한 인식은 오늘날 남북한이 공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세대로 권력엘리트가 변화됨으로써 政策決定者의 위

최대의

발전의

비의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軍事化의 경향을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있는데， 북한의 경우 김정일

인식되고

오늘날 제 3 세 계

군사적인 권위주의에 의한 결정보다는 합리주의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테크

노크라트가 부상하여 군사적 대결에 의한 國力의 낭비보다는 정치적 경쟁과 평

화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가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

치에

열기는 軍部의 정치개입을 제한하고 군사문제를 더

아니된다는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軍事政策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다 하겠다.

한편 남한에서도 民主化의

이상 성역화해서는

남북한 공히 사회의 지도적인 집단

정당화에

다음으로 社會心理的인 體制의 要因으로서

역할큰남북한 軍備廳爭의있으므로 종래전후제대가 부상하고으로

확대에 의줄어들고， 그리고 남북한 모두 국민 교육의을 한 한국전쟁의 영향이

軍備觀爭의 모순을 국민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국민이 가지

는앞民主主義에의보다 합리적인 사고와해

軍備廳爭의 正當性을 유지

논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도

남북한 체제내적인 요인들은 군사

남북대립체제적인 요인을 강화시키는

공포는 지금까지의한국전쟁에

시키는 기능을 하였지만 이는 반대로 군비축소의

의한 전쟁의는이
서

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II ) 이상의

대한 國際體制的인 요인과

쉽게 전환될

문제의 논의에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10) 최장집， “제 3 세계의 군사화와 평화”，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J (법문사， 1989) , 126-

아세아문제연구소(1987 .고려대학교제 78호 J ，군사관계끼 「아세아연구

139쪽.

11) 車榮九， “남북한

7) , 17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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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際體制的 軍事問題

1) 4彈의 力學構造 속에서의 軍縮問題

韓半島의 軍事問題는 다양한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합하면 군축 또

는 군비통제라는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軍縮이나 軍備統制의 문제

는 국방정책의 대안이 아니라 國防政策의 보완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외교퉁의 국가

정책과 상호연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즉 軍縮이나 군비통제는 본질적으로 정치

적인 것이다. 따라서 군축은 그것을 추구하는 나라나 그것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안

고 있는 대립과 갈동의 정치적 타결없이는 성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J2)

오늘날 미·소를 중심으로 한 세계체제의 변화의 물결이 아직은 통북아에 미치

지는 않고 있다고 하겠다. 어떤 변에서는 오히려 군사적인 갈둥이 더욱 높아질

징후마저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최근의 軍縮이 포괄적인 수준에서 소련

과 논의하고 대상을 주로 유럽에 한정하고 있을 뿐 지역을 태평양이나 동북아에

까지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 소련의 경우도 極東軍事力의 감축을 주장하고는 있

으나 아직은 선언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경우 軍備縮小나 통제

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의 요구와 極

東에서의 美國과의 역할 분담의 요구에 의하여，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의 소련

의 極東軍의 증가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종래의 GNP의 1%수준의 國防費가 와

해되고 1%정도론으로 변하였고 이는 2%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 13)으로서 아시

아에서 중국과 대퉁한 군사강국으로의 부상은 언제나 시간의 문제로만 남아 있

다고 하겠다. 최근 영국군사전문지 「디펜스 위클리」는 일본자위대는 장비의 근대

화에 따라 극동아시아지역의 주요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유엔

평화활동 참가까지 이루어지면 세계적인 군사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

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일본항공자위대와 일본해상자위대가 앞으

로도 계속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14)

12)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Knopf, 1976), pp. 436

584 참고.

13) 강한구， “戰後 日 本防衛費의 構造分析과 展望”， 韓國國防맑究院， 「國防論集 第 5 號」

(1 987. 12), 31-32쪽.

14) 동아일보 199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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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동북아 4국， 즉 韓國·中國· 日本 그리고 蘇聯간의 세력불균형의 결

과는 언제나 한국의 피해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周邊輝國의 군축이 없이

남북한 독자적인 군축이나 軍備統制는 남북한의 긴장의 완화에는 도움이 될지언

정 장기적으로는 한민족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고로

국제체제와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의 군축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 4강과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

@ 검훈觀攻擊 왜]制禮置 造成(미국)

@ 軍備減縮에의 참여(미국)

@ 外國兵力 및 裝備의 주둔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南北韓間 협의에의 참여

(남북각각의 동맹국)

@ 韓半島 주변의 上호 및 公海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協力(미국， 소련， 중국，

일본)

@ 南北基本關係合意書 또는 武力 不使用協定(또는 不可f훌宣言)과 같은 안보

적 의미를 지닌 남북한간 政治的 協定과 條約에 대한 支持(미국 및 가농하

면 소련， 중국， 일본)

@ 특정한 裝備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한 남북한간 協定의 존중(미·

소를 포함한 주요 무기생산국)

@ 核武器를 생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 것을 目的드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

(lAEA )의 檢證義務에 대한 認識共有(모든 IAEA 회원국)

@ 檢證過程 參與(남북합의에 의해 초청되는 국가)

@ 休戰協定 終結(미국 및 가능하면 UN)

@ 統-節次에 대한 支持(남북한 합의에 의해 초청되는 국가)

2) 밟韓美軍의 問題

(1) 周邊 4彈의 視角

嚴韓美軍의 문제는 韓半島의 다른 군사적인 문제보다도 국제체제적인 성향이

15) James Goodby , “ Security and Cooperation in Korea: A Framework for Analysis"(Stanford

Universit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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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문제이다. 국제법상 주한미군은 유엔측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측에 있어서 廣韓美軍은 國際法上 주둔의 정당성을 가지면서 동북아에서 한

국전쟁이후 정치·경제·군사둥 다양한 차원의 國益을 획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

고 있다. 특히 軍事的으로 동북아의 勢力均衝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으며

소련의 남하정책에의 주요한 방어수단이 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민주자본주

의의 最一線의 첨병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외에 정치와 군사

적으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 동

북아에서의 미국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반도내에 있어서 力學關係를 보면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

되어 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군사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않得權의 상실이라는 측

면에서 한반도의 군축문제와 睡韓美軍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

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中·蘇의 대결과 북한의 자주적인 노선에 의하여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

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소련에 있어서 한반도의 군축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

향력을 줄여 동북아에서의 설칠적인 勢力均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6)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련의 정책은 공식적인 표명없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오늘날 소련의 국가적인 과제가 이데올로

기나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廣韓美軍의 철수에 의한 동북

아의 勢力均衝이 깨어짐으로서 나타나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日本 세력의 확대

에 의한 새로운 갈둥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하여 北韓의 노선을 자신들의 노선

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북한의 軍事政策을 지지하는 중국은 한반도의 군축

은 주한미군의 철수 동에 의한 미국의 영향력의 약화 대신 소련의 영향력의 확

대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위험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문제의 변화보다는

16) 그러나 蘇聯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활韓美軍의 뚫f면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

다. Ralph N. Clough, Deterence and defense in Korea: The Forces (Was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76), pp.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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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狀維持를 다른 4강 보다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한편 자국국방에 있어서 한반도가 중요한 變數임을 역사적으로 인식하여 온

일본은 주한미군의 철수는 어떤 면에서는 국방의 安全뿔을 상실하는 것이 되고，

미국에 의한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요구의 증대를 가져와 國防費의 증대와 군사력

증강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韓半島의 군사문제를 民族自決主義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國際體制와 관련하여 남북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주변 4강의 공식적인 표현은 남북문제에 대한 民族自決主義的인 해결을 지지하

고는 있으나 주한미군의 문제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하고는 있지 않

다.

(2) 南韓의 視角

1954년 韓·美相표防衛條約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

께 남한의 국방목표17)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남한측은 이해하고 있

다. 남한쪽에서 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보면베 첫째， 유엔을 대표하는 정전협정

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둘째， 북한의 재침억제， 셋째， 남북한의 사소한 충돌이 대

규모의 무력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제어하는 완충의 역할， 넷째， 소련의 南進政策

및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勢力均衝의 역할 그리고 방위전

략 및 전술적인 역할 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남한의 防衛와 安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으로 이

해하여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 주둔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顧韓美軍이 철

수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이 확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 첫째，

북한이 대남무력적화전략을포기하고 韓半島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할 것， 둘째， 미군의 부분 또는 전면 철수에 상응한 대체전력을 확보하

여 軍事均衝이 존재할 것， 셋째， 한·미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17) 대한민국의 국방목표는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표하고 있다(국방부 정책회의 의결， 198 1.

11. 28) , 국방백서， 1 989， 1 8 - 1 9쪽.

18) 국토통일원， 「남북한간 주요쟁점 해의 j (l 987 )， 21쪽 ，-국방백 서 j ， 163 -164쪽 참고.

19) ，-국방백서j， 1 66 - 1 67쪽.



66

둥이다.

남한의 안보적인 요구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의 지속이라는 동북아전

략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남한의 의존적인 방위체제의 핵심을

구성한다. 남한측은 과거와는 달리 共同防衛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분담

할 것을 더욱 거세게 미국으로부터 요구받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유상원조인

FMS차관이 중단된 1986년부터 본격화된 防衛費分擔(Cost-Sharing) 액을 높일 것

을 앞으로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20)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廣韓美軍의 減縮과 位相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

고 이를 위하여 미국은 미군의 減縮이나 철수 후에도 그들의 영향력을 제도적으

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았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防衛의 역

할을 한반도에 한하지 않고 동북아와 태형양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이

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군 역할의 증대와 그에 따른 國防費와 軍事力의 증대

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韓半島의 軍縮과 緊張鍵和에 역행되는 것이 된다. 즉

미국의 군축을 남한에 전가할 때 남한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이 해결하여야 할 국제체제적인 과제라 하겠다. 현실적

으로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군사문제는 聯合防衛戰略懶念의 재정립이나 주한미

군의 역할변경 또는 作戰統制權 문제퉁과 같은 문제보다도 防衛費 분담 증대가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데21 ) 이는 廣韓美軍의 한반도 주둔이 한반도의 안전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實用主養的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北韓의 視角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視角은 국가사상인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

하며， 社會主義 논리상 약소국에 대한 帝國主議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까지 북한에 있어서 군사문제는 협상의 상대로서 미국을 지칭하였는데 이의 논

리의 기본은 다음과 같은 허담의 발언에서 살펴 볼 수 있다.

20) 미국은 1990년대 말에 가서는 NATO수준의 防衛費 분담을 의도하고 있다고 함. 서울신

문， 1988. 5. 28. 기타 防衛費分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참조. 국방부， 「국방백서

1989 J , 169-171, 335-338쪽.

21) 국방부 「국방백서 1989 J ,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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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

미국인데 군사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 당국자와만 마주 앉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있겠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

군사통제권을 포함하여“남조선에서

느: 져으」
L.- po. '--

서 어떻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위험을 막기 위전쟁의긴장상태를 완화하고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문제，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근본문제부터 해

제 7하여야 한다."(최고인민회의미국과의 회담을위해서는결해야 하며， 이를

기 제 3 차회의

즉 북한의

보고， 1984. 1. 25.)

인주한미군은 실질적인 敵對國이며， 가장 두려운 적으로입장에서

。
슬

」
-
。

기

남한의 作戰指揮權이 韓·美 聯合

형성되어

중추적防衛의首都團

담당하고

司令部(CFC : ROK/US Combined Forees Command)를

주한 미 2사단이

공세적이며，

현실적으로

전략이

이는

있고 주한미군의

있는데，식되고

있으중심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廣韓美軍이 核을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의 판단에

전쟁의격화시키고긴장상태를한반도의을주
’

뚫E韓美軍의입장에선북한의

북한은 한반도

있어서 先決條件으로서 남한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문제의 해결에

있다. 이외에

위험을 안고 있는 항시적인 위험의

군사문제와 기타의 政治的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의

의

주둔은 @ 國際法의 違

사항을 유련하는 행위이

근거가 되는 韓·美相互防衛

는 論理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을 살펴보면22 ) 주한미군의

反이며， (z) 7. 4共同聲明의 위반이며，@ 유엔헌장 결의

며，@ 休戰協定의 違反이고，@ 顧韓美軍의 탠주’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한

f~約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응해야 할 존재로서 주한미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한

군사문제에 대한 協商과 쫓協이 실효성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는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한반도

軍事爭點問題의 국제체제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는맨즉 주한미군의것이다.문제일또한 어려운대한 해결군사문제에간의

미南北韓間의

국과 북한간의

22) 국토통일원， 「남북한간 주요쟁점해의J ， 6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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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半島 非核地帶化 問題

(1) 周邊4輝의 視角

한반도의 核問題는 다른 주한미군의 문제 보다도 더욱 國際體制的인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自國의 戰略的인 必要와 이해관계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核政策은 「核確認拖否J (NCND)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에 의거 일부 사람들이 주한미군의 핵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터 헤이즈는 한반도에는 핵포탄 60개 ， 8인치 대포용

핵탄두 40개 ， 155mm 대포용 핵탄두 20개 ， 핵지뢰 21개 퉁이 있으며 1987년 4월

8일자의 뉴욕타임즈는 주한미군이 戰術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

고， 1988년 7월 그레고리 헨더슨도 수백개의 核武器가 비축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23)

미국의 동북아의 核戰略은 기본적으로 對蘇 前뼈基地로서의 北韓의 남침에 대

한 억제력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핵은 남한의 핵무장을 억

제하고 이에 의하여 일본의 대응적인 核武裝을 억제하면서 일본과 남한을 미국

의 핵우산 속에 포용하여 동북아에서의 核擺散에 의한 갈풍의 소지를 줄이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非核 3原則 政策을 택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한반

도에서의 핵전략에 대하여 부정적인 주장은 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핵이 북

한의 핵개발을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일본에 위협요인이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의 核戰略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소련은 고르바초프 이후 한반도의 非核化 문제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지

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고르바초프는 1986년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아시아 태평

양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북한의 韓半島 非核平和地帶 창설제의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韓半島에서 훌主韓美

軍을 철수시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켜 軍事的으로 뿐만 아니라 外

交的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다. 이에 소련은 북한

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非核化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23) 김권철 편저， 「한반도내 군사력 J (천산산맥 ， 1989), 194-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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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겠다 24)

중국은 1964년 核實驗을 한 후 아시아에서 인도와 함께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중국에 있어 주한미군의 핵은 자국에 대한 위협보다는 對蘇 빼制力으로

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과의 外交上 중국은 주한미군의

핵에 대하여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는 公式的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자신들

이 핵을 가지고 있고， 대소억제력이 있다는 면에서 積極的으로 한반도의 非核化

에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내의 주한미군의 핵이 단순한 남북한간의 군사문제와 연결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남북이 民族自決主義的인 입장에서 해결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며 한반도의 군사문제의 국제체제적인 해결과제라 하겠다.

(2) 南韓의 福角

남한의 경우 지금까지는 독자적인 核戰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미국의 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1975년 프랑스와의 핵연료 처리시설 계약이 미국의 압력으로 저지되는 동 1976

년 이후 핵무기의 개발이 멈춘 것 같으나25) 核武器 생산에 기초가 되는 核짧電

所가 가동되고 있고 이에 의한 프로토늄의 축적량을 보유했다면 이론상으로

수많은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를 갖게 된다고 한다 26) 만일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을 거두어 들인다면 核武器를 개발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

르나 군사적인 목적의 핵개발은 周邊 彈大國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이며 그러

할 경우 周邊國과의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이다.

남한의 경우 주한미군의 핵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는 역할을 강

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한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NCND정 책을 지지하나 최

근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核開發을 저지한다는 기본노선에 따라 주한미군의 戰術

核의 철수가능성도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주한미군의 핵은 미중소의

核保有國間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와서 冷戰體制의 繹和，

한반도의 戰爭可能性의 감소， 핵에 대한 한미의 정치적인 부담의 가중， 북한의

24) 이호재， “한반도의 핵전쟁과 비핵지대안”， 이호재 편， 「한반도 군축론J， 303-304쪽.

25) 양성철， “남북한 군사력과 동맹체계”， 「사상과 정책 J (l 989 ， 여름호)， 100쪽.

26) 하영선 편， 「韓半島 軍備흉흉爭의 再認識J (서 울 : 인간사랑， 1988),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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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韓美軍의 핵 문제를 남북한의 긴장완화와의 연결， 기술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주한미군의 헥철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동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核

問題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한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는 國際體制的인 문제이다.

오늘날 남한의 韓半島의 「非核化」 問題는 미국의 NCND정 책을 수용하면서 북

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政策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의 代案으로 일본식의

「非核 3原則」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27) 그러나 이 정책이

주한미군의 핵철수 가능성 및 논리와 연결될 위험으로 인하여 남한으로서 독자

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남한은 북한의 한반도 「非核地帶化」의 주장에 대하여 주한 미군의 철수

와 동일한 맥락에서 보고 있다. 즉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는 의도

를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도하는 전략이며， 南韓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自國의 核

開짧을 은폐하며， 그들의 대남 기본전략인 武力統一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北韓의 視角

훌효韓美軍의 핵이 남북한간에 軍備鏡爭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도 있

으나28) 이는 남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

군의 核은 그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협의 요인으로서 북한 軍事力의 증가를 부

채질하였고 이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특히 4대군사노선의 “전국토의

요새화”는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56년 제 1 기 1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反核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후

에 1978년 이후 부터는 카터의 주한미군의 澈軍計劃 수정을 계기로 한반도의 非

核地帶化를 본격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이의 본의는 한반도에서의 그들에게 위협

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한의 核開짧의 k且止라는 實體的인 目

的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반도 특히 주한미군의 핵에 관한 한 북한은 이 문제가 國際體制的인 문제임

을 인식하여 핵문제에 대한 초기의 논의부터 협상의 상대를 美國에 한정하면서

27) 동아일보， 1991년 8월 7일 .

28) 국토통일원， 「남북한간 主要爭點 解義J ， 1987,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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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남북대화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南韓

內의 反核의 분위기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手段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남한과의 協商도 주제로 다루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에 더욱 可視化되고 있는 북한의 核武器의 開發 可能性에 대한 국제

체제적인 논의는 한반도의 非核地帶化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그들의 정책과 연결시켜서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에서 核을 가지고 있지 않은 日本과 南韓의

核武器 開發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이 지역의 새로운 國際體制的인 갈동을 極

大化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核武器 開發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으나 많은 경우 이에 대한

가놓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다분히 戰略的인 차원에서의

핵공갈 정책적인 요소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9) 그러나 북한은 韓半島에 핵이 있

는 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國際體制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 하는 것이 한반도의 軍事問題에 커다란 과제라 하겠다.

4) 國際的인 武器體系의 從屬問題

오늘날 남북의 주요한 武器體系는 鐘大國에 강한 從屬狀態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武器體系를 무시하고 南北이 현상유지적

인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軍縮을 한다

고 하여도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나， 많存裝備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꿇大國에 의

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무기수출국의 대부분이 武器輸出을 국가적인 戰略塵業으로 하여 國家富

의 養積의 手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塵業이 政治와 밀접하게 연결된 軍塵

複合體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거대한 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남북한이 독

자적인 군사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강대국간이 軍縮

29) 최근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핵개발 상황을 단순히 「의문이 생긴다」고 판단하면서 개발

에 확신을 주고 있지 않다. 조선일보. 1991. 7. 27.

30) 이를 Mirror Image에 의하여 강대국의 軍備縮小가 軍需옳業에 대한 통제도 병행되어 군

축대상 무기의 제 3 세 계 에의 반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호재， “한반

도 군비축소 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국제정치논총」제 26집 제 2 호(1986 )，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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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論議와 實鐘으로 나타나게 될 軍需塵業의 不況을 제 3 세 계 에 전가하려는 論

理도 주요한 武器體系를 강대국에 의존성이 높은 남북한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國際體制的인 과제이다 30)

한편 남북한은 武器塵業을 輸出塵業化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른 理沒費用을 남북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중요한 앞으로

의 과제라 하겠다. 또한 군축의 運營텀的과 관련하여 軍事科學技術과 民間塵業技

術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들 기술의 도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

움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31 ) 이것이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기본

적인 軍縮이나 軍備統制의 효과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 軍事問題

1) 軍縮 및 軍備統制의 問題

@ 南北韓 軍縮 및 軍備統制의 팀的

일반적으로 軍縮(Disarmament or Arms Reduction)은 광의의 軍備統制(Arms

Control)의 下位構成 懶念이다32) 軍備統制는 軍備를 制限·減縮·管理·規制를 포

함하는 것으로서 전쟁의 짧生可能性을 줄이고 戰爭動짧時 파괴적인 效果나 範圍

를 제한하고 국방비를 줄이는 것 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軍縮은 軍事

力과 國防費의 감축을 전제로 최소한의 국가 방어 능력만을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된다. 즉 軍備統制는 무기를 통한 안전을 추구하나 군축은 武器로부터의 安全을

추구하는 것이 다 33)

남북한 군축의 근본적인 이념형의 목적은 軍縮에 의한 남북한 갈퉁의 완화와

이를 통한 南北韓의 統一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군축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의 先決條件이기는 하나 充分條件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31) 21世紀委員會， 「韓半島의 軍事的 安定을 위한 基本惜置J (l 99 1. 4) , 47-48쪽.

32) 두 개념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Emile Benoit, “The Disarmament Model" , in Emile Ben

oit and Kenneth E. Boulding, Disarmament and the Economy(New York: Harper & Row

Publishes, 1963) , pp. 28-49.

33) A. Etizoni, The Hard Way to Peace(N. Y : Collier Books , 1962) , p. 126.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두 용어를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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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縮이나 軍備統制는 國防政策의 代案이 아니라 이의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군사문제로서 한반도 軍縮의 運營텀的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34)

@ 南北韓 兵力水準(據備兵力 包含)의 {東結과 減縮

@ 南北韓 軍費(무기체계)의 康結 및 減縮

@ 南北韓 新武器 開發， 生塵， 導入의 禁止

@ 南北韓의 軍事力配置 統制

@ 南北韓 非核化

@ 南北韓에서의 外國軍 철수 및 活動의 制限

@ 南北韓 寶質 國防費 支出의 빼]制 및 減少 동을 들 수 있다.

그려나 이러한 運營上의 팀的이 언제나 善은 아니라논 쟁각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軍縮이나 軍備統制가 장기적으로 韓民族의 統一과 生存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때 남북한의 군비통제나 군축은 韓民族의 防

衛能力을 위축시키는 위협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군

사문제를 단순히 남북의 대립과 갈동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으

로 통일 이후의 한민족의 생존까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할 때， 단기적

인 運營덤標와 長期的인 담標의 적절한 調和가 南北韓 軍事爭點問題에서 先決되

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 南韓의 視角

지금까지 남한은 다음과 같은 남북한간의 이미지 35)를 가지고 있어서 軍縮이나

軍備統制에 대하여 消極的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즉 南韓剛은 첫째， 자기 이

미지에서 남한은 전쟁을 싫어하고， 韓國戰爭의 피해자이며 軍事的으로 언제나 防

34) 민병천， “한반도 군축의 제약성에 관한 연구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 제 13

집 JC I 933 ) ， 132쪽.

35) Stoessinger는 국가간의 이미지(In뻐ge) 분석틀로 다음의 네가지를 들고 있다· CD 각 나라의

자기 이미지 @ 각 나라의 적의 성격에 대한 이미지 @ 각 나라의 적의 의도에 대한 이

미지 @ 각 나라의 다른 나라의 힘과 능력에 대한 이미지. John G. Stoessinger, Nations

in Darkness(N. Y. : Random House, 1971) , pp. 1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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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的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적의 이미지에 대하여 남한은 북한의 성격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잔인， 약탈， 죽음， 비인간성， 호전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남

한의 지도자들도 공산주의=전쟁=김일성·김정일의 호전성=군사사회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남한의 지도자나 국민

들은 북한의 g標는 오직 하나 즉 김일성의 주도하에 韓半島를 共塵化하는데 있

다고 본다. 끝으로 南韓은 北韓의 힘과 능력에 대하여 북한은 戰爭準備를 完了했

고 계속적으로 軍事力을 증강하여 攻훌훌願勢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南北對話에서 先平和·後統一의 視角을 가지게 하였고 이는

군축 및 군비통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시각을 消極的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한반도의 軍縮 및 軍備統制의 基本政策과 北韓의 政策

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택하게 되었다.

첫째， 先信賴構葉·後軍備減縮

둘째， 軍事力의 均衝을 前提로 한 양자간의 軍縮36)

셋째， 軍縮을 平和共存 및 北韓의 戰略에 대한 억지로

넷째， 북한의 軍縮提議를 南韓의 防衛力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여 남한은 지금까지 협의의 軍備減縮 보다는 광의의 군비통제의 선

결조건으로서 南北韓 相互不可f훗協定 縮結， 武力使用 빼棄， 緊張鍵和 둥의 信賴

構藥을 중심으로 北韓과 軍事問題의 협의를 추구하였다.

@ 北韓의 視角

한편 북한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國家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자기 이미지에서 자신들은 韓國戰爭의 敗北者이며 진정한 民族主義者이고 군사

적으로 방어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은 남한의 성격에 대하여 서울의 獨載

政權은 민족의식도 없이 美帝國主義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셋째， 북한은 남한의 의도에 대하여 미국과 협력하여 南韓 추종자들에게 북한을

공격하라고 명령할지도 모른다.37) 또한 남한은 북한을 개방시켜 南韓의 쫓本主義

36) 尹표錫， “남북한의 군축에 대한 기본입장과 군축안 비교끼 이호재， 『앞의 책.I， 184-195

쪽 참조.

37) Man-Woo Lee, “ How North Korea Sees Itself", Eugene Kim and B. C. Koh, Journey to

North Korea(Berkeley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3) ,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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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制에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남한의 능력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顧韓美軍이 50년대 후반부터 核武器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남한에 미군이 상주하

는 한 자신들이 언제나 열세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과의 대립적인

국가의 이미지는 軍縮 및 軍備統制에 대하여도 대립적인 전략을 추구하게 하였

다고 하겠다.

북한의 軍縮 및 軍備統制에 대한 기본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先軍縮·後信賴構葉

둘째， 현시점에서의 일방적인 減縮

셋째， 軍縮을 統一 및 남조선 解放의 수단으로 인식

넷째， 남한의 軍縮에 대한 戰略은 軍事的인 우위를 차지할 때까지 시간을 벌려

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38)

이에 의하여 북한의 軍縮 및 軍備縮小에 대한 對南提議는 주로 운영적인 차원

에서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2) 信賴構뚫의 問題

@ 信賴構葉과 軍事問題

광의의 信賴構葉이란 國家 및 국가가 창조하는 사실들에 대한 信賴性， 즉 마음

의 保障을 의미한다 39) 軍事的인 信賴構葉이란 武裝훌훌훌의 가능성을 감소하고 특

히 심각한 군사적 대립지역에서 공격적 軍事力의 균형된 축소를 위한 길을 여는

활동으로， 광의로는 남북한관계의 모든 면이 군사적인 信賴構葉의 기반이 되나

이곳에서는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군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軍縮에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도 없고， 군축에 합의하더라도 실천에 옮길 수 없으며 實錢이 된다

고 하더라도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겠다.

군사문제 해결의 전제로서 信賴構葉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

38) 민병천， “북한의 군축 및 비핵주장”， 대학 통일운제연구소협의회，「통일논의의 제문제J (서

울 : 대왕사， 1988) , 192-193쪽.

39) John J. Holst ,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 Conceptual Framework", Survival Vol.

XXV No.1 (Jan/Feb, 1983)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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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40)

첫째는 相互 情報의 交換 및 開放이다. 그러나 現代戰이 情報의 戰爭이라 할

만를 정보의 필요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交換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는 군사활동에 대한 상호 훌융視體制l의 구축이다. 이는 서로가 비멀리에 전

쟁을 준비하거나 軍備增觸을 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는 作戰의 制限 및 전략의 轉換을 들 수 있다. 특히 대규모 攻勢作戰의 制

限은 警械時間의 확보에 의한 安定維持를 그 목적으로 한다.

넷째는 相互 領土내에서의 外國軍 활동의 제한과 통제이다.

@ 南韓의 視角

남한의 韓半島 군사문제에 대한 基本 視角은 70년대 이후 先信賴構葉， 後統

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전개되었으며 이는 주로 비군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의 信賴構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과 1989년 한

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에서는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轉換， 平和區域의 設定， 信賴構葉 및 軍備統制동의 宣言的인 次元의 것들이 제시

되었다.

지금까지 공식화된 한반도 信賴構藥의 남한측의 주장은 1984년 레이건이 중국

을 방문했을 때 슐츠 국무장관이 중국의 外相을 통하여 제안한 다음 4가지의 제

안의 맥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비무장지대로부터 兵力을 후진시키고 重裝備武器를 제거함으로써 비무장

지대의 비군사적 성격을 부활시킨다.

둘째， 비무장지대의 非軍事的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中立國들로 구성되는 팀

에 의한 정기적인 조사를 한다.

셋째， 남북한 軍事訓練의 사전통보

넷째， 군사훈련에 參觀A들의 相互派遺41)

40) John Broawski, “ The World of CBMs" , in John Borawski(ed.),Avoiding War in the Nuclear

Ag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for Crisis Stability(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6).

41) Korea Herald, June 7,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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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 중단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988년 강영훈 국무총리는 군사적 신

뢰구축방안을 주의제로 포함시켰￡며 그 주요내용은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화，(2) 군사훈련 및 대규모 병력이동， 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단 교환 @ 쌍방 고

위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군 인사 상호방문 둥이다. 이러한 내용은 헬

싱키 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그동안 남한측이 신뢰구

축의 방안으로 계속 주장하여 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실현되어 信賴構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 北韓의 視角

북한의 信賴構葉에 대한 基本 路線은 先軍縮·後政治的 解決의 論理42)로서 헬

싱키 주장과는 달리 軍縮에 의한 信賴의 構葉을 주장하다가 1988년 11월 7일 중

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제시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i영화보장 대책에 대하여」에서 제시

된 다음과 같은 정치 군사적 대결완화 방안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신뢰구축안의 기본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43 )

南北間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援和 方案

가. 정치적 대결상태 완화

@ 상호비방·중상 중지

。 상대방 지명공격

O 사상과 제도 비방·중상

。 삐라 살포 및 휴전선 방송 동

@ 상대방을 비방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 중지 및 상대방 체

제를 부정하는 법규 철폐

@ 다방면적 합작·교류 실현

O 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쌍무적·다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

42) 로동신문， 1989. 9. 14의 논평에 의하면， “북과 남 사이에 신뢰를 도모하는데 나서는 근

본적인 문제는 바로 남조선에서 1，000여 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을 철

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배제하는 데 있다"

43) 국토통일원 「북한의 군사문제 제의 관련자료J ( 서 울 : 국토통일원， 1989) , 129-132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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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왕래

。 자원의 공동개발·이용 및 상품교류

。 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보건·체육의 협력과 교류

。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지양과 공동협력

나.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으로 조직된 중립국 감시군 배치

@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O 연합부대 이상 군사훈련 및 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 군사분계션 일대 육해공에서의 일체의 군사행동 중지

@ 우발적 충돌사건의 확대방지를 위한 고위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

화가설

이상에서 보면 군사적인 대결상태의 완화를 위한 信賴構葉方案으로 제시한 내

용이 종래의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宣言的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언 이후 남북한 대화의 전제로 내세웠던 顧韓美軍의 철수

문제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南北韓이 대화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 주장하는 政治軍事問

題보다 非政治軍事問題에 대한 교류의 선행에 의한 相표信賴構葉보다는 北韓은

헬싱키 정신과는 달리 軍縮 및 군사문제에 의한 신뢰구축 또는 兩者의 同時接近

을 주장하고 있다.

4. 南北韓 國內體制的 軍事問題

우리는 종종 전쟁이 국가간의 현상이라는 면에서 그 원인도 국가간의 홉훌훌처

럼 인식하거나 이를 묵시적인 전제로 논의하곤 한다.44) 그러나 우리는 戰爭史에

44) 전쟁의 원인으로 직접적인 것으로는 영토의 확장， 정치적 통제의 확대， 권력균형의 유지，

경제적인 요인， 전략상의 요인 동을 들 수 있고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민족주의， 언어·종

교·인종의 차이， 인구적인 압력， 부의 불평동 등을 들 수 있다. Norman Z. Alcock, The

War Disease(Datqrio : CPRI Press, 1972) , Ch, 2., Anatol Rapoport, Conflict in Man-Made

Environment(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74) ,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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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가간의 갈둥드로

경쟁으國家間의

~
'-軍塵複合體의

動力에 의하여 형성되어

체제내의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로는

있으나 한반도의 경우 남한의

原因이 체제내부의서

화되었음을

로 정당화됨을

戰爭의

i한居이軍備鏡爭도있다 45) 똑같이볼수

있는데볼수

國家獨난3 的인 성격리라는 政治經濟學的인 접큰이

하겠다. 대신

높아질 수 있으

韓半島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比較的 自律性46)을 지니고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각기 국내적으로 權威主義的이고

國際經濟tk序에

적실성은 줄어든다고

현상은

모델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政治體制의 형태라는 차원에서 설명력이

리라 생각된다.

대하여

남북한의

갈동의

이과 북한의 社會主義 經濟體制에는

=-,

외적으로는

성하게 하였다. 이들은 상호연관속에서

여 체제의 왜곡을 가중시켰다.

남북한의 대결구조는 남한에서

獨載的인조구대결의직접적인

예속적인 體制를

고리에 싸

혐
。輝大國에의

그 속성을 강화하는 惡宿環의

탄생시켰고軍部政治를政治體系와

推進要因이자 諸引要因이 되었고，

군사부문을 확장·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官傑政治와 權威主義 政治 體制에서

軍事力은 군부의 정치적인 자산이며 그 자산은 다시 軍事力을 강화시키는 고리

를 형성하게 되며 체제의 形成과 維持를 군에 의존하는 正當性이 결여된 정치구

조에서 급격한 軍의 位相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軍縮이나 軍備統制는 軍의

반발을 야기시켜 정치적인 불안을 가중시킬 위험도 있다 47) 이는 최근의

하였다.

軍部政治의

蘇聯 사

태의 原因이 되기도

한편 남북한의 요소와 결합하여 김이데올로기있어서도북한에對決 構造는

一體化現支配는 軍의軍事獨載體制를 구축하였고 黨에 의한 軍의중심의일성

유지에 지배

狀況에서

軍隊라 할 만큼 政權의군이 김일성의象을 가져왔고 또한 북한의

되어 군의。ι츠:
l극，- '-변화가 선행되지면에서 정치적인

급격한 변화는 체제의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왔다는적 세력이

45) Julian Lider, Military Theory(England Aldershort : Gower Pub., 1983) , pp. 162-165.

46) Michael Mann, “Capita lism and Militalism" , in M. Shaw(ed.), War, State & Society(Lon

don: MaCmllan Press, 1965) , pp.25-46. 이를 주장하는 이론을 정리하고 있다.

47) 국내체제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안보위협에 중요한 요인임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

다. 이동훈， 황진환 “한반도 군사환경의 특정과 전망”， 김을권， 「앞의 책 J， 621변.



80

남북한 동일하게 軍의 位相이 현상과는 상이하게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굽

격한 군비통제나 군축은 군의 정치적인 位相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軍部의 강한

반발에 의하여 軍備統制나 軍縮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南北

韓이 어떻게 자체의 군의 위상을 세우는가가 韓半島 軍事問題의 발전적인 해결

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體制維持의 最失兵의 역할을 하여 옹 軍의

공적을 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축이 군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인식

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職業軍A이 軍縮

이 자신들의 직업적인 견해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8)을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

다.

남북한의 실질적인 軍縮은 南北韓 양측의 經濟體制의 變化를 요구한다. 특히

군비경쟁에의 기반이 되는 軍뿜塵業의 縮小， 魔止가 없는 한 질질적인 군축은 달

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군축의 논의에 있어서 이의 중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이를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것은이것이 自國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UN총회는 軍홈홈塵業의 民間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존중하는 국가는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없었다.(9) 또한

軍縮에 대한 주요문서인 스톡홀름안에서도 軍홈홈塵業에 대한 條項이 없다는 것

도 이 문제가 국가간의 이해가 첨예한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

고 하겠다. 그리고 軍홈홈塵業은 그의 특성상 민간부문에서 활용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國內經濟體制的인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50)

남한의 경우 70년대 이후 막대한 投資를 防衛塵業體에 행하였다. 이의 據動率

이 미국의 라이센스에 의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나 이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輸出의 戰略的인 塵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8) 패트릭 모간， “군비통제 : 그 이론적 고찰”， 최병갑 외， 「현대군사작전 대강 W 핵시대의

전략J (을지서적 : 1988) , 274-280쪽 참고.

49) 朴漢植， “주체사상과 북한의 외교정책”， 朴在圭편， 「북한의 외교정책 J (서 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 91-92쪽.

50) Inga Thorson, “ In Pursuit of Disarmament", in Ramesh Thakur, International Conflict Res

olution(London : Westview Press, 1988),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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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산업이 重工業篇主의 體制로 軍需塵業은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아프리카 동의 武器支援과 武器眼賣는 중요한 外交의

手段이 되고 있다 51 ) 이러한 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軍需塵業의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한반도의 실질적인 軍縮의 주요 과제라 하겠다.

다음으로 社會心理體制的인 과제로서 分斷과 6.25戰爭은 지난 40여 년간 통일

한 민족을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認知的·感

情的 性向을 형성하여 相互間의 共存이나 和解를 곤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이 되었는데 5Z) 남한의 국민에게는 單細服的인 反共意識을， 북한의 주민에게는 敗

北的인 反帝國主義 意識을 심어 주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정당시하는 남한의

極右主義 集團과 北韓의 주체사상과 같은 펀협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한 남

북한은 軍備觀爭에 의한 평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社會心理體制를

軍縮이나 軍費統制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느냐 하는 것도 양체제가

어떠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 하겠다.

51) 문정인， “북한의 대중동 외교정책”， 박재규 편， 「앞의 책 JC 1 986 )， 464-470쪽. 이만우，

“북한과 중남미”， 「위의 책 J， 478-497쪽.

52) 申iE鉉， “민족 동질성 회복에 부쳐”， 「국제문제 214호J (l988. 6) , 8-1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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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解決方案 模索

1. 解決方案 操索의 視角과 前提

韓半島의 군사문제는 기본적으로 國際體制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南北韓 대립

체제에 의하여 지속되어 왔으며 남북한의 國內體制에 의하여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및 체제의 멈己保存의 原理에 의하여 이루어진 남북한의 軍事力의

증강과 이 에 따른 한반도에 군사적 인 恐佈의 均衛은 한민족의 生存과 緊榮을 위

하여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이들에서 몇가지 공통적인 定向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軍縮과 軍備統制는 한반도의 軍事問題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대안이라

는 주장이다.

둘째는 軍縮이나 軍備統制둥의 軍事問題 해결에 民族의 統一을 직접적으로 연

결시키려는 논리이다.

셋째는 남한의 先信賴構葉， 後軍縮의 代案만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생각

이다.

넷째는 군축이나 軍備統制 동이 兩測의 軍事費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

는 생각이다.

다섯째 한반도의 軍縮은 남북한의 멈律的인 決定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리가 국제정치의 場에서 종종 하나의 幻像이 되곤 하

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남북한의 문제해결을 위한 軍縮이나 군비통

제는 남북한의 軍事力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남북한이 周邊 꿇大國

으로부터의 위협을 유발시키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한민족의 生存

을 위한 군사문제의 해결이 오히려 韓民族의 生存을 위협하는 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남북한의 統-을 저해하는 것으로 南北韓이 軍事力이 강하고， 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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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것은도가 크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며의

군사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對話를것이 南北韓의 統-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군사문제를 統-의

위한 手段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군축이 한반도의 군사문제의 解決의

政治的， 이데올로기적인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方案이라고 할 때 추상적 인 信賴構葉보다

남북한의 信賴構集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배제오히려는 가시적인 先軍縮이

군축의 國內體制的인 필요성으로 제

삭감과 이의 經濟 및 社會開짧費로의 轉用이라는 생각은

예산의 漸增主義的인 속성과 예산 결정의 官傑體制的인 속성상 그리 용이한 현

상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방비는 전쟁에 의한 증가분이 전쟁뒤에 감소하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으로 남북한 양측이

있는 국방비의시하고

데에

켜
/、

있다는

것은 매우어려운

증가의 길을 가고

댄놓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역으로 돌려相殺效果를開짧費와 軍事費와의

수
’

볼씁모는

서

이다.

방안은 대체로 미국군축과 관련한 신뢰구축의다〕
:A군사문제남한의지금까지

軍備統制에軍縮 및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있었다고못하고틀을 벗어나지의

輝大

강조

군사문

위한 周邊

직접적인 協商을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미칠 영향력과 이를

남북한의國에 대한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상의

이것이 주변 강대국에있어서대한 논의에

問題解決 定向을 모색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前提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는 韓半島의 軍縮이나 軍備統制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거시적인해결방안 보다는

아

니라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國際體制에 있어서의 강대국

의 군사문제의 해결과정을 볼 때 그러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協商能力이

것이있는
/-
T

:2아직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뚱協點을 찾는다는 것이

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남북한의 군사문제는 段階的으로 해

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는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變化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서 보다 중요한 變數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이다.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는 군사문제에 대한 信賴構藥이나 軍備統制의 可能性은 그리

開放과 體制의 變化를 필요로 하며， 이러이는 급격한 북한의

의

크지 않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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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는 1990년대 에는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f훌測이 라고 할 때에 南

北韓 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도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며 그 변화의 성

격도 據測하는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國內體制的

인 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남북한의 當事者 問題 이외에 한민족과 주변국과

의 관계라는 문제의 틀 속에서도 보아야 한다.

넷째는 군사문제는 협의의 문제로 보다는 국가의 國力이라는 차원에서도 논의

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남북한이 동북아와 世界體制에서 지금과 같은

외교적 위치를 가지게 된 데에는 강력한 軍事力이 뒷받침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섯째는 남한의 安保觀은 自主的 安保觀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남한의

국방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시적이며 미국과 세계체제의 變

化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可變的인 요소이기 때문

에 이에 대비한 自主國防體制를 확립하지 않는 한 韓國國防의 딜레마는 헤어나

지 못할지도 모르며 남북한간 군사문제의 협상도 모든 것이 中斷될지도 모른다.

남북한 군사문제의 해결은 미국과의 공동방위체제를 넘어서 韓國防衛의 韓國化

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國際體制的 軍事問題의 解決方案

1) 軍縮問題

오늘날 韓半島 周邊國의 軍縮이나 軍備統制의 논의는 소련의 극동 군사력의

감축에 대한 주장1 ) 이외에 미국의 太平洋이나 아시아에서의 實質的인 軍事力의

감축에 대한 논의가 없고， 中國의 경우 兵力을 감축하는 대신 군사력의 現代化2)

를 위한 노력이 가속되고 있는데， 중국의 現代化는 軍 作戰 範圍의 據大를 가져

올 것이며 이에 따라서 중국의 작전범위에 한반도가 그 核心으로 위치할 수도

1) 최근 소련군 참모총장은 소련은 극동주둔 병력 약 23만명을 감축했으며 극동군의 감군작

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991. 9. 13.

2) 김달중 편 「中國의 改單政治J ( 법 문사， 1988), 91쪽， 현대화란 농엽， 공업， 국방 및 과학기

술의 현대화를 금세기 말까지 선진국의 수준으로 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

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4化정 책으로 년소화， 지식화， 전문화， 혁명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

부， 「국방백서 1989J ,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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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는 남한에 있어서 새로운 防衛體制의 構葉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도 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군사대국화의 징후가 중대되고 었는 狀況3)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군축의 논의는 아직 시기 상조라 하겠다. 특히 日

本은 91년 中期防衛力 整備計劃이 시작되어 95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 471 를 도입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최신형으로 바꾸며， 팬텀 15전

투기 42대를 늘리고 전차， 장갑차， 잠수함 동에 5년간 22조 7천 5백 억 엔을 투입

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날 蘇聯體制의 붕괴로 社會主義의 마직막 보루가 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그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력에의 依存度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軍事大國化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의 의

미를 가지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에서의 勢力均衛이 깨어질

경우 언제나 그 피해는 한민족에게 돌아왔다는 敎訓을 버려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제 3세계의 軍縮이나 軍備統制에 대한 요구는 많은 경우 자국의

요구보다는 강대국이나 利害當事者의 요구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한반도에 대한 군축이나 군비통제에 대한 國際體制的인 要求가

없는 狀況에서 독자적인 군축이나 군비통제에 의한 戰力의 弱化는 國力의 弱化

를 의미하고， 이는 국제체제에서 남북한의 지위를 약하게 할 위험도 내포한다.

軍事力이 단순히 戰爭빼制나 外部의 威齊으로부터의 自國의 보호라는 俠義의 기

능이외에 外交政策的인 기능， 국가명예의 유지， 국가영토 밖에서의 國益의 保護

동의 機能을 가진다5)고 할 때 오늘날의 남북한의 군축이나 군비통제를 단순히

남북한의 緊張鏡和， 戰爭의 威會의 감소라는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입장은 배제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北韓의 경우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 특히 자주적인 자위능

력은 중·소에 대한 자주적인 外交의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의 종속

3) 정광하， 「일본 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J(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16-200쪽 참조，

최근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위대법의 개정 동 일본의 군사활동을

해외에 까지 미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1. 7. 31.

4) 일본방위백서. 조선일보. 1991. 7. 27. 인용.

5) Gray C., “The Urge to Compete: Rationale for Arms Racing ," World Politics , vol. 261(1972),

pp. 207-233. Ken Booth, “ The Military Instrument in Soviet Foreign," 1917-1972, “The

United Service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Aberγswyth， 1973) , p. 5 Lider Julia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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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위치를 相殺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제 3 세 계에 대한 외교에서

군사외교는 중요한 外交政策의 手段이 되고 있다.

軍備廳爭이 戰爭의 중요한 원인이 되나 보다 근본적인 戰爭의 原因은 많은 경

우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많다는 변에서 韓

半島의 군축의 논의를 戰爭빼制라는 단일의 論理로 IE當化시킨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정치군사체제는 때로는 倫理가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아직도 힘과

術策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변에서 한반도의 군축이 언제나 한민족과 통일한국에

善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오늘날 軍縮의 논의에 대한 代案으로 생각하여야 할

하나의 대안이다.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 4대강국이 南北韓과 軍事同盟體制를 강화하든지 남북한

에 대한 군사력 지원을 계속한다면 한반도의 군축이나 군비통제의 可能性은 줄

어들 수 밖에 없다.6) 고로 軍事問題의 해결을 원한다면 남북한은 현재의 軍事同

盟體制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하며 이후 새로운 同盟體制의 형성에는 相對

國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廳韓美軍의 問題

東北亞 국제체제에 있어서 廣韓美軍의 位相은 友햄國家에 대한 미국 安保公約

의 信賴性을 제고시키는 상징적인 存在이며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zp.和와 地域의

安定維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 주한미군의 減縮과 그의 位相의 변화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단지 그 時期만이 문제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중대한 戰略的 利益을 가지는 존재로서 남한이 요

구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搬收란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

안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소련 사태로 소련이 더 이상 社會主義

團의 失兵의 역할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의한 동북아 지역

에서의 힘의 不均衝에 의한 불안을 주변 4강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南韓에 있어서 睡韓美軍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미국으로부터의 국방

체계의 자율성 확보와 睡韓美軍의 훌E미E費 分擔의 要求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북

한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어떻게 定立시키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또한

6) 송대성，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끼 「국제정치논총 제 29칩 1호J (l989) ，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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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

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측에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즉 최근에 가조인된

“한미 전시접수국지원 (WHNS)협정”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부담을 우리측이 어

떻게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대처해 나아갈 것이냐가 주요한 한·미간의 현안 문제

로 동장할 것이다.

먼저 주한미군으로부터 國防運營體系의 自律性의 확보는 최근에 매우 긍정적

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그 방향이 완전한 팀律性 보다는 예속적인 자율성의

차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로서 이를 보다 積極的인 狀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한 戰略이 요구된다. 또한 顧띤費 分擔의 요구에 대한

협상에서도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韓半島에 주둔한다는 認

識에서 한반도가 미국에게도 중요한 戰略的 지역이라는 인식하에서 積極的인 자

세로 협상에 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廣韓美軍의 위상을 남한을 북한의 慢略으

로부터 保護한다는 것 보다는 地域防衛와 미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으로 재정립함

으로서 가능하고 이러한 轉換에 의해서만 우리의 국방체계는 Free Rider의 利益

을 享有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문제는 앞으로 睡韓美軍이 한반도에의 주둔이

주로 자국의 이익을 維持 保全하기 위하여 주둔한다고 할 때에 우리측에서는 이

문제를 한·미간에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韓半島 非核地帶化의 問題

北韓은 종래의 주장을 반복한 韓半島의 非核地帶化案으로 제 1 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북과 남은 한반도를 非核地帶로 만든다면서 세부적으로 다음 세가지

안을 내세웠다.

@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核武器들을 즉시 澈收시키기 위하여 共同으로 노력

한다.

@ 核武器를 生盧 購入하지 않는다.

@ 核武器를 적재한 외국비행기， 體船의 한반도내로의 출입과 통관을 금지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남한측은 北韓의 비핵화의 주장은 第極的으로 顧韓美軍

의 철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核武器의 澈收에 있다고 평가하

면서 이에 대응， 남한은 북한의 核開發을 k且止하기 위하여 모든 外交力量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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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북한에 대하여는 軍事問題로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게 될 때 한반도

에 핵무기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핵화」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에 있다.

한반도의 非核地帶化의 문제는 賴極的으로 南北韓이 核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체제에서 남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으므로 利益을 얻는 국가는 궁

극적으로 주변 4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남한이 核을 가지지 않으

므로서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두어 남한의 國防體制를 자기들의 예속하에

둘 수 있게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核武裝과 中國 및 蘇聯과의 문제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가운데 어느 한 편이

라도 核武裝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核武裝을 필요로 하고， 자신들의 非核3原則

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지우게 할

것이다.

한편 核武器는 그 성격상 戰爭의 빼止 빛 據大를 방지하는 역할도 함을 최근

의 중동전쟁에서 보았다. 또한 核武器의 韓半島에서의 사용은 勝者도 敗者도 없

는 전쟁을 의미하며 한민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7)에 實質的으로

核武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使用確率이 가장 적은 非效果的인 武器로 생

각할 수 있다. 오늘날 강대국의 전유물로 되고 있는 핵무기는 국제정치의 論理上

가지는 것이 가지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어， 강력한 국력의 상정

인 核武器를 먼 훗날 통일한국이 가지는 方案도 배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통일을 가속시킨다는 保障이 없는 상황에서 非核地帶化

가 국제체제의 논리상 언제나 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또한 오늘날 非核保有國들은 핵무기의 抽棄로 당연히 획득되어야 할 핵에

너지의 평화적인 이용까지도 강대국과 國際原子겨機構 동을 통하여 제한되고 있

다는 면에서 비핵보유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不利益을 당하고 있다.

만일 韓半島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中·蘇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중·소가 東北亞地域에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의 철수

와 연계되어야 한다 8) 이는 남북한의 군사적인 균형의 維持를 전제로 하여야 한

다는 기본적인 전제도 충족될 필요가 있다.

7) 오늘날 전술핵무기의 발달로 국토나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무기의 사용이 가능하

다는 주장도 있다.

8) 國土統-院， 「南北韓間 主要爭點解義J(서울 : 국토통일원， 1987) ,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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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際的인 武器體制의 從屬問題

軍備增輝에 있어서 중요한 要因으로 제시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技術發展과 많

存武器體系의 5옳大國에의 從屬問題는 신데탕트의 세계조류속에서 전개되는 강대

국의 군축에 의한 군수산업의 사양을 南北韓과 같은 第 3世界에 전가시킬 가능

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오늘날 제 3 세 계 에서 기존의 군사력을 유지 保全하기

위하여는 강대국의 國際軍옳複合體的인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려므로 남북한이 實質的인 軍縮에 합의한다고 할 때 이러한 압력을 배제 할

수 있는 국제체제적인 장치나 제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從屬關係를 탈

피하는 방법은 무기수입선의 多樣化와 수입시 기술의 이전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전과 防衛體制는 점점 失端裝備에 의존하는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 3

세계인 남북한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강대국에 의존하

여야 하며， 그리고 실질적인 군축이란 바로 이러한 失端裝備의 減縮이 수반될 필

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理沒費用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

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지속적으로 이들 彈大國에 의존하여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남북한의 합의하에 國際體制의 彈大國과의

공동협상도 필요하다.

3. 南北韓 對立體制的 軍事問題의 解決方案

1 ) 南北韓 共同防衛體制의 構훌훌

효과적인 군사문제의 解決을 위하여는 해결에 의하여 가져올 종국적인 상태에

대한 합의가 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統-韓國의 政治體制가 어

떠한 형태를 가지건 남북한은 단일 또는 최소한 共同防衛體制를 구축하여야 하

는 것은 남북한의 궁극적인 군사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第極的인

目標로 할 때 現今의 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 목표를 크게 손상시키는 行

篇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對立體制를 共同體制로 변화

시킨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있으나 정치， 경제， 문화체찌의 통합은 논의하고 必

要性을 인정하면서 군사체제의 통합을 부정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다. 지금까지의 統一 논의는 統一을 위한 과정만을 논의해 왔을 뿐 통일된 한국

과 그뒤의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國民形成(Nation Building)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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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통일에 대한 희망이 과거보다는

可視化되고 있다는 樂觀的인 見解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이를 준비하고

論議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로의 과정에서 南北韓 共同防衛體制는 상징적인 의미를 벗어 날 수는 없

을 것이다. 이의 실체인 남북한 연합군 또는 民族軍은 한민족共同體 統一方案에

서 주장하는 평화구역 및 統一 平和市에 두거나， 남북의 休戰線 대치를 일정한

정도씩 후퇴시켜 共同區域을 설정하여 그곳에 두거나 아니면 현재의 비무장지역

을 활용 그곳에 위치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方案은 주변국

에 위협을 주지 않고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聯츄8體制的인 통일의 경우에도 활

용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민족共同體 統一方案”에

서 統一國家의 未來像과 南北聯合의 구상에서 군사문제의 未來에 대한 제안도

보다 具體化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共同防衛體制의 구장에 대한 합의는 남북한의 정치 및 기본관계에 대

한 합의를 전제로 형성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基本關係의 틀 속에서 남북한은

군사적인 공동관계 속에서 주변 4강에 대한 기본 입장을 새롭게 定立하여 나아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軍縮 및 軍備統制의 問題

남북한 軍縮 빛 軍備統制에 대한 기존의 方案을 살펴 보면 남한은 과정중심의

방안을， 북한은 결과중심의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南韓의 過程中心의 방안은 軍

縮의 基本原則과 意志만을 제시하여 오다가 1990년 9월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

에서 강영훈 총리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나 信賴構葉

을 위한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습공격 방지를 위한 攻擊型 戰力構造의 防響型 戰力構造로 轉換

@ 軍事力의 相互 均衝維持를 위한 同數保有原則 適用

@ 武器減縮에 따른 兵力減縮과 常備戰力減縮에 상응한 據備戰力 및 類似 軍

組織減縮

@ 쌍방 軍事力의 最終維持水準은 統-國家의 軍事力 所要를 감안하여 훌훌方

合意下에 決定

한편 同會議와 2차회의 에서 北韓의 연형묵 총리는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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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제 9기 제 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5개 방침 ”을 바탕으로

1990년 5월 31 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제시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꾼축제안”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9)

북남 무력 감축

@ 무력의 단계적 축감

O 병력축감은 군축안이 합의된 때부터 3-4년 동안 3단계로 실시(l단계 30

만명선， 2단계 20만명 선 ， 3단계 10만명 선 )

O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한 군사장비의 축소 폐기

O 정규무력 축감 첫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 해체

@ 군사장비의 질적 경신 중지

。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 중지

。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군사기술 및 무장장비의 반입 금지

@ 군축情形의 호상 통보 및 검증 실시

。 무력축감 정형의 상대측 통지

O 호상 현지시찰을 통한 군축합의 이행정형 검증

현실적으로 군사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協商의 初期段階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主張과 協商의 態度는 아직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硬

性協商(Hard Positional Negotiation) 10)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남한은 軍事問題에 대한 전략에서 기존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경제 및 外交

的인 압력을 활용하고 있다.

軍縮이나 關係改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는 남한측이 주장하는 軍事的인 先信賴構葉 보다 上位의 懶念인 政治的인 信

賴構藥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下位의 論理인 軍事論理

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還元論이 배제될 수는 없다. 어쨌든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9) 통일원， 「통일백서 J (l 9 90 )， 136-138쪽.

10) 이달곤， “협상이론의 연구와 원칙에 준거한 협상전략， “「행정논총 제 27권 1호J ( 서울대 학

교 행정대학원 1989. 6) , 323-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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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的인 信賴構葉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많은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구조 속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조급한 해결의 요구는 자

칫 훌麗을 더욱 크게 할 위험도 있음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최근의 급

격한 世界體制의 變化속에서는 消極的으로 시간에 의한 해결의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군사문제에 대한 협상의 핵심인 優先順位의 문제는 남한측의 신

뢰구축과 북한측의 軍縮의 문제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여 논의하고 다

만 실행의 시기만을 段階的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남한측도 북한과 같이 軍縮에 대한 運營덤標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이는 군사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인 통일한국의 防衛體制를 상정할 경

우에만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의 1

차회의에서 강영훈 국무총리가 제안한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한다는 軍

縮의 推進方案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은 실질적인 軍

縮論議에 앞서서 南北軍事關係者들이 통일한국의 방위체제에 대한 미래상을 논

의하고 합의를 한다면 많은 군사문제의 찾協點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

제는 이데올로기적인 性格이 적고， 현상의 남북한의 군사체제의 변화 없이도 이

루어질 수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며 이로서 軍

事的인 信賴를 構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信賴構聚의 問題

적대적인 對立國間에 軍事問題 특히 軍備統制 및 軍縮問題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軍事力의 均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감축내용의

균형 및 포괄성， 신뢰할 수 있는 檢證體制동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을 제시

하고 있으나11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麗問題에 대한 정치적인 合意와 原則 宣

言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12) 이려한 면에서 남북은 군사문제의 論議에

앞서 상호 불가침협정 또는 平和協定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Evan Luard “ Concilia tion and Deterrence: A Comparison of Political Strategies in the

Interwar and Postwar Period’s, WP, January 1967, in Lider, op. cit., 367-377.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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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단계에서 군사적인 問題의 解決이 信賴의 危機에 의하여 지속되고 타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지 봇하고 있다는 면에서 남북은 먼저 信賴며復을 위한 신뢰구

축의 방안부터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信賴構藥의 논의에 기본이 되는

신뢰의 개념 또는 불신의 原、因에 대하여 까지도 일치하고 있지 못하다. 기본적으

로 北韓은 정치군사적 대결이 불신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그

들의 理念， 政策텀標， 軍事力， 테러행위， 對外活動 둥을 불신의 根本的인 原因으

로 이해하고 있다，13) 이의 방안으로는 동서독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非軍事的 非

政治的인 交流와 接觸의 확대에 의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方案일 것이다 14)

다음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은 남북의 협상하에 강제적인 信賴構葉에 앞서서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의 행동으로 남북은 자발적인 信賴增進의 조치를 취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相對方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自짧的인 軍事的 신뢰증

진의 조치로는 북한의 경우 攻擊型의 전략의 전환， 땅굴의 폐쇄 및 공개， 휴전선

전진 배치의 해제 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軍事問題의 信賴構葉을 위하여 남한측이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가장 핵심적

인 사항으로 韓美防衛體制에 대한 제반문제를 재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전력과 방위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協商案을 부

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南

韓이 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북한이 다양한 南北對話를 중단케 한 구실을 제

공한 텀 스피리트 훈련을 점차 축소 또는 일시 중지하고 이를 다른 기존의 合同

닮I I練으로 축소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안 또는 일시적으

로 중단하는 둥의 방안 동을 고려하여 北韓을 對話의 場으로 끌어 들이도록 하

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信賴를 위한 信賴의 構葉을 위하여서는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길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相互信賴關係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측은 상

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제안

은 반대급부를 생각하나 그것이 꼭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험적인 것

13) 21世紀委員會， 「韓半島의 軍事的 安定을 위 한 基本錯置J (l 9 9 1. 4) , 11쪽 참조.

14) 이 부분에 대히여는 다음을 참고， 오관치，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한 기본조치 J (서 울

21세 기 위 원회 ， 1991) , 69~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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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협상에 의한 交換去來는 이러한 모험에 의하여 처음

에는 작은 거래부터 행하게 되는데 15) 지금까지 南北韓은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信賴關係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 인간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不可慢 또는 武力의 不行使를 포함한 政治 軍事的인

問題에 대한 “남북한 기본관계 및 통일에 대한 段階的인 協定”과 이에 따른 법

적 장치가 확립될 필요가 었다. 즉 오늘날과 같이 憲法이나 制度的으로 상대의

국가체제나 정권을 부정하는 상태에서는 吸收統一에 의한 서로의 불안을 제거할

수 없고 이는 어떠한 협상도 이를 正當化하는 논리로 인식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기본적인 信賴構葉을 위한 기초 단계는 남북한의 협상 보다는 남북한 양측

이 신뢰구축을 위한 信賴構葉行篇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實購에 옮기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한은 남북한간 불가침협정， 또는

북한측의 平和協定의 協商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남북대화의 上位 價{直를 제시하는 @ 主權의 尊重，® 領土保存，@ 武力不

使用 및 不可f훗，@ 紹爭問題의 平和的 解決，@ 平和共存 동이 되어야 할 것이

다 16) 신뢰구축에서 공통된 規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價植의 共有는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신뢰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

다.

또한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안된 군사문제로서 共通事項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인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 軍事活動의 事前 通報， 軍高位級間의 직

접적인 통신망구축 풍의 案에 대하여 남한측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具體的언

方案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信賴構葉은 軍縮이나 軍備統制의 協商의 前提條件일 뿐만 아니라 협상의 실행

가농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대의 많은 군축협상이 實行過程에서 좌절된 가장

15) Marvin E. Olsen, The Process of Social Organization(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8) , p. 96. 이러한 사회적인 교환관계는 국제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16) 김달술， “남북한 군축협상의 가능성 진단，” 「국제문제 제218호J (l988. 10) , 30쪽 참조.



95

기본적인 요인은 서로를 불신하고1 7) 檢證 및 信賴構葉의 조치가 미비하였기 때

문이다. 종종 군축협상은 군비증강 및 군사력 증진을 위한 技術開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신뢰구축에 의한 檢證禮置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18) 이를 감안할 때 한반도의 군축의 논의는 그것이 實

質的이고 運營的인 군축의 협상이든 언제나 信賴構葉을 위한 행위의 일부로 논

의되어야 할 것이다.

4. 南北韓 國內體制的 軍事問題의 解決 方案

지금까지 南北韓은 統-이나 軍事問題를 政權이나 體制維持의 수단으로 이용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南北韓이 統-을 위한 모든 제안을 공식

적인 통로가 아닌 자체의 공식행사에서 일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윷協이 不可

能한 이상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는 데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 이는 서로가 協商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統一이나 軍事問題을 해결하고자 하는 政治的인 意志가 없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解決方案은 나올 수도 없으며

나온다고 하여도 설행이 불가능한 선언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반도의 信賴構葉은 무엇보다도 통일이나 군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政治的

인 意志가 확고하게 표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통일과 군사문제의 長期的인 解決에 制度的인 障짧要因이 되는 憲法

및 法律도 단계적으로 이에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경우 憲法과

勞動黨 規約의 대남적화적인 내용 둥과 남한의 경우 북한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이나 기타 관련 법규의 적절한 改廢가 선행되어 協商의 基盤을 조성하고 국민들

로 하여금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고 군축이 체제의 守護者彼害u을 하여온 軍의 位相을 低下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군에 심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南北韓 공히 가

17) Roy J. Lewicki and Joseph A. Litterer(ed.) , Negotiation( Illinois : Irwin, 1985) , pp. 106-107.

18) SIPRI, Strategic Disarmament, Ver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London: Taylor &

Francis Ltd., 1977) , pp. 51-59. Robert Bowie “ Basic Requirements of Arms Control," in D.

G. Brennan, ed.,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ational Security(New York: George

Braziller Inc., 1961) ,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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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행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政治

團에서의 軍事的인 協商이 國內體制의 不安올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

다. 軍의 位相을 定立시키고 軍縮둥에 의한 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앞서

서 언급한 통일 한국에서의 共同防衛體制와 軍의 位置를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이 未來의 不確實性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이외에 北韓 體制의 開放과 南韓體制의 지속적인 民主化의 진전은 南北韓 군사

문제의 해결에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특히 남한측으로는 북한의

표統性 시비 즉 정권이 미제국주의의 창조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남한 내의

黃命力量에 대한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國內體制의 民主化를 가속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측으로는 1960년대 이후 대남정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3大華命力

量彈化 路線을 넘어 실용주의적인 개혁을 위하여 체제의 開放이 필요하다 19) 또

한 北韓住民들에게 남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20)를 주업시켜 정당성을 확보하려

는 행위와 지금까지 軍備鏡爭을 정당화시킨 남한의 정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될 때 북한 사회체제내에서 군축을 正當化하는 논리가 받아들여칠 것이다.

한편 남북한의 사회에 만연된 보수적인 現狀維持 지향적인 셰력을 군비경쟁이

아닌 軍備縮小로의 길에 올려 놓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사회체제에 의한 敎育

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J(서울 : 청계연구소， 1989), 31-34쪽 참조.

20) 이만우，“북한 인민의 자화상”， 양성철， 박한식 편저， 「북한기행 J (서울 : 한울， 1986) 참고.



97

말v. 맺

안보의남한에는역사는分斷， 戰爭 그리고 對決로 이어진 韓半島의 45년여의

위기를， 북한에게는 體制와 이데올로기의 危機속에서 남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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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는
마
」

라
지
니
，

여
샤

아
하
의

生存을 위해 善이

보다는 國際體制의 蠻化에

결과는

형성시켰다.

統-과 民族의

二l증대를 가져왔고

을 넘어서는 武器力을 한반도에

그러나 軍備鏡爭이 남북한의

비록 우리 민족의

군사력의북한의

自覺에 의하기

에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골이 깊어진 南北韓의 훌購

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은 소련의 개혁과 개방에서 시작되어

미·소의 核武器 減縮의 협상의 타결， 소련의 社會主義의 포기라는 국제체제의

격한 변화와 세계질서의 재편성에 의하여 증대되고 있고， 南北韓 對立體制的인

次元에서 南北韓의 유엔에의 동시가입과 비정치적인 교류의 확대， 보다 활발해질

해결하려는 힘있는 모

동서독의 통일，

.:::L
H

이

위기를 平和的으로징후가 있는 대화의

습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내적으로 남한의

남북한간의장은

民主化로의 길과 북한체제

開放에 대한 압력과 김정일 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가변적인 요인들은 종래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統一과 緊張의 완화에 대한 비관을 낙관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의

충분한 要因들이라고 하겠다.

군비경쟁은 多次元的인 한반도 갈풍의 외적인 표현으로서 국제체제

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韓國動옮L을 계기로 南北韓 국가 對立體制的인 요소가 이

남북한의

권위주의적인 政治體制와 單細뼈的인 사회체

軍備觀爭은 어느 한 편의 책임

國際的인 倫理的인 책임이다.

남북한 국내의

제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강화되어 왔다. 남북한의

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의 책임이며

가속화시켰으며
E프

걱;!

주변 4강의

대립이해관계가 첨예하게국가적인미 ·일·중·소의한반도는국제체제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이들 4강은 기존의 利益을 지키기 위하여되는 지역으로서

이들에 대한 慧屬으로부터통일은 남북한의있다. 즉 남북한의바라고강력하게

自律性을 셔미할 뿐 아니라 동북아종속으로부터의이들의탈피를 의미하며의

한반도의것이기 때문에

안정을 희구하고 있다. 이

周邊 H옳은탄생을 의미하는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도록

에 새로운 강력한 국가의

분단이라는 현실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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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국가의 이념으로 내세우는 민족을 自主的으로 이룩하여

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국제체제적인 한반도의 군사문제인 廣韓美軍， 비핵지대화의 문제는 한반도의

지금까지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韓半島의

統-과 군사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障뚫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적인 딜레마이다. 지금까지 韓·美共同防衛體制 속에서 국방의 Free Rider로서의

혜택을 입어온 한국은 주한미군의 위상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美國의 利益

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면서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極大化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로 동장하고 있다.

남북한 대립체제의 'Ik元에서는 군사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남

북한이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남한은 過程中心의 先信賴構葉을， 북한은 결과중심

의 선군축을 주장하면서 서로는 協商을 防害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채택하여 왔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예서 남북이 먼저 解決해야 할 것은 협상을 위한

신뢰구축 즉 신뢰를 위한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군사문제

의 具體的인 과제인 군축과 군비통제에 대한 協商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

다.

남북한 국내체제적인 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양측의 정책결정자들이 한반도의

군사문제 즉 군축과 軍備統制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政治的인 意志、를 확인

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군대나 군사문제를 政權차원이 아닌 한민족을 위한 수

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공통의 規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잔존하

는 남북한 사회내의 군비경쟁에 의한 平和의 유지를 옹호하려는 理念과 사고를

탈피하는 것이 問題解決을 위하여 요구된다.

한반도 군사문제의 解決方案은 무엇보다도 군사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문제의 기본적인 목표는 통일한국

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統一韓國의 政治形願가 어떠한 것이

든 남북한은 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남북한의 軍事會談의

의제로 한다면 軍事體制를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얻을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軍縮과는 괴리가 있는 東北亞의 현상황에서 한반도의 군

축이 한민족의 장래에 生存을 보장하는 것이냐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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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軍事力을 유지하면서 緊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통일 한국의 未來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군사력은 국력이며 힘의 場인 국제체제에서 강한 軍

事力은 곧 善이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다음으로 군사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는 상대에게 利益이 될 수도 있는 작

은 양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은 信賴를 構葉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장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自國의 提案만이 최선이라고

할 때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協商이 이루어지더라도 持續될 수는 없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작은 모험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또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측에서는 기존의 先 信賴構葉에 의한 過程中心의 協商에서 結果에

대한 비전도 북한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군사문제에 대한 基本 解決方向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려한 연후에 實錢의 優先}I頂位를 협상의 대

상으로 삼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군사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양측이 相對를 協商의 相對로

인정하고 상대에 대하여 지금까지 固定化시킨 否定的인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努

力이 체제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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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표-1) 南韓 國防費의 變化

國防費: 增加 GNP 國防費: 增加率: 軍事費總‘題 總 짱홉

經 *버，.，.
率: deflator

def.價格 def. (미국직접지
增加率

經常 1975= 원비포함)

(백만원) (% ) 100 (백만원) (%)
(억원)

(%)

1948 6
49 24 300.0
50 132 450.0
51 330 150.0
52 946 187.0
53 3,261 245.0 2.2 148,227
54 5,992 83.7 2.9 206,620 39.4
55 10,638 77. 5 4.7 266,340 9.5 31.6
56 6.3 26.0 -17.7
57 11,246 5.7 7.7 146,052 -35.5 22.7 -12.7
58 12,732 13.2 7.6 167,526 14.7 27.1 19.4
59 13,919 9.3 7.7 180,766 7.9 26.2 -3.3
60 14,707 5.7 8.6 171,012 -5.4 26.1 -0.4
61 16,599 12.9 9.8 169,378 1.0 50.8 94.6
62 20,474 23.5 11.6 176,500 4.2 38.3 -24.6
63 20,479 0.0 15.0 136,526 -22.6 61.3 60.1
64 24,926 21.5 19.5 127,826 -6.3 60.6 -1.1
65 29,874 20.1 20.7 144,319 12.9 60.5 -0.2
66 40,542 35.5 23.7 171,063 18.5 84.5 39.7
67 49,553 22.5 27.4 180,850 5.7 96.4 14.1
68 64,708 30.4 31.8 203,484 12.5 137.1 42.2
69 84,382 30.6 36.5 231,184 13.6 124.6 -9.1
70 102,335 21.1 42.2 242,500 4.9 147.2 18.1
71 134,738 39.0 47.3 284,858 17.5 245 .4 66.7
72 173,909 27.6 54.7 317,932 11.6 255.7 4.2
73 183,469 1.1 61.9 296,396 -6.8 249.6 -2 .4
74 296,846 61.8 80.2 370 ,132 24.9 338.5 35.6
75 442 ,437 49.0 100.0 442 ,437 19.5 484.0 43.0
76 703,753 59.1 117.7 597,921 35.1 733.9 51.6
77 949,623 34.9 136.9 693,662 16.0 952.5 29.8
78 1,289,421 37.7 165.1 780,994 12.6 1,307.6 37.3
79 1,526,311 19.0 197.0 774 ,777 -0.8 1,587.1 21.4

80 2,308,437 51.2 247.9 931,197 20.2 2,308.4 44.4ClOO.O) (2 ,308,437)
81 2,657,500 15.9 115.4 2,318,485 0.4 2,675.5 16.8
82 3,171,235 18.5 123.1 2,576,145 11.1 3,171.2 18.5
83 3,357,473 5.9 127.9 2,625,077 1.9 3,357.5 5.9
84 3,510,099 4.5 132.8 2,643,147 0.7 3,510.1 4.5
85 3,802,457 8.5 138.2 2,751,416 4.1 3,802.5 8.3
86 4,327,805 13.8 141.9 3,049,898 10.8 4,327.8 13.8
87 4,801,000 10.9 147.1 3,263,766 7.0 4,801.0 10.9
88 5,540,000 15.4 5,540.0 15.4
89 6，~~4，700 8.6 6,224.7 8.6

자료 : <부록 : 표~2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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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북한발표 국방부， 통일원 李達熙추계 SIPRI ACDA a증가율 b증가율

(만 원) 추계(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억 $ )

1949 3,100
50 4,305
51
52
53 7,539 1.54
54 5,836 5.84 -22.6 -22.6
55 6,126 6.13 15.96 5.0 5.0
56 5,640 5.64 12.41 -7.9 -7.9
57 5,419 5.42 12.40 -3.9 3.9
58 5,680 5.68 12.92 4.8 4.8
59 6,104 6.10 13.14 7.5 7.5
60 6,100 6.10 13.25 -0.1 -0.1
61 5,917 5.85 12.89 56.5 -3.0 -4.1
62 6,163 7.10 21.47 62.5 4.2 21.4
63 6,359 5.75 13.36 70.0 3.2 -19.0
64 25,637 19.83 28.47 75.0 303.2 244.9
65 35,109 27.81 42.81 88.0 36.9 40.2
66 44,643 35.71 52.24 88.0 27.2 28.4
67 120,026 120.03 12.03 118.0 168.9 236.1
68 155,938 155.94 163.03 169.0 29.9 29.9
69 156,506 156.51 156.38 179.8 0.4 0.4
70 149,412 187.88 175.13 180.0 -4.5 20.0
71 195,982 196.00 195.98 189.0 31.2 4.3
72 125,606 228.20 240.43 125.4 35.9 16.4
73 128,188 256.90 260.56 128.2 2.1 12.6
74 155,723 298.90 308.90 156.8 13.70 21.5 16.3
75 186,427 351.10 365.39 189.0 20.00 19.7 17.5
76 205,836 380.80 398.76 205.6 22.00 10.4 8.5
77 209,582 412.50 429.75 209.6 25.0 1.8 8.3
78 234,423 455.50 481.73 234.4 28.0 11.9 10.4
79 256,286 524 .40 540.00 256.3 32.0 9.3 15.1
80 275,019 582.00 601.20 275.0 35.0 7.3 11.0
81 300,928 628.70 639.23 300.9 42.0 9.4 8.0
82 324,173 686.00 666.53 324.2 46.0 7.7 10.8
83 352,967 742.10 752 .44 353.0 49.0 8.9 8.2
84 381,907 808.30 797.29 381.9 52.0 8.2 8.9
85 399,801 846.90 837.69 393.5 4.7 4.8
86 397 ,545 876 .40 853.72 402.0 -0.6 3.5
87 397 ,123 937.30 883.57 -0.1 6.9
88 386,263 949.83 907.66 2.7 1.3
89 405 ,963 1,005.21 961.33 5.1 5.8



106

용 北韓의 軍事力 現況에 관한 班究

- 核戰略 威齊에 따른 韓國安保의 政策設計를 中心으로-

崔秉鍵(忠北大)

< 要 約 文 >

최근 들어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다. 그것은 북한

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으로서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이사

회에서 핵사찰 서명요구를 받아 왔으면서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된 지

금에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미 북한은 1947년 우라늄광 탐사를 시발로 蘇聯과 原子力協定을 縮結하고

1962년에는 迎邊의 原子力鼎究所를 설립한 데 이어 蘇聯으로부터 연구용 原子盧

를 도입하면서， 1970년에는 실험용 原子樓를， 그리고 1980년에는 原子力짧電所를

건설하였으며， 1990년에는 日本東海大學 정보기술센터에서 迎邊 原子力鼎究團地

를 영상정보를 통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北韓은 核開짧이 완료된 것인가? 그렇다면 北韓은 불원간 核武器를 보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어쨌든 2，500여 명의 핵관련 전문인력과 核爆彈 雷管試驗

場을 보유함으로써， 1983년부터 지금까지 약 70-80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

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개발과정은 불원간 核武器의 제조가 사실상 可視化되는

상황에 있음을 여러 정보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이미 보도에서는 관련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北韓이 핵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임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美國務部는 한국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필요

한 조치를 상호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北韓의 핵재처리 공장은 이미

단순한 에너지 개발의 차원을 넘은 問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강대국들은 복잡한 국면

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간추려 보면， 4대 강대국들 중

어느 국가도 북한의 핵무장을 원치 않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한반도에 대한 자

국의 핵정책에 제동 내지는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복잡한 것은 이미 北韓이 非核地帶化論을 제기함으로서， 廣韓美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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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에 대한 韓國{則의 對應폭을 좁히게 될 수도 있는 局面에 진입되어 있는

것이다.

1975년 6월 13일 美國을 방문한 박대통령의 核武器 개발가능성 발언 이후 1년

도 채 못되어 시작된 東北亞 非核地帶化案을 내외에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그것

은 바로 당시 한국의 독자적인 核開發 조짐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

된 것이었다. 그후로 북한은 비동맹의 반핵운동에 고무되어 계속하여 반미·반제

투쟁과 연계하여 뚫초韓美軍問題를 내외에 부각시키면서， 1979년에는 東北亞 및

全世界 非核地帶化의 결의와 1981년에는 日本 사회당과 동북아 非核地帶 設置問

題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北韓의 非核地帶化論은 1988년 7월에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으로 바뀌면서，

1990년 3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방안에서 거톱 주장하면서， 그 해 8월

중에 열린 「核據散禁止條約」 제4차 평가회담에서 「美國의 核 先制 不使用 保障」

(NSA)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북한이 제기한 문제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예민한 사안이 되고

있다. 核安全協定加入을통한 北韓의 核施設과 廣韓美軍의 核武器를 동시에 사찰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

帶化論이 지니고 있는 논리는 정치전략적 의도가 짙고， 특히 核保有 여부의 向背

에 따른 事案의 중대성과 복잡성이 얽혀 있다.

이려한 상황에서 美國은 기본적으로 北韓의 核武裝을 반대할 수 밖에 없고 그

것은 특히 顧韓美軍의 戰術核과 관련된 입장표명으로 부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미국의 반대논리는 北韓核이 동북아와 전세계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소위 미

국의 꽉스 아메리카나와 核靈權主義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그

것은 한반도를 미국의 核雨짧 속에 두는 것이 기존의 안보질서에 걸맞다고 판단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미국과는 속사정이 다르지만 蘇聯의 입장도 北韓의 核武裝을 반

대하고 있으며， 그것은 북한의 核開發이 소련이 동북아지역에서 戰略的 優位를

추구하는데 역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다만 韓半島 非

核地帶化論은 특정조건에서 고려하고 있다.

중국 또한 北韓의 核武裝은 반대하면서도 韓半島의 非核地帶化論은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核開發이 동북아 지역의 核擺散을 초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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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시 자국의 立地上昇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日本은 이

를 심각한 生存權的 차원에서 核威聲을 감지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자체의 核武

裝을 正當化시킬 명분을 갖고 軍事大國化의 길로 나가리라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처럼 복잡하고도 예측하기 난감한 문제의 상황에서， 이 昭究는 다

음과 같은 몇가지를 考慮하면서 수행되었다.

첫째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北韓의 核武器 개발문제와 더불어 韓半島 非核地帶

化論議가 고조되고 있는 새로운 政治-軍事的 局面에 대한 爭點을 체계적으로

분석·논의하고자 한다. 둘째는 北韓의 核 保有能力의 가시화 및 國際核훌察 거부

에 대한 動願分析과 걸프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야기되는 주변 강대

국인 美國·蘇聯·中國·日本과의 力學關係를 분석하고， 北韓이 제기한 核武裝이라

는 威暑要因과 非核地帶化라는 宣傳要因이 한국의 安保政策(정책논리 및 정책기

조)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는 北韓의 核威寶에 대한 정치·군사·외교적 차원에서 한국의 政策的 對廳

戰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 對應戰略의 論理構造와 방향설정에 초점을

두면서 이러한 問題들과 관련하여 계속 논의·전개되고 있는 韓半島 軍備統制(신

뢰구축 및 軍縮縣案 둥)와의 적실성 있는 관계설정을 모색하고 동시에 그 連緊

論理를 구상해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昭究에서는 北韓의 軍事力(특히 核威聲能力)이라는 威聲寶體가

향후 한반도의 平和構圖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대응적인 한국안보의 政

策代案을 구상·제안하려는 일종의 政策陽究로서， 특히 최대의 廳案課題인 군비통

제와의 상충관계를 타결하기 위한 連緊論理의 모색을 통해서 政策判斷에 기여하

고자 하는데 핍주究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軍事的 狀況을 일반군사력을 비롯하여 核武器 開짧 및 보유

가능성과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을 검토한 뒤， 이것이 世界體制·地域體制·南北韓體

制에 미치는 영향을 多次元으로 구분하여 분석·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韓國의

政策的 對應論理와 과제를 설정하는데 연구범위를 두고 있다.

특히， 北韓의 전쟁관과 전쟁정책이 곧 ‘主體의 戰略’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軍

事겨 t曾鏡政策의 과정분석 및 核武器 開發政策의 추진실태와 더불어 그들의 한

반도 비헥지대화론과 國際核훌察 거부의 논리구조를 분석·논의하며， 이를 韓國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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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戰力比較를 병행하면서 현단계의 安保威費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鼎究主題의 특성상 1차 자료에의 충분한 접근에 따른 일정한 제약과

특히， 고도의 政策썩j斷을 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政策實務部暑와의 협조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

의 核選擇問題와도 같은 몇몇 事案에 대한 不可購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核關聯 政策事案이 국가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優先

順位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韓半島의 平和統-에 대한 構圖設定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

요한 사질은 기왕의 軍備統制를 포기하지 않은 채 북한과 주변국들의 向背에 주

시하면서， 앞으로의 「統一韓國」의 安保體制가 부여하는 기본구도에 따라서 우리

의 政策課題를 설정·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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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1. 細究의 目的

이 ?iff~는 다옴과 같은 몇가지 쟁f究의 目 的율 지 난다.

첫째， 최근 국제무대에서 北..의 核武器 개발문제와 더불어 轉半島 非核地帶化

짧훌훌가 고조되고 있는 ‘새로운 政治-軍훌的 局面’에 대한 爭點을 체계적으로 분석 ·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北빼의 核 保有能力의 가시화 및 國際核훌察 거부에 대한 動薦分析과 걸프

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야기되는 주변 강대국인 美國 · 縣聯 · 中國 · 日本

과의 力훌빼係의 분석. ~t"의 核武裝이라는 威확要因과 非核地帶化라는 효傳要因이

한국의 安保政짧 축， 정책논리 및 정책기조에 미치는 影뿔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北빼의 核威쯤에 대한 정치 • 군사 • 외교적 차원에서 한국의 政策的 對應戰

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 對應戰略의 훌홈理構造와 방항설정에 초점을 두면서

이러한 問題률과 관련하여 계숙 논의 · 전개되고 있는 轉半島 軍備妹制(신뢰구축 및

單縮，뺀훌 동)와의 척실성 있는 관계설정과 동시에 그 連혔論理를 개발하고자 한다 ..

따라서 이 ?iff究는 北韓의 軍훌力이라는 휩南 威齊實꿇를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으

로 대멸하여 보고， 이틀간의 戰力빼흉의 논리구조률 규명하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平

和構圖에 미치는 영향율 多次元的으로 분석함으로써 능통적인 한국안보의 政짧代쫓

율 구상 • 제안하려는 .政짧指向的’ Nf究이며. 륙히 최대의 M、꿇짧題인 군비통제 문

제와의 상충관계를 .安定的’으로 해결하기 위한 裝置의 개발율 롱해서 政짧웨斷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휩f究의 목적을 삼고 있다 11

1)즉. 이 冊究를 통해 核흩R贊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軍事力에 대한 재명가가 가농

할 것이며. 남북한간의 軍횡훌的 對決構造의 賣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특히， 무모한

‘統一至上꿇’과 ‘韓國單減軍論-美軍澈收짧’에 설득력 있는 대안적 논의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국가적 현안과제인 軍簡統옮IJ의 문제와의 관계설정 맞 拉行論理의

개발에 훌용훌훌核心( focus)률 두면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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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班究의 範圍 및 制限點

앞서의 뻐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뻐究에서는 北뼈의 軍훌力 現況， 특히

孩武器 關훌훌 및 보유가능성과 r빼半島 非核地빼化꿇」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미치는

영 향율 空間的 廳圍로서 世界뻐制 ( the World system) . 地城體制 ( t he Regional syst

em) . 南北빼뾰制 ( t he Korean system)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 • 논의함으로서， 이

에 대한 한국의 政策的 對R훌훌월理와 과제률 설정하는데 법위률 두고 있다.

륙히. 北빼單훌力 增홉政짧의 과정분석 및 核武器 開發:a짧의 추진실태와 더불어

비핵지대화론 • 國際核효察 거부의 논리구조를 분석하며， 이를 훌훌國單과의 戰力比較

를 영행하면서 이것의 安保威齊에 대한 국내외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이 빠究의

중요한 훌§빼( locus) 가 되고 있다.

그러나 뻐究의 특성상 자료의 짧集과 분석 · 해석수준을 넘는 부분과 政策實務部

훌와의 협조문제에 대한 不可避한 制限이 있음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륙히 核빼聯 政策훌훌이 국가정잭상 대단히 중차대한 問題이기 때문이다 z .

한연. 얼마전 후泳빼 교수와 훌훌名표 교수간의 ‘南홉不可論과 南홉常存꿇· 논쟁과

정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들어 이 분야에 대한 매우 혼란된 狀況認識을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에 있다 31

그런 까닭에 극히 非現實的이고 추상적인 논의나 官邊的이거나 체제옹호적인 논

의는 앞으로 극북 • 지앙되어야 힐 것이며， 問題의 성격에 따라 客觀性과 適톰性의

기준에서 兩者률 극북힐 수 있는 빠究가 수행되어야 힐 것이 요망되고 있다.

南北.. 單훌力 t영衝에 대한 꿈f究는 국내외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상태에 。1 。

/“-

나， 北빼單훌力에 대한 척실성 있는 評홉뻐究가 부축하고， 륙히 孩關聯 흉f究는 매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狀況임율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빠究가

활성화되어야 힐 것이다.

2)園훌政짧에 있어서 核問麗는 'I 級 秘密’ (Top Secret) 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그러 한 결과， 북한의 휩南戰略과는 접목펠 소지가 많고 따라 당국의 안보논리나

미국의 對웰政策에 극히 批判的이고 회의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남북한간의

軍훌力 혐衝比較에 있어서 南"의 우세나， 軍簡統制 및 軍縮에 있어서도 전연 수용 내

지는 전면 해체와 같은 極端論들이 동장하고 있는 것이다. 李泳禮， ‘·南北빼 戰爭能力

比校끊f究”.『월간 社會와 思想J (1988년 9월호 ) ; 또한 1989년 4 월 호 M 월 간 朝향』에서는

남북한 군사력 논쟁에서 李泳禮 교수의 ‘南훌훌뚫位꿇’ · 河英홈 교수의 .南北韓혐홉꿇’

· 吳寬治 교수의 .北.흩位꿇’율 각각 비교한 기사를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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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外團훌倒나 理꿇的 흉f究水뼈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가장 예민하고

도 륙시 대웅척이어야 할 北陣의 核威齊에 대한 반웅이 미온적이며 추상적인 상태에

있음율 지척하지 않율 수 없다.

3. 班究의 方法

이 if究는 한반도의 單흩I力 및 核빼聯賣料률 중점 분석하면서 진행한 文없調훌휩f

究로서. 륙히 北웰의 핵관련 흩t흩t 1fta률 獨JL훌훌훌로 간주하고 그러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威賣狀況옳 從屬變數로 보면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南北算間의 긴장

구조와 대웅상황의 뼈聯性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賣料接近에 있어서 일정한 制約이 불가피한 부분을 위해

서는 주로 뿜防政策 및 情報判I야部홈와의 긴밀한 면답율 통해서 가능한 문제의 核心

을 포착하려고 하였으며. 륙히 문제의 성격이 現實性과 客觀性을 요구하는 까닭에서

.民問的 ill角 ’ ( c i v i l i an perspective)과 ·單隊的 祖角 ' ( m i l i t a ry perspective) 間의

적정판단 가능치률 추출하여 논의률 진행하였다.

륙히. 南北빼間 군사적 긴장구조와 긴밀히 반웅하고 있는 이들 中層次元은 한반

도가 ·힘의 꿇理와 依存의 論理’가 동시에 작용하는 現賢願임을 통태적으로 규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나름대로의 理꿇的 · 實際的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우기 北웰의 核戰略으로의 전환논리률 규명함으로써 여기에 對應하는 한국의

安保혐理의 재정럽에 일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동시에 가장 딜레마로 작용될 수 있

는 單備統휩l 문제와의 結合方훌짧의 모색은 北Q의 核威齊을 최소화시키면서 남북한

간의 훌張構造의 해소와 한반도의 명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安定메카니즘의 개발

• 구상은 빠Jl時代의 %훌훌 Be，훌判斷에 일부률 담당힐 수 있율 것으로 여겨진다 ~ I

, 4)따라서 여기에 대한 政짧的 對應課훌훌도 가능한 ‘時宜性 · 現實性 • 相互性.에 입

각하여 能動的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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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北韓의 軍事力 增鎭過程 및 變化要因

1. 戰爭政策의 基調論理

(1) 戰爭政策의 形成

1948년 이미 北尊의 人民軍隊는 정규군으로 처음으로 創軍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독륙한 戰爭觀을 형성시켜 나가게 되었다.

그 해 2월 8일 명양에서 열린 A民軍의 創軍에 대한 열병식장에서 호日成은 다음

과 같이 말했댄 것이다. 축， “ ....우리는 진정한 A民의 정권인 北朝함A民훗員會의

창립 2주년을 경축하면서， 朝훌￥歷史에 처음으로 인민 자신의 正規的 武裝力인 조선

인민군의 創建을 선포하게 됩니다.... 日帝帝國主흉者들의 총칼 앞에서 갖은 박해와

탄압을 당하던 朝뺨A民은 해방후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쥐고 행복한 새 생활을 창

조하는 길에 들어 섰으며， 이제는 조국과 민족율 보유하는 당당한 자기의 正規軍隊

를 가지게 되었습니다Sl •••• "

그 후로 약 43년이 경과된 오늘날까지 創軍 初期의 理念的 骨幹을 그대로 유지

해 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執權構造와 軍統帥權者가 교쳐l되지 않고 그대로 北韓웰

에 대한 명백한 實體로 작용하고 있다는 證左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t"의 戰爭뭘율 형성시켜 온 내외부의 원인과정파 더불어 「主體思想J이라

는 統治이데올로기와 단 한번도 교체된 적이 없는 統治械造는 강력한 戰爭政짧의 논

리 속에서 威齊力을 조직화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번 북한의 核問題에 대

하여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가장 기본적인 mr提降件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다.

5)옳 日 成 . r朝뺨A民軍 剛建에 즈음하여‘h 지작집 제 4권 (平웰. 朝향勞動黨버版ii!t.

1948) ，99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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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훌爭政짧의 훌홈힐혜옮理

1)'戰爭不可避꿇·의 훌홈理

북한은 單훌戰略에있어서도한국전쟁 이전까지는 흙聯單의 웹~~ e系률 그대로 받

아 률였던 것이며. 그 당시의 소련군이 유지하고 있던 전략처l계는 소위 .包圍짧~~

略.으로 소개휠 수 있는 것이다 61

그러나 옳日成의 戰爭政짧71은 곧 北빼의 ••戰I홉 • 戰術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작

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r戰爭不可避輪 」 이 라는 차원에서 설명해 보는 것은 대

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北尊은 이 세계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反帝聞짧율 위한 전쟁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꿇理를 지지 • 천명해 왔으며. 金日成 자신도 ..帝國主흉가 남아 있

는 한 세계는 결코 명온할 수 없으며， 홉略과 戰爭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8’ ..라고

말했던 것율 불 때， 反帝關황을 위한 職爭의 不可避性에 대해서 그 正當性율 주장하

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레닌-스탈린에 의한 .戰爭肯定꿇’과 .戰爭不可避꿇.을 그대

로 당습되었던 것이며， 다만 옳日成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9’ 따

라서 옳日成은 후르시효프가 내세운 전쟁의 不可避性에 대한 천면 부정으로 그가 내

세운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해야만 한다는 ‘戰爭可폈論’이나 .~和共存꿇’ 10’

은 정면으로 거부해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6) 崔 錫(編)， “軍事力과 國防.~ (서울: 在~軍A會 . 1972). 89연 : Raymond Gar
thaff , Soviet Hiliyary Doctrine ill (\:e“ York: The Free Press. 1970). p. 67 각각
차조

7)이 러 한 문제는 곧 북한의 戰왕觀에 대한 政策理解的 接近으로 가능힐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용한 꿇據는 다음을 참조힐 것. 뚫炳基， --北韓의 戰爭 · 平쭈Q觀， .,
r社會科學꿇集J . 저11 3 집 . 淸州大學校 파t會科學 1j1F究所 (I 985).

8) 옳 日 成 . 앞의 책. 185面 .

9)金훌짧， r흙聯政治훌움J (서올: 一志社. 1976). 150面 참조.

,. 10)李基繹， “平和共存에 관한 빠究:J，t聊外交의 훌훌理와 웹造" i ’ 맨t 會科學論集J) . 延
世大學校 Kd:會科훌흉f究所 (1 975 ) . 48-49 [j'j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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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正옳의 戰爭. 의 훌용理

이러한 훌日成의 戰爭政짧에 대한 기본논리는 전갱율 ‘평實的 IX元 ’ 에 서 인식하

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그것은 現時월에서 전쟁의 ‘現賢的 根源’이 ..美帝를

우두머리로 하는 帝園主養의 침략적 • 략탕적 본성에 있다" 111는 깃을 거듭 확증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北빼의 전쟁정책은 기본적으로 계급루갱의 차원에서의 '~망不可避꿇.이

나 또는 .美帝消減꿇’으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전쟁의 말발에 對備해야 한다

는 논리는 당연한 꿇理的 홉홈結이라고 힐 수 있다 111

그렇다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北尊은 공식적으로 戰爭動發의 가능성을 상정하

면서 III 스스로 훌爭政짧율 정당화시켜 왔다는 해석이 가능힐 것이다.

첫째. 美帝를 포함한 소위 帝國主義 陣營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어 제국주의와 제

국주의간에 戰爭이 도말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美帝가 한국문제에 간섭할 여유를

갖지 못힐 때라고 한다.

둘째. 美帝 자체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어 일반대중들이 지배충을 반대하고 閒爭

함에 따라서 美帝가 한국문제에 관심을 롤릴 수 없을 때라고 한다.

셋째， 소위 帝園主훌 陣률과 社會主義 陣營間의 전쟁이 발발하여 美帝가 한국문

제에 간섭할 여유가 없을 때라고 한다.

넷째， 한국 내부에서 反美 · 反政府 양흥起가 일어나 통일힐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때라고 한다.

이미 北웰은 전쟁의 유형에 관하여 公式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正

훌의 훌훌爭’과 ·不正홉의 戰爭’이라는 구분이다 w正義의 戰爭’에 대한 北韓의 공식

11)社홉科훌버版社 (훌 ) , 앞의 사전， 744-745面 참조

12) 훌炳基. 앞의 옮文. 108-112面 참조.

13)옳日成. r옳 日 成 著作遭集: 9J (平훌: 朝향勞動黨出版社， 1 980 )， 178-179面 .

14)물론 . 기타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북한군의 전쟁관이 소련의 그것으로부터 연

유된 바가 크기 때문에 소련에서의 전쟁의 유형을 나누는 ‘홈한 戰爭·과 ‘惡한 戰爭’

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제I의 분류방식가 전쟁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저1 2의 분류

방식이 잇다. 즉， 홉iT者에 의한 구분이 바로 북한군이 취하고 있는 ‘正義의 戰爭’ ( j u s t

war)과 ‘不正훌훌의 戰爭’ (unjust war)인 것이며， 後者는 @영토확대 · 약탈 또는 王朝的

野心의 전쟁 @일반적인 독립 • 주권국가간의 전쟁 (i)帝園主훌훌 戰爭과 植民地 戰爭 @
世界大훌 @局地뭘~@民族*￥放廠爭 및 民族戰爭 @聊슴戰 @內戰 셋펙g命戰爭 @友愛的

支援의 戰爭 동으로 구분된다. P. H. Vigor , The Soviet View of War , Peace , and Ne
utr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1975) , pp.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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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 따르면， --- -- -帝園主훌 얹略者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1b戰爭인 것이며.

反動階級들과 그들의 통치기관을 약화시키거나 소탕하고 피압박 인민들을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회발전을 촉진 Ii!… ..시키는 戰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北빼의 맹t ~흉톨g의 륙이성은 자신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힐 전쟁은 모

두 .正훌의 戰爭.으로 단정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그것

은 “ ••••우리가 수행하는 훌爭은 그 어떤 경우이거나 모두 .표홉의 戰땅’이다. 그것

은 훗帝의 침략올 물리치고 帝國主義 빼民地 統治훌盤에서 남조선율 해방하며. 민측

의 自主훔율 옹호하기 위한 民族흙放願爭이기 때문뻐 ..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北뺑이 수행하거나 수행힐 전쟁은 모두 ‘正義의 戰爭’인

것이며， 륙히 民族R￥放의 戰爭인 까닭에 모두가 總휩的으로 긍정하고 합당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北..은 한국전쟁을 그틀이 말하는 r正義의 戰爭의 가장 훌륭한 戰爭」이라

고 극구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韓각1옮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北韓이 수행할

전쟁은 ·자기 祖國을 지키며 원쑤들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는 正義의 戰爭’이 휠

것율 말하고 있다In

2. 軍事戰略·戰術의 構造

(1) ‘主뽑의 훌略’

그러므로 北웰의 單훌戰略이나 군사전술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앞서 논의

한 北빼의 훌훌爭뼈과 戰爭政策에 대한 기본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北빼의 전략 • 천술은 金日成의 抗日遊.戰뼈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 앞에는 마르크스 • 레넌 • 스탤런 • 毛홈東 풍의 單훌思想을 ‘數條的’으로 밭

15)社會科훌버版社(編 >. r政治뿔典 . ~ (후훨: 까t會科學 버版m. . 1973 ), 744面 .

16)허 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명앙 사회.과학출안

사. 1975) , 271 면 참조.

17)社會科훌버版社 ( 짧 >. 앞의 사전. 744面 : 옳日成， 『옳日成 著作選集: 5.~ (平맺:

朝群勞動賞버版n . 1972). 16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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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임으로서 北빼單의 軍IfI:q흉-a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뼈國戰爭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소련군의 전략 • 전술을 그

대로 모방하게 되었으며. 전쟁의 과정에서는 소련의 ·빨치산職略’과 毛홈東의 ‘遊훌

戰 思想’을 병행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I훌훌戰I홈을 수립하게 되었다 III

그러나 한국전쟁은 옳日成으로 하여금 單車戰略에 재정럽을 요구하였던 계기가

되었으며， 륙히 휴전 이후 무장게렐라의 南~ 동의 직정 경험가 쿠바후뺑. 헬南戰;'~

中東戰 동의 간첩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들여 소위 옳日成의 ‘主m戰略’이라는 單車

戰I홈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I'll

즉， ‘主짧의 戰13’이라는 것은 현대전쟁과 혁명전쟁의 合양則性으로 速戰밟動共

同戰l홈과 포위섬멸전략으로 구성된 소련식 單훌戰略과 대부대유격전략인

單훌戰略의 부분적인 융합과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때

더우기 北빼에 있어서의 군사정책이란 곧 國家政策파 동일시되고 있으며 211 이러

한 논리에 입각한다면 北빼에 있어서의 軍훌戰略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은 것

으로서 그것은 勞動훌의 전략목표와 사실상 같은 位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戰略 • 戰術의 基本$홈造

北빼의 軍車戰-a은 크게 볼 때 빠想的 次元과 擔;양:的 、次元으로 구분되어 설명휠

수 있다2z1 축. 戰略웹想은 전략적 목표를 말하는 것이며 戰略樓;캉:은 그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單훌行動의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北빼의 협南 軍훌戰略에 있어서의 전략구상으로는 敵有生力톨의 섭멸. 남

18)이기용. ”北輝의 單훌廠略 形成過월과 탕면 單寧戰略， ·‘ 9‘ 새 물결 ..~ . 제 1 2 1호， 自 由

評論社 (I 985), 80-81面 참조.

19)閔며天(編著)， r北尊共흩主義 .G (서울: 大Il]jit . 1983) , 376-386面 .

20) 이 것은 북한이 초기에 4￥聯式 軍홉I戰略을 전적으로 모망하여 군사전략의 정립을

시도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결힘이 노출되어 國共內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었다는 毛뿔東式 單事戰略을 받아들여 어컷틀을 ‘한국적 상항에 맞
도록 적용시킨 戰略이라고 힐 수 있다. 白光一， “北韓의 'ill웰훌멸境과 軍횡흥政짧， .. 金z
權(編)， r韓半島 周邊의 軍웰훌쩍킹境‘! (서울. 世宗1pf究所， 1988) , 495때 참조.

21)그렇다고 軍의 독자적인 政策樹立이 가능하다는 意味는 아닌 것이다. 이디까지나

軍隊는 .黨의 草옮的 武裝力’인 것이기 때문이다.

22) 이 부분에 대한 훌훌훌훌는 다음율 참조하였다 5‘北뼈軍훌훌용J1. ~t뺑1pf究혔홉 ， 제 7 집 ，

249-251面 r北빼要훌 A (서 울: 園士統一院， 1984) , 1456-1458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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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역의 同時戰뿔化， 남조선 합都뼈 조기석권， 남조선 전역의 早期퍼짧아라는

네 가지의 전략율 유추힐 수 있다 III

첫째. 敵有生力를의 섬멸은 적율 쩔훌~J으로 기습하여 완전 섬멸함으로서 척을

再起不能의 상태로 만툴어 부대률 再收治하여 反攻힐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

으로 ·별오리슬홉. IU에 서 지적된 한국전쟁의 실돼원인율 보완한 전략인 것이다.

둘째. 남조선 전역의 同時戰뿔化는 륙정지역에 한하여 戰關를 하는 것이 아니라

正規戰호力部隊와 非正規戰部隊를 포함한 모든 戰力을 통시에 전국적으로 투입하여

攻훌올 감행함으로서 全園的인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戰略으로서. 육 • 해 • 공군의 總

力合同作戰율 의미한다.

셋째. 南朝뺨 首都團 조기석권은 서울올 홉웰攻훌하여 탈환함으로서 南짧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동 모든 분야의 中心地률 획득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전쟁의

승리률 早期훌훌成하여 협상율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툴자는 것이다.

넷째. 南홉u￥ 천역의 早期~짧은 앞의 세가지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전략으로 한국군의 反훌홉會률 無뽑化시키고 미국의 介入時期률 박탈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基本戰略빠想을 중심으로 北 ..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행동의 방법으로서 당변의 單훌廠l홈율 체계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곧 當面 單

훌戰l용개 념 인 홈力戰戰1&과 正規戰 • 非正規戰의 配合戰~. 大를先험l 奇훌훌攻훌戰略，

速훌速훌훌1&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홉力훌훌~I&은 명화공세와 歡顧戰術로 구성된 政治戰으로서， 軍훌와 경제를

결합시키고 軍훌와 外交厭율 결합시키며， 다시 軍훌와 心理戰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둘째， 표規戰 · 非표規戰의 配合戰1&은 모택동의 遊훌g戰t홈그} 소련의 單훌戰略을

결합하여 만든 配合戰~으로서. 이는 한국적 설정에 맞는 .主體的 戰略.이라고도 하

는데 대규모척인 正規作戰과 非正規的인 유격전율 배합하여 상대률 도처에서 타격하

는 戰線이 없는 전쟁으로서 南.. 전역올 同時戰뿔化한다는 것이다2sl

23) 白光一， 앞의 훨文. 496-498面 .

24)이 는 1950년 12월 21 일부터 23일까지 열린 賞 中央委員會 져1 271 3차 據大全員會

훌로서， 이 때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흙聯式 單뿌戰略 一邊倒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많은 問題가 있다는 점율 지적하였다.

25)륙. 이것은 前方에서는 상대방의 主力軍올 붙잡아 놓고. 後方에서는 A民抗爭울
유발시켜 全面攻홉률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꿇文. 498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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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大를先制 奇웰攻훌戰lI2S과 速戰速決戰l홈은 옳日成의 軍혜훌戰I용을 지도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서 正짧單에서부터 非正規戰의 武裝特功게릴라부대에이르기까

지 先制홉웰攻훌은 팡범위하고도 다양한 륙징이 있다.죽. 옳日成은 정규군에게는 기

동력을 극대화하고 비정규군에게는 무장을 경량화함으로서 單훌力에서 숙도를 크게

중요시하고 있다.훌

3. 軍훌力 增행變化 推移

(1) 背 景

이미 1964년 2월에 개최된 黨 中央委員會 제4기 8차 全員會훌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조선혁명을 위한 기본노선인 ‘훌옮力훌꿇’의 주요골자는 北

뺑 자신의 .自 R훌훌命力를•• 남한내의 .同調草옮力를’， 국제적인 ‘支훌훌옮力롤. 퉁

세가지의 훌빼力톨의 극대화 방안으로 망라되어 제시되고 있다

륙히， 이 충에서는 다음과 같은 軍훌分野에 대한 투자 • 노력이 北훌훌의 군사정잭

에 있어서의 톰꿇로서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21l

北尊 자신의 自 R훌훌뼈力量의 완성에 대해서 金日成은 말하기를， ------共和園 북

반부에 it會主훌훌 건설을 잘하여 정치 · 경제 • 군사적으로 남조선 해방을 위한 草命基

地化할 것 ..율 지시함으로서. 1962년 12월 제4기 5차 全員會훌를 롱하여 北..의

핵심적인 군사정책으로 채택된 ‘國防自衛政짧.이 동장하게 되었다.

옳日成의 .뿜防自@한政짧’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園防에서의 自衛라는 것은 자

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률 保衛하는 것으로 賞의 主뽑思想이 구현된 것”이 라고 하였

던 것이다1Il

26) 이 것은 휴定地域율 速戰速決로 先휩l奇화攻훌하여 먼저 單훌的으로 년3 碩율 하고，

나중에 훌훌商율 힐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제4차 中東戰에서의 敎힐II 이 많은 시사점율 주

었다고 불 수 있다.

‘27 ) 훌名죠. “ ~ t .의 軍.政짧 및 jJi.願13 . " lI"홉洋戰~.~. 제 65호. 홈훌單大훌 (I 990)
28)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自衛’가 아니라 남한내에서 決定的인 時熾가

조성되면， 中·흙의 지원 없이 톡자적으로 武力攻훨을 감행힐 수 있다는 의미에서·사

용되는 의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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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戰爭物활의 비축과 무기의 자체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모

든 軍훌的 問題률 자신의 힘으로 해결힐 것율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地形的 特珠

性과 한국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독자적인 單멍훌戰l홈 및 戰術敎理의 개발에 착

수하게 되었다.

륙히. 옳日成의 ·自衝政짧’이라는 것에 의하면， ·경훌뼈的 自衛政짧에 기초하여 全

民的， 全園的인 방우l체제률 수립하고 온 나라률 앓攻不落의 要훌로 만드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의 實훌훌的 行動훨훌쩍이 곧 '4大 單훌路線’이다. 륙. 全A

民의 武裝化. 全園土의 要훌化，J-..民軍의 ~部化， 軍裝備의 現代化 둥으로 할 알려

진 '4大 單l흩路짧’은 北..의 軍훌力올 실질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기본토대로 작

용해 왔던 것이다.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自衛軍짧力의 신장을 위한 자체 노력은 G\P의 약 20“ 이

상을 軍事部門에 투입하도록 강요해 왔으며. 이러한 軍훌力 增꿇政策은 北尊軍車力

의 괄목할만한 진전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륙히 正規單 兵力의 현저한 증가와 함께

장비의 現代化와 무엇보다도 擬械化 部隊의 질척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單훌路짧은 勞훌biJfi衛隊률 보강하여 정규군의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통시

에 붉은훔年近衝隊를 조직함으로서 전인민의 武製化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

지역에 는 각종 待避所를 구축하고 주요산업 맞 군사시설율 地下化함으로서 전지역

율 要훌化하였으며， 천군의 ~部化 政策으로 正規軍 모두에게 I 계 급 이상 상위직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 훈련을 시킴으로서 指輝能力을 갖춘 장쿄와 영사를 확보

하였다2!1

특히. 1966년 이래 장비의 現代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소련으로부터 W級 잠수

함. KOMAR級 훌훌훌훌農. MIG-19없 . So\-2 地휩空미사일 동 각종 고성능 전자장비를 도

임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地上軍의 경우 T-54 • T-55 . T-59型 重型戰車. PT-76裡

戰펙I . 횟戰車 훌흉훌戰用 S~:\PPER와 FROG-5로케트 등이 중강되 었으며 , 海軍의 경우에

는 KmlAR 및 OSo\級 훌훌홈戰뿔 둥율 보강하였다.

이러한 장비현대화는 1984 년 5월 옳日成이 소련을 방문한 이후로 급진전되었으

며， 륙히 1985년부터는 ~II G-23앓와 같은 최신예전투기와 T-72첼 戰車. 사정거리 270

29) 이 창하， “南北.. 單훌力 헝衝과 웰半島 平和. ” E‘外 交.h 제 5호， 韓國外交짧會

0988. 3) , 21-22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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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에 달하는 SCUD미사일 ， SA-3 地훨空미사일 동율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신예 地上戰關支援 戰閒없인 Sl'-25없 10대를 소련으로부터 도입 · 실전

배치함으로서 공군의 톰戰能力율 크게 증강시키고 있다.

(2) 軍훌力 水뼈

1989년에셔부터 1991년까지를 분석의 대상시기로 불 때. 南北빼間의 ••力 헝홉

의 명가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도 單훌力 比較에 있어서의 비교기준과 解빼上의 차이. 그러

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核戰力 評價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인 까닭에 그것은

사실상 대단히 북잡한 問題의 性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lI

여기에서는 일단 信賴性 있는 최근자료를 통해서 비교해 본 南北韓의 軍事力 現

況은 다음의 〈표-1)과 같다.

30)單훌力에 대한 분석적인 명가는 現存能力과 價在能力을 포함하면서 명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현존능력이란 유사시에 륙각 전루에 투입될 수 있는 常簡軍車能거율

말하며. 대체로 可뾰的인 훌f直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뺨在能力이란

장기종합 전쟁수행능력을 말하며， 인적 자원 · 경제역량 · 군수산업 · 민간부문의 軍需用

전환능력 둥을 포함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軍훌力은 動願性 · 狀況性 · 相휩性율 통해 ;
서 명가되고 있다. 륙히， 남북한간에는 이러한 狀況性과 相혔性에 더욱 비중을 두면서

분석휠 밀요가 있다. 왜냐하면 軍專力 사용-이 狀況的 特珠性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狀況性이며. 또한 單훌力의 사용이 攻훨과 防혔 중 어느 쪽에 치중되논가의 문제

는 相對性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mos A. Jordan and Wi Iliam J. Taylor , Jr. ,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rocess (Baltimore and London: The Jons
Hopki ns Un iv. Press , 1984).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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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1 > 南北.. 軍훌力 比훌훗

口 分 北 .. 南 ..
• 兵力(名) 1,000,000 650,000

地上훌力

보병사단(개) 30 21
기계화 보병사단(개) 2
기갑사단(개)

차량화 보영사단(개)

교도(향토)사단(개) 23 25
보병여단(개) 4
기계화 보영여단(개) 23 15
기갑여단(개) 12
륙수(륙천)여단(개) 22
전차(대) 3.500 1,500
장갑차(대) 1,960 1,550
야포(문) 7,800 4,000
방사포(문) 2,500 140
박격포(문) 11 ,000 5,300
헬리롭터(대) 170 314

홉上흉力 630 300
잠수함(척) 23 3
구축합(척) 2 29
유도탄정(척) 30 11
구잠합(척) 30
경비함/경비정(척) 106 94
어뢰정(척 ) 173
상륙합(척) 126 52
화력지원정(척) 66
기타 합정(척) 74 112

.jjt뿔훌力 1,800 1, 170
폭격기(대) 83
대지공격기(대) 30 23
전폭기(대) 907 457
지원기(대) 780 690

* ‘出處: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 - 1990) ; r國防 白홈J (1989 - 1990).

여기에서 비교하여 불 수 있듯이， 현재 北웰은 약 백만명이 념는 常簡戰力과 55

개의 사단급 부대 및 6178의 여단급 부대률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南빼은 약 65만

명의 常備戰力과 48개의 사단급 부대 및 15개의 어단급 부대만을 확보하고 있다.

이률 地上훌力으로 보면， 北..은 3，500여 대의 ~lft와 1 ，960대 의 장갑차 및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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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문의 야포률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서， 南웰은 1 ，500여 대의 戰車와 1 ，500여 대의 장

갑차 및 4 ，000여 문의 야포률 보유하고 있다. 梅上戰力을 보면. 北..은 잠수합 • 구잡

함 • 어뢰정 동율 포함하여 모두 630여 척 의 합정율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南..은 잠

수정 3척율 포함하여 모두 300여 척 의 합정율 보유하고 있다. 또한 힘空戰力율 보면，

北尊은 폭격기를 포함하여 1 ，800여 대의 항공기률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南韓은 불

과 1 ，170대의 항공기률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 單훌力 比활의 客觀性을 놓이기 위해서 영국의 戰略問훌Am究소

와 훌園防省의 .-:혜I情報局 빛 일본의 防衝II의 최근자료를 통한 國際比환의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 III

< 표 -2 > 南北.. 軍훌力의 園際比훌훗

英園戰略問題Nf究所 美園 軍훌f좁報局 日本 防衛廳
口 分

南.. 北韓 南훌훌 北韓 南韓 北..

兵力(천명 ) 650 1,040 650 1,040 ※ 54 0 ※ 750

師뼈/旅톰R 44 70 50 108 ※※2 1 ※※ 25

特흉BU힘 7 25 7 25

행훌 車(대 ) 1,560 3,200 1.500 3.500 3,500

裝甲車(대) 1,550 1,600 1,500 1.960

野 뼈(문) 4,240 7,200 4,037 10,300

훌휴쩍학水홈 143 516 172 543 170 520
(23) (23) (21 )

戰術훌훌(대) 447 694 480 694 390 770

※육군/※※상비사

이러한 國際比較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軍훌力 水뼈은 北훌훌이 우

세한 것으로 보이고， 더우기 빼 · 美 戰關序列 *IJ斷賣料와 각국에서 발표한 자료률을

31)1188 ,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美國防省 軍훌情報局 發表홈料 (I 989.
7... 3) ; ‘日本防홉홈， rIO衝白홉 J (I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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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總 兵力面에서는 北뼈이 약 1. 5배 정도 우세하며， 천차 · 야포 • 전투합

· 전투기 둥 主要戰力面에서는 北算이 평균 2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훌톨比훨는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武器m系나 장비의 질적

비교 동 相휩的 比훌률 통한 훌훌뻐的인 훼斷에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戰力指했

에 의한 比훌方훌11101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표 -3 ) 戰力혐훌t에 의한 南北빼 i홉훌力 比~

區 分 基핵g部隊 北훌훌 南빼 比 (北/南)

·地上戰關部없

보영부대 보영사단 5678 4678 1. 2
기계화부대 기계화보영사단 2278 4.5개 4.8
비사단포영부대 155미 리포영대대 16078 40개 4.0

·海上戰關部隊

수상전력 구축함 74척 57척 1. 3
수충/대잠전력 잠수함 27척 4 척 6.8
상륙천력 LST 23 척 12척 2.0
소해천력 MSC 15 척 10척 1. 5

·뿐中戰力 F-16 345대 219대 1. 6

* 出옳:1't園園防훨f究院 . 『尊半島 戰爭威齊은 사라겼는가?j (1 989. 2), 22面 .

이러한 결과률 보면， 북한의 單훌力은 남한에 비해서 사실상 톨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뺨在戰力의 比훨까지 덧붙여 본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륙히. 푸l 에서 논의힐 核戰力율 고려하면 남북한간의 軍훌力이 그렇게 균형율 이루고

있다고 홉후톨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여기에서 한가지 파악해야 힐 것은 훌努한 북한의 軍훌力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웅해 온 남한의 軍훌力 規模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보면， 훌훌半島는 격심한 單

簡對훌을 벌여왔다는 것이며， 북한은 ‘主體思想’을 통한 .單훌神話的 꿇理-곧 單神

32)이는 무기체계가 지닌 고유의 전루잠재능력을상대적으로 명가힐 수 있는 공통기

준을 선정하여 이률 단일척도로 표시하게 되며 개관적인 기술륙성의 요소와 무형요소

중에서 개관적인 명가가 가능한 요소만을 비교명가하는 방법이다. 현재 한국군에서는

미육군개념분석국( CA.A.)에서 개발한 망업론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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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훌월理’률 맹신척으로 추종하게 종월흉흰했다는 점， 그러고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남한은 ·單훌工홈的 훌월理-곧 軍部의 훌용理’로 서로 맹팽하게 맛서 왔다는 것이다.

4. 軍事同盟의 力學關係

최근 신데탕트 체제 숙에서의 빼流훌化는 걸프전 이후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核關發을 둘러싸고 일대 따급율 미치고 있다. 최근들어 계숙되는 開放을 요

구 받던 북한이 核問題를 제기함으로서. 또 다른 局面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즉， 傳統的으로 유지되어 왔던 蘇聯과의 관계도 ‘3日 天下’로 같난 소련의 單훌홈

쿠테타를 기점으로 더 이상 正常빼係를 맺을 수 없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으며， 中

園 또한 일정한 距離를 조정하면서 북한의 向背를 타진하려는듯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남북한의 유엔가임에 즈음하여 그 직전부터 北햄에 대한 태도가

肯定的으로 비쳐지고 있으면서도. 최근 核훌察 휩否를 둘러싸고 불편한 心氣률 드러

내고 있는 형연에 있다. 물론， 최근에 日本은 국제적으로도 ‘自衛’의 樓念율 확대하

면서 새로운 單훌大園으로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D!

따라서 과거의 흙 • 中관계로부터 多훌化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北韓의 單훌

同盟뻐험l는 기존의 .北方3角關係·를 그대로 유지하기란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신데탕트 분위기와는 ‘區別的’으로 노정되고 있는 狀況을 맞고 있으면서，

걸프전 이후 홉홈走者임을 자처하는 팍스아메리카나와 제2의 局面에 진입한 소련의

向方 그리고 내부적 변모를 受容하면서도 아직도 社會主義를 천명하고 있는 중국，

等距峰 政짧을 유지하면서 또 다시 自 E훌身을 감행하는 일본은 북한의 항후 거취는

물론••훌륭*時代에 예비되고 있는 빼半島의 統一*홈圖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lei

33) 1i"朝뺨 日 報 J (1 991. 9. 16): Ii"한겨레新閒 J (1 991. 9. 15) 각각 참조.

34) 이 문제와 관련되는 꿇훌는 ￥l 에 서 취급힐 북한의 核開훌훌율 둘러싼 周邊國들의

反應빼係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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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 北韓의 核武器 開發問題와 ‘非核地帶化論’의 論理分析

1. 核開發의 推進過程

걸프전의 여세률 몰아 훗團은 소위 ‘主뾰의 U용짧 ’ 에 대한 근본척인 대책율 강구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식 .自衝的 先制攻훌.이라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世

間의 r北輝核拖設 훌훌훌홈 j;;굽」이 라는 問題의 상황은 무엇보다 北빼의 核뼈훌훌 • 核保有

에 따른 단순한 우려의 차원올 념은 당혹과 불안율 불러 일으켰다. 11

그동안 국내외의 보도매체와 情報擬빼들에 의해 제시된 北빼의 核關훌훌 狀況의 대

학적인 내용율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47년 우랴늄광 탐사를 시 벨로 1959년 훌聯과 鳳子力짧定 廠結. 1962 년 명

북 迎邊의 鳳子力휩f究所 설립에 이어 1965년 활聯으로부터 연구용 鳳子앓 l 기률 도입

(2Mw급 )， 1970년 제2호 실험용 鳳子빼 1 기 건설 ( 3Mw급). 1980년 原子力훌훌훌所 건설

(3Mw급 )과 1989년 IAEA총회에서 原子빼 4기(44Mw급 ) 건설 충임융 발표. 1990년 日本東

짧大學 정보기술센터에서 迎i훌 홈子力 훨f究團地률 衛훌꿇톨으로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는 것이다.

과연 北..은 核開짧이 완료된 것인가? 그렇다면 北..은 불원간 核武器률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은 이미 초미의 뼈心훌로 퉁장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혹한 실정에 있다.

실제로 北빼이 鳳子力에 관심율 가진 것 자체가 상당히 오랜 흩史률 이루고 있으

며， 그것은 이미 전쟁 충에 훗톨명의 核使用 위협으로 인하여 核武훌훌에 대한 관심이 휴

전 직후부터 촉발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므로 1947년 우라늄광 탑사률 시 작으로 최근의 훌훌開훌훌 問훌g에 이르기까지 일

련의 경과률 통해서 어느 정도 可視化 단계에 육박하는 상황에 있다고 불 수 있다. 일

단 현재까지 국내외의 情報網율 통해 입수된 北..의 核開훌훌 경과내용옳 그 추진내용별

로 살펴보기로 한다 2’

1)趙甲홉. ”北..核施앓 앉훌훌홈， " r J=) 뀌l 朝뺨J . 朝홉日報社 (1991年 3月 엎 ) . 118
135面 참조.

2)宋英仙 ， “北 ..의 核安全推置없定 未縮結과 核龍力." r J:I -MI뚫文훌훌훌 ... .B U剛本...
國政治훌會 (I991. 5) . 17-19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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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955년 6월 27일 에는 北뼈의 科훌院 대표일행이 홈子力의 명화척 이용에

관한 縣聯의 과학원 학술회의에 참석하였고， 이듬해 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r聯合按휠f

究所 組織에 관한 훌훌定」을 체결하였다.

둘째， 1958년도에는 核開發 지식의 습묵율 위해 北빼內의 물리학자와 기슐자들이

II聯에 따견되었으며， 1959년 흙聊 및 中團과 r鳳子力의 Jf和的 利用에 관한 홉定」과

훌훌定홉률 각각 체결하였다.

셋째， 北尊은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약 3，000여 명 의 과학자와 기술자률 훌聯에

파견하여 이미 核分野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률 수행하였으며，3l 륙히 1962년에는 옳日

成대학 물리학 교수인 한인석에 의한 核開훌훌 빼聯꿇文이 최초로 발표되었다.

넷째， 1964년 2월에는 r北韓鳳子力쟁f究所 」 가 명안북도 迎邊一帶에 설칩되었으며.

1965년에는 뻐究用 훔子빼(lRT-1000) 1 기 가 훌聯으로부터 도입되어 설치되었다.‘’ 이어

1970년에는 제2호 흩險用 鳳子빼 1 기 가 건설되었으며， 또한 1964년에는 함흉 · 웅기 •

해금강 일대에서 우랴늄賣을 발견했다는 보도와 1968년 8월 9일에는 100Mw級 核§훌電훌홉

를 북창화력발전소에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협정을 II聯과 체결하였으나 훌聯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傳륨이 있었다.

다섯째， 1973년 에는 金日成大흉에 核物理훌科률 설치하였으며， 김책공업대학에는

核電氣工學科 • 核혔料工學科 • 原子뼈I훌科 퉁이 설치되었다 5’ 이어 1974년 9월에는

國際原子力擬構에 가입하면서 그 해말인 12월 에는 極東地헬代表理훌園에 피선되었으

며， 1976년 5월 20일에는 김영준을 단장으로 한 r放射線 同位元素 慮用代表團」이 북경

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1976년 5월 20일에는 모스크바 근교의 드브나 r聯合校빠究所」

의 학술회의에 대표단 일행을 파견하였다.

여섯재， 1980년에는 3Kw급 鳳子力發훌所가 건설되었고， 5’ 1983년 北빼은 훌聯의

지원으로 일련의 核武器製造計훌|율 수립하였으나 美園의 압력으로 무산되었다 71 그리

고 北輝에 核武器 제조에 I훌用될 수 있는 按썼料 재처리공장율 1개률 이미 보유하고

3)李基짧 ， “한국과 核: 그 戰略的 • 政治的 考慮， ” r社會科훌훌용集J ， 延世大훌校 m:
會科¥?j1f究所 (1 981), 2-3面 .

4)빼國鳳子力빠究所(編) , ~빼國保子力뻐究 .. (서울: 1975) , 20面 .

5)Yong-sun Ha , "Nuclearization of Small States and World Order: The Case of
Korea , " Asian Survey (Nov. 1978) , p. 1139.

6) 이 것은 이미 1987년 10월 臨界f直에 도달하였다.

7)축， 北빼에 대한 核技術 援助률 문제삼아 반대하는 外交훌훌률 미국이 소련에 전
탈하였다 . Los Angeles Time (198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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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기사률 훗國의 ABC방송에서 발표했다 81

일곱째， 1986년 4월 모스크바방송에서는 1985년 12월 의 훌聊-北..간 경제기술협

조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건설되는 176만Kw級 鳳子力훌훌훌所에 사용될 출력 44만k“級

발전기를 4대 제공힐 것이 보도되었다 9’ 또한 1986년 8월에 당시 짧 日 중에 있던 It聯

의 카피차 외부차관은 北陣에 대한 흙聯의 原子力훌훌電所 건설지원율 시인하였다.

여덮째， 1989년에 44Kw급 鳳子빼 4기 가 건설 충임율 團際原子力홉합 총회에서 발

표하였고， 이 때부터 美園은 ~t"을 A급 감시국가로 선정하고 單훌홉훌 훌祖률 시착하

였으며， 최근률어 1990년 2월 7일에는 日本 東홈大學의 정보기술센타에서 迎홉 厭子力

연구단지률 衛星寫훌율 통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101

그러므로 현재는 약 2，500명 의 핵관련 전문인력율 확보하고 核훌훌 뇌관시험장율

보유함으로서，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70-80회 의 고폭실험율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l” 이러한 집요한 일련의 과정을 롱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약 30여 년간에 걸친

核開훌훌에 대한 투자의 결과는 현재 核武器의 제조가 사실상 可없化되는 상황에까지 육

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 核保有能力의 可視化

(1) 校拖짧

최근 프랑스의 상업용 지구관측 위성인 SPOT호가 830km 상공에서 촬영한 映像훌

料를 통해 더욱 可짧化되고 있는 北웰의 核細짧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점차 可祖.

化휠 수 있는 설묵력 있는 자료들이 숙숙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축， 명안북도 迎邊에 위치한 按施짧은 구룡강으로 툴러싸인 요지에 홈子빼와 校

썼料， 재처리시설 훌縮 둥 核썼料 시설， 연구실험실과 직원주택으로 보이는 시설물툴

8) r朝蘇 日 報 .! (1 985. 6. 8).
9) 11"빼園 日 報J (1 986. 8 . 29 ) .
10) 11"諸君 J ， 文훌春秋社 (1 990年 5月 號) .
1 1) 11"內外遇펌 : 종합만J， 져11 3 1 9호 (1 983. 2. 18) , 257面 ; 北..흉f究所 ( 뼈 ) ， r北..훌

훌 OJ (1 983 ) , 1588面 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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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l2l

임을

이미 보도에서는 관련전문가들의 주장율 근거로 北尊이 핵재처리시설울 건설 중

발표하였는데， 당시 美國務部는 한국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

를 상호 논의한 것으로 알려겼음을 전달하였으며， 륙히 北빼의 핵재처리 공장은 이미

단순한 에너지 개발의 차원을 냄은 問짧라는 점율 지척하였다 I~

美園의 위성관측에 포착된 바로는 北빼이 상당정도의 原子빼를 건설하고 있으면

서도 國際原子力앓빼의 일반적인 國際規程율 무시하고 이률 일체의 비밀에 붙이고 있

으며， 어떠한 국제기구의 공식요원도 입국율 허용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

이러한 北빼의 핵관련 보도는 훌훌의 중대함을 계숙 전하면서. 이미 北빼이 지난

1970년 대 중반부터 의학 및 산업용 방사선 동위원소률 생산하기 위해 명앙 북쭉 90km

에 위치한 迎邊 부근의 핵연구단지에 없聯이 제공한 2-4~lw 용량의 연구용 鳳子뼈를 설

치하였다는 사실이 거듭 강조되었으며.’ g 그 후 톡자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싸급 原子옐가 1987년 10월부터 가동된 것으로 안단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속숙 美園의 衛星寫륭들은 역시 迎邊 일대에 추가로 4-5개의 核施짧이 건

설 중인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한 번 사용하고 난 校훌쫓物로부터 플루토늄

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공장이 건설 중이며 그 인근에는 核훌管휩짧뿔으로 보이는

고도의 짧發物 훌t ift 場도 있는 것으로 최근 A工衛星 寫률흩f料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보

도가 잇달있다 161

(2) 校 龍 力

현재까지 北빼의 核開發 *￥過로 보아 北빼의 核能力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고 그

것은 어떠한 객관척 판단기준에 의해서 인정이 가능한가?

12)아소우 소이치로， •.北짧의 核開發과 B 本의 ~강U " . f諸君 ~ . 文훨春秋社 ( 1990年
6月 號 ) .

13)f朝蘇 日 報 J (1 985. 6. 8): i'빼園日報~ (1 989. 8. 26).
14) 따라서 北韓의 핵재처 리공장은 1989년 8월에 들어서민도 美園의 Nell York Times

紙와 Washington Post紙 ， 그러고 日本의 r훌經新閒 』 동에서 고우l급의 情報뼈息通율 인

용하면서 그것의 危險性과 사태의 급박성율 수차례 報道한 바 있다.

15)Janes Defence Weekly (1 989. 9. 20).

16)f中央 日 報 ~ (1 98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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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 관해서는 이미 ..뿜뿔防흉f究院의 宋英仙 박사에 의해서 꽤나 설륙력 있는

기준이 제시된 바 있는데， 그것은 @北웰의 核武器關훌훌에 대한 의지와 정잭 @核武器

개발의 시설과 기술수준 @核賣짧의 시도 유무 @核武器개발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서 좀 더 확실한 결론에 도달힐 수 있다는 것이다 III

물론， 이러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충분히 타당한 核能力에 관한 측정지표로 척

용휠 수 있다. 다만 核能力과 긴밀히 관련된 최근의 외교행태 -즉. 활..훌單이 보유한

戰術核의 사전 철수라는 기본전제와 국제校훌察의 필수요구라는 外훌要因에 척절히(?)

대용하고 있는 北..의 소우l 핵관리정책- 는 물론， 여기에 결청요인으로 작용해 온 北

韓의 일종의 ‘政單複合뻐’( a political-military complex)라는 개념구조 -이률 통해서

또 다시 분석될 수 있는 主觀的 要因- 숙에서 도출될 수 있는 核能力의 촉발 • 가속요

인에 예의 주시할 밀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여， 北韓의 군사전략에서 기조논리로 작동되고 있는 <D r金 日 成 군

사사상J의 핵심내용인 ·政治 · 單훌 兩戰훌훌理’ m와 ‘和戰拉用꿇理’ @'先휩l홉웰攻훌.의

꿇理l’ @r主뻐戰홉」 중의 하나인 ·抗遭戰 훌훌理’ 퉁과 관련하여 논의의 기점율 설정해

야 할 것이며， 이것이 최근 校효察 요구 • 의무률 둘러싸고 북잡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

는 상항에서 보여지고 있는 北빨의 대웅논리나 홈훌使行願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는 .政治 · 짧훌 兩戰꿇理’나 ‘和戰拉用훌훌理’의 관점에서 보면. 北빼은 核

問짧을 대내외척 정치 · 군사의 兩戰꿇理로 십분 활용하면서 核開훌에 따른 核威齊의

고조와 核3훌蔡의 수학-거부라는 고도의 쳐1戰拉用뼈理률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先制흙꿇攻훌詢뀔!’와 .휠훌職힐In~월용.BJ!’는 核武뚫야말로 가장 선제우l협척

이고도 숙전숙결척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우위률 점할 수 있다는 것이며， 륙히 ·흙道戰

훌움理’와 ‘要塞化훌훌理’는 그 자체가 핵공격에 대비한 적극(선제)방어논리인 것이므로，

결국 이들을 결합한 소위 .핵공격-핵방어의 兩戰훌홈理’는 이미 그 자체로서 충분한 정

치전략척 차원에서 구사될 수 있는 行動훌盤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核효察율 둘러싸고 빚어지는 核能力 진위問題는 그 가시척인 요

17)宋英仙 ， ”北빼의 核開發:fi(相과 속셈，” r月 刊 新東亞.I. 東亞日報社 ( 1990年 9月

號) 참조.

18)그러 나 이것은 r政治 7-軍뿔 3의 間接戰略思想」이라는 전통척 共흩主훌 戰爭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19)북한은 奇꿇攻훌이 U훌子彈 보다도 더 큰 위력이 있다는 훌、味률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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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더불어 그 숙에서 엄연히 전제되고 있는 北뺑의 政治-軍훌戰l홈이라는 결정구초에

의해서 영향율 받고 있다는 사실율 간과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다읍의 〈그

럼-1)에서와 같이 整理 • 圖式化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 1 > 北輝의 政治-軍훌戰13과 按戰略間의 훌움理構造

옳日成 軍쩨I思想

• 政治 • 單훌 兩戰꿇理
·和戰拉用꿇理

..훌(作戰)戰~ 主II뼈u훌

理꿇

魔
Ae

A)

理
理

얼
빼꿇購

鐵

A}

A}

@ g @

核開發

· 自衛-威함 拉進論理

· 政治 目 的-單훌手짧間

運훌훌홉理

核흩R￥* 核흉쫓
¢:> 수수

· 威齊能力 훌大化꿇理

융 I . 先 威확能力-後 톨位

훌훌I홈 F훌保훌월理

• 國際빼流휩R훌훌용理

읍 I • 협外名分-휩內톰利
間 接合훌훌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현재 막대한 핵관련 전문인력과 核짧彈 雷管훌t훌@뿔율 보

유하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70-80여 회 의 고폭실험율 실시해 왔으며， 이미 구룡강으로

둘러싸인 요지에 鳳子빼 · 核없料 재처리시설 • 훌縮核 혔料拖設 • 연구실험실 • 직원주택

둥이 노출된 상황은 核能力의 가시적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힐 수 있다.

륙히. 1985년에 착공된 재처리공장은 약 1993년 완공이 예상되고 있으며. 3기 厭

子뼈까지 가동시에는 연간 18-50Kg의 플로토륨 생산이 가능하고. 1987년 이후 핵투발

수단인 률*聯제 스커드 ( SKUD ) 미사일 자체생산과 그것의 휴천선 부근에 배치가 예상되

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본다면， 재처리 및 재처리시설은 항후

1-2년 이내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1992-1993년에 ， 그러고 核保有는 1993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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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能力의 핵심요소인 鳳子앨의 자체개발과 재처리공장의 건설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사실 과거 北韓의 鳳子力 개발이란 흙聯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서 홉聯의

對北韓 鳳子力시설의 관리 · 통제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問題는 최근의 핵관련 시설에 있어서 北輝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1993년

경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처리공장의 착

공 • 완공이 주는 점은 北韓이 톡자적으로 흙聯의 지원 없이 核월造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미 金日成은 北尊을 核保有園으로 부각시킴으로서 국제

척 영향력과 지지률 확보하려는 企뼈 숙에서 校00 훌훌올 추진하고 있다는 논거는 일찍부

터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211

北尊이 개발하는 庫子빼의 룩징을 보면. 우선 그 형태가 콜라불드형으로서 혹연

감속형이며 그것의 륙징으로서는 英園에서 초기에 제조된 구형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裡水盧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고가의 수입 훌縮우라늄이 아닌 北"산 천연우라늄 사용이 가능

하고 원료의 자급자족 및 설계도 상엽 베이스로 쉽게 입수률 할 수 있고. 륙히 건설과

운수관리에는 10여 명 이내의 소수 전문가로 취급이 가능하며. 따라서 核썼料 재처리에

의한 생산가능의 플로토늄은 연간 약 10kg이 예상된다고 불 수 있다1lI

물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소형 鳳子빼 271와 더 불어 3기 鳳子빼의 북수가동시 에

는 연간 약 18-50kg 의 플로토늄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1994 년부터는 대량생산체제

로의 돌입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재처리공장 시설의 전반걱인 건설진도에 

입각해 보면 향후 1-3년내 인 1993년 전후에 核힐造가 가능하다는 결론인 것이다ZlI

21)그 代表的인 것은 다음을 률 수 있다.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Nucle
ar Prolifiration and Safeguards (Nell' York: Praeger. 1977 ), p. 100.

22) 참고로 이러한 能力規홈는 히로시마형 原짧 2-3개 의 제조가 가능한 분량으로 판

단되고 있다.

23) 이 러 한 반단은 정보판단자료에 의한 것이며， 또한 훔훌性 있는 推定홈料를 제

시한 單훌專門誌에 따르면. 항후 1-3년 내에는 核힐造가 가능힐 것이며 그 시기는 대학

1991 년 말에서부터 1995년 초 사이로 훌想되고 있다는 것이다. Janes Defence Weekly
(1 989. 9): r 한겨 례新閒J (1 991. 5. 25) 각각 참조.



133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核批發手없의 閒題로서 . IP 이미

北韓은 훌聯의 스커드 ( SCUD ) 미사일을 자체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예의 주시힐 필요

가 있다. 당연하게도 이 問題는 최근 單備統휩l에 관한 논의 숙에서도 北'*의 핵투벌목

적의 스커드 미사일생산에 대응하려는 한국군의 玄武미사일 개발問題와 관련되어 또

다른 차원에서 單備鏡爭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이다lSI

축， 이것은 이미 1983년에 이집트에서 훌聯제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서 자

체모델개발에 착수한 것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 ill 그러한 결과로 北빼은 核彈의 운반

이 가능한 항공기와 9基의 프로그 ( FROG ) -5는 물론， 약 30基의 地휩地훌훌훌훌 퉁 핵루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J

그러므로 훌훌體制로 롤입한 1987년부터 는 연간 약 50基의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는 54基의 發射훌를 보유하고 있으며， a’ 특히 北韓은 현재 스커드 B· C型 이외에도 사

정거리 1.000km의 D형 을 개발하는 중에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南빼 천역에 걸친 충분

한 行動半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미 휴전선 부근에 12基 . 휴전선 40-50km 반

경내에 약 50基가 배치 완료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 29)

3. ‘非核地帶化論’의 論理

(1) 헬半島와 H聯된 非核地m훨

韓半島에 관련된 非核地빼論은 최초의 非核地帶안인 1959년의 후르시효프쫓으로

부터 北韓의 非核地帶論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어썼든

웰즈유島 非核地帶꿇은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변형 • 재연되는 1980년 대 이

24)校훨發手段은 당연하게도 核他力의 必須要쫓로 간주 • 명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근간의 論議는 비교적 뿜Ij 限왼 입장에 있다. 륙히，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에는 核彈頭 와 化學彈頭의 장착 · 루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훌훌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5)윗龍휩 . --玄武 휩 스커드 ( SCUD ) " . r 月 귀l 朝&￥~ . 朝i￥터報힘t (l 991. 4).
26)물론 ， 이와 같은 일련의 推않過월에서 이란의 財政支용앓고} 함께 이집트의 技術支

援이 뒤따랐다.

27) 1"東亞 日 報 ~ 0989. 7. 13).
28)이 는 固定型과 移훌b型율 포함한 규모이다.

29)이 것은 최근의 情報*11 IT賢料 0 99 1. 7)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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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 매우 북잡하게 얽힌 國際的 力學構造 숙에서 일정한 진폭과 다양한 반전율 겪어

왔다 111

묶히 lli聯의 고르바효프 둥장은 빼半옮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일대에 걸친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알려진 非核地햄쫓을 제시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北빼은 헬半島 非核地

꺼?論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최소한 15회 이상을 제의해 왔다 lU

그련데 校훌散禁止條約(核훌散禁止條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非核地빼 설립은

중요한 군축조치라는 입장과 그러나 非核地햄 설치는 각 지역의 륙성이 고려되어야 한·

다고 전제하고 있다.

특히， 核훌散禁止條約 제4차 評慣會훌( 1990년 9월 4일 ) 에 서는 지역내 당사국틀간

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한 非核地빼 설치가 중요한 군축조치로서. 非核地빼 설치과정

에서 각 지역의 륙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南..과 훗園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명가되고 있다.

30)다양하게 제시되었던 빼半島 빼聯의 非核地빼꿇율 간학히 살펴보면 다읍과 감다

@최초의 비핵지대안인 1959년의 후르시효프에 의한 r훌東 빛 太~洋地빼훌」은

이 지역에 대한 ~和地城 혹는 비핵지대의 설정율 제안한 것이다.

(2)1972년의 알랜 화이 팅 교수의 r東北亞 非校地帶훌J은 일본의 핵무장화 억제를

노리면서 동경 중심 2.400km 반경 지역내의 核澈收를 말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소련과

中國은 논외로 한 채 미국의 核械1&를 주장하였다.

@1975년의 월리엄 커닝햄의 「빼半島 非核地帶쫓」은 미 • 충 · 소 3개국간 또는 미

• 소 • 중 • 일 · 남 • 북 7개국간 합의에 의한 ..半島 비핵지대 설치안으로서. 한반도의

非核地帶化률 전제로 삼은 일본 核武裝의 사전 저지률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核國인 미 • 풍 • 소와 기타 강대국의 위치나 역힐이 불투명하게 제시되었다.

@몰론 헬퍼런의 r.半島 非核地빼훌J은 남북간 상호 무력불사용에 합의한 후 한

반도 非核地ffl 짧定條約율 체결하며. 미 • 일 • 중 • 소 4개국이 공동 또은 별개로 조약

존중의 약숙과 비핵지대의 법위를 .半옳에 한정하고 주변 강대국률간에 구체적인 보

장을 모색한다는 동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빼半島의 特I후狀況과 미 • 소의 세계전략구

도에의 지나친 악관을 하고 있다는 지척이 있다.

@마에다 하야시의 r ..半힘I ~후1地빼훌」은 남북간 핵무기 • 화학무기 • 기타 대랑

파꾀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후져1條約으로 미 • 소 • 중 • 일 4개국의 보장과 일본의 ·非

核 3原則 ’ 의 춘수를 선언하고 이를 남북한 · 미 • 소 · 중의 승인과 유엔이 실천에 요구

되는 推置의 강구 동을 主內容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합半島가 주변강대국들의 i융밍훌

過密地域이라는 사실과 南北韓의 역힐에 대한 지나친 쫓觀꿇율 펼쳤다는 지적이 있다.

『코명끼 (l 9 79년 4원호 ) : Pacific Community. 第3卷 2號 (l 972),

31 )축， 고르바효프는 미 • 소의 핵병력상태가 오래 전부터 r相互相홉」을 보장하는 수

준율 훨씬 넘어서 있읍율 깨닫고，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양국의 훨u용校戰力율 합리적으

로 감축하기 위해서 美園과의 군축회담에 적극척으로 나오고 있으며. INF의 성공 또한

美國과의 핵경쟁에서 r合理的 充分性」율 추구하려는 고르바효프의 새로운 核戰略이 적

용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李昊宰， 앞의 꿇文. 301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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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聊의 ...半島 非核地帶論은 꽤나 긴 경과과정을 지니고 있다. 최초의 제안은 후

르시효프의 극동 및 모든 태병앙 지역에 대한 명화지역 또는 非孩地빼 설치안 제안

( 1959 년 ) 이 었으며 . 1960-1970년 대는 單備鏡爭의 군사대결 분위기로 별다른 진전은 없

었으나， 1980년대는 급변하는 園際核훌察의 변동구조 숙에서 동북아지역 非核地빼꿇이

크게 거론되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고르바효프 둥장 이후로 더욱 현저해졌는데. 그의 *훌킥~ lh 非核

地깨?化 주장의 내용은 1986년 7월 28일 의 r블라디보스록 효를」에서 ..北웰의 빼半島 非

核 ~和地帶 創設提훌는 훌훌半島 ~和政策에 기여한다”라고 하연서 아 · 태지역의 核武

器 훨흩散禁止를 역설하였다.

이어 그해 말인 11 월의 인도방문시에도 韓半島 非核地帶案을 구체적으로 제의하

였는데 그 핵심내용을 보면， CD아시아 核保有園의 핵선제 사용율 포기 @아시아에서

核實짧 禁止 및 모든 군사활동 동결 @核훨散 禁止條約에 서명 @우주의 군사화에는

불가담 @아시아 주둔 외국군 기지의 철수 @기존의 군사블럭 해체 퉁이다.

특히， 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있었던 시기 중인 1986년 9월 16일 r끄라스

노야르스크 햄說」옵 몽해 아 • 태지역에서 흙聊의 校 iit器 충캉융 충지하고 이에 따라

美國 및 기타 核保有國은 이 지역내에 核武器를 배치하지 말 것율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 • 중 • 일 그리고 南北빼의 해안선이 집중하는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치問

題 토의를 위한 관련 당사국간의 國際會훌 개최를 주장하였다. 그 후 1990년 5월 17 일

중 • 소 정상회탑에서 고르바효프는 훌聯 흩東軍 12만명 감축율 일방 선언하면서 훌園

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웅한 조치로서 훌빼훗單 4만명 철수를 요구했다.

1987년 10월 美國의 스탠포드대학 부설 연구소와 훌聯의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

소가 r웰半島에서 安保옳化 및 홉力i옵進율 위한 훨策」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일련의 제안율 내어 놓은 바 있다. 주요내용은 (i)，*半島의 위험경감율 위해 r스혹흘름

헌장」에 명시된 신뢰구축방안계획에 근거률 두고.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에 I홈 혜훌협

얹을 제한 •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의 실시 @*'半島의 안보 및 명화률 위한 核武器 問

題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고， 南北間 核武器 협정에는 쌍방 모두의 核非l'£置에 대한

명문화 ~.半島률 위요한 모든 핵국률의 南北빼간의 핵협정 존중 빛 보장 퉁이다 111

32)Joint Proposals of International Strategic Institute at Stanford , Stanford
Univ. and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 ~UB

(1 988. 11).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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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91년 2월 23일 홉聯科學院 훨~?Pf究所-훌인 미하일 터타멘코는 그의 훨짧

중의 기자회견에서 "半홉 非核地빼化가 동북아의 명화정착을 위한 Il聯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半島 非核地빼化는 그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2) 北웰의 빼半홉 非核地빼化휩

1) 꿇훌의 背景

~t"의 r"半島 非校地帶化꿇」은 훌u.美軍의 철수론에 대한 한국축의 대웅과정에

서부터 파급되는 問짧의 상황을 안고 있다. 축. 1975년 6월 13일 美國율 방문한 박정

희 대통령의 校武器 개발가능성 발언에 대하여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슐레진저는 활 ..

美單의 행l #i核武器가 배치되었음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北韓의 남침시에 *훌半옳에서의

戰術核武器의 사용가능성을 시사했다1IJ

美園은 한국에 대한 ·核雨짧.의 확고부동성을 일단 천명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

으나. 얼마후 한국내의 核꿇훌가 다시 제기되기 시착하였다. 즉. 1977년 6월 13일 현

대정치연구회 세미나에서 있었던 최초의 핵판계 논문인 李昊宰 교수의 .‘自主國防과 自

主外交의 方向”의 발표에 이어 ..核開發의 양明된 꿇훌훌”라는 新閒it!:說찌과 국회내에서의

화韓美單철수에 대한 척극적 자주국방의 정책논리가 강구 • 제안되는 동 북잡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lSI

그러나 박대통령의 核武器 개발가능성 사건 이후 l 년도 채 안된 시기에 北빼은

33)이 것은 당시 朴大統짧이 Washington Post紙와의 記者會見율 통해서， .훌훌國의 2fi
和빼造율 위한 4대 周 i훌 훌옳園의 2fi和保障짧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批*IJ을 통해서 t최

초로 빼半島의 核훌월훌훌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의 狀況에 대한

배경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힐 것 rr東亞日報~ 0975. 6. 13): IE"朝群日報.II (1975. 6.
13) : 宋英仙•.‘.半島의 核，’. rr 月 刊 新束亞.~ , 東亞日報社 (1 99 1 年 6月 號 ). 215面 .

34)f서울新聞J 0977. 6. 25).
35)다만 . 李昊宰 교수가 제기한 바 있던 假定的 狀況下에서의 CD훌훌國의 核選擇이 동

북아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影響問題 @남북상호간 小規혈의 ·核헝衝.이 기존의 核國과

같이 戰爭휩U ft헤I效果률 나타낼 수 있겠는가의 問題 @核武裝時의 週正規樓(一發鳳밟國)

9~ 假想敵團(북한 및 중국 • 소련 둥)의 짧定問題 @核開發에 따르는 경비부담과 核發

앓과의 관련된 間題 @核뚫훌훌의 개진과 核(非核)필뿔에 대한 의지표명의 충분한 政짧

的 考慮問題 등은 최근의 .案에 중요한 示뺏률 주고 있다. 李昊宰. r核의 世界와 뺑

國核政짧J (서올: 法文社. 1987) , 256-257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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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東北亞 非核地帶化쫓」을 내외에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바로 당시 한국의 톡자

적인 核關發 조짐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우기 그것은 南北

韓간 치열한 군사척 대결구조로 점철되던 시기인 1975년 8윌 에 있었던 北빼의 비동맹

가입율 계기로 강력한 內外反쩔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듬해인 1976년 8월 12일 에는 비동맹의 반핵운동에 고무되어 非核地빼 flU題률

비공식으로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 동경에서 개최된 r뼈國問짧 聚急 園際會훌훌」에서

’‘짧半島의 非核地帶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보고문올 발표하면서. 동

시에 반미 • 반제투쟁과 연계하여 밟빼美軍 問題를 부각시켰다.

1978년 12월에는 日本 사회당 대표인 시모다히라 • 쇼이쩌의 명앙방문시 당시 北

尊 노동당 국제부장인 김영남과의 회담에서 東北亞 非核地m 설치에 대한 의견일치를

나누었으며， I 이듬해인 1979년 7월 18일 北훌훌 내부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

원회간의 연합회의에서 r東北亞 및 全世界 非核地帶化」를 결의하였다. 이같은 내용은

1979년 9월 제6차 비통맹핀(쿠바 · 아바나)에서 반북적으로 주장되었다.

이어 1980년 10월 10일 北轉은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역사 웰半島 非核地빼화 問題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였으며. 1981 년 3월 14 일 日本 사회

당과 동북아 非核地帶 꿇置問題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것

의 주요내용은 첫해， 통북아지역에서의 核武器 철거와 파괴. 개발 · 반입급지 둘째. 외

국의 군사기지와 군대철수 셋째， 동북아 군사블럭 해체 빚 군사동맹 금지 넷째， 동북

아 非核地帶의 범위는 轉半島와 日本 빚 그 주변해역으로 설정하는 것 퉁이었다.

그러다가 1986년 6월에는 조선반도 非核地빼 및 명화지대의 창설과 관련한 北빼

· 南尊 • 훗뿜 정부당국간의 협상용의 ( 3자 회답)를 표명하였으며. 그 해 9월 6일 부터 8

일까지 명양에서 열린 r尊半島 非核平和를 위한 國際會훌」의 개최를 기해서 활짧美單

철수問題와 빼半島 非核地帶의 設置問題를 중점 거론하게 되면서. 1987년 7월 13일 외

교부 성명율 통해 훌훌半島 非核地帶률 위한 유관국가들의 실천대책의 강구를 촉구하기

에 이른다.

륙히 1987년 9월 24 일부터 26일까지 명 양에서 열 린 r亞 · 太地城 非核후和와 反帝

運帶性을 위한 園際會훌훌J에서 옳日成 주석은 ..半島 非核IF和지대의 창설음 제의하게

36)f빼買新閒J (1 97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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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듬해인 1988년 11 월 16일 r조선의 자주적 명화통일율 촉진하기 위한 포괄

적인 명화방안」율 통해서 r.호빼훗軍 核 2段階 澈收훌」을 제의하였다 111

이로써 北..의 r東北亞 非홉地帶化훌」은 1988년 7월 r.半훌 非核地빼化꿇」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은 北빼의 核썼料재처리 시설공장이 착공된 시기 ( 1 988년 8

월 이천)와 비슷한 시기에 제기되었다는 점이 주북되고 있다:1/

그 이후로도 北웰의 ..半홉 非核地帶化꿇은 계숙 주장되었는데， 1989년 11 월 의

웰半島 非核地빼化률 위한 3자회 담의 제의가 北빼 外交部 성명을 통해 있었으며， 1990

년 3월 조선반도의 명화률 위한 군축방안에서 조선반도의 非核地帶化률 다시 주장하면

서， 그 해 8월 중에 얼린 r核훌훌散禁止條約」 제4차 명가회탑에서 r美園의 校先힘l 不使

用保障J (NSA)율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JIJ

2) 뚫 理

1970년대 말까지 北빼의 非核地빼화 주장은 주로 정치선전척 차원에서 비동맹국

가훌 중심으로 통북아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非核地빼化률 제기했옴에 비해서， 1980년

대 중반 이후로는 미 • 소간 군축협상의 진전과 고르바효프의 r全亞世亞安保械想」 및

블라디보스륙선언과 때를 같이 하여 소위 r빼半島 非核地帶化꿇J으로 그 범위를 구체

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北빼의 r빼半島 非核地빼化훌훌J은 모두 네가지의 륙징이 있다는 것

이다 a 첫째로는 北빼은 훌빼훗軍이 核武훌훌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본천제하에서 훌훌半훌훌

에서의 핵천쟁의 위험율 제거하고 명화와 안전율 보장하기 위해서는 훌 ....훗軍과 核武

器의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빼半島에서의 핵전

쟁 위험성과 긴장조성의 책임이 南.과 美명에에 있다고 인식시킴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반한 •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37)측， 第 1 段階는 1989년 말까지 북위 35도 30분 以北地城에 배치된 核武훌훌를 철수

하고， 第2꿇階는 1990년 말까지 그 以南地城의 核武器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38)宋英仙 ， 앞의 꿇文， 216面 .

39 )Tae - woo Kim, "Nuclear Prol i firation: Long-term Prospect and Strategy on the
Basis of a Realist Explanation of Indian Case" (Ph. D. Diss. Statw Univ. of New
York , 1989). pp. 188-189 참조.

40)宋英仙 ， 앞의 꿇文， 216面 참조.



1‘'39

셋째. 화뺑美軍 보유의 핵철수에 대비한 한국의 톱자적인 核開훌可能性율 원천적

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률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넷째로는 훌聯의 훨亞政策과 핵전략에

통조하며 이를 척국 지지함으로서 북 · 소관계률 더욱 긴밀히 하고 이로써 戰~的 흥n Jl

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주장 숙에서 제기되었던 r 훌훌半島 非核地m化꿇」의

논리를 분석해 보면. 우선 ..半島에서의 孩武器 및 그 운반수단의 생산 · 반입 • 사용 •

위협의 금지률 핵심으로 하여 반입된 核武器의 완전철수， 核武器 사용에 관한 기존 작

전계획 취소의 공약천명 요구. 核武器를 척재한 외국항공기나 함선의 城內버入 • 통과

금지. 훌찾효t훌훌의 ..半島 통과불허 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아울러 日本 영토의 핵출격기지화 및 보급기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주변 核園

들의 *훌半島에 대한 核威齊고} 주변지역에서의 핵전쟁을 금지하면서. 核武器의 즉각 철

거를 위한 南~t..間의 공동노력이 핀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갚은 北빼의 대외성 발언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표명

되고 있다. 우선 北빼은 어떠한 核武뚫 생산계획도 없으며 빼半島에서 어떠한 核武짧

생산이나 배치도 반대한다는 수차례의 발언올 툴 수 있다.‘” 또한 北 ..이 核웰散禁止條

約條約上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환.美軍 核武器 철수라는 여건마련이 긴요하다는

1989년 9월 團際훔子力홉構의 총회내용이 있고， 더우기 r 미 국의 핵선제 불사용보장」과

r할韓훗單의 核澈i&J 퉁율 빼半島 非核地빼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최근 여러 차례

의 핵판련 R명際슬훌훌훌 볼 수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北韓의 核安全없定 가입율 통한 北 ..의 校b훨짧과 톨호輝美軍의 核

武器률 동시에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北輝의 r헬

半島 非核地帶化꿇J의 논리는 정치전략적 의도가 짙고， 륙히 核保有 여부의 向背에 따

른 훌훌의 증대성과 북잡성이 얽혀 있다.

4 1)축 . 1989년 10월 26일 朝總委의 발표내용과 1990년 9월 23일 ‘옳日成-가네마루間

會該’ 때의 발언내용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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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北韓의 核훌察 租否論理

(1) 狀 홉

원래 北빼이 짧際홈子力앓補에 가입한 것은 1974년 9월 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美

國의 종용에 의한 흙聯의 압력으로 r核據散禁止條約」 어l는 1985년 12월에 가입했다.찌

원래 r核훌散禁止條約 」율 체결한 국가는 6개월내에 國際原子力훌훌構와 r全面安全

協定J ( Fu l l scope Safeguargs)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협상개시후 18

개월 이내에 이 협정을 체결하도록 義務化되어 있다. 더우기 r核훌散禁止條約」 에 가입

한 국가는 24개월 이내에 園際鳳子力훌훌構 9l 核安全짧定을 체결하도록 會員國간의 의무

조항(제3조 1 항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核安全짧定의 체결은 핵의 명화척 이용

율 위 한 檢훌훌開放인 곧 核훌홍율 의 미 한다.

이러한 r全面安全없定」율 체결하지 않울 경우에는 부분적 감시를 받게 되지만， 3l

이 협정율 체결할 경우에는 자체생산이나 해외도입의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핵관련

시설 및 장비 일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함께 전면적인 核흉察 빛 核藍視를 받게

된다.

그런데도 r核훌散禁止條約 」 에 가입한 北빼은 약 5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核安

全協定훌훌結올 계숙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논의된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캔

버라 국립대의 앤드류 맥 교수의 ‘北뼈核問題의 본질은 北뼈이 우려하는 탔韓美軍의

核武器라는 부담·에 대한 理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빼

최근 빈 외신종합에 따른 국내의 한 消息通에 의하면，@ 홈際鳳子力빼柳 이사회는

이미 9월 12일자로 北빼과 합의된 核安全없定의 표준문안을 공식 승인한 데 이어. 北

尊에 대한 협정의 早期홈名 빚 협정의무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율 채택하였

42)물론. 당시 훌聯으로부터 大型 鳳子뿔 4基를 제공하는 조건이 홉if提되 어 있었다.

43)축 ， 自뾰生흩율 제외한 園際鳳子力機構를 롱해 해외에서 도입한 核物質과 核裝備

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훌훌祖를 받게 된다.

44) 1" 웰園 日 報 .l (1991. 9. 10).
45) 1"한겨 레新閒.! (199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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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il 그런데 北웰의 오창립 외교부 본부대사는 이날 조기서명율 촉구한 결의안이 채택

된 데 대해서， 北빼이 그동안 核효’察에 대한 ‘홉tr 向 的 願度’률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훌훌훌的 手밟’율 동원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강한 반발을 보였다는 것이다 III

더우기 도쿄에서 수신된 北뺑의 b‘中央通 f홈 』 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 g 北韓은 15일

현재 국제적 압력이 없어진다변 核安全&定 홈名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t.은 14 일자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국제적 압

력을 가하는 것은 우리의 內政에 간섭하는 것이며， 그것은 협정처!결에 도움을 주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힐 것”이라고 공식척으로 표명했던 것이다.

2) 훤홈꿇理

그렇다면 그통안 北.이 내세웠던 核흉察의 훤否꿇理는 무엇인가? 그것이 훌f웰美

單의 명u암核 械收훌홈理와 연계될 수 있는 강력한 소지는 없는가?

먼저 그러한 이유로는 國際原子力機빠의 감시내용이 첫째， r核鎭散禁止條約」 의

범주률 벗어난다는 것 물째.•半홉 非核地帶화가 이후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

에서는 核安全推置없定율체결할 수는 없다는 것 셋째， 核武器의 철거와 한 • 미합동의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및 核武器 保有園의 태도에 따라 北尊이 체결한 核安全없定이

정지힐 수도 있다는 천제조건을 짧定홉에 명시할 경우에만 체결한다는 것이다 til

언일칭 이러한 논리는 1990년 9월 4 일 r核據散禁止峰約 」 의 제4차 評 i웠숍짧에 서 도

사실상 반북되 었으며 ,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동안 南北뼈 .備t;/f.암~J 의 선

46)따라서 핵안전협정의 체결을 위한 준비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으며 북한에 대

한 현장사찰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정서명 · 비준과 함께 협정체결 이후의 사

찰대상이 되는 핵물질과 핵시설의 위치 ·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부속 약정서의 처l결이 숙행되어야만 한다.

47)그는 이어 북한의 校安全없定의 서명시기에 대해서. “미국이 轉半島에서 핵무기

를 철수하지 않는 한 협정체결은 어려올 것”이라고 말함으로서， 헌재로서는 서명힐 의
사가 없읍율 표명했다. 더우기 짧定홈名 및 核흉f흉의 이행학숙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

에 “그렇다”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美國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함으로

서 없定홈名과 한반도의 非核化 論훌를 연계시켜 보겠다는 뭇을 강력히 시사했다.

48)~朝향 日 報 .J (1 991 9. 17): "한겨레新!뼈.!I (I 991. 9. 17) 각각 참조.

49)이러한 꿇據는 1990년 2월 國際탱子力機빠 理事會에서 北韓代表로 나온 윤호진의

發름內흉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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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건으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율 전복하려는듯이 일단 北..은 국제核훌察의 수락과 한연으로는 유

엔가입의 問題률 제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9월 18일 오후 3시 ( 한국시 간 ) 南

北훌훌은 채46차 총회률 통해서 마침내 유엔 會員園으로 가입하게 뒀으나.뻐 北웰의 核훌

察 問題는 사실상 거부되었으며 또한 한국이 16일 개막된 제35차 총회에서 國際原子力

짧밟의 理페훌園으로 선임이 확정된 한연 北Q은 이미 13일 理훌國 입후보의 뜻을 갑자

기 철회했다는 것 퉁이 問題의 상황울 더욱 북잡하게 만률고 있다 II’

측. 北 ..은 r校훌散蔡止條約 」 어l 있어서 국제적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입했

을 뿐. 그 훌察檢짧울 거부하고 있는 논리는 결국 核힐造 • 核保有의 은폐에 있다는 사

실율 외면할 수 없으며 . g 사실상 “北 ..은 이미 核開훌훌을 완료했을 지 모른다”라는 園

際鳳子力擬構의 1987년도 연례보고서의 지척도 전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미 美園의

핵전문가들에 의해서도 계숙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I

그런데도 얼마전 9월 13일에는 北빼의 外交홉B 홉U部長 ( ~官 ) 인 강석주의 美國 컬

럽비아대학에서 있었던 ‘·현재의 명際核흉察와 ..半島 問題”라는 강연과 더불어 한국유

학생과의 질의웅탑에서 표명된 ‘北빼의 核武器와 化훌武器 존재 여부’에 대한 당변에

서. “ ....그것은 남쭉에 가둑차 있는데， 우리(北빼)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間題를 가

지고 야단률이다…·우리에게는核武器도， 그것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라고 일축

해 버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논의되었듯이， 北..의 核훌察 휩否훌월理는 고르바효프의 新思考에

의한 정치 • 군사천략의 일환으로 걸프전 이후 홉聊의 영향력옳 이 지역에서 만회한다

는 측면과 北합의 核武裝 m止 빛 核훌察 유도. 주한 미군철수의 촉진과 日本의 재무

장 경계 및 동서간 군혹협상에서의 주도핀 획득과 기본척으로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더 충요한 사실은 北..의 훌찾홉椰( Nuc Iear opti on) 問짧가 최선의 정

치군사척 • 경제척 선랙. 內部중居의 천환 · 결집메카니츰， 대남 • 대미협상의 카드화，

50) 1i'東亞 日 報 J (1 991. 9. 17); I 한겨 레新聞 J (1991. 9. 17) 각각 참조.

51) 1"朝뺨 日 報J (1 991. 9. 15); i"한겨레新뼈 .1 (1 991. 9. 15).
52)團防部 ， f時훌安保解說集J . 第89 - 6號 (1 989. 8 ), 112面 참조.

53)위 의 홉料. 117面 .

54) 1"한겨 레新뼈J (1 991. 9. 15),



143

그러고 園際的 威펌高훌 둥으로서. g 결국 이것이 戰~的 물位E훌保를 겨낭하고 있다는

데 논의의 초점율 두어야만 할 것이다.

5. 核威협戰略의 周邊反應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 핵사찰 문제툴 툴러싸고 주변강대국들은 북잡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천체척으로 간추려 보연. 4대 강대국들 중 어느 국

가도 북한의 핵무장율 원치 않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핵정책

에 채동 내지는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뻐

그러므로 美國은 기본적으로 北韓의 核武裝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륙히. 탔훌훌美

單의 戰術核과 관련된 입장표명으로 부정적 반웅을 보일 것이며. 결국 이러한 반대

논리는 北빼核이 통북아와 전세계에 미치는 뾰及效果가 소위 미국의 ·核훌용權主훌훌’에

걸림률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지만 흙聯의 입장도 北빼의 核武裝율 반대하고 있는

데， 그것은 북한의 按開훌훌이 소련의 이 지역에서 戰略물位를 추구하는데 아무런 도

움율 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만 非核地뺨化짧은 륙정조건에서 고려하고 있다.

물론. 충국 또한 北..의 核武裝은 반대하면서도 웰半옮의 非核地햄뿌꿇은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按開훌훌이 동북아 지역의 核훨홉散융 초래하면서

역시 자국의 立地上昇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륙히， 日本은 이를 심각

한 生存樓的 차원에서 훌훌R쯤울 감지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자체 核武裝을 正當化

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55)園防政鷹分析 ’흠과의 활옳홉料(1991. 8).
56)이 문제에 관한 충분한 훌훌훌는 ￥l 의 地城R훌험l的 IX元에서 의 각국률의 反應뚫理에

서 다시 상세하게 취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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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北韓의 核武裝이 韓半島 平和構造에 미치는 影響分析

1. 世界體制的 次元

北웰의 核武裝과 非核地帶化꿇은 최근의 산냉전체제 숙에서도 심각한 미 · 소간의

戰略的 톨位古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南北尊

과 직 • 간접척으로 연계된 同盟뻐制間의 IJI係를 유지 · 변화시키는 결정상황에도 모

종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힐 것이 충분히 예측되고 있다.

물폰， 과거의 世界體制란 미 · 소간의 兩흩뻐制 ( b i lateral system)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었으나. 1980년 대 후반부터 긍격히 탈바감되는 脫冷戰構造는 동북아 지

역이나 ..半島에서의 미 · 소간 對立樓뼈에도 변화률 주고 있다. 어했든 분명한 사실

은 미소대결의 완화가 전략무기의 單備統制나 군축으로 可視化되는 양상이 두드러지

고 있다는 것이며. 륙히 그것이 향후 ..半島의 명화와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훌홈훌훌가 계숙되고 있는 것이다 11

그렇다면， 이번 北.의 核開發 • 核훌察은 世界짧制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힐 수

있겠는가?

지난 걸프천에서 보여준 미소간의 훌tR!훌~B홍와 얼마전의 '3 日 天下’로 막을 내런 1

흙聯의 군사쿠테타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듯이. 급기야 훌聯의 정치경제적 문제와

과제에서 비롯된 이른바 .新思考.에 의한 대외정책 표방， 국제무대에서의 中國의 비

중확대， 경제대국 日本의 單훌大園化 조짐 동은 현존하는 세계질서는 물론， 극동에

서의 질서재연을 예고하는 충분한 조건들이 되고 있다 Zl

훌￥聯의 개혁 • 개방정책이 새로운 국변에 접어률면서， 한연 훌園은 걸프전에서 만

회한 새로운 ·美園主導의 후和흉序’ ( Pax -Amer i cana )는 고도의 園家利효과 정치척 계

1)이와 같은 근간의 훌용훌훌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옳洛中 外， ·‘輔半島 軍

縮: 긴급 대토론”， 『월간 中央J， 中央日報社 (1 990. 2): 李相禹， “南北韓 軍事X훌훌훌과

軍縮’·， 『뺑園政治學會報J， 제 1 4집 (1980) : 李昊宰(編)， Ii'韓半島 平和꿇J (서울: 法文

社， 1989): 李昊宰 外， r뺑國人의 平쳐1意識과 統一觀J (서울: 法文하t. 1989): John H.
Barton , The Politics of Peace (Stanford:Stanford Univ. Press , 1981): P.S. Brown ,
Purpose , Achievemrnts , and Priorities of Arms Control (Cr\:La“rence Livermore
National Lab. , 1987): SPIRI , World Armament and Disarmament: SPIRI Yearbook (Oxf
。 rd :Oxford Univ. Press , Y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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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아래 펼쳐지는 최근의 세계질서는 核園과 非核國간의 대결구도와 核홉홉과 버校

選揮간의 미묘한 훌훌構造를 연출하고 있는 전환의 국면율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미 · 소관계와 세계문제들은 결과적으로 뺑半島어i 직 · 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3’ 과거의 冷훌構造가 오늘

의 ￥O~￥構造로의 이행가능성과 더불어 또 다시 냉혹한 園家利효간의 충물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기힘들다.

그렇다면， 北뼈의 核開發과 核흉察은 i!t界II制的 觀點에서 볼 때， 어떠한 의미률

부여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것은 미 • 소간의 빼係設定과 더불어 국제기구률 통한

南北빼間의 비중고려 및 주변 강대국들의 利害關聯과 향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아야 힐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뺑國問훌훌의 훌훌園化’ 라는 문제해결의 道具가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는 한국을 둘러싼 地城體制의 차원에서 미묘하게 엇갈리는 4대 강국들과

南北韓 당사자가 어떠한 절충을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최

종적으로는 南北빼 두 홉事者의 선택이 남아 있다.

2. 地域體制的 次元

극동 • 아태지역의 努力構圖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체제적 차원의 그것이 웅축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미 변모되고 있는 南方 빛 北方의 ‘三角빼係’ (the Triang-

ular Structure)에 심각한 변화를 줄 것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륙히， 北빼의 核훌X齊 戰I홈에 대한 이 지역에 利홈關係률 교차시키고 있는 周홉反

應은 곧 地城體制의 力學關係률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울 것이며. 그것은

美國 · 짧聯 · 中國 · 日本의 반용행태와 政짧훌據으로 점차 可視化될 수 있율 것이다.

2)崔秉짧 ， ••소련의 II힘}變動율 보는 {했 f直認 훌훌 ， ” r忠北大췄f뼈 .! (I 991. 4. 10); 崔秉
짧， --걸프전과 世界族序의 改編: ‘아랍민족주의’와 .박스 。 t메 리 카나 ’ 간의 Ii突이라는

解釋의 再解釋”， r敎員大新閒 .JI (1 991. 4. 17) 각각 참조.

3)安秉짧， 『園際覆境의 변화와 民族統一JI (서울: 正音社. 1986) , 5面 .

4) 이 것은 무엇보다도 輝半島의 ‘戰爭과 ~和의 二重構造’를 주시하고 있는 주변국

의 利홈빼係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훌훌半島의

統一問題까지도 주변국들의 입장표명율 포함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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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國의 立뿔

원래 할.美軍의 행$術核과 北빼의 核開훌훌에 대한 남한의 훨R훌훌훌理에 관한 훌훌훌의

입장은 기본척으로 按에 관하여 r確꿇도 否끓도 않는 政寶J (NCND)으로서 . 北.의 校

武裝율 반대하면서 훌빼훗軍의 核問훌훌와 관련된 ..半島의 核I갖鷹에는 부심할 것이

예상되며， 불원간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개진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우기 훗園의 입 장은 r核先制 不使用保障J ( NCA : ~egative Security Assurance)

이라는 기본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 륙히， 이점은 r核先힘l 不便

用保障」의 천명에 있어서 r核훌散禁止條約」 어l 가입한 비校保有國이 훌훌훌의 영토 또

는 군대나 그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한 美園은 ..非核團에 核武器률 사용

하지 않는다”라고 1978년 이 래 수시로 대외선언율 해왔던 사실과 맥락율 함께 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南北웰 동시 核흉察과 관련하여 기존의 r確認도 否짧도 하지

않는 政짧」의 변경가능성도 사실상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北합의 核B홈훌훌이

명백히 입증되고 核武器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휠 때. 그리고 北웰이 뿜~鳳子

力뺑構의 核安全뼈定에 서명하고 국제核훌察율 실질적으로 수용힐 때라는‘ 천제조건

이 붙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렇게 北尊의 核武裝에 반대하는 훗園의 입장은 北빼의 훌껏lit裝이 한국과 日本

및 전세계적인 파급효과의 초래로 소위 걸프전 이후 내세우고 있는 r픽스 아메리카

나 J ( Pax - Amer i cana )의 추구에 충대한 障휩要훌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월에 있기 때문

에， 그동안 美園은 北빼의 園際鳳子力빼밝 按安全없定체결올 북 • 미 관계개선의 전

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훌톨혐의 입장에서 개연성 높게 개진되어 온 r.킥으훌 非훌훌빼빼훌훌」에 대한

美國의 입장논리롤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대략 다읍과 갈운 몇 가지 논리로

서 설명될 수 있다 5 1

첫째， 훌홉은 기존의 지역 빛 홈際安保~Ff률 저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역별

로 非核地帶化률 지지 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빼半島 • 유럽 • 동남아 지역에

서는 非核地帶化 지역의 창설로 인하여 기존의 安保흉序가 ￥l 태로워 질 수 있으므로

5) 園防情報分析’홉과의 훨혔賣料 (199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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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核地帶化에 가능한 반대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지역내 국가들의 核武뚫 획

특방지와 기존의 核園에 의한 核配置률 금지함으로써 安保훌序가 제고될 수 있는 지

역에서는 非接地帶化률 지지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61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반대논리를 전제로 삼아 본다연， 향후 .半島의 非核地빼化

에 대한 美園의 반웅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로 추론힐 수 있다 7 1

첫해••半島의 非核地帶化 창설은 기존의 安保흉Ff률 저해하기 때문애 반대한다

는 것이며 둘째.-半島 非核地빼化 방안은 충분한 반대급부 없이 기존의 安保훌If

와 核빼制力율 저해힐 수 있다는 점이다 8 1 셋째.-半島가 흙聊 • 中園의 훌훌武훌훌 사

정권내에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半島에 非核地帶률 만드는 일은 외부로부터 核흩t

齊이 없는 南훌園家와는 실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9’

그러고 넷째， 南北韓은 공히 r核훌散禁止條約」의 1m入園으로서 남한은 核安全協

定율 이미 체결하였으며 北빼은 園際庫子力機構와의 核安全짧定율 체결힐 의무가 부

과되어 있으므로.•半島 非核地帶化는 非核훌散m없l에 대한 어떠한 강화조치로도

볼 수는 없다는 것이며 다섯째. 北빼이 非核地빼 설정에 필요한 어떠한 홉짧 및 훌

察方훌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非孩地빼의 설정으로 北빼의 核閒활 • 接保有

를 효과척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갑은 논리로부터 훗圖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非按地빼化의

요건은 무엇이겠는가? 축， 이러한 꿇훌 숙에 껄린 北-에 대한 훌園의 核휩慮 뚫理

와 나아가서는 韓半島에 대한 美國의 核政짧 훌잃理률 추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

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III

그것은 첫째. 非核地帶化의 창설은 해당 지역내의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6)이 러 한 지척은 륙히 기존의 政治 • 單훌흉序를 통해서 구가되고 있는 미국의 r安

保利益 J ( s ecur i ty interest)에 그 기반율 두고 설명되는 일반적인 경향율 가진다. 따

라서 세번째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는 南美 • 남아시아 대륙 · 아프리카 · 中東
地城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훌훌半島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7)위의 賣料 (1 991. 7).
8)이 첨 에 관해서는 최근 1991 년 3월 6일 훗園 솔로몬 次官補의 下院훌훌름의 내용에

서도 밝혀진 바 있다.

9)이 러 한 견해는 빼半島 非按地帶化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모종의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사실상 不可能한 것이라는 1991 년 4월 9일 그레그 주한 훗大使

의 훌훌롬內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축 ， 그것은 일단 美國測이 현실적인 측면율 변밀히 考慮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예

상되는 要件률율 통해서 훌월理的으로 추론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힐 것이다. 우l 의 홈料
(I 991.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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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인접국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非校地빼化에 따른 타당한 檢짧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非核地빼化의 창설로 기존의 地훨 • 園際安

保移序가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현실적으로 참가국률의 훌훌關훌 ‘核保有가 실효성

있게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非核地帶化의 창설로 인하여 국제법상 인정된 #흩利 III의 제한이 초래되어서

는 안된다는 것이며. 非核地帶化 설치가 국제법상 당사국의 ret得#흩에 영항율 미치게

됨으로서 상대국의 入港 및 週港을 포함한 通過홈율 부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III

이러한 論議를 종합해 보면， 美國의 입장이란 빼半島에서의 非按地帶化를 현실적

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北빼의 核開發에 대한 ·刺軟者的 톨任’율 현실적으로 풀기

위하여 급격한 r核北짧論」의 강행이나 또는 섯부른 r닮..훗單核澈1&훌훌」율 시도힐 것

이라는 가능성은 구체화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연 앞으로 美園의 행동폭은 그다지 넓다고만 불 수 없게 될 것이며. 아직

까지 매듭되지 않은 北빼의 항배와 또 다른 外因的 훌훌m률의 영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배재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러한 정표가 지난 9월 3일 園防部 제l회의실에서 여 • 야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

상의 政府公職者가 참석하여 열린 北빼의 核開發에 대한 한 • 미양국의 共同휩處方案

의 모색과정에서 美中央情報局 ( C I A )의 合同政혐報告홉훌기 비공개로 열렸던 것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I~

11)축 . 해상 및 공중통행권. 공해 및 다도해로상 통행의 자유. 국제항해상 사용되고

있는 해협통과의 자유， 그러고 영해 및 다도해상의 無뽑週行#흩 퉁이 현실척으로 여기

에 포함될 수 있다.

12) 륙히 . 마지막 세번째의 問題는 美園1JlU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非核地帶化률

원하는 當훌團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安全保짧옳 위한 장치라는 의미가 현실척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分析될 수 있다.

13 )에컨대， 필리민 軍훌훌훌地없定이 최근 上院에서 부결됨에 따라 亞太地城에서 새로

운 代替훌빼를 모색하기에 부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輝園과 日本도 포함되어 검토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은 9월 16일 r美單基地 홉흩期間延長없定比

準훌J에 관한 上院의 否快에도 불구하고 이를 園民짧票에 붙일 것율 준비하고 있는 중

에 18일 필리핀 政府홉局과의 협의에서 1 년 더 기지사용임대를 사실상 확정했다. 향후

이에 따른 미국의 임장은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려 힐 것이며， 이것은 항후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유력한 影훌훌數가 될 것은 툴립 없다고 보여지고 있다. 또한 r東南亞園家

聯슴 J { A s i an )도 미군기지의 설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륙히 타이 政府는 지난 9월 10일

자로 공식 反對"$I.場율 표명했다"한겨레 훌r l\fl ~ (1 991. 9. 12): f 中部每 日 .I (}99 1. 9.
17) ; I 朝활 日 報 .! (1 991. 9. 18).

14 ) I’聊解 日 짧 .! (1 991.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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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훌聯의 立홉

蘇聯의 입장은 北韓의 核武裝 반대와 동시에 韓半島 非按地빼化률 통해서 이 지

역에서의 戰l홈的 e훌位률 추구하는 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lSI

그런 까닭에 It聯은 r核훌散禁止條約 」 의 수탁국으로서 北尊의 훌찾開훌훌 저지노력에

동참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이것은 北韓의 核關훌훌이 核흉흩散防止에 배치휠

뿐 아니라 蘇聯의 亞 • 太政策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훌훌$은 北웰이

國際鳳子力擬構의 核흉察을 수용힐 때까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원율 전면적으로 중

지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즉， 北웰의 核武裝은 남한과 日本의 核武裝 파급효과 내지는 륙히 日本의 재무장

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흙聯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흙聯의 협北헬

영항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도 시인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u聯의 훌훌半島 非核地빼化 논리가 고르바효프의 新思考에

의한 소위 정치 • 車후戰~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연서 집충적으로

분석 • 꿇짧되어야만 힐 필요가 있다l6l

첫째.It聯의 개혁 • 개방에 따른 세계전략상 ·合理的 充分性 戰略.에 의한 극동

軍事力의 감축으로 명화공세 빛 앓商利월율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며 . ln 기존의 동북

아 군사불럭 해체와 헬싱키型 아시아안보회의 결성 · 추진 동 아시아 지역의 新훌용Ff

구축과 군사적 影흩훌力의 확대로 극통의 安保이니셔터브 획둑을 위한 시도로 분석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 • 소수교를 비롯한 한 • 소간 관계개선과는 별개로 北 •

훌問 군사적 利害뼈係가 일치되는 부분에서는 北짧을 경유한 한국에 대한 상대적 견

15) 더우기 고르바효프 동장 이후 北 • 흙密훨은 소련의 협亞政짧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r블라디보스룩(Vladivostok)효言 」 퉁을 롱해 한반도의 非校問題를 거론하고 있다는

데 근거 한다. 武貞秀士， “韓半島의 lfI縮 ·lfI備管理”， 『共흩團1jIf究 J 0987. 1). 98面 .

16)國防情報分析官과의 對談寶料 (1 991. n.
17)륙히 소련의 고르바효프 동장은 빨半島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일대에 걸친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알려진 非核地帶案을 제시하는 것을 휠두로 호켜， 북한은 尊半島 비핵지

대론을 본격적으로 畢꿇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최소한 15회 이상을 제의해 온 것이다.

즉. 고르바효프는 미 • 소의 核鏡f압狀況이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核鏡爭에서 .合理的

充分性’을 추구하고 있다. 李룻宰 ..빼半島의 核論爭.:;'} 非核地빼훌，” 李昊宰(없)， r尊

半島 單縮論 J (서울: 홉文社， 1989) , 301 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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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III

이러한 뚫훌훌률 천제로 삼는다면， 향후 빼半훌훌에 대한 정치적 측면과 긴밀하께 연

계되는 單훌的 에面에서 분석될 수 있는 要點은 다음과 갈다. β

첫째， 흙聯은 사실상 北..의 核武裝 저지와 함께 核옳察의 수용을 유도하려는 의

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의 美單澈收률 촉진

하고， 점차척으로 훌園의 세력율 약화시킴으로써 군사적 · 외교객 이익옳 획묶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日本의 單훌再武製에 의한 이 지역에서의 위협제고를

가능한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힐 것이다. 그러고 셋째. 겨iW r.lJ 軍

縮協商의 主~*흩율 이 지역에서 확보하려고 힐 것이며， 또한 美國의 r戰113 防衛m想」

(SDI)에 대한 日本과 빼園 동 아 • 태국가률의 참여노력을 사실상 저지하려는 북표를

가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훌聯의 입장은 ..半훌 非核地빼化의 적극 추구에 있다고 말힐 수 있으며，

그것은 동북아 훌軍훌力의 감축과 Q半島 非校化 問題에 있어서 北Q과의 군사척 이

해일치를 겨낭힐 것이라는 점이 배제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진단은 최근의 한 · 소수교와 무관하다고 불 수 있으나. 어쨌든 北

빼이 주장하는 톨호~美. 核.收.9~ .~훌 非훌훌地빼化 문제는 자국의 국익에도 내심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lIII

륙혀， 기존 군사블력의 해체와 r아시아 安保슐훌 빼想훌I13 J융 연계시키려는 훌聯

의 논리는 대략 다옵과 같은 유형이 라고 불 수 있다. 축， 걸프천 이후 명際的 훌r~

Ff의 구축과정에서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상실한 It聯의 영향력 내지는 전략적 주도

권을 동북아지역에서 만회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훌*半島률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서의 非核地帶化룰 척극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18)륙히 ， 결프전 이후 中東地城에서 상실한 소련의 影훌力 및 主uu흩율 신질서 재연

과정에서 亞太地城(룩히 극동아시아)에서 만회해 보려는 노력울 십분 경주할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다.

19)園防情報分析官과의 협짧홈料 (1 991. 7).

20)다만 ， 소련은 북한의 核흉察 受容을 그 전제조건으로 삼으면서 支持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런 까닭에 소련은 미국과 남한의 훌홉的인 ~~룰 유도하기 위한 모종의 노력

이 계속힐 것으로 관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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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國의 立뿔

中園의 입장도 역시 훌￥聯의 그것과 비슷할 것이나， 최근에는 남한의 유엔가입 결

과를 놓고 中園은 ..유엔에 가입하는 것과 그것을 國家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問題- -- -” 1|l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만큼. 北햄의 核問짧가 中園에 척지 않은 鼓長

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미 1950년 대 후반기부터 톡자적인 核00훌훌율 서둘러 옹 中명은 1964년 10월과

1967년 6월 核t톨賢없의 성공 동 1978년 중순까지 무려 23회 의 核실험과 8회 의 인공

위성 실험발사로 核遺짧能力을 과시한 바 있다l/I

그러나 中國은 北빼의 核武裝에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축. 中圖은 현

재까지도 r核據散禁止條約 」 의 非1Ju入園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명시적인 개입율 원

치 않고 있으나. 최근 安全짧定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北웰과 論훌훌한 사실은 시인하

고 있다. 이갈은 사실은 1990년 4월 중에 있었던 李뼈 首相의 홉b훌￥時에 최초로 관심

이 표명되었으며， 그 해 II 월 센 외상의 흩b훗따에도 ..美園， ~t" 양측운 상대방옳

더욱 찰 이해하려는 노력이 일요하다 ..라고 제시한 lit 있다.

그러나 中園은 北빼의 .半島 非孩地m앓율 지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감聊과는

그 입장이 약간 다르지만. 中園도 北빼의 核開훌훌이 동북아 지역의 按훨*散으로 연결

될 가능성율 우려하고 있율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비교적 소극척인 입장율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뺑半島 統一

問題에 관해서는 北..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힐 것이며. 그러

한 中國의 지지입장은 中團의 독자척 核武裝권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北..의

r뺑半島 非核地해빙훌쩌」을 지지힐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4) 日本의 立뿔

무엇보다 日本의 입장은 심각한 生存훔 威확으로 판단하고 자체의 核武裝율 정당

21 )Ii"東亞日報 J (1 991. 9. 18): '‘한겨레新뼈.~ (1 991. 9. 18) 각각 참조.

22)P. R. Chari , "China ’s Nuclear Posture: An Evaluation , " Asian Survey (1978) ,
p.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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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명분을 찾을 가능성이 클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南北뼈의 유엔가입율 둘러싸고 北尊과의 뼈係設定율 필요로 하던 日本은 ·北빼의

國家承짧’율 비교적 낙관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상황 숙R에서 동시에 北..이 核安全

協定에 조기 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日本 政府는 공식적으로 유감의 뭇을 표

명했다.뻐

사실상 日本의 입장은 北尊의 核武裝율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말힐 것도 없이

심각한 생존척 차원의 우l 협 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北빼의 核開훌훌이 日本의

안보는 물론. 이 지역의 안정구조에 직정적인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률 국구 저지해

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日本은 北빼의 園際鳳子力樓합 사찰을 북 • 일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核훌察 受容f볍題를 北훌훌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25' 한연， 日本은 뺑半島 非核地帶化에 대한 기본입장율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

지는 않으나， 日 本의 ‘非核 3홈則 ’ 고수의 입 장에 비추어 빼半훌의 非核地빼化를 내

심 반대하지 않율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기본입장의 구체척인 표명은 크게 없읍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非孩 3鳳則 ’ 의

고수라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뺑半島의 非核地帶化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基調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等距離政策율 구사해 온 日本의 경우에 모종의 변화가

능성을 전혀 배제힐 수는 없다는 주장도 꽤나 설득력 있게 쩌l 기 되고 있다.

23)륙 ， 최근 r 日 本의 北빼承짧 檢합 죠죠」이라는 대북의 기사가 부쩍 늘고 있어 주

목을 끈다. 축， 일본 정부의 代辯人格인 사카모토(板本) 官房훌官은 9월 11 일 북한승

인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북한간 園交正常化 會옳의 경과와 한국율 비롯한 園

際與짧을 감안하여 검토할 문제 ..라는 입장율 표명하면서도 “ •.••어엿한 톨험家로 존

재하면서 유효한 統治률 행하고 홉뼈際{잦￥J을 지켜 우호를 추진하는 국가인 것이 확인되

면 국가로 승인하게 휠 것 ..이 라고 발함으로서 일단 肯定的인 축면에서 北..承認의
문제가 可視化되고 있음을 보였다~’中都日報‘1 (1 991. 9. 12).

24 )“‘한겨레新閒~ (1 991. 9. 14). 즉， 사카모토 미소지 官房長官은 쩔박한 성멍을 통

해서 (북한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들 때문에 國際양上의 의무률 이행하지 않으려

는 것은 개탄할 만한 일 ..이 라고 말했다.

25) 더 우기 최근 일본은 核開發 윷f感園家에 대한 짧짧IJ훌察이 가능하도룩 r核훌散禁止

條k:'~ J ~￥k:"J修正의 제의률 힐 용의가 있음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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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南北體制的 次元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南北韓은 가장 첨예한 각도에서 相互 生存戰13옳 구상

하기에 부심할 것이며， 결국 核選擇 問題를 놓고 남한의 '2JS-和물先의 혐理’와 ;ft.
의 ‘統一흩先의 꿇理’間의 마찰을 극북하기 위한 자체 政策꿇理의 개발에 분분할 것

이 예상되지 않을 수 없다 261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명화와 통일율 동시에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核問훨와 單

佈統뿜l률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政짧代훌의 결정에 政짧풀홉의 높은 우선순

위를 두게 될 것이 예상된다.

(1) 北빼의 立뿔

이번의 核開發 • 核흉察 문제에서 가장 행위선택의 난감하고 週身의 폭이 좁은 것

이 바로 北Q의 입장인 것은 툴럼 없는 사실일 것이다.

룩히. 그동안 무리하게 .統一 優先의 꿇理’률 표명해 온 北 ..의 입장은 한국정부

의 統一꿇理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rQ半島 非核地빼化

꿇J이나 이와 유사한 平和攻勢를 집요하게 펼쳐 왔으며. 그 결과는 남한의 반체제

세력과 운동주의자률의 논리와도 접합될 수 있는 소지률 제공하게 된 사태마져 낳게

되였다.

현재와도 갈은 分톰빼造률 일격에 타파하고 인민률이 주도하는 새로운 .統一王

園’(?)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륙히， ’主體의 짧理’와 反美路綠에 입각한 自主的 武力

統一짧만율 강변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동안 南北韓間에 제안해 옹 單#훌훌f험j의 쟁점들율 살며보면， 이번 北

웰의 核問題의 향방울 짐작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찾을 수 있율 것이다.

첫째， r화韓美짧.澈 1&훌 J은 가장 않았던 北輝의 제안으로서 다음과 갑은 문제를

26)측 .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해소하고 명화척 통일을 지향하는 방법론의 하

나인 군비통제의 노력과는 또 다른 국변을 대변하면서. ‘同똥異훌’ -名分과 톰利의 結

合을 위한- 속에서 각기 전략적 선택을 위한 정잭구상에 돌입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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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다. 北빼은 이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삼고 있으며， m 자체의 軍페J

力 의 운용전략과 소우l ‘北方三角關係’률 통한 유러한 軍훌同짧II制에 기반율 두고

있던 것은 물론. 륙히 활빼美軍 철수로 인한 군사척 공백율 메우기 위한 北빼때의

核週홉 가능성이 눔다는 것이다.

둘째， r相互減軍쫓 」 은 쌍방의 單훌力올 10만명 선으로 줄이자는 매우 급격하고도

파격적인 軍#훌훌t힘j쫓으로서 격심한 군비중강 못지 않게 4상방간의 不安要因율 내포하

고 있다. 쌍방의 현 병력수준율 비교해 불 때. 10만명 으로의 축각적인 減單推置는

거의 실현 불가농한 제안이 되기 쉽고. R 또한 北 ...에의 제안은 감군옳 실제로 보중

힐 수 있는 아무런 檢짧裝置( ver i f i c a t i on )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lit

셋째， 륙히 r빼半島 非核地빼( ~uc l ea r Free Zone)設定훌 」은 세계적인 反核運動에

의 연승과 대남전략이라는 양면적 성격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核開發 • 校武裝과 관

련되어 얼히고 섬힌 북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계속하여 北빼빠이 주장한 I호.쫓軍의 철수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

으며， m 폐쇄노선율 고수하면서도 현실척으로 自救짧율 찾기에 부심하고 었던 北 ..이

대내적으로는 北尊住民의 체제결숙과 대외적으로는 威身홉훌율 위한 고도의 .政治防

앓’으로 제시된 것이다.

(2) 南빼의 立뿔

이번 北..의 校開훌훌 • 核흉察 문제로 당혹과 대웅에 역시 부심하고 있는 것은 바

’ 27) 남한과 미국은 카터 行政府의 r훗單澈收 홈t J1J J 이 래로 별다른 판심융 보이지 않

다가 이후에 段階的인 철수문제률 거론해 오고 있다.

28)이 점에서 병력규모도 크지만 전체 인민율 상대로 과도한 군사동원체제률 운용하

고 있는 북한에 비해. 군사분야에만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큰 남한의 경우에

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발생한다. 무기의 감촉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병력만의 감축

은 한계성율‘내포한다는 것이다.

29)륙 ， 감군에 合意한다 힐 지라도 없定違反의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한 制했推置

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댐짧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核훌쫓이 현

실적으로 불가농한 이유와 맥락율 함께 한다.

30) 얼 마전 미국율 방문한 北웰의 한시해 祖園후쭈n統一委員술 부의원장의 1991 년 6월

18일 오후(현지시각)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r훗뻐.A放送 J (KCB)과의 회견에서 말한 바

있는 내용 (“ ....북한이 核安全없定에 가입하더라도 실제적인 校施設 훌察問짧는 미국

의 南..配置 核武器의 철수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 중에서 강력히 示흉한 사실

을 참조힐 수 있다 r한겨 례新뼈J (1 99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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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한의 입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웰半옮의 통일논리에 있어서 겪어 왔던 政짧훌월理上의 난항

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율 것이며， 따라서 가장 어려운 현안 정책과제는 .~和 톰先

의 훌웅理’에 입각하면서 추진해 온 軍備統힘l에 대한 位相定立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검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전쟁부재의 算半島 狀況의 현상유지라는 측면과 또한 이률 위해

서는 역시 ‘힘(勢力형홉)에 의한 zp져1維持 ’ 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빼半

島가 軍훌化되는 것은 平和維持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正홉化될 소지가 없지

않다 31’

따라서 이것의 인식론척 · 실친척 한계를 지척하는 경우는 대략 다융과 갑은 내용

율 말하고 있는 경우가 척지 않다. 축， ‘~和 훌先의 꿇理.에서는 대체로 현존하는

명화상태의 지숙을 위한 現狀維持 ( s t a tus qu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은 명화률

통일에 대한 한낱 수단가치로 간주하기 쉬운 一面을 lIB읍하고 있다는 것이다 III 이러

한 과정에서 가장 기초척 단계가 바로 信행確짧으로 륙별히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

이 선행되지 못하면 그 이후의 어떠한 통일에의 짧階的 接近도 전혀 불가능하며 또

한 무의띠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현재와도 같은 南北빼 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e훌훌훌的인 견해

릎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南北빼間 軍備統험l나 군축은 물론 유엔 동시가입이나 平

和없定 • 不可홉짧定 동 관계진전을 위한 일련의 政策處方에 있어서도 다분히 미온적

이며 현상지속율 위한 성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31 )이와 갈은 ‘平和 훌先의 훌훌理.는 대체로 분단구조 숙에서의 現1룰훌훌定율 강조하면

서， 륙히 북한의 휩南戰13에 대한 柳止훌훌理로서 안보태세의 강화와 환"美單의 역할에

긍정척으로 명가하려는 경향율 보여 왔다. 그러나 이것이 .制度團의 뚫理.나 ,.現狀維
持의 政策’ 및 ·認훌훌 훌先의 훌앓理.와도 긴밀히 관련되어 주장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問題認짧은 다음을 참조힐 것. 金點坤. “南北훌훌 關係의 전망: 平和構造를 위한

試輪，" f id:會 fl學빠究 .I . 제 1 2호 . a얻 熙大홈校 wi슐科훌휩f究所 (1 986 ) ; 白톨홈， --톨휩j努

力. Et ta힘j勢力과 한국정치. ’. r빼國政治훌會報 .@ . 제 22 집 2호 (1 988 ) ; 옳永明. “"團의

政治훌훌b과 미국， ’. r"園政治훌會報 ，~ . 제 22집 2호 (I 988) : 정 관용， --保守進步의 政治

空間.，， 『계간 思想과 政짧.I. 京뼈췄f閒社 ( 1988년 가을호).

32)따라서 이러한 r分斷狀況 속의 if和뿔造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군사력

균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율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훨外없存的인 軍훌同盟ta험j의

結束 · 可훌b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 점은 미국율 비롯한

주변 강대국률의 한반도에 대한 現狀維持 政짧과 맥락적으로 相應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율 중요한 훌훌훌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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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러한 결과 빼半島의 통일문제는 현존하는 명화유지의 확고한 保짧이 선

행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대국과의 긴밀한 單훌同盟빼制률 통해서 유지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명화구축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單備흉制

나 군축실현도 국제적 力學햄圖에 f핏乘 • 置重하려는 성향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다시 남한이 北韓에 제안해 온 單備統휩l의 쟁점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北韓의 核問짧의 向方을 가름해 보는데 중요한 시사를 받을 수 있율 것이다.

첫째. r相互武力使用 빼쫓효름」 및 r相효不可홉條約 짧結쫓」으로서 분단 이후 南

北빼은 빼半島의 평화통일올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수많은 제의를 나누었는데. 그 중

에서 북한은 r平和짧定」 의 체결율， 이에 대해 남한은 r不可홉協定」의 체결율 각각

주장해 왔다 DI 그러나 쌍방에 의한 광범위한 정치적 절충이나 교섭없이 채택된 무

력불사용포기선언이나 불가침조약은 .효륨的인 效果’ 그 이상의 의미률 가질 수 없

었으며， 륙히 제3차 남북고위급효l탑에서도 남북불가침선언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

을 개진하기만 했지 별다른 훨없합을 찾지 못했다 III

둘째， r聚張앓和推置案 」으로서 1970년 대 발과 1980년대 초에 률어오면서부터 냥

한은 r南北.. 最高훌任者 슐談」과 r非武裝地빼 ( D、lZ ) 의 ZtS-和的 利用j동융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극단척 대치상황을 풀어 나가려는 조집으로 파악

되나 그 본질상 군측문제 자체에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B 쌍방간에 첨예한 單훌的

聚張율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자료나 單훌配置에 대한 정보를 공개 • 교환힐 수 있올

때 상대방에 대한 루명한 理解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現

場에서 감시가 가능힐 때 聚張麗和의 초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JIJ

33)북한의 r 2jS-和없定 」에 대한 남한의 不應理由가 그것이 체결되면 r休짧없定」이 폐

기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의 일방 當뿔者인 유엔의 시행기관인 國際聯合單司令部가

해체 빛 철수되기 때문에 이 제의률 수학힐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4) 이 러 한 이유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답(1990년 10월 17일의 명앙회담)에서 북한측

이 제시한 r북남불가침 에 관한 선언(草훌) J 에 서 얼부 개선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이것의 협정 • 협약 동의 명칭문제와 군비통제에 따르는 검중장치 및 비무장지대의

감시앙안 동 무러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남한 당국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明基， “북한불가침에 관한 선언: 제의

과정과 법적 성격，” 『北 ....h 제 229호， 北 ..w究所 (1 991. 1), 144-153面 참조.

35)이 같은 제안이 1'r꼈플 거두려면 쌍방간 군사잭임자회담이 개최되어 일정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짧훌없商은 政治없商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공

산도 크다.

36)Adam Robert , "Arms Control: Problems of Success" , Adelphy Papers , No. 236
(Spr. 1989) , pp.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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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이 러 한 남북간의 相互不信을 제3자의 :lL~에서 본 근간의 if究는 다음율 참조할
것. Peter Polobkay , "The Two I<o r eas : Catalyst Confl iet in East Asia" , Adelphy
Papers , No. 28 (London: 1 ISS , 1986 ),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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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論 : 韓國의 政策的 對應‘課題

1. 北韓의 核威촬에 대한 立樓定立

지금까지 核戰略으로서의 北훌훌의 威갱훌훌셰理에 관한 일련의 꿇훌훌률 펼쳐 보았다.

그러나 최근툴어 부쩍 국제적으로도 빼半옳 g얘聯間題가 꽤나 북잡한 국면으로 진입

되고 있읍율 생각해 보지 않율 수 없다.

띤저 .半島야말로 核 초강대국인 미 • 소의 世휴戰略 構圖 속에 우l 치 함으로서 *훌

훌%的 選擇홈이 현실적으로 크게 제약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후웰半島의

톡자적인 核開훌훌이나 또는 非核避擇 어느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I

이미 세계는 全뽑 核保有國의 核 중에서 미 • 소가 약 90"률 차지하고 있고. 륙히

미 • 소의 保有核 중에서 30~가 빼半島에서 대치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동서 대결구

조의 와해로 인한 單備統위해와 군축의 결과로 農聯은 ..半홉 地城율 중심으로 하는

자체 보유의 核 중에서 약 70"률 서서히 밀집시격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율 불

때. 問훌훌의 重大性올 재확인힐 수 있게 된다 II

사실，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非核地빼 꿇훌훌은 그 흩效性보다는 어떤 .효홈的 훌‘

味’가 강한 측면이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圖際力훌빼係 속에서 이상적인 非孩

地빼 詢홉는 그 실효성 문제에 있어 現톰的인 한계를 내포힐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非核地빼化의 전제는 일정지역의 국가가 참여하여 조약의 체결과 그 이앵의

보장율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美國의 核i팎훌 철거시 과연 日本이 계속하여 ’非核 3

原則·율 고수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계숙 증폭되고 있으며. 아직도 훌훌의 극동아

38)그것은 한반도 지역 당사자률이 세계의 주요 핵강대국인 미국 • 소련 • 중국 및 핵

보유 잠재국인 일본에 의해서 국제적 세력균형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율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가도 기본척으로 퀘도률 함께 한다.

39) 이 러 한 점에서. r.半島 非核地빼化꿇 J oj 한반도률 射훌뼈으로 한 충국과 소련의

핵은 도외시하고 주한미군의 核만 거론하는 것은 훌후의 原則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일정한 설륙력율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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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천략 및 세계전략의 수정 내지는 띤경에 따른 美園의 수락가능성도 현실적인

답변이 대단히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빼

결국. 北빼의 孩遭揮은 u聯주도의 아시아 안보체제 구축과정의 일환으로 일정

하게 진전된다면. 훌훌半島의 정치 · 군사적 부담은 대단히 증폭될 것이며 이것은 곧

소련이 북한과의 軍專的 利홉一致에 따르는 남한측의 휩應폭이 그만큼 제약펀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뺑半옮 安保環境아 불안정화힐 수 있는 蓋겠性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고 역시 충요한 점은 北뺑의 지속적인 휩南攻勢의 전략이라는 차원을 무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北轉은 核開發 빚 尊~p.島 非核地帶論으로 자체내의 불

만을 무마시키고 내부체제의 결속을 강화해 오띤서 남북대화의 초導樞을 획득한 수

있었으며. 남한의 자체核武옮 생산급지 빚 n~핏떼f에 의한 核雨拿(확장억지1 )을 제

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힐 수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쉽지 앙다.

2. 韓國의 政策的 對應方向

그러므로 앞서의 北웰의 核問題를 명백히 전제해 볼 때. 北韓의 核威촬에 대한

한국의 잭임 있는 협應꿇理가 과연 현행 군비통제와 ·훌흩關係’로서만 나타날 수 있

는가라는 問題認짧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南北뺑間의 명화통일을 위해서는 자f備統制가 병백히 전저l되어야만 한다. 그

러나 현재와도 같은 北韓의 核保有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팡에서는 그것이 순조롭기l

추진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절한 對應論理는 무엇이며， 그에 띠콘 政

짧짧題는 무엇이겠는가?

첫째로는 훌쫓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北韓의 孩i뿔뿔 여부에 따라 우리의 대웅과제

를 기민하게 組織化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와도 감이 ~t韓의 核武裝이 구체적인 헌실

로 제시된다면， 이에 대한 對應폭은 오히려 넓어질 수가 있다. 다만 戰略的 優位가

소거된 상태에서 守勢的 JL楊율 어떻게 상해시킬 것인가는 사전에 면밀한 시나리오

40) 최 근들어 미국은 소련의 東~t 52 地城에 대한 戰略的 主導樓 및 영 향력 증대의 不
許立뿔을 계숙 강조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많存 軍뿔同없體없j의 고수내지는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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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f훌 wi 되 지 않으면 안펠 것이다.‘”

물론， 北轉이 먼저 국제법상의 명시적 훌務훌핏인 核安全없定율 체결하고 核흉察

율 성실하게 수락하며， 그러고 對南企圖의 포기와 統一時代에의 동반책입율 공유하

겠다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썽망은 과감한 뀔治的 ~斷율 통해서 r ...半짧非核化

효言J 동율 내릴 수 있을 것이다.:21

둘째로는 어제의 軍備統制나 오늘의 核問짧는 평화통일 이후 r統一빼園」 의 安保

體lj;ij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분석적으로 본다면， 單備lff.lIiiJ는 南北빼間의 긴장구조률 완확시키고 ·統一이 휠

수 있는 水뼈’ 까지 시도휠 수 있으며 또한 r統‘.짧 J의 安保mn검j는 한민축 내부간

의 대결이 아닌 ·對內的인 自衛홈이 實質的으로 전제될 수 있는 水뼈’에서 설계되어

야 할 것이다.

이 렇게 본다면， 軍備統制의 適正推·進;水뺑은 곧 r統-웰國 J 의 安保要求:*화훌고} 일

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율 알견힐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推定빼圖가 현재 北

짧의 核威흩* 상황에 대한 적절한 협應짧理로 제시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對應꿇理는 곧 문제해결율 위한 .安定裝置·로 기능힐 수 있율 것이며. 향후 單

備統힘l와 按選揮 問題를 기농적으로 接木시킬 수 있는 ‘連結裝置.로 고려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앞서 첫번째의 협應꿇理를 효율척으로 추가킬 수 있다면. 그만큼 남

한혹의 훌'lH훌훌훌은 커 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1 )이러한 문제제기에 관해서는 國防政짧 및 戰~t좁報 擔홉官과의 수차례 논의과정

을 롱해서 개진된 바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方훌이나 節次 둥에 대해서는 軍밟密上

생략하기로 한다.

42) 이 러 한 차원에서 본다면.•半島는 남북한간의 f홈햄m훌 및 실질척인 관계발천과

남북한과 주변국간의 H係改홈율 롱하여 *훌半훌 주변의 안쟁과 명화가 정착되어야 하

며，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單備鏡爭의 내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향후 算半島의

非核地帶化률 상정해 본다면，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충촉되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앞

으로 한반도의 2JS-和統一을 위한 비핵지대회 설정의 必、맺充分條件은 다옵과 같다. 물

론， 이러한 問題提起도 국앙정책 및 전략정보 답당관과의 수차례 논의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다. φ韓半島 비핵지대화에는 관련된 당사국들이 모두 참가해야 하며 현재

의 핵보유국틀이 한반도에 대한 校武훌훌 불사용 빛 核威齊 불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地域戰~的 훌境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3) t훌半島 비핵지대화는 國際홉에서 인정된 참가국률의 기본핀리

를 영향율 추어서는 안된다. ®tt半島 비핵지대화 참가국들은 남북한이 어떠한 북척에

서든지 核t훌훌훌裝置를 보유하거나 개펠하는 것율 효과적으로 방지힐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檢짧方훌이 보장되어야 한다.®남북한간에 정치 · 군사적
信賴回復과 상호불가칩 보장 퉁 平쳐1統一의 여건이 형성 ·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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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둘어 算半島 狀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점고되고 있는 중에 보기드문 훌훌

專門Tit究홈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北웰의 核戰l용에 대한 한국의 휩廳끓理

를 다음과 갈이 예시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첫째. 北빼으로부터의 도발우l협이 고조휠 때마다 美園은 공개적으로 核使用 훌志

를 천명한 결과， 이러한 자극은 北헬으로 하여금 오히려 훌꼈關훌훌에 집착토륙 한 결과

가 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제 美國은 그 책임을 질 차례에 와 있다는 것이다.

둘째， 北輝의 核武裝化는 日本의 再武製 및 核開훌훌을 정당화시키게 되며. 그것은

남한율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에게 ’核의 時代.를 열게 해준다는 사실율 의미하게 되

고， 따라서 北빼의 核問題가 거론되는 한 美뿔의 방우l비 증액압력은 더해 갈 것이며

그 와중에서 훌聯은 實利를 추구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게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北빼의 校에 대한 성토와 이에 대한

美國의 강경한 조치률 공개적으로 요구해야만 하며， 北웰의 核開훌훌은 결국 남한의

核開훌훌을 正當化시켜 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을 國際K!t會에 표현한다는 것은 미 ·

소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北轉이 核開發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南北韓 홈옳은 그률의 시간율 벌어

주기 위한 2f'和攻，.，場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때에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훌任 있는

어떤 역할율 담당해야만 한다.

이러한 대웅적 꿇훌가 반드시 시의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묵히 유동적인 최

근의 현실 숙에서 잭임 있는 政策處方율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

고 있다. 물론. 北뼈의 核흩X￥*과 非核地m化꿇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公式JL활의

마련이 금명간 필요할 것이며. 이 경우에 대단히 북잡하고도 신뢰성 있는 政짧힘l斷

이 요구될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륙히. 효..美軍과 관련된 부분과 주변국틀간의 力훌빼係률 포함한 내용은 내부

정치사회객 변수들율 충분히 고려하여 적실성 있는 安保政짧의 훌월理로 구체화되어야

힐 것이 요망된다.

43)뼈萬元， r7O萬 홈쩔빼: f훌園 'iff. .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 김영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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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北韓A民軍의 組織管理方式과實戰能力 評價 鼎究

안찬일(建國大)

< 要 約 文 >

韓國戰爭을 통하여 精神的 敎뢰II (南)과 軍事的 敎訓(北)을 얻은 남북한의 統治

勢力이 社會的 動員化를 통한 國民總和와 南朝蘇 華命을 統治 이데올로기로 表

面화시킨 것과는 달리 오늘날까지 南北韓 軍部의 最高 수뇌부와 엘리트들 사이

에는 일반적인 軍隊의 속성대로 대체로 현상유지를 바라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고 볼 수 있다.

韓國軍이 5.16을 계기로 정치참여의식이 팽배해진 것을 특성으로 지적한다면

北韓A民軍은 6.25를 통하여 現代 戰爭에서 군사기술적 우세의 威力을 체험한

때로부터 더욱이 現狀維持的 體制維持軍으로서의 特性을 固守하고 있다고 指觸

하고 싶다.

따라서 戰爭이 없이 40여 년 가까이 ‘童命軍隊’인 A民軍을 유지 管理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인민군의 創建에서부터 그후 韓國戰爭， 그리고 국내외 情勢의

變化속에서 戰爭을 텀標로 하는 本質的 意味에서 軍組織 管理가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오늘날 實際로 A民軍組織의 效率性은 어느 정도인지 흘짖斷하고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兵力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군사력의 쇠퇴와 무기의존의 기술집약적 군사

력의 추세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는 現 단계에서 인민군의 조직관리방식도 제도

주의(Institutionalism)에서 직업주의(Occupationalism)로의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소수 精鏡軍의 維持와 전인민적인 지방軍 추세로 가고 있다.

군대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자노위츠(Janowitz )는 現代的 軍隊組織의 性格을

파악하는데 있어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할 다섯가지의 키본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組織的 權威(Organizational Authority)의 變化

둘째， 軍事技術과 民間엘리트의 技術의 差異가 減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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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將按 充員의 社會的 基盤이 續大된 점

넷째， 經歷樣態(Career pattern)가 증가된 점

다섯째， 군대의 정치적 사상주입의 경향

인민군의 조직관리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치 우선인 黨軍관계의 강화로 軍隊組

織의 生命인 위계질서가 약화되고 나아가 본래 사명인 전투력이 저하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個A뿔拜와 절대적 충성

의 강요는 군사조직의 기본 성원인 초급 지휘관들과 하전사들속에 요령주의， 형

식주의를 만연시키고 정년이 없는 장령(將星)들은 무사안일주의에 안주함으로써

80년대 에 들어 더욱 해이된 樣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력 및 인사관리에 역정을 두고 그것을 下部構造로 하는

軍建設과 黨軍關係의 上部構造를 分析함으로써 組織管理의 力點과 問題點， 效率

性과 비효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 인민군의 창건과 발전 과정을 통해 인민군의 탄생 과정을 보면 해방 직

후 건당， 건국， 건군을 강력히 추진한 소련군과 金日成 동에 의해 이미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의 創建을 선포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48년 2월 7일 남로당에 의해 남한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난

직후，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온 인민군을 세상에 알리고 ‘해방군’으로서의

성격을 규정짓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소련군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대장은

1945년 10월 12일 북한내 각종 무장세력(현준혁 동 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치안

대， 조만식퉁 민족주의 세력의 자위대， 소련군 진주와 함께 입북한 항일유격대

세력의 적위대)의 解散을 命令하고 적위대를 중심으로 보안대를 조직하였다. 그

후 철도보안대가 組織되고(1946년 1월 11 일 ) 평양학원(1945년 11월 ) ， 보안간부

학교(1946년 6월 )를 창설하여 군 간부들을 양성하였는데 그 핵심은 金日成유격

대의 최용건， 김 책， 연안에서 돌아온 조선의용군의 무 정， 박효삼， 소련군 경험

이 풍부한 김봉율， 유성철 동 모두가 항일유격대 세력이었다.

비교적 식민지 청산이 빠른 편인 北韓에서 프롤레타리아 軍隊인 인민군의 조

직은 순조로웠으며 그 여세가 6.25전쟁을 도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

쟁 초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조선의용군 출신의 무정(제2군단장) , 방화제(제6

사단장)， 최용진(제5사단장)둥 지휘관들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제3장 인민군의 전통적 관리방식에서는 創建初期 소련군 고문관들에 의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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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군교리가 중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韓國戰爭 초기 中國A民支援軍이 參戰하면

서 중국군식이 도입되어 계속 발전되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현대적 군

사기술 장비의 위력 앞에 어차피 소련식 기술과 장비로 무장해봤자 대결이 안된

다는 결론에서 도출된 방안의 모색이었고 이 논리는 소련유학파 김창봉(제3대

민족보위상， 62, 1O~ 68. 12, 숙청)에 의해 잠시 무시되기도 했지만 시종일관 중

시되어 왔다. 中國軍식의 도입은 당군관계의 중시라는 결과로 평화시기 군조직관

리에서 군기문란， 전투력약화라는 당연한 귀결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제4장 현대적 조직관리 방식에서는 A力 및 A事管理와 군기 및 部隊管理로

구분하여 참모부， 정치부 퉁 부대구성과 관리， 군 초모(징집)에서 제대(전역)， 사

기 동을 다루고 있다.

인민군은 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創建初期에는 계층간에 통일성을 유

지하였고 또 그것이 큰 장점이었으나 60년대 이후부터 인력구성에서 갈둥이 커

지고 있다.

군 初幕시 전·후방， 군종·병종간에 철저한 성분으로 차별을 두고 군관도 행정

군관(8촌 이하까지 성분조사)， 정치군관( 10촌 이하까지 성분조사) , 보위군관(12

촌 이하까지 성분조사)은 출신성분， 가족관계 동으로 엄격히 분류하여 임관시킴

으로써 위화감과 내분을 조장하고 있다. 오늘날 인민군내에서 백두산줄기(항일유

격대 출신 가족)， 낙동강줄기(전쟁영웅 및 전사자가족)라는 은어는 이와 같은 인

간차별 政策에 대한 꽁공연한 비판이 되고 있다.

인민군이 國軍과 對照되는 하나는 직업군인 하사관제도를 기술병종(포병， 자동

차， 병기수리)에만 제한하여 두는 것을 강점으로 자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민군은 1962년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定員制度를 채택하여 10여 년간은 잘 지

켜 왔으나 1973년 초부터 대량의 하전사들을 건설장으로 빼내간 다음부터 지금

까지 부대정원을 제대로 채워 본 적이 없다. 군관의 보직관리에서도 우리 국군이

1952년부터 MOS(Military Occupational Speciality)에 의 한 경 력관리제도， 1961년

부터 순환보직제도， 1968년부터 다목적 경력관리제도의 시행을 거쳐 1972년부터

직능화인사관리제도를 시행하여 戰I調兵科 위주의 보직관리를 탈피한 반면 인민

군은 초기 임관된 병과를 떠날 수 없는 경직된 보직제도를 지금까지 固守함으로

써 軍組織의 現代化에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5장 인민군의 실전능력 평가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형요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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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지휘체계) 및 무형요소(통솔력， 전략전술， 훈련， 정신력)의 모델을 벗

어나 구체적인 個A戰關能力과 部隊戰關能力으로 區分하여 조직관리 측면과 결

부시켜 분석하였다.

개인 및 부대전투능력에 모두 관련되는 것이지만 인민군은 1973년부터 대대적

인 社會建設과 농촌지원에 동원됨으로서 塵業維持軍이라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에 따르는 군조직구조의 무질서는 전투력에 상당한 影響을 미

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이 월남전에서 얻은 풍부한 戰爭經驗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인민군은 월남전 일부와 비통맹권， 남미， 아프리차 지역에 수출해온 폭력혁

명을 통한 게릴라전 경험을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歷代 인민무력부장

(1972년 12월 이전은 민족보위상， 1대-5대 )과 총참모장(l대 -9대)의 경력과 조

직관리 성향을 분석함으로서 통합군모델인 인민군의 지휘원칙을 搬略하였다.

“打佳u 蘇聯”이 日本軍의 전통적 사명인 것처럼 “남조선 해방”은 인민군의 최

대 사명이다.

그러나 6.25전쟁을 통하여 군사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미군과 成長을

거듭해 온 韓國軍 앞에 그 사명은 명분을 喪失하고 있다. 現在 우리 國軍이 군구

조개편 (8 18계획)을 추진하면서 발전적인 國防力을 維持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北

韓A民軍의 外形的 能力보다 실제적 組織관리를 관찰하여 실전 능력을 제때에

感知하는 것은 다가오는 統一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이다.

(本文은 別冊으로 짧刊)



용 北韓의 體制類型과 官傑魔敗에 關한 陽究

- 體制類型， 體制管理， 廣敗類型을 中心으로 -

〈要 約 文〉

~

윤 태 범(서울大)

지금까지 北韓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

은 성장을 하였다. 비록 현실적인 資料에 접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

도 北韓社용를 理解하고 昭究하는 데에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한반도

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연구는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측

면에 치우쳐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는 점이

다. 즉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부정적인 측면 혹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출발하

였기 때문에 결론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

한 연구태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中立的인

視角에서 북한사회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북한사회도 한국과 같은 하나의 體制 (System)로서 수용하는 體制理論的 立

場에서 북한사회의 특성을 규명하였고， 이러한 논의위에서 북한체제의 體制的

病理現象 특히 그 중에서도 관료체제의 병리현상(부패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이론 중에서도 특히 Surtherland의 논의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북한사회의 體制的 性格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體制의 類型을 규범적으로 決定的 體制 (Determinant System) , 약

간 推計的 (Moderately Stochastic) , 심 히 推計的 (Severely Stochastic) , 그리고 非

決定的 體制(Indeterminate System)로 분류하였고， 여기서 북한의 體制類型은 다

음의 표와 같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경우 결정적 체제로서 안정적 자급자

족적 환경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실제의 운영전략변에서는 세 유형의

체제와 관련된 전략을 이용하고 있어서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政治體制， 經濟體옮1] ， 社會體制， 行政樣式， 그리고 統制樣式의 측면에서 부정합

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體制類型의 分類〉

체제유형 환 경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행정양식 통제양식

결 정 적 안정적 신정 혹은 농업혹은 의례주의 유한체제 의식

자급자족 왕정 생존체제 (원시) 도그마

약 간 공생척 전체주의 공업혹은 강체적 통계적 규제/규제

추 계 적 2차산업 (관료제)

심 히 경쟁적 민주제 기술과 도구주의적 추계적 합리주의

추 계 적 혁신

비결정적 격동적 무정부주의 후기 산업 자발적 교시적 자율규제

사회

이것은 결국 북한체제의 경우 복잡한 국제환경속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내부

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孤立的인 體制를 유지하려 하고， 또한 실제적인 운영양

식에 추가하여 唯一思想的 理念體系를 上位戰略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북한의 體制病理도 결국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우에 資本主義 體制에서와 같은 政治鷹敗를

발견할 수는 없고 대신 정치적 권력투쟁 혹은 輔淸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이데올로기의 지배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社會的 病理의 경우

에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척웅과 個A的 適脫에 의해

서 설명될 수 있다.그리고 官價鷹敗의 경우에도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

다. 그 하나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관료주의에 의한 것이다. 여

기서의 이데올로기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관료부패의 상당부분은 당원자격의 취

득과 관련되었다는 것이며， 官傑主義는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

에도 비록 이념상으로는 관료주의를 배격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료주의적 현

상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패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3건의 R훌敗事WJJ중에서 약 7건이 관료

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에 의해서도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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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부패 혹은 병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부패， 그리고 관료부패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즉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體制的인 統合性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서 부패현상들이 제각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러한 병리현상을 統制하는데 있어서 크게는 두가지 방법

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는 주민에 대한 직접통제수단이고 또 하나는 이념적인

사상무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념적인 사상무장이다. 즉

철저한 共塵主義思想으로무장하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게 되면 병리현상은 소

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관료부패의 경우 그 원인

의 상당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관료주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

한 통제수단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체제의 경우에 병리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體制와 環境을 잘못 규정

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체제의 運營戰略이 잘못 채택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북한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北韓體制의 開放化와도 연결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개방된다는 것은

하나의 체제가 그 체제를 둘러 싼 환경 혹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체제의 운영 혹은 관리전략의 수정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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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1. 班究目的

맑스주의자들은 資本主義를 비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官傑蘭敗”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관료부패란 “資本主義的 生塵樣式” 그

자체 혹은 결과라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부패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특권층이나 부르조아， 그리고

官傑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한 펼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관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共塵主義(社會主義)體制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관료자체가 존

재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관료부패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극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주

의 체제의 변화과정에서도 목격할 수 있듯이 오히려 共塵主義 政治體制下에서

더욱 심한 체제적 病理現象 혹은 관료제적 부패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료부패의 문제를 공산주의체제 혹은 사회주의체제라

는 특정한 체제의 틀속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시각 내지는 관점을 떠나서 北韓의 경우도 하나의 체제

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북한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련이든 하나

의 체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선상에서의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資本主義

혹은 民主主義， 社會主義 혹은 共塵主義라는 이념적 문제를 논의의 전제로 할 경

우에는 처음부터 편견에 빠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도 하나의 체제라는 體制論的인 觀點에서 北韓體制

의 病理現象 특히 官傑體制의 病理現象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체제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체제의 環境， 下位體制로서의 政治體制， 社

會體制 그리고 經濟體制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운영양식과 상호작용， 이를 바탕

으로 체제에 대한 체제관리자의 관리 혹은 통제양식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

한 제 유형의 適合性이 결여되고 체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體制購敗 혹은 官傑廳敗가 발생한다는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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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체제와 자원간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서 서럴랜드의 논의를 수용하여 체제를 4가지로 유형화할 경우 각

체제마다 상이한 메카니즘에 의한 상이한 병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병리현

상의 原因 및 性格， 影響 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러

한 제반 논의를 북한이라는 체제에 적용시킬 경우 먼저 북한이 환경을 어떻게

규정하며， 북한체제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전략으

로 체제를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발생하는 체제

적인 병리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념성을 떠난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체제론적인 입장에서 체제관리의 문제

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冊究範圍 및 方法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체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資料의 활용문제에서 비롯

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의 경우 이러한 자료의

접근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보다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

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도 이와 동일한 資料接近의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공식적 자료는 더욱 부족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事例分析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부패에 대한 각종 사례

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메카니즘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는 로동신문과 북한에서 출간된 각종 서적， 그리고 내외통신 동을 통하여 13

건을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례수는 매우 적은 것이지만 북한체제의

特珠性을 고려할 때는 어느 정도 쭉當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주로 70년대와 80년대 에 발생한 것들이다. 한편 이러한 사례조샤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나 많은 브움은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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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官擬}짧敗의 擺念과 接近方法

1. 官傳廳敗의 械念定義와 限界

특정한 문제의 연구나 조사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의 懶念化는 연구하고자 하

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1 ) 즉 명확한 개념정의는

용어의 모호함에 따른 불명확성을 최소화시켜 연구의 論理性이나 쫓當性을 높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을 규정하는 일이 연구의 출발첨

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개념이 본래 내포하고 있는 抽象性

의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의 경험， 사고， 환경， 그

리고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官{憲魔敗(Bureaucratic Corruption or Pathology)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2)

즉 부패현상은 특정한 국가，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는 도덕성， 그

리고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3) 부패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통일적인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또한 개범정의를

시도하였어도 영속적이고 세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4) 학자들은 지나치게 세밀한 개념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포괄적

인 정의 혹은 鼎究텀的에만 한정된 부분적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부패에 관한 여 러 논문을 모아서 편집， 정 리 한 Heidenheimer도 상이한 사회 적，

정치적 상황하에서 規範이 어떻게 행태에 관련되는가를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는

文化橫斷的 比較方法(Cross-cultural and comparative approach)을 채택하지 않으

1) Thomas D. Cook, et ai. , Quasi Experimentation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89) , pp. 1-30.

2) 이하에는 병리 (Pathology ) 라는 용어 대신에 부패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학자에 따라서

엄격한 구별을 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구별은 피하며， 필요에 따라서 혼용

하기도 할 것이다.

3) James C. Scott. ,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2) , p. 3.

4) Michael Johnston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Corruption" Comparative Politics(July,

1986) , p.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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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5) 즉 이러한 주장은 개념정의가 갖는 본래적 한

계성과 특히 관료부패에 대한 개념정의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비교방법을 택하였

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Heidenheimer는 이러한 비교방법을 택하여 부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즉 첫째는 公職과 관련된 개념 (Pub

lic-office-centered definition) , 둘째는 市場중심적 개념 (Market-centered defi

nition) , 셋째는 公益과 관련된 개념 (Public -interest-defini tion)으로 분류하였다 6)

그러나 이 세 가지 범주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독자적으로 완전무결한 정의라

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그의 分類는 單一 基準에 의해서 분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蘭敗의 主體， 結果 그리고 原因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통일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Heidenheimer의 분류 이외에도 ASIAN DRAMA에서 “부패란 공공생활에서 차

지하는 특수한 지위나 공직과 관계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이기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나 수뢰행위의 모든 형태”라고 규정한 Myrdal,1) “부패란 실질적인

공공복지에 이익이 되는 행동， 상징， 기구에 대해 합리적 이성적으로 사심없이

헌신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도덕적 무눔력”이라고 규정한 Dobel,8) “공직자가 사리

사욕을 위해서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음을 기회로 영

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둥으로 규범적 의무를 일탈하는 경우”로 규정한 전수일，9) “발전도상국

에 있어서 관료의 행태， 관료체제의 역기능，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수요와

공급의 3자적 관계의 부산물”이라고 부패의 개념을 규정한 김영종 둥 다양한 정

의가 존재하고 있다10)

결국 이렇게 다양한 개념정의는 부패현상 자체가 그 나라의 政治制度 및 社會

5) Arnold S. Heidenheimer, Political Corruption (N. 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90) ,

preface. V.

6) Ibid., pp.4-6.

7) G. Myrdal , Asian Drama, (N. Y. : Pantheon Books Inc., 1968) , pp. 200-210.

8) J. P. Dobel, “The Corruption of a State", APSR, Vol. 72, No. 1(1984) , p. 958.

9) 전수일， “관료부패연구 :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Vol. 18, No. 1(1984) , pp. 145f.

10) 김영종， “개발도상국가들의 관료부패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Vol. 19, No. 2(1985) ,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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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的 環境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료부패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官↑짧R흉敗에 대한 명확하고 세밀한 정의는 피하고자 한

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태도는 비록 개념 자체의 설명에 대한 완벽성은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정된 목적을 지닌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실적합

성을 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료부패 자체가 準公式文化(Quasi-formal cul

ture) 내지는 地下文化(Underground culture)의 성격을 지녀 11) 관료부패의 실체

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이나라， 개념화 자체가 많은 한계와 오류의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지나친 세련화 또는 포괄성은 오히려 본질을 파악하지 못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화작업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관료부패를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입장 내지는 시각에 대한 것이다. 즉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관료부패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상이해지기 때

문이다.

2. 官像顧敗에 대한 흩￡存의 論議 및 限界

官↑寶願敗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접할 필요성이 있는 책으

로서 J. C. Scott의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Prentice-Hall, 1972)과 A. J.

Heidenheimer의 Political Corruption(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을 들 수

있다. 물론 두 책 다 比較論的 接近을 수용하고 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방법론이나 연구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하이덴하이머의 저서가

보다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기존의 부패에

관련된 문헌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분류，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경향

의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책의 공통점을

연구경향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곧 관료부패의 연구의 한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R훌敗의 實體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 때

문에 결국 비교론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1) 김해동，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I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Vol. X, No.1

(1972),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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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0년에 나온 Heidenheimer(M. Johnstone과 공동으로 편집)의 2판에는

1970년의 초판과는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책의 체계가 변하

였음은 물론， 특히 관료부패를 보는 시각과 연구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판에는 1판에 이미 수록이 되었던 논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기도 하지만 새로운 연구방법과 시각을 반영한 논문들이 추가로 수록됨과 아울

러， 단편적인 나열식의 비교론적 시각에서의 책 구성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體制

論的 接近을 이용한 논문을 포함시키는 퉁 가급적 학문적 일반화를 시도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곧 1960년대 까지의 機能主義的 혹은 比較論的 視角에 의한 연

구의 한계를 인식함과 아울러 새로운 시각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을 제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 특히 2판에 새로이 추가된 논문들 중에서 B. E.

Cronbeck, J. M. Kramer, Susan Rose-Ackerman, 그리고 M. Johnstone 동의 논문

들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1 3 )

196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연구방법이 기능주의적 접근방법(Functionalist

Approach)이 었다면， 1970년대 이후에 동장한 주도적인 접근방법은 後期-機能主

義(Post-Funtionalist Approach)로 분류될 수 있다 14)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서는

관료부패를 국가가 성장하여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들어섰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감소 혹은 소멸되는 자기파괴적인 것 (Self- Destructive) , 즉 어느 정도 안정상태

에 도달하지 못한 근대화 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病

理現象， 혹은 후진국에서 동장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선

진국을 기준으로 한 近代化論에 입각하여 관료부패의 원인 내지는 조건을 설명

할 경우， 결국 관료부패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관료부패는

發展의 從屬蠻數로 간주되어 일종의 副塵物(byproduct)로서 취급이 되며， 정치，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순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며， 비도덕적인 개

인으로서의 공무원에 의해서 사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행되는 개인적 행동으로

12) Simcha B. Werner, “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PAR, Vol.

43, No.2 (1983).

13) Heidenheimer(1 9 90 )툴 참고할 것.

14) Werner, op. cit.,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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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된다 15) 이러할 경우 대개의 부패 억지책으로서 제시되는 것들은 법률적이거

나 윤리규범과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상당히 쇠퇴하고， 대신 관료부패

란 자기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영속적인 것(Self-p짜etua띠19)으로서， 國家

가 성장 발전하여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소멸 혹은 파괴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먹이(여기서는 원인)를 먹고 사는 하나의 거대한 괴

물로서 파악하는 후기기농주의가 퉁장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패의 據散效果

(Spillover Effect)를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6) 이러한 시각의 기본적 전제로서 관료부

패에 있어서 “後援者-顧客의 網"(Patron-Client Network)은 정치발전이나 제도화의

어떤 단계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1끼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적 불평동에 의해서 부패

가 촉진될 수 있으며，18) 정부의 통제기능도 역으로 부패를 더욱 다양하게 하고 촉진시

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디는 것을 들 수 있다 19) 이러한 시각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

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것들은 이 두 유형의 아류라고 할 수 었다.

지금까지 위에서 논의한 것들은 관료부패에 대한 접근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個

A的 接近(Individual App뼈.ch)， 社會文化的 接近(8<찌￠빼ural App뼈.ch) ， 制度的 接近

(Institu tional App때.ch)， 그리고 體制的 接近(Systematic Approach)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여기서 개인적 접근이라는 것은， 부패라는 것은 개인들의 행동의 결과로

서， 개인이나 소규모의 집단이 공적 역할을 지배하는 법규를 침해할 경우， 부패

의 원언을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개인들의 자질 혹은 본성 (Nature)의 탓으로 돌

리는 경우를 말한다.20 ) 즉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독특한 습성이 부패행태와 밀접

15) J. S. Nye,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PSR, Vol.

61(June, 1967) ,p.424.
16) Werner, op. cit. , p. 149.

17) S. Mamoru and H. Auerbach, “ Political Corruption and Social Structure", Asian Survey,

Vol. 17(June, 1977)

18) Dobel, op. cit.

19) S. P. Varma, “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India" , PSR, Vol. 13, Nos. 1-4

(1 977), pp. 157-179.

20) Michael Johnstone,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Belmont, Calif. :

Brooks/Cole, 1982) , p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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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는 것이다 21 )

당사자의 非道德性이나 非倫理性에

한 관련이

보는것이라고기인하는부패를또한 흔히

주장

한다든지

이러한 설명과 상

는하

부패행위를

처벌해야 된다고

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윌급이 적어서

혹은 윤리의식수준이 낮아서 부패를 한다든지 하는

증오하고행위를이러한 비도덕적사람들이 많으며，

바로것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설명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인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격론을

..-r "l
二i二l:::"

부합된다.

부패현상이나 행위가 특정상황하에서

사람과 달리 왜 그렇게 반응하였는가를

습성이나 성격에서의 접근이 상당히

당히

특히

E프

τ:

몇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는 부

아니라는 점이다22) 즉 부패현상은

막론하고 발견되기 때문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패행위가 특정한 형의

고학력이나 저학력， 출신의 차이，

이다. 물론 통계적 분석들이 어느

일반성을 띤 것은

두번째 한계는

입각한 접근에는

고유한 행위가

특성에

인간의

그리고 인종의 차이를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3)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것은 우리의 제설명하는1=I ..]1 e
，--"1]걱를F

인상을 준다.같은운영이 대체로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나 법률 및

이러한 의미에서 증오하고부패를도덕주의자들이의한 접근은특성에개인적

접근은 결국 부미시적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적도웅이 될비난하는데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이해하는맥락을혹은 정치적패현상의 사회적

소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부패를

특성의

습성같은

부패가 사회문화적달리이러한 개인적 접근과는

있다.

선물증정의 관행

사회문화

측면에서

는
의빡

랩

버
n

버
a

규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있다. 즉 공식적인 법규나

일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것도

t: ，..，.예

E프 '-.:

할수

도드..,
조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적인 관습을 더욱 우선시하여

학자들도

開發발생은이러한 현상의있다. 특히수할부패현상이라고틀림없이볼 경우

21) 김해동， “관료부패의

22) Ibid., p. 13.

23) M. Colin, “ A critique of Criminology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Vol. 89, No.3, 1983.

유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Vol. 28, No. I ,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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途上國이나 後進國의 경우에 있어서 지배적인 내면적 가치관 내지는 규범과 표

면적인 실제 행동기준과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치중할 경우， 앞서의 경우처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약점은 관료부패를 비판 내지 판단하는 근거로서 대개 서구

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전통적 규범이나 윤리기준이 서구적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비합리적이며， 결국 이러한 판단은 韓國社會가 완전

히 西歐化가 될 때까지는 부패가 성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패를 정당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관료부패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입장으로서 制度的 接近을 들 수 있다. 말하자

면 사회의 法과 制度上의 缺隔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들과 그

운영상의 문제들， 또는 이러한 것들의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둥이 부정부패의 원

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떠한 정책이나 전략상의 유인들이 부패의 원

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정치나 선거제도의 운영， 그리고 정부 각 기관

의 관리와 그 과정이나 절차들이 너무나 이상에 치우쳐 있다거나 형식적이며， 현

질정을 무시하고 있어서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각종 부정부패현상들이 야기된다

는 것을 특히 후진국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의 사회문화

적 입장과도 연결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부패행태는 관료의 상당

한 載量權 行使를 수반하기도 한다. 즉 모호한 법령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적， 자

의적 해석에 의해서 부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 또는 관리론은 부정부패현상이 단순히 피상적인 개인적 성격， 형

태상의 변칙에서가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정책적 안목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부

정부패에 대한 보다 더 넓은 사회적 시각을 제시해 준다. 즉 제도나 관리상의 개

혁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보다 더 많은 계층의 행태변화를 가농하게 한다. 사

실상 제도나 관리는 인간의 습성 또는 행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

의 장점중의 하나는 바로 부패를 위한 제도적 처방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가장 큰 단점은 보다 폭 넓은 정치，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조직이나 법규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 법규의 운영은 정치， 사회의 커

다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악법의 경우처럼 잘못된 정책 또는 규칙 동은 이것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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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접근법들은 극히 부분적인 설명력만을 지니고 있으며， 특

히 특정 사회 혹은 체제의 성격과 관련된 構造的 魔敗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 혹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부패， 특

히 관료부패의 상당부분은 미시적인 접근이 아닌 거시적인 접근에 의해서만 이

해 혹은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패는 또한 부분적인 치유책에 의해서 해결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한계를 극복하고

거시적인 접근을 위해서 體制論的인 接近을 채택하고자 하며， 관료부패를 연구하

는데 있어서 체제론적 접근의 유용성은 다음의 제 3 절에서 지적하고자 하며， 본

연구와 관련된 體制論에 대한 논의는 제 3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3. 官健廳敗에 대한 體制論的 接近의 有用性

사실상 어느 사회 혹은 체제에서나 발견되는 官價魔敗는 그 종류에 있어서 매

우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부패를 설명하는 방법 내지는 접

근법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체제론적

접근도 결국은 관료부패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의 하나이며， 체제론적

접근이 설명할 수 있는 관료부패의 범위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러나 현실에서 발견되는 관료부패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그러한

부패의 상당부분은 결국 체제론적 접근에 의해서만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부패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상당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부패의 원인을 體制的 혹은 全體 錯置

的 水準에서 논의를 하고， 특히 체제(여기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양식， 체제(여기서는 정부)와 환경과의 관계(운영양식의 측면)， 그리고 정부

의 운영양식에서 관료부패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개인

이나 제도의 결함 혹은 실패가 아닌， 부패현상을 中立的이고 分析的인 視角에서

체제의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하나의 결과( results ) 혹은 영향( impact)으로 보

는 것이다 24)

24) Scott,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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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체제 (System)란 하나의 정규적이고 일관성있는 행동(Action)의 유형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체제의 운영양식과 성격을 밝힘으로써 체제구성원

들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유추할 수 있고， 관료부패는 바로 체제의 성격과 구성원

들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체제가 일정한 운영양식을 갖고 있고， 또한 그 結果(政策)가 체제의 성

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결국 여기에서도 여전히 정책의 혜돼을 받는 집단과 그

렇지 못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취

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정책에 순웅하든

지 혹은 정책에 역행하여 정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관련자들간의

일정한 거래동의 부패행위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제의 기존

정책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도 또한 체제의 성격에 의

해서 규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체제가 구성원들의 의

사 혹은 요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體制論도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었다. 측

이러한 입장에서는 손쉬운 혹은 간단한 부패통제의 수단이나 방법의 강구가 상

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제론척 설명은 체계적 구조적 설명

은 용이하지만， 한편에서는 체제적 구조적 개혁을 못할 경우에는 대개 체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체제론적

접근을 수용하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될 수 있는 남북한

의 比較隔究에 있어서도 이념적 편견을 배제한 보다 客觀的인 隔究가 가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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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體制理論， 體制類型 그리고 體制病理(體制}짧敗)

1. 體制의 擬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하

논의되고 있는 체제로서의 개념

體制論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제

론에 대한 연구는 비단 사회학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학에서도 주요 접근법의 하

나로서 많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체제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體制 (System)라고 할 경우에는 크게

나는 -般體制理論(General System Theory)에서

을 들 수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은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政治的 理念과 관

것이다. 때문에 학문적

데는 많은 한계를

가치판단과 편견을 배제하기가

논의의 방향은 결국 다른 체제에 대

연구에있다는

접근을 수용하는체제론적

결론을 유도할 수

측면에서의

에서

련되어 사용되는 理念的 體制(Ide이ogical System)를 들 수 있다.25) 동일한 개념으

로서 표현되지만 이 두 개념간에는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

저 후자의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체제논의는 이미 체제에 대한 선호， 판단， 선택，

혹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체제론을 수용할 경우에는 논의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때의

한 부정적 판단둥으로

있어서 이려한 이념적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깅L..,

논의나 판단 둥을 비교적 배제하기가 용이하고

전자의 입장에서의 체제개념， 즉 일반체제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논의되는

연구의

。1 느:
λλ l一

본 연구에서는 이념적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따라서

객관적

론에서의 체제개념을 수용하여

개념은 기본적으로 기존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본

적에 부합되도록 재해석하는 둥의 수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체제라고 할 경우 그것은 흔히 “相표關係 ( interrelations )를 가진 일련의

25) 이온죽， “남북한 사회체제 강약점 분석”，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명가， (1990)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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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의 구성물 혹은 集合體(set) " ,26) 혹은 “상관관계와 상호의존성 (interdepen

dence)을 띤 부분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全體(wholes ) "를 지칭하기도 한다 27)

따라서 체제를 이렇게 정의할 경우 이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로서 체제， 下位體制

(sub-system) , 環境(boundary ) , 領土(domain )， 資源 (resources ) , 環境(environ

ment) , 그리고 相互作用(interaction ) 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체제개념， 성격 내

지는 구조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변수들에 대한 적절한 정리

가 있어야 한다.

먼저 하위체제라는 것은 전체로서의 체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요소들로서

이루어지며， 결국 이 부분요소들은 상호의존관계속에서 相關關係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요소들은 항상 전체로서의 체제 혹은 다른 하위 요

소들과의 관계속에서 적절히 이해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위요소들간에 상호관계

가 있을 경우 어떤 한 부분의 성격 혹은 구조의 변화는 전체체제에 영향을 미치

고， 반대로 전체와 다른 하위요소들의 변화는 특정 부분의 변화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28) 또한 이 렇게 보면 결국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라는 말은 전체 체제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構

成的 特徵은 개별적으로 분리 논의되는 하위요소들의 특징으로부터 적절하게 도

출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체제이론을 분석에 이용할 경우에는 개별적

인 하위체제에 대한 논의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결국 전체로서만 적절히 논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체제이든지， 즉 체제가 개방적이든 혹은 폐쇄적이든 간에 경계를 보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경계는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것

일수도 있다. 즉 물리적 경계는 흔히 국가체제의 경우 국경선으로 논의될 수 있

지만 추상적으로 경계를 논의할 경우에는 다른 체제가 개입하는 것을 막는 법체

계나 이념적 가치 까지도 하나의 체제의 경계로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

26) F. Kenneth Berrien, General and Social Systems(New Brunswick, N. J. : Rutgers Univ.

Press, 1968) , p. l.

27) 이 온죽， op. cit., p. 39.

28) Ludwig von Bertalanffy, General Systems Theory: Foundations, Development,

Applications(N. Y. : George Braziller, 1968) , pp. 5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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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러한 추상적 경계는 그 사회의 중심세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의 경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이념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그 체제가 체제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까지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제의 영토라는 것은 곧 그 체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範圍를 말한다. 즉

이러한 논의는 영토라는 것은 앞서의 논의처럼 물리적 자연적으로 결정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 포괄적으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영

토의 개념은 체제로서의 국가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의 경제， 사회동 개별적인

하위체제에 적용시킬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즉 하위체제들의 영토라는 것은 결국

그 하위체제들의 自律的인 運營의 領域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토가 과연

얼마나 멈律性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서 資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자원은 체제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임은 물론 체제가 유지

혹은 확대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체제에 있어서의 자원

은 곧 사람에게 있어서의 공기와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

직이 이러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선택될 수 있는 戰略의 範圍는 체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개방체제로 체제를 정의할

경우 조직에 필요한 資源은 어느 정도 環境에 의존할 수 있지만， 체제를 폐쇄적

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체제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내부적으로 조달， 즉 自給

自足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결국 체제와 환경이라는 相互作用의

관계속에서 즉 경쟁 혹은 협조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정리될 수 있는 반

면에， 후자의 경우는 자원을 내부적으로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으로서

체제의 능력 혹은 성격이 결정될 것이다.

체제에서 외부적 조건으로서 環境을 논할 경우 그것은 개방체제를 전제로 한

논의이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그 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처라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체제의 관리전략과 깊이 연관

된다는 것이다. 즉 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

의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체제의 운영 혹은 관리전략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이

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체제를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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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환경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만일 환경을 잘못 규

정하였을 경우 그것은 체제의 운영전략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

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에 있어서의 相互作用은 체제와 환경간의 관계로서 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양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라는 것

으로서， 상호작용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환경에서의 요구가 體制의 維持와 관련된 운영 혹은 관리전략과 상

치할 경우에는 갈퉁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할 경우 체제가 취할 수 있는

戰略은 體制를 環境의 요구와는 무관한 폐쇄체제로 관리하든지 혹은 환경에 적

절히 대웅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두가지 전략만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체제의 개법과 이 개념의 속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현실에

서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체제의 모든

것을 고려하고 환경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

장에서 이상의 논의도 상당한 의미가 었을 것이다.

2. 體制의 環境과 體制類型， 그리고 對應樓式

1) 體制의 環境과 類型

체제의 開放性을 인정할 경우 체제 혹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곧 체제의 성격이나 대응전략 혹은 관리전략이 결국

은 환경의 성격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올 의미한다. 특히 이

러한 체제의 환경은 이것을 단순히 외생적 조건으로만 인식할 경우에는 체제에

緊張을 유발하는 둥의 壓겨要因으로서 피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환경을 체제가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는 장으로서 인식할 경우

오히려 체제에 대한 하나의 자극제로서 체제의 정체성을 쇄신시킬 수 있는 기능

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다

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간에 엄격한 구분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

며 다만 몇가지 변수의 측면에서 類型化가 가농할 것이다. 즉 이러한 유형은 일

정한 연속션상위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간단한 연속선상에서 환경의 분류를 시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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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 복잡한 환경

이러한 단순한 도식이외에도 Sutherland(1975)는 몇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환

경의 유형화작업을 하였다 2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환경의

유형화를 논하고자 한다.

그는 환경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환경내의 資源配分機能， 環境 자체의 性格 혹

은 方向， 그리고 환경과 다른 환경 혹은 체제와의 關係동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즉 安定的 自給自足的인 環境(Autarchic ) ， 共生的 環境(Sym

biont) , 廳爭的 環境(Competitive ) ， 그리고 激動的 環境(Turbulent )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으로 논하였다. 다음의 〈표 1)은 환경의 유형과 성격을 간단히 나타

낸 것이다.

〈표 1) 環境의 類型과 性格

환경유형 성 격 자원배분기눔 환경의 방향 접촉의 성격

안정적 매우 단순 동질적 자원 보존 또는 유 항상

자급자족적 (결정적) 배분(무작위) 지 폐쇄적

공생적 2f다u 스’즈l.!... 분화된 자원 타협 고도의

계획가능 (집합적) 선택성

경쟁적 상당히 배분된 자원의 개발 또는 개 어느정도

(반응적) 추계적 계충성 3i 개방적

격동적 매우 복잡 자원배분의 비 대응 상당히

(의존적) (비결정적) 예측성 (탄력성) 개방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 자급자족적인 환경은 그 성격상 매우 단순한

형태로서 구조적으로나 기능상으로도 분화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복잡성이 매우

적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환경 자체나 환경내에서의 체

제변화의 예측과 자원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예측력의 정도도 매

29) John W. Sutherland, Systems(N. Y. : Litton, 1975)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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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하에서 배분되는 자원의 성격은 매우 동

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다른 환경 혹은 문화와의 첩촉에

대해서 극히 폐쇄적이며， 기존의 환경을 가급적이면 보존 또는 유지하려는 성향

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두번째 환경유형인 공생적 환경은 첫번째 환경유형 보다는 분화되고 복잡한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에 있어서의 예측력은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즉 인위적인 계획에

의해서 환경 혹은 체제상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환경내의

체제들이 어느 정도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에 배분되는 자원은 성격

상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다른 환경과의 접촉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타협의 전략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환경의 개별적인 요소들이 전문화라는 기준에

의해서 배치될 것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체제의 성격을 제한한다. 여기

서 공생의 정도는 다음의 몇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30)

@ 집합체들간의 분화의 정도

@ 체제들간의 분화의 정도(역으로 자급자족성의 결여의 정도)

@ 집합체들 사이의 거리

@ 집적된 자원에 대한 수요의 비탄력성 정도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쟁적 환경유형은 환경에서의 예측성이 상당히 어려

운 반웅적이고 경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환경에서 동원되는 쫓源이 그 환

경내에서 충족될 수 없음은 물론 환경에서의 자원분배는 일정한 계충성에 의해

서 분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환경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접촉을 적극적으로 꾀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환경내에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 내야만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환경은 다른 환경이나 체제의 동장

이나 접촉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개방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체제는 자원의 고갈에 따른 엔트로피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환경유형으로서 격통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즉 환경에 존재하는 제 속

성들이 이질적이고 변화가 급격한 것을 말한다. 결국 첫번째 환경과 가장 대칭되

30) Ibid.,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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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유형으로서 환경의 존재는 항상 다른 환경과 관련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독단적으로는 자원을 조달할 수 없으며，

다른 환경에 상당히 의존하게 되는 매우 분화되고 복합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다른 환경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開放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의 對總性， 彈力性， 혹은 뼈縮性이 매우 높아야 한

다는 것이다.

이렇게 4가지로 환경을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모두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상당

히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유형을 현실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2} 體制類型

위에서 논의한 환경의 유형은 결국 그러한 환경하에서 적응할 수 있는 체제의

유형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체제가 적절하게 유지 또는 성장하기 위해

서는 환경에 적철히 조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 체

제도 적응적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경과 체제의 적절한 적응 내지

조응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체제의 분류로서 開放的 體制

(open system)와 閒鎭的 體制(closed system)로의 분류， 機械的 體制(mechanical

system)와 有機體的 體뽑Ij (organic system)로의 분류를 들 수 있다. 이것을 간단

한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體制의 分類

기계적체제

폐쇄체제

(유형 I)

-틀

유기체적 체제

늦 | 개방체제

(유형 IV )

먼저 폐쇄체제는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체제로서 이러한

체제는 결국 체제내에 엔트로피 (Entrophy)가 증가하고， 결국에는 균형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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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정지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엔트로피는 확률치의 개념으로

서， 이러한 폐쇄체제는 가장 확률이 높은 분포상태로 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무질서의 상태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체제가 환경과의 交

互作用을 중지하고 체제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내부적으로만 동원할 경우 이것이

불가놓해질 때 이러한 엔트로피의 개념이 이용될 수 있다. 반면에 개방체제는 체

제를 둘러싼 환경과 물질 또는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체제로서 체제의 구정부분

에 상응하는 자원을 수입하고 산출을 하면서 체제를 구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

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組織化된 複雜性"(organized complexity)인 것이다 31 )

한편 위에서 지적한 폐쇄체제에 상응하는 조직유형으로서 기계적 체제를 들

수 있다. 이 기계적 체제는 보통 잘 한정된 유형의 체제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경계는 체제를 출입하는 제 세력을 다소 선택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

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체제의 구성부분은 단정하고 관찰될 수 있는 계층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한 수준의 속성은 다른 수준의 연장이 되는 경향이 있고， 각 수

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체제의 각 부분

은 통상 고도로 제약되어 있어서 허용된 반웅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유

기체적 체제는 환경과 외부세력에 대하여 고도로 개방적이다. 따라서 체제에 영

향을 미치는 외부적 결정요인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기계적 체제와는 달리 이 개방적 체제의 제 부분들은 단정하고 안정된

계층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추계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분들의 相

互關係의 구조와 방향은 일반적으로 환경의 부분적 영향에 대한 반응으로서 거

의 부단하게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체제를 분류하여 셜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극

단적 표현으로서， 위의 그렴처럼 완전히 구분될 수 없고 일정한 연속선상에서 파

악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후술하게 될 체제의 유형도 위의 그림에서 처럼 연

속선상에서 발견될 수 있올 뿐이다.

이러한 체제의 유형은 앞서 논의한 4개의 환경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4개로 분

류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환경유형에 대웅할 수 있는 4개의 體制類型과 각각

31) Bertalanffy, op. cit.,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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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제유형에 따른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유형에

따라 체제를 결정적 체제 (deterministic system) , 약간 추계적 체제 (moderately

stochastic system) , 심 히 추계적 체제 (severely stochastic system) , 그리고 비결정

적 체제 ( indeterminate system)로 분류 할 수 있다.

〈표 2) 環境과 體制類型 및 性格

환경유형 체제유형
체제의 구조 정보산출의 실세계의

기농상의 특징 λ。게 격 예 시

안정적 결정적 구조적， 기농적 문제해결을 위 제도화된 체제

자급자족적 으로 단절됨 한 단일의 정

(유형 I) 보를산출

공쟁적 약간 추계적 구조적으로 단 일정한 범위를 관료주의적 체

절， 기능적으로 가진 정보를 제

(유형 ll ) 통합 산출

경쟁적 심히 추계적 구조적， 기능적 논리적으로 연 경쟁적 체제

(반응적) 으로 통합됨 관될 수 있는

(유형 ill ) 대안체제 제시

격동적 비결정적 구조적으로 통 최초의 일정한 생성적 혹은

(의존적) 합， 기눔적으로 한계만 제시 전문가 체제

(유형N ) 단절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구분은 일정한 연속선상에서만 적절

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구분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는 없다. 여기서 특히 논의가 필요한 유형은 유형1과 유형2로서 사실상 이 두 유

형이 현실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유형분류에 따른 下位體制의 유형분류는 다음의 〈표 3)

에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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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下位體制의 類型과 性格

체제유형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조직유형

결정적 신정 혹은 엄 농업 혹은 생 의례(의식) 제도주의적 혹

격한 왕정 존유지체제 주의적 체제 은귀속적 조치

약간추계적 전체주의 혹은 공업 혹은 2차 강제적 사회체 관료적 혹은

국수주의 산업 제 중앙집권적

심히 추계적 민주주의제 혹 기술 혹은 혁 도구주의적 의 분권적 조직

은 의회제 신옹호체제 도적 체제

비결정적 무정부주의적 후기산업사회 자발적 흐.，ζ걷1-L 임시척 조직

감정적 체제

여기서의 下位體制의 분류는 결국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統合性을 지니기 위해서는 하위체제들간에 일정한 유형상의 적합성이 있어야 함을 뭇

한다. 통합성을 결여할 경우에는 결국 다원적인 관리전략이 사용될 수 밖에 없으며 이

는 곧 체제의 눔력의 분산과 갈동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의 관리와 관련된 行政體制의 類型과 性格에 대한 표는 다음 〈표

4) 에 제시되어 었다. 표에서 보면 체제의 성격이 어떠하느냐는 바로 체제를 관리

하는 행정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4) 行政體制의 類型과 性格

체제유형 행정체제의 유형
의사결정의

의사결정의 전제
재량성 정도

결정적 사회구조와 공존하 전혀 없음 신비감， 경전 혹은

는 공존체제 (모든 행동은 의례 도그마

와 도그마에 의해

제약)

약간 추계적 계층제적 혹은 집권 극히 조금 있음 선례， 전통， 혹은 입

화된 체제 (대개의 행동은 구 법화된 약속

속됨)



197

체제유형 행정체제의 유형
의사결정의

의사결정의 전제
재량성 정도

심히 추계적 분권화된 체제 어느 정도 있음 합리주의 혹은 과학

(어느정도 허용된 λ。4

전문성둥 범위내)

비결정적 무정형의 혹은 임시 상당히 허용됨 직감 호-「」1으- 특수’하」

적 행정조직 (가끔씩 형식적 제 판단

약이 따름)

그리고 각 체제유형에 따른 體制管理樣式 내지는 統制樣式은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즉 체제유형에 따라 체제에서 용인하는 혹은 수용성이 높은 통체

전략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유형과 통제양식이 적절하게

조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효율성 혹은 비능률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통

제의 효율성에 대한 표는 다음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상향으로 갈수록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화하향으로 갈수록 지나친 통제비용의

지출에 따른 비능률성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體制類型과 統制의 樣式

체제유형 행정유형 통제양식
권위의 바람직한

규범적기초 행동양식

결정적 사회구조와 공 의식 전통과 신비적 기계적 복종

존한 공존체제 도그마 요인 (무저항성)

관습적 제도화

약간 추계적 계층제적 혹은 잠재적， 직접적 계층제적 지위 계획성과 예측

집권화된 체제 강제. 규칙 계획 성

심히 추계적 분권화된 체제 합리적 잇점 전문성 호-1L1으- 혁신과 근면성

호-，으'- 객관적 이해

감사

비결정적 무정형의 혹은 자율적 규제 자유로운 의사 창조성(변화지

임시적 체제 전문가적 윤리 l 결정자인 개인 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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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體制와 統制의 效率性

체 제 T。r 혀。

분 TEET

유 형 W 유 형 I 유 형 R 유 형 m
의 식 과

X
도 二l 마

강 제 와
X

규 칙， 계획

합리적성과
X

객관적감사

자율적규제
X

전문가윤리

3. 體制病理(System Pathology) 혹은 顧敗

1) 環境， 體制 그리고 廣敗

앞서도 논의하였지만 體制論的인 立場에서 부패를 볼 경우 개인적인 부패 보

다는 체제적 병 리 후은 부패 (Systematic Corruption)가 더욱 문제가 되며 , 이 러 한

부패는 흔히 “制度化된 魔敗(institutionalized corruption)"라고도 불리우며， 이 부

패는 또한 Johnstone이 말하는 “危機鷹敗(Crisis Corruption)"라고도 불리운다 32)

결국 체제론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많은 부패가 사실상 체제의

성격 혹은 체제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의 환경 유형에 대한 논의와 체제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연결시킬 때， 특

정한 체제에 대해서 환경은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체제 자율적으로 규정한 것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규정 내지는 이해는 결국

체제에 대한 규정 내지는 이해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체제관리자

가 환경을 체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外部變數로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제

운영에 환경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체제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긴장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규정할

32) Johnstone, op. cit. ,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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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체제관리자는 체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내부적으로 거의 무한히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내적인 역량을 구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체제구성원들이 나타낼 수 있는 훌購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래야지만 체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자원을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갈동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체제관리자는 체제에 대한 통제를 한충 강화시키든지 혹은 환경에 대

한 규정을 다시하고 체제관리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체제는 엔트로피를 향하여 치닫게 되고 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특히 이러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가운데 체제의 하위구성요소들이나 구성원

들은 이러한 위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제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개별적

인 생존유지전략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의 엔트로피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체제자체는 계속 폐쇄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자원의 고갈

을 맞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체제 자체 혹은 체제관리자의 입장에

서는 바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體制魔敗 혹은

體制病理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체제를 개방적인 것드로 인식할 경우 체제관리자는 체제의 운영을 위해

서 환경과 일정한 교호작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곧 체제를 운영하

는데 있어서 관리자 독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정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제구성원들은 항상 환경을 주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의 운영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체제의 차

원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리고 체제관리자들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

였을 경우 체제구성원들은 관리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둥 일정한 행동을 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관리자가 계속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

든지 혹은 교체를 거부할 경우 구성원들은 집단적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개별

적인 생존전략을 추구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영

향력이 있는 구성원들은 체제적 규범과 거리가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자원을 동

원하려 할 것이고， 그러한 영향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개인적 일탈로 빠지거나 차

원동원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체제 자체가 개방적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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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전자 즉 폐쇄체제가 겪는 엔트로피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체제병리는 개인적인 일탈로 설명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

으며 체제의 속성 혹은 관리전략을 관찰함으로써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체제관리자가 규정하게 되는 환경의 유형， 체제의 성격， 체제관리전략， 그리

고 체제의 통제유형이 적절하게 조응하지 못할 때 체제부패는 발생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體制顧敗의 性格과 構造

체제부패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즉 체제의 유형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體制魔敗의 성격과 구조를 논하고자 한다.

체제부패는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규정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제부패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은 곧

체제부패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체제부패에 저항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즉 체제구성원들이 체제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

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도록 역설적으로 체제가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부패에 저항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33) 이러한 체제적 부패하에서의 일탈된 행동은

制度化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도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독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소위 역기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보호된다.

이러한 체제부패가 성행할 수 있는 조건은 전자에서 논의한 체제적 부정합성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 조건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체제는 조직 내적 실제와는 모순되는 외적 윤리규범을 갖고 있다.

@ 공식적 조직규범을 고수하는 조직원은 처벌을 받기도 한다.

@ 공식적인 조직규범 위반자는 보호되기도 하며， 설사 적발되었어도 관대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오히려 이들을 적발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도 한다.

@ 예상되는 내부밀고자들은 항상 위협을 받으며， 침묵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33) Gerald E. Caiden, “ Administ rative Corruption", PAR, Vol. 27(1977) ,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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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부패에는 기존 체제의 영향력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들은 집단적 용인없이는 거의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할 수

다음과 같다.

해서 정치제도 또는 체제에서의 변

부적

있다. 즉

으면서도

체제내에 있는 대개의 사람들이 그러한 體制魔敗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그 내

과정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고 또한 關聯變數를 개별적으로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직구성원은 변하더라도 체제는 그 속성상

계속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조직에 처음 진입할 때는 상당히 깨끗하더라도

이러한 체제에서 일정기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體制R흉敗過程에 편입하게

된다. 이러한 체제부패의 성격을 요약하면

@ 체제부패는 폐쇄체제를 영속화시키려고

화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 체제부패는 적개심을 증가시키는 반대세력을 억압하려고 한다. 따라서 폭력

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되는 체제부패는 더욱 심한 폭력을 수반하기도

이로운행정행위가 오히려

계층적， 사회적， 경제적 거리를 더묵 멀게 하며， 사회적 긴장과

확대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

개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한다.

@ 체제부패는

무질서를

@ 체제부패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 체제부패는 사회적 무질서와 범죄발생을 증가시킨다.

발견될있지만차이는어느 사회에서나 정도의논의한 체제부패는

존재하는 차이점은 결국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체제관리자가 어

수립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수 있다. 여기서

떠한 관리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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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北韓體制의 類型과 體制病理

1. 北韓體制의 類型 및 性格

北韓體制의 성격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반적인 북한체제의 構造를 살펴보

아야 한다. 즉 구체적으로 政治， 經濟 그리고 社會體制의 성격을 논하기 전에 먼

저 기본적인 툴을 제시하면 다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北韓體制의 -般的 構造

맑스·레닌주의

北韓의 政治體制

北韓의 行政體制

北韓의 經濟， 社會體制

위 그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맑스， 레닌주의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위에서 제반 정치체제와 행정체제 퉁이 운

영되고 있다고 할 수 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기본적 틀에서 일정

한 變形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맑스， 레닌주의에 우선하여 김일성주의

적인 主體思想이 보다 上位의 理念으로서 자리잡은 것이다. 오히려 맑스， 레닌주

의는 보조적 가치로 전락한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그림을 변

형한 새로운 그림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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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修正된 北韓體制의 構造

主 體 思 想、

맑스，레닌주의

北韓의 政治體制

北韓의 行政體制

北韓의 經濟， 社會體制

이러한 수정된 툴을 연구에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후술하겠지만， 북한의

體制的 性格과 政治， 經濟， 社會體制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이러한 주체사상이 중

요한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1) 北韓體制의 環境의 規定

북한체제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분명한 開放體制를 표방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

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인 교류

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閔鍵體制 혹은 고립적인 機械的 體制 혹은

앞서의 환경유형에서 논한 유형 1이 아닌 분명히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하고 있

는 것이다. 1990년 12월 현재 북한은 약 10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

국의 145개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

제적 교류를 보더라도 1989년 현재 무역규모가 약 48억달러 규모로서 총량적인

규모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각국과 경제교류를 하

고 있어 環境을 하나의 變數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북한체제가 환경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특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체제가 환경을 규정하고 또한 환경과 相互作用을 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選擇性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를 둘러싼 환경 전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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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용과정에서 상당한

理念性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성은 비록 환경과의 일정한 교류

를 수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

를 들어서 북한 경제교류의 상당부분은 社會主義 體制에 집중된 것으로서， 1989

년 현재무역량의 약 80% 정도가 사회주의체제에 면중되어 있어서 개방성의 의미

가 상당히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고도의 선택성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북한체제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라

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하고， 두번째

는 비통맹 제 3세계와의 동맹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體制維持性向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34) 이 세번째 요인은 다음의 북한체제의 환경규정의 두번째

특정과 연결된다.

북한체제가 환경규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선택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북한체제의 유지에 대한 政策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체제유지 혹

은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쫓源을 環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완전

한 개방성을 지향할 경우에는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고 구조상의 변동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고도의 선택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체제내부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고도의

閒鎭性으로 나타나， 북한 체제의 경우 二元的인 體制管理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체제 외적으로는 개방성을， 체제 내적으로는 폐쇄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내적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이 대외적

개방성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규정 내지는 상호작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이 표는 앞서서 논의한 환경에 대한 類型化를 할 때 이미 언급된 것

으로서， 먼저 북한체제는 환경을 공생적인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규정을 하면서도

이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安定的 멈給自足的 環境規定을 하여 대내적 전략의 기

반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의 방향은 보존 또는 유지로 규정하려고 하

고， 환경과의 접촉은 고도의 선택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二重性을 발견할 수 있다.

34)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 1990),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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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北韓體制의 環境規定과 性格

의 성격

쇄적)

접촉

(항상 폐

환경의 방향

보존 또는 유지

격λ4
。

(매우 단순)

환경유형

안정적

자급자족적

(공생적) 상당수준

계획가능

(타협) 고도의 선택성

영전략에서도

성격을 가장

, 經濟體制의

政策과統制

의 下位體制

主體思想、지적하면， 政治體制의 경우에 있어서는

自立經濟， 그리고 社會體制의 경우에 있어서는 階級

동을 지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

2) 政治， 經濟， 社會體制의 規定

위에서 지적한 환경에 대한 규정은 또한 체제에 대한 규정과 운

그대로 투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체제의

특징적인 면에서

경우에 있어서는

의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가. 政治體制의 性格

북한의 정치체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바

로 主體思想이다. 즉 오늘날의 북한체제를 지배하는 지도적인 이념 이 바로 김일

지도이념의

되기 시작한

서 체계화된

말이 강조주체사상이라는

있으나 공식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있다. 다음 〈표 8)은 북한 정치체제의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것은 1955년 이후부터라고 보고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성

입각한 共塵

시대적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초까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主義 理念이 지배적인 정치이념이었으나， 1970년 조선노동당 제 5 차

부터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지도적인 이념으로서 체계화되었다.

대회 이후

〈표 8) 北韓의 指導的 理念의 變化過程

북조선 노동당 창립대회

念

의

理i좋

마르크스，레닌주

指約規

(1 94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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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 約 指 導 理 念

남북노동당 합당대회 마E크스， 레닌주의

(1949. 6)

조선노동당 5차 대회 마E크〈， 레닌주의 +

(1970. 11) 김일성 주체사상

조선노동당 6차 대회 김일성 주체사상

(1980. 10)

이러한 주체사상은 “주체를 제운다는 것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고，

주인다운 태도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35) 북한의 이러한 주체

사상은 모든 분야에 걸쳐 지도이념화되고 있으며， 모든 정책에서도 적용이 되는

이념이 되었다. 즉 이러한 주체사상을 정책노선에 적용하여 정치에서의 自主， 경

제에서의 범立， 그리고 국방에서의 범衛를 내세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이념으로서 어떠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확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체제구성원들은 이에 순종할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왕정시대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앞서의 분류에 의할 경우 신

정 혹은 왕정과 全體主義가 결부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經濟體制의 性格

북한 경제의 성격은 크게 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자립경제의 구축，

중공업 우선정책， 그리고 군사·경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

러한 특정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自立經濟의 구축이다. 이러한 자립경제와 관련한 자력갱생은 1956년 12월 당중

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 주장되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인민의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6)

35) 김일성 저작선집 5권 (평 양 : 조선노통당 출판사， 1972), p.504f.

36) 김 일성 저작선집 2(1968) ,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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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멈力更生의 자립경제의 구축은 사실상 많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즉 이러한 경제정책의 고수는 결국 閔銷的 經濟體制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이 부

족한 조건하에서 국가간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함은 물론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적 자립은 커녕 경제체제의 위기

를 초래하였다. 물론 부분적인 교류도 있었지만 그것은 북한 체제의 운영을 위한

資源의 動員이라는 측면에서는 극히 적은 양이었다는 것이다.

먼저 북한경제계획의 시대별 내용을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자립경제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무역정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를

보다 강조하여 자립경제의 고수가 점차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9

월의 합영법은 결국 체제유지에 필요한 자원통원의 한계를 느끼고 환경에 어느

정도 體制를 開放시키려고 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내부의 관리체제에서

는 개방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二元的 管理體制를 유지시킨 것이다.

〈표 9) 北韓經濟計훌j의 時代別 內容

구 분 기 본 적 내 용

제 1 차 7개년 계획 - 중공업 발전

(1 961- 1970) - 전국적 기술혁신

- 국방과 경제의 병진

6개년 계획 - 산업설비 근대화

(1971-1976) - 기술혁명 촉진

제 2 차 7개년 계획 - 인민경제의 주체화

(1 978 - 1984) - 생산원가 인하

- 주민생활 향상

- 대외무역 증대

제 3 차 7개년 계획 - 인민경제의 주체화

(1 987- 1993) - 기술혁신

-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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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社會體制의 ↑生格

위에서 논의된 것을 원용하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하여

운영되며 따라서 어떠한 사상적 이념적 논쟁도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主體思想

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는 곧 주체적인 자립경제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대외

적 즉 외교적으로는 고도의 환경적 選擇性에 의한 부분적 개방화를 시도하여 사

회주의적 연대를 유지하고， 내부적으로는 폐쇄성을 유지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유

지하고 내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자립경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

경제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폐쇄성은 내부적 資源의 혐漫과 經濟體制의 불안정을

초래하기에， 결국 사회체제에 대한 일정한 統制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사회체제에 대한 통제를 행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체사상이 하나의 기본적 틀

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 사회체제는 크게 階級政策과 統制로서 특징지울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사회정책의 기본은 사회구성원의 계급화로서， 이를 통해서 사회주

의 혁명을 공고히 하고 북한 체제의 강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계급화

를 통해서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核心的인 階級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서 체제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이들은 또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統制裝置가 된다는 것

이다. 즉 사회가 완전히 계급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資本主義社會의 계층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이것은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상향적 이동을 체계적으로 막는

다는 것이다. 즉 북한 사회에서 상위계급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제에 대한 무

조건적인 순응과 더불어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충성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계굽의 차이는 결국 체제에서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의 配分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계급분류는 다음의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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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北韓 社會의 階級分類

계 =Bl 분 TE프r 대 -。「

핵심계급 노동자， 빈농， 노동당원， 혁 - 당， 정， 군간부 동용

598만명 명유가족 동 12개 분류 랩조치

(28%)

동요계급 수공업인， 월남자가족， 중공 - 하급간부 및 기술자

962만명 귀환인， 유학자 둥 18개 분 - 극소수는 핵심계급화

(45%) {프T

적대계급 부농， 지주， 친일·친미인， 종 - 중노동에 종사

577만명 교신자 동 21개 분류 - 입당봉쇄

(27%) - 감시대상

라) 北韓體制의 類型 評價

이상에서 논한 북한체제의 유형을 앞서 논의한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北韓의 體制類型

체제유형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결정적) 신정 혹은 엄격한 농 업 의례주의적

왕정

약간추계적 전체주의 혹은 국수 i。드 엽 강제적

주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체제는 일정하게 어느 한가지로 분류될

수 없고 두가지 유형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체제에 대한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北韓의 體制管理樣式과 不整合性

어떠한 체제든지 체제의 安定性을 도모하고 짧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제를 행하게 된다. 북한 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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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러한 체제관리의 가장 기본

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념성이라는 것이다. 체제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통제를 행하는 기준으로서

共塵主義 思想體系와 더불어 主體思想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일정

한 체제를 관리 혹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체제의 속성과 관련해서 그 統

制手段을 도출하고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만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과 상치하는 것이다. 즉 문제의 발생은 체제적인 것인데 반해，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사상체계 혹은 이념에서 도출하여 문제의 본질올 외면

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상적 기반의 강화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제적인 수준에서의 제 통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

두고 난 이후에 보조적 간접척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체제의

체제유형과 통제양식간의 부합의 정도는 다음 〈표 12) 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체제의 유형은 유형 2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체제를 관리하는 주된 統制樣式은 유형 1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

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심한 부정합성

을 노출시키고 있다.

〈표 12) 北韓의 體制類型과 統制樣式

체제유형 행정유형 통제양식 권위의 기초 바람직한 행동

결정적 (사회구조와 공 의식， 도그마， 전통과 신비적 기계적 복종

존하는 체제) 관습척 제도화 요인

약간 추계적 계충제 혹은 강제， 규칙， 계 (계충제적 지 계획성과 예측

집권화된 체제 획 위) 성

3. 北韓의 體制顧敗

앞서서 논의한 결과와 연결시킬 때， 북한에서 발견할 수 있는 體制鷹敗는 북한

의 체제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체제부패의 발생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체제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內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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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資源의 動員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북한체제의 階級的 혹은 權力的 屬性에

서 비롯될 수 있는 부패이다.

먼저 내부적 자원의 동원과 관련된 부패는 북한 체제에 전반적으로 만연된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체제내에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성

원들은 그 계급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제에서 용인하는 방법으로 동원할 수

없는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부패의 메카니즘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의 부패는 체제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체제 외부에서도 빈번히 목격된다. 즉 북한

의 외교관들이 각종 밀수에 가담하는 것도 결국은 폐쇄체제속에서의 자원의 결

핍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적 부

패는 북한 사회에서 거의 공공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 체제의 계급적 혹은 권력적 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즉 체제내에

아무리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계급의 차이 혹은 권력보유의 차이에 의해

서 資源에 接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권력의 부유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핵심계급이냐 아니냐 혹은 당원이냐 아니

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핵심계급 혹은 당원인 경우 내부적인

자원의 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계급과 완전히 구별되는 권력을 행사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패를 연구할 때 가정을 하게 되는 “去來關係” 특히 병

렬적인 거래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에 있어서의 체제부패

는 상당부분 雙方的인 것이 아니라 -方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 체제

부패의 결정권자 내지는 이니셔티브는 명백히 體制의 上位階級이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 이외에 북한의 체제부패를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 즉 정치부패에 대한 논의와 개인적 범죄 혹은 일탈에 대

한 것이다.

먼저 과연 북한체제에서 체제부패로서 政治蘭敗를 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북한체제의 경우 정치적인 논의는 유일당인 노동당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기 때문에 다양하게 논의될 수는 없으며， 다만， 반대파 혹은 정치적 저항세력에

대한 輔淸 동의 수준에서만 논의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정치부패의 논의는

극히 제한된다. 그리고 개인적 범죄 혹은 일탈의 경우는 어느 사회 혹은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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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

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앞서의 논의와 연결시킬 경우 個A的 犯罪

의 경우에도 특정한 부가적 이익의 추구라기 보다는 生存의 問題와 연결되어 있

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체제에서 발견되는 犯罪

類型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北韓體制의 犯罪類型

종 TE프T 내 용 비 그l

정 치 범 반당， 반혁명， 김일성 권위훼 김일성 투챙역사 비판， 교시

손， 탈출범 둥 비방동

경 제 ~ 꽁꽁재산의 횡령， 양콕횡령，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간부충

물품의 부정유출 동 의 비행

인신침해범 폭력， 살인， 강간 동 성범죄의 경우 당간부에 의

해서 많이 자행됨

기 타 깡패， 소매치기， 강도， 절도， 농민들의 생계를 위한 절도

방화둥 가 많음

출처 : 통일원， 북한개요(1990 )，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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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北韓 官傑體制의 !짧敗의 類型과 性格

1. 北韓 官傳體制의 性格

원래 맑시즘에서는 관료제문제를 階級關爭의 관계로 파악하여， 그 특성으로서

官價制를 다수 국민과 거리가 먼 존재로 간주하는 소외과정， 창의성과 상상력을

결여하고 어떠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맑스는 관료제를 資本家 階級의 도구로 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 무계급사회의

도래에 의하여 국가와 관료제는 죄잔해 버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후대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관료(제)에 대한 역할논의가 어느 정도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도 관료제는 자본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불

가피한 존재화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統制와 管理的 機能은 오히려 더욱 강

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아무리 맑스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反官傑主義의 탈피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專門性과 관리능력에 바탕을 둔 관료

제의 效率性을 배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체제에서건 관료제의 일정한 역할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

관료제의 특정으로서 主體思想， 수령의 唯一的 領導制， 權力統合的 統治機構， 黨

性 둥을 지적할 수 있다.

1) 主體思想

북한 사회의 여타 체제와 마찬가지로 관료체제의 사상적 기반도 주체사상인

것이다. 즉 1980년에 개정된 노동당규약에서는 “조선 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김

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

선 로동당의 主體思想、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官傑制의 운영도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적 이념적 지배를 받

음을 명시하고 있다.

2) 수령의 唯-的 領導制

북한의 헌법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북한체제의 관료제를 “수령의 유

일적 영도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국가기관 즉 관료제의 조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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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인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

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가기관은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에만 수령의 혁명사상을 프롤레

타리아 독재의 직접적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에 "37)

이러한 유일적 영도제를 통한 지도체제의 강화는 1973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된 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그가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그의 실천은 수령체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었다.38)

3) 權力統合的 統治機構

북한의 통치기구는 형식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입법)，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행정)，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사법) 둥으로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되

어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적 지위인 주석을 정점으로 그 밑에 중앙인민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행정과 사법 및 입법적 사항까지 포함하여 전반

적인 지도권을 행사하고 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로동당 총비서， 주석， 중앙인민위

원회 서열 1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둥을 모두 겸직함으

로써 북한의 권력체계는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신헌법은 1인 지도제에 의

한 주석 중심의 정부조직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서 과거의 집단지도체제와는 달

리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黨 性

북한 관료체제에 있어서 관료의 충원은 黨性， 階級性， 專門性 등에 의해서 이

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당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체제에서의 당은 노동계급의 당으로서 김일성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김일성의 영도하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을 한다는 것이

다. 결국 북한사회에서 당은 혁명정당이며 전사회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가장 중

요한 세력으로서 존재한다. 김일성은 당성에 대하여

37) 주체의 사회주의헌법 연구(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7), pp.126 f.

38) 김남식， “해방전후 북한 현대사의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서울 : 한길사， 1989),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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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란 당의 정책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힘，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바쳐 싸우려는 당과 인민에게 무

한히 충성을 다하려는 그러한 전투정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39)

이러한 관료충원과정에서 당성의 고려는 곧 앞서 논의하였던 북한사회의 계급

성과도 연결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계급화된 사회는 곧 당원으로 혹은 관

료로 충원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논한 北韓 官價制의 특성을 앞서 제시한 유형분류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 〈표14)와 같다.

〈표 14) 北韓 官價體制의 類型

체제유형 행정체제의 유형 의사결정의 재량성 의사결정의 전제

결 정 적 (사회구조와 공존 전혀 없음 경전 혹은 도그마

하는 체제)

약간추계적 계충제 혹은 집권 (극히 조금 있음) (선례와 전통)

화된 체제

위의 표에서 보면 북한 관료제는 관료체제의 유형 2에 가깝지만， 의사결정의

전제나 재량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형 1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 北韓의 體制廳敗와 官像體制의 關係

북한의 體制魔敗를 환경과 체제의 부정합성， 그리고 체제에 대한 관리전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체제부패는 과연 북한의 官價體制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관료부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

요한 요인이 된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서 볼 수 있는 관료부패는 다음의 그림을 통

해서 정리될 수 있다.

39) 김일성저작선집， 2권，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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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1察魔敗의 -般的 關係

관료체제

사회체제

〈그림 3)

북한체제의

일정

있으

官傑牌敗의 짧生領域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관료부패는 정치체제

와 사회체제와의 相互作用의 관계에서 적절히 논의될 수 있다. 즉 체제부패는 이

러한 세 축을 이해함으로써만 적절히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는 이러한 연관성의 발견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즉 세 체제간에

한 有機的 關聯性이 없이 개별적으로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분

류하면 정치적 부패는 이데올로기(혹은 주체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며， 관료부패는 기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둘 수 있지만 실제 이유의 상

당부분은 권력에 바탕을 둔 官傑主義에 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부패의 경

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체제에 있

C

즉 위의

북그 원인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생존유지와 혹은 개인적 일탈로서

경우 체제병리가 일단은 개별적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어서의

한체제의

。1 저으
1/、 '-- 것이다.

수준에서의 부패발생은 곧 내부적으로 魔敗過程에

부족하여 각 하위체제간에 연계가 찰 이루어지지 못하

엄격한 계급성의 존재가 부패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동원

수준에서

못하다는

개별적인

자원이 극히

며， 한편에서는 북한 사회의

설명할 수도 있다.

관료체제와

이러한특히

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

신년사，노동당대회

분석한 內容分析

연구가 진행되

3. 北韓 官像體制 廳敗의 類型과 性格

1) 北韓 官傳의 病理에 대한 많存의 뻐￥究

北韓 官價制의 魔敗 혹은 病理現象에 대한 體系的 鼎究는

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행해진 연구의 대개는 김일성의

김일성의 연설， 그리고 김일성 저작선집 동의 내용을

(content analysis) 이 주류를 이루어 설체와는 거 리가 상당히 있는

에서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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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행태， 동조과잉적병리현상으로서북한 관료제의박완신은참고로

이러지적하고，행태를분파성그리고행태，행태，무사안일적행태，형식주의적

=o민주조선한 병리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로동산문， 그리고

적절히 제시하

지는 못하였다.

검공열은 북한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서 권위주의， 이기주의， 파벌주의， 그리고

부패의 원인이나 성격을그러나 북한 관료을 내용분석하였다 4이

형식주의를 지적하고 김일성 저작선집과 각종 연설문을 내용분석하였다 (1 )

분석하여

성격상 극

지향하고 직접적인 事例를

유형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북한체제의

2) 北韓의 官價體制 魔敗의 類型과 性格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면적인 연구를본

북한 官傑魔敗의

있문제점이하였기에 代表性에 상당한분석대상으로사례만을수의히 제한된

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간된 자료를 탐색하여

총 13건의 관료 부패사례를 수집하였다. 이들 부패사레는 시대별로 1970년대 후

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사례에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과 내외통신， 그리고 북한에서

대한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구분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들이부패사례를먼저초깅Lλ..l ..Q...
u.. ----. 'L.

분석하되는지를주-종관계가 어떻게관련당사자가 누구이며하고，마지막으로

였다.

먼저 이들 부패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15 )와 같다.

경우 權力籃用에 해당하

차지하고

사회에서

할류
?

。
-E분부

끽
당
람

사
。
본

서
자갤

뼈
핸
밝

끊끼ω

유형별로

것과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이 총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橫領의 경우는 3건에

부패사혜를바와 같이보는표에서

''-

일반

있다.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40) 박완신， 북한행정론(서울 : 희성출판사， 1988) , pp. 243-294.

41) 김공열， 북한의 공공관료제에 관한 연구(동국대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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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廳敗事例의 類型別 分類

T。r 혀。 빈 도 기 타

권력남용 4 정조유린 퉁

뇌물수수 4 당적획득관련 풍

횡 령 3 픔물자

기 타 2 허위보고둥

결국 본 사례를 볼 때， 북한체제에서 발견되는 관료 부패의 유형은 극히 제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이

것들은 위와 같은 유형에 대개 포함되어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北韓 官價體制 魔敗의 原因과 메카니즘

위에서 분류한 관료부패는 그 원인별로 재분류할 때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6)은 관료부꽤를 원인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16) 廳敗훌例의 原因別 分類

원 인 빈 도 기 타

당원입당 4 이데올로기성

이익추구 4 경제성

편리주의 4 관료주의

기 타 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인 부패사례는 원인별로 분류할 때， 당원

입당， 경제적 이익추구， 그리고 관료적 편의주의로 분류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당원입당과 관련한 사례가 4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원인

은 우선 쫓本主義體制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북한체제

의 體制的 性格에서 기인하는 構造的인 鷹敗를 상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체제에서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엄격한 階級性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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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로동당원으로서의자격과 연결되며，당원의바로이러한 계급성은있고，

것이기

때문에 당원이 되기 위하여 물품을 제공하는 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이다. 예를 들면 남자는 입당할 때 평균노동자의 일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약 1천

켜
/、않는

자격은 바로 북한체제에서 내부적으로 자원을 조달하기에 용이한 지위인

정조가 하나의 뇌

입당 자체는 극

뇌물보다는

이러한 로동당에의

원을 뇌물로 바쳐야 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금전적

물수단이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히 최소한도의 좁源供給을 보장해 줄 뿐인데도， 부패의 원인으로서 이것이 중요

하게 고려되는 것은 바로 당원이 됨으로써 북한 체제의 構造的인 鷹敗過程에 제

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체제에서는 이념

은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당이 이루어짐으로써 두번째 원언으로 지적된

오르는 것이다. 經濟的 利益追求와 관련된 부패도 북한사

혹

이익을경제적인도즈...,

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이러한 경제적있다. 특히회에서 대표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부패사례로 볼 수

이익의 추구는 누구나 가농한 것이 수

차이는 더욱 확대되는 것이

이루어진다. 즉 북한 사회에

참여할아니라 당원이나 당간부만이

있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서 계급간의 생활수준의

또한 이러한 사례는 밀수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인

하
」
는

러
되
이
래

거

며하
서
궤
애

예
”

존
장
시암한러、이

暗市場 (black market) 이

밀수품이 거래된다는 것이다. 특히

있는
/
I발견될

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암시장을 통해서

도

이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20배이익을 취할 수의약품의 경우 보통 10배 이상의

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42 )

一線機關에서 이루어지는 官價的 便宜主義에 의한 관료부패는 북한사회에서도

공산주의가 가장 부정적인 것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관료주의 혹은 관료주의적

병리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예로서 각종

기인하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부패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증명서 만눔풍조에서

는 것으로서， 증명서의 발급은 바로 자원의 획득을 허용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관료부패를 관련당사자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42) 경향신문. 1985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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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官價魔敗의 當事者別 分類

T등T프 빈 도 기 타

관료단독 5

관료-관료 5

관료-시민 3 관료가주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료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부패사례가 5건이며 관료가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5건으로서 10건을 차지하여， 북한사회에 있어서의

관료부패는 일반시민과의 상호작용보다는 관료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鷹敗過程에 있어서 일반시민은 거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주체는 관료라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체제의 경우 일반시민

은 부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관료체제의 부패는 市民의 參與가 상당히 배체된 과정으로서 관

료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참여하는 시민의 입

장도 부패관계를 통해서 커다란 이익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희생의 대상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북한체제에 있어서 발견되는 관료부패는

관료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이익 또는 편익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인식될 수 있

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惠澤이 아닌 觸養(extortion)을 당하는 수단

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5. 官健體制의 廳敗에 대한 北韓政府의 對應樣式

북한체제를 흔히 統制社會라고 표현하는 것은 곧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체제

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통제수단을

제시하면， 사회의 계급화를 위한 성분의 차별화， 사회안전부， 국가정치보위부， 국

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설치， 동지심판제도 동의 운영， 주

민통제를 위한 인민반조직과 5호담당체의 활용， 경제적 차동화 퉁 다양한 조직을

통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통제기구로서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를 들 수 있다.

국가보위부는 1973년경 에 설치된 것으로서 소위 반당， 반체제음모자 색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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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특정지역내 잠입， 변절자 색출 동 思想훌察의 전담기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이 1973년경 에 만들어진 것은 당시부터 후계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김정일에

대한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사회안전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기구를 1972년에 개편한 것으로서 주임무

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

대한 彈壓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을 보더라도 형법상의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 국가관리침해에 관한 죄， 인

신침해에 관한 죄， 공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 노동법령위반에 관한 죄， 공무상

범죄， 경제에 관한 범죄 동으로 다양한 법체계를 구성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통제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통제보다는 思想、統制를 더욱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 방송과

로동신문의 사설에 동장한 내용을 보면

...관료주의 권위주의 둥 낡은 사업방법이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고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 김일성， 김정일 동지에 충성

하고 " (’91. 2. 11일 방송)

...무사안일한 보신주의와 탁상공론식 사업태도를 비판하고 김일

성지 도자에 대 한 충성을 각오하고 대 안의 사업 체 계를 철 저 히 "

(’91. 3. 13)

‘ 당과 수령이 제시한 당정책이 가장 정당하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

슴깊이 간직하고 당정책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투철한 입장을 지녀

야 한다------”(’91. 4. 2)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체제관리자 내지는 당국자는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社會主義 思想에 투철하지 못하고 또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분석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관료부패의 상당부분은 內部的 資源動員의 限界와 官

價主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思想統制는 그 효과에 있어서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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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論-體制類型과體制管理의 統合

官{췄觸敗는 어느 社會 어느 體制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보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체제만 유난히 많고 또 어느 체제는 적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적절하게 해석을 하려면 體制의 類型에 따라서 부패가

어떠한 성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체

제론적인 입장에서 관료부패를 분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주안첨을 두었던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관료제 혹은 그에

따른 관료주의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극단적으로는 관료제의 역할을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社會主義 體制로서

의 北韓體制의 경우에는 관료의 역할이 어떠하며， 과연 官價主義的인 病戰가 나

타나지 않는가를 밝히려고 했던 것도 본 연구의 의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북한체제의 경우 體制論的인 立場에서 심각한 부정합성을

나타내고 었다는 것이다. 즉 환경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체제의 규정과 체체관리

전략， 그리고 체제에 대한 통제의 문체까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개별

적 혹은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즉 環境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으

로는 고도의 제한적이고 選擇的인 開放性을 띠고， 대내적으로는 엄격한 閒鎭性을

유지하였으며， 對內的 體制管理를 함에 있어서 혁신성， 기술성을 강조하는 유형

2의 규정을 하면서도， 체제유지의 기본적인 가치체계는 유형1에 가까운 신정체체

혹은 도그마에 의해서 체제를 관리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통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각종 제도적 장치에 우선하여 思想輝化를 강조하는 둥 심각한 부정합

성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 북한체제에서 발견되는 체제부패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척으로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

중적인 전략을 택하고， 대내적으로는 엄격한 폐쇄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내부

적 자원의 부족과 동원의 문제는 체제부패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이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體制를 적절하게 管理하고 官傑鷹敗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는 體制論의 입장에서 완

전한 유형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전략은 아예 체제를 開放化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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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다. 즉 환경에 대한 선택성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환경과 交互作用을

하여 資源動員의 폭을 확대시키고 이에 맞게 체제도 개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기존의 체제에 존재하는 權力上의 變動을 초

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體制管理者들이 이러한 전략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

을 수 밖에 없다.

이상의 결론은 많은 한계속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훗當性과 合理性의 측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수집의

부족은 연구가 갖는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타당하고 적실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의 확보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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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主體思想、 形成 原因論 陽究

-北韓政治體制內에서의 傳統政治文化의 變容過程-

金英秀(西江大)

< 要 約 文 >

본 연구의 B 的은 북한정치체제내에서의 傳統政治文化의 변용과정올 살펴 主

體思想의 형성배경을 밝히는 데 있다.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정치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그것을 채택해 온 비판적 계승의 산물이

현재의 북한정치체제 특성이며， 전통의 變容過程이 바로 주체사상을 형성해 온

밑바탕이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주체사상이 형성된 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요

인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주제이다.

어느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傳統的 政治文

化와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전제아래 공산화

수립과정에 미친 전통정치문화의 역할에 주목하여 전통의 단절이 아년 그 연속

성에서 주체사상의 출현을 보고자 한다. 즉 북한정치문화의 형성요인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전통적 정치문화가 북한의 主體思

想形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김일성 개인의 리더쉽 측면

중 전통적 요소 管理者로서의 김일성 농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통적 요소의 연

속성과 잠재성을 감안한 김일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전통을 관리하여 상정조작

및 동원체제형성에 노력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주체사상 형성 원인을 중소분쟁， 국내 권력투쟁의 관첨에서 찾는 것과는

달리， 전통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요소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서 正統性확립을 위해 지속과 변동을 해 왔는지를 그 형성배경을 규명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요

소와 어떻게 상호침투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정통성 확립을 위해 지속과 변동을

해왔는지를 살펴 북한정치체제 작동원리로서의 政治文化的 機能을 분석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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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承繼， 變容， 改造의 적응노력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새로운 정치문화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는 남북한 文化統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즉， 주체사상이 형성된 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새로이 생성된 주체사상에 입각한 新政治文化가 남북한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鼎究內容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전통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인 레닌주의체제적

특성과 어떤 상호침투관계를 맺으면서 체제변화 및 구성원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적웅해 나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적응노력을 크

게 제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承繼， 變容， 改造의 시각에서 전통정치문화의 적응과

정을 보려고 한다. 정통성 확립을 위해 실질상 주체인 김일성을 비롯한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이 전통정치문화를 어떻게 활용·관리해 왔는지를 살며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적응노력의 時期的 區分을 하고자 한다. 이는 공산화 이후 발표된

전통과 관련된 김일성 敎示나 당의 지침을 시기적으로 분류하여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었는가 라는데 주목하여 교시， 지침의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고 이에 따

른 전통정치문화의 적응실태를 보고자 한다. 시기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제1

기는 정권수립후 1958년 사회주의 개조기(농업의 집단화를 이룩한 시기)， 제2기

는 1958년부터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는 시기， 제3기는 국가 주석제 채

택 이후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주의 창조시기， 제4기는 1980년 이후로 정해놓고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전통정치문화가 정통성 확립을 위해 승계， 변용， 개조의 과정을 거치면

서 레닌주의적 특성과 갈퉁과 조화 속에서 相互홉透현상을 나타내며 만들어진

북한의 새로운 政治文化에 대한 연구이다. 교조적 이념주의， 전제적 권위주의， 민

족주의적 성향 퉁의 새로운 정치문화의 특성이 전통정치문화의 측면에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연관시켜 해석하며， 新政治文化가 정치체제작동원리로서 어

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며보고자 한다.

끝으로 레닌주의적 특성과 상호 갈둥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통성 확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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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창조된 북한의 정치문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南北韓 文化統合에 미칠 영

향을 전망하면서 연구결과를 정리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결국 첫째， 주체사상체계와 내용중심의 연구시각을 전통과 정치문화

의 시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 둘째， 북한정치체제를 맑스-레닌주의 모

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석틀을 모델화하기 위해 전통과 사회주의관계

를 상호침투적인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셋째， 김일성 지도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 김일성의 지도력， 외세， 조직력 동의 요인도 포함될 수

있지만， 특히 전통정치문화적인 요소를 잘 調整， 管理하면서 전통의 잠재요소를

지니고 있는 북한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29

I . 序 論

1. 흙究目的

본 언구의 텀的은 북한정치체제내에서의 {훌統政治文化의 번용과정

을 살펴 主體思想、의 행성배경을 밝히는데 었다. 역사 숙애 내째되어

있는 전통정 ~I운화롤 전먼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그것을

채택해온 비판적 째승의 산물이 헌재의 북한정치쩨째 륙성이며， 전

몽의 훌容 i훌程 아 lJ~로 주체사상을 형성해온 밀바탕이라는 문체의식을

전째로. 주쳐l사상이 헝성펀 북한의 역사적， 운화적 요인을 뮤멍하는

것이 언쿠주제이다.

어느 정치저l도라 할지라도 그 사회애서 오랫동안 헝성되어 온 傳~

的 政治文化와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정치문화툴 창조할 수는 없다

는 전째아래 공산화 수럽과정액 미진 전통정치푼화의 억합에 주륙하

여 전용의 단절이 아닌 그 연속성애서 주처l사상의 출헌율 보고자 한

다. 측 북한정치푼화의 형성요인을 공산주의 이대올로기만으로 설명

할 수 없다는 맥락얘서 전통적 정치푼화가 북한의 主빼뽑、짧形成애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피고자 한다. 또한 검일성 채인의 려더협 측

먼 중 전통적 요소 管理者로서의 검일성 능력융 명가하고자 한다.

전통적 요소의 연속성과 장재성융 감안한 김 일성으로서 어떤 방식으

로 전용을 관리하여 상정조작 및 동윈체제형성애 노력했는가를 운석

하고자 한다.

이는 주체사상혐성 윈인을 중소분쟁， 국내 뀐력푸쟁의 관접애셔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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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는 달러， 전용정 ~I푼화가 북한정 ~I체제에서 맑스-해닌주의적

요소와 어맹채 관계률 가지번서 正統性확렵을 위해 지속과 번동율 해

왔는지블 살펴 그 헝성배경융 뮤멍하는 것이다.

따라셔 본 연구에셔는 전몽정 ~I운화가 북한정치헤째얘서 맑스-래닌

주의적 요소와 어형게 상호칩푸적인 관쩨를 가지먼셔 정용성 확랩을

위해 지숙과 번동융 해왔는지를 살펴 북한정 ~1쩨째 작동윈리로셔의

l.'x: ta文化的 홉龍을 운석하며， 또한 承홈， 훌容， 改造의 적응노력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새로운 정치운화의 륙성은 무엇이며 이는 남북한 文

化~合에서 어떤 억할을 할 것인가애 대해 언구하려고 한다.

축， 추체사상이 형성펀 북한의 억사적， 문화적 요인율 뮤멍하는 작

업과 함쩨 새로이 생성펀 주체사상에 입각한 新政治文化가 남북한 통

일에 미치는 영향율 혜측하는대 연구옥적을 둔다.

2. 細究方法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冊究內容은 다융과 감이 전껴펀다.

우선 전통정치문화가 북한정치쩨쩨 숙애서 사회주의적 요소인 꽤닌

주의체채적 륙성과 어떤 상호장루관체흘 맺으번셔 쩨쩌l변화 및 무성

윈 의식번화를 유도해나가고 적응해 나가는지률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변의풀 위해 적응노력을 르게 채 가지 유행으로 나누어 *빼，

엇훌容， 改造의 시각애서 전룡정치문화의 쩍응과정을 보려고 한다. 정

롱성 확렵을 위채 실질상 주쳐1인 검일성을 비롯한 소수의 권력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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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들이 전몽정치문화를 어떻재 활용， 관리해왔는지률 살펴보려고 한

다.

다음으로는 적응노력의 g훌期的 區分을 하고자 한다. 이는 공산화

이후 발표펀 전롱과 관련펀 검일성 敎示나 당의 지칩을 시기적으로

분류하여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었는가라는데 주옥하여 교시， 지

칩의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고 이에 따론 전몽정치문화의 적응실태를

보고자 한다. 시기는 르게 네 시기로 나누어 제1기는 정권수렵 후

1958 년 사회주의 개조기(농엽의 집단화를 이룩한 시기) , 체 z 기 는 19

58 년 부터 1972 년 사회주의 헌법을 쩨정하는 시 71 , 저1 3 기 는 국가 주석

제채택 이후 검정일에 의한 검일성주의 장조시기， 쩨4기는 1980 년 이

후로 정해놓고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전봉정치운화가 정봉성 확럽융 위해 승혜， 번용， 개조의 과

정을 거치번서 레닌주의 적 복성과 갈등과 조화 속애서 相효홉 i훌 힌 상

을 나타 L~며 만들어진 북한의 새로운 政治文化애 대한 언무이다. 쿄

조적 이념주의， 전져l적 권위주의， 민족주의적 성항 등의 새로운 정치

문화의 륙성이 전몽정치문화의 측먼에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언

판시켜 해석하며， 휩f政治文化가 정치채제작동윈리로서 어떻게 기능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같으로 레닌주의적 특성과 상호 갈등과 조화를 이루먼서 접봉성 확

럽을 위해 새롭게 창조펀 북한의 정치운화가 앞으로 혜상되는 南北韓

文化統合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번서 연구결과를 정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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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구는 결국 첫째， 주체사상체계와 내용중심의 언무시각을 전톰

과 정치문화의 시각으로 언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 둘재， 북한정치체

제를 맑스-래닌주의 모멜로만 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석블을 모델

화하기 위해 전몽과 사회주의관계를 상호칩루적 인 관혜얘셔 보아야

한다는 것， 셋째， 검 일성 지도체째가 지읍까지 유지될 수 있는 배정

에 검일성의 지도력， 외세， 조직럭 등의 요인도 포함펠 수 있지만，

륙히 전몽정치·문화적인 요소를 잘 調整， 뺨理하면셔 전몽의 잡재요소

붙 지니고 있는 북한 사회구성윈률을 동윈한 결과라는 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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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政治體制作動原理로서의 政治文化

1. 理論的 背景

政治文化 ( p o l i t i c a l culture) 는 일 반문화의 정지 적 국번을 지 칭하

..:!.. DI A~.., ~ 。는 것으로 정치이데올로기， 여론， 등과 같은 개념들과 오랫동

안 관련되어 왔던 맙은 것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치 •

사회적 환경을 이폐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Q. 'is}
-.yo -0 ..:

방법이 펀다.

“政治文化는 한 정치처l계의 정합적인 전체의 억사와 그 체체구성

원들의 생활사률 포괄하는 양자의 산물 n 1) 이 라는 정의에 tll 추 어 볼

때， 정치문화한 정치과정에 질서를 부여하고， 정치체혜얘 있어서 행

위를 지배하는 기조적인 가정과 규칙을 제시하는 많度， 1홈쌀‘ ’ ↑홉짧의

총쳐l라고 쉴 수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에 대한 언구가 본격화펀 것은 행태주의의 관섬이

고조되번서부터었다. 그러나 행태주의가 풍미한 이후 그 영향으로

정치푼화애 대한 연무도 유행의 햇전으로 밀려앓었다. 이러한 추세

에서 共童主義團家들의 공몽적인 헌상으로 등장한 체째의 지속성과

또 그 번화의 문체와 관련하여 f{治文化的 接近의 휠當性이 다시 재

기되고 있다. 공산주의국가의 경우 정치운화적 관컵에서 쏠 때 관

1) Lucian W. Pya , “ Poli tical Culture , It Interot!ltion41 l'ncyc]o

peoi4 of $oci41 Science, Vol.12 ,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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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므는 이유는， 교육쩨도나 매스미디어를 몽제하고 국가공식 이대

올로기를 선전， 교화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륙성을 나타내기 때문

애 그렇다. 즉 공산주의체체에서는 혁명에 성공한 집단들이 기존의

정치운화플 변헝시커지 않고서는 지배관계를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

애 政治的 社슐化過程을 몽하여 ;배획적으로 새로운 몽~1문화인 .2 ..t~
o '-

주의 정치푼화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공산주의째쩨언구얘 대한 정치운화적 접근방법의 遭實性에 대한 지

적은 전문가틀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조위트(K e nn e t h Jowitt)는 셰 가지 측번에서 정치문화가 공산주의

쳐l처l 애 대한 언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첫째로 중대한 번화툴 수반하는 혁명율 이해하기 위해셔는 혁명야

한， 생활의 많은 영역애서 과거의 근본적이고 돌발적인 파열율 수반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 둘째로 공산주의채째를 다면적

으로 인석하려먼 쩌l 채 와 사회와의 관계가 단순히 지배북증이라는 유

형의 측번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정지생활의 행태와 양식애 영향을

미치는 文化的 때面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 셋해로 @마르브스 • 레닌

주의체제는 체제전환과 처l 째 강화 로부터 근대화애 이르는 그들이 수행

해야 할 과엽의 우선순위틀 재정럽하고 @기존 지배정당들의 혜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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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째는 성윈집단들에 대한 일처l성의 준거로서의 응집력과 능력을

상설하게 되며 φ 이 로 써 이러한 당들의 사회적 성분이 변화되고 @비

마르르스주의적 세계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번하게 펀다는 접에서 정

xl 문화는 분석적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젓이다.

마르르스 • 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하에서는 혁멍이나 그 밖의 수단

을 봉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사회플 社會主義的으로 많造하

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엽각한 발

전과정을 멍백히 하고 았다는 점에서 볼 때， 조위트의 주장은 설명능

력이 있다고 온다.

또한 브라운 (A r c h i e Brown) 도 ， 다앙한 억사적， 문화적 전몽을 가진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변화가 공산당들애 의해서 추무

되고 있다는 사실은 政治文化的 接近이 공산주의국가를 이해하고 푼

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륙히 공산주의국가들의 변화와 지속성

문제와 모} 를1 효l

'- ‘- ‘- 체제유지와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정치운화의 연구

는 遭實性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 3 〉

무로.
2. '- 공산주의쳐l체의 정치운화적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펀 건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레이 (J a c k Gray) 는 정치문화

에 대한 가설들이 예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에서는 행태를 예촉

할 수 있으나 행태를 혜측할 수 없을 때는 가설을 수정하기 위해 사

3) Archie Brown and Jack Gray (eds.) , Politiι111 C.ι1tν're and Po

litica1 Cnan~e in COl;ιnist Stl/les (New York: Holmes and Meier ,

1979) ,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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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자료가 될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4 〉 또한 이와 같은 정치

운화의 횟훌形 내지 홉II造는 공산주의 국가의 륙이한 헌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아무 cl 걷고한 국가적 동일성을 가진 국가도

시간적 • 공간적 상황애 따라 변화 내지는 재조될 수 있는 것이다.

륙히 신생국 내지 채째변혁을 겪은 공산주의체제는 기존체째애 대

한 지지를 부산시키기 위해 정치사회화로 인한 정치운화의 전승과정

에서 오는 번화쁜만 아니라， 의도적인 정치사회화를 수행함으로써 새

로운 체쩨애 알맞은 정 ~l문화로 형웰形시키거나 새로운 갱 ~l 문화툴 훌II

造하려고 하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의 정지문화적 접근의 타당성은 결국 껑 ~l 쩌l혜의 기

본적 요소인 정치뮤법， 정치과정， 정치적 상징애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쏠 수 있다. 그러면 어기얘서 듀멍해야 합 그 짧度의 핵

심적 요소는 푸엇인가?

로첸바움 (W . A . Rosenbaum)은 일 반적 인 정치 운화의 태도의 요소플

빼휩j定向과 정치적 부업 • 산출에 관한 정향을 포함한 政뻐構造얘 대

한 定向， 政治的 -빼感， f릅賴 ， 規훌훌융 포함한 정치책체에 있어셔 다

른 사함들의 정향， 껑치적 능력， 효능감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행동애

대한 정 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 g〉 또한 버지 (Gray K. Bertsch) 등은

공산주의국가 시민들의 정 ~I생활에 가장 콘 영함을 미치는 보펀적인

신념과 태도플 支配的 政治文化로 간주하며， 이 지배적 접 ~I문화는

4) Archie Brown and Jack Gray (eds.) , 앞의 책， p.255.

5) W.A. Rosenbaum , Political Cultι~e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 1975)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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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산주의국가들애서 접 ~l 생 활 을 결정하는 신녕과 견해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정향으로서 權力， 훌훌훌!(， 福 it . 뺨

發 등의 요소를 들고 있다 . S 〉

결국 로?센바움이나 배치의 지적에셔 공봉으로 찾을 수 있는 정치푼

화의 정향을 재정리하면， 政治體에 대한 定向，j&權담당자애 대한 定

向， 사회 경제 적 인 定向， 政治的 엽我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번 이론적 배경애 준하여 북한 政治빼制 作動原理로서의 政治文

化를 따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문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정치처l애 대한 科明과 인민들의 應度에 관한 문체

둘째， 정권담당자얘 대한 태도로서 북한주민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복증하며， 체제에 대한 엽염心을 가지는 것은 어디

애 그 근원을 두고 있는가라는 운채

씻째，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이라는 측먼애서의 북한사회경쩨 작동

원러

뱃째， 정지적인 자아문제인 짧團主義 훨‘識問훌훌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체적인 정향을 설명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북한 정치문화의 形成背景에 관한 고찰이다. 즉 북한이 정권을

수럽하기 이전의 전몽적인 가치와 수캡 이후의 공산주의 이대올로기

6) G.K. Bertsch , R.P. Clark and D. 께 . Wood , COlpdrinr Polificdl

SysfeJlls: POAFer dnd Policy in i 1Ji rd i'orl ds (New York: John 야 i le y

&Sons , Inc. , 1982). pp. 249-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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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훌麗과 調和의 局面을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떤 안 펀다

고 온다.

2. 機 能

북한정치문화의 헝성요소 빛 생성배경애 대한 고찰얘 앞셔 북한에

서의 정 ~I운화의 性格料明과 機龍에 대해 삼펴보고자 한다.

8 • 15 해밤 이후 46 년 간 의 정치변화과점을 거진 북한정치체째는 主

體쁜、想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체째

의 죄고뮤법인 ‘조선로동탕규약’이나 ‘사회주의헌법’에셔 주체사

상을 ‘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칩 ’ 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판， 과학

이폰， 철학， 정치이납. 혁멍폰 등 모두가 호體뿐、想에 근거를 두고 있

다.

그러고 북한을 밤문한 외부관잘자나 무l 순자 얘 111 진 북한의 모습은

북한주민의 사고방식， 행동양식에서 정잭지표애 이르기화지 모두 唯

-思想으로서의 主體思想에 의거하고 있음을 말 수 있다. 결국 주체

사상은 북한의 정잭결정과 개인의 행동， 사고， 감정을 결정할 유밀한

준거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번에서 북한의 정치문화는 바로

1:*홈뿐、想、의 文化인 것이다.

이와 같이 주째사상을 중섬으로 북한의 정치문화륭 파악하고자 혈

때， 사회변동을 이데올로기의 A -l 7~ '":It
。"1~얘 언껴l 시 커 운석한 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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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Wallace) 의 텀 標文化 (g o a l culture) 와 훌移文化(t ra n s f e r

culture) 개 념 이 유용한 분석 적 도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객념적

도우는 이데올로기의 정치문화를 혁명의 목표와 혁멍융 위한 째전략

을 상호연계시커 처1 계 적 으 로 따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접에서 볼 때， 북한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산사회건설을 궁육적 옥표로 삼고， 이 목표푼화를 달성하기 위헤

전 이 문화로서 主體뾰、想‘을 내새우고 있다.

북한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이 실현될 때 공산주의적

사회가 건설펀다고 전체하고 이를 뭉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무혜급

71 01 .l，~
t:I 2. 。

!;!. "isl- 。
，~"'C

에 의하번，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최대로 실헌되고 인간해방을 이룩한

공산주의사회애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져 노동째급과 농

민간의 차이가 해소되며，<2>협동적 소유행태가 모두 숲A民의 所有형

태로 단일화되며，a>정신노동과 육째노동의 차이가 없어지고，@생산

력의 제고로 사람들이 능력얘 따라 일하고， 수요애 따라 운배를 받게

되는 사회로 묘사되어 있다 . S〉 이러한 궁묵적 육표는 마료르스， 핵

닌， 스탈린의 주장과 르게 다르지 않은 사회주의건설과 관련펀 보펀

적 내용이 다.

이상의 옥표문화를 실헌하기 위해 主體思想、을 轉移文化로

설정하고 있다. 복표달성에 따르는 헌실적인 제약성을 감안하여 공

7) Anthony Wallace , C.ι1tι'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 Inc. , 196 1) 참조.

8) r 겁 일 성 저 작 선 집 」 제 3뀐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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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궁극적 옥표달성 수단으로서 실헌가능한 中間

멈標를 제시하게 펀다. 대개의 경우 공산주의적 물적 포대를 쌓기

위한 산업화를 앞세운 젓이 억사적 헌실이다.

볼셰비커 혁멍 이후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가 등장한 것도 러시아

적 컨몽과 헌실적 죠걷애 적응시킨 마르르스주의의 섭전이며， 또한

중국혁멍 과정애 따라 행성펀 모택동사상도 마르르스주의， 레닌주의，

스탈번주의의 이콘체계와 경험을 중국적 전흥과 현실적 조건에 적응

시 킨 실천적 이론인 것이다.

이런 현실 속애서 북한의 대L1외적 헌실을 고려하여 겁일성은 ‘ 主

體 ’ 를 내세워， 공산주의걷설이라는 궁극목표플 째시하면서도 民族的

*훌珠性에 따라 그 방법이나 형식울 달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겁 일

성은 마르르스-레넌주의애 대한 뱅옥적인 추증을 교조주의라 111 난하

면서 민족적 륙수성얘 따라 마르르스-레닌추의를 장조적으로 적용하

는 것이 공산주의 건설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족적 특수성

의 강조는 각 민족의 특수한 조건과 실정에 따라 혁명과 건설을 수행

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이운화로서의 주체사상은 그 지도윈칙으로셔

• 자주적 렵 장 ’ 과 ‘ 창조적 방법 ’ , ‘ 사상적 주쳐l ’ 를 표방하고 있

다.

그런데 주체사상이 지닌 내용무성이나 공석적 표멍과갱얘 옷지 않

거l 중요한 샤실은 주체사상이 唯一，쁜‘想으로서 정 ~I문화적 ='1 능 을 수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혁명전몽으로부터 주쩨사상으로 이어

지는 검 일성에 대한 권위가 북한사회내에서 일종의 宗敎的 f릅 {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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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운에 끽관적 사실이나 정세에 대한 인지나 판단도 바로

主體뿐‘想이라는 헥멍이데올로기를 01 개 로 하여 이루어진다. 북한주

민의 태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유일적 지배체제플 확렵

하고 있는 정치문화의 기능틀을 매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셔반 ( F ran z Schurmann) 은 공산주의 체제의 확법과 쩍멍수행과정얘

서 이데올로기는， φ 커 뮤 니 케 이 션 기능 @正當化 農能’@社會的 몽합

기능 @국제적 연대강 창출기능 @大봤動員 機能 @채;애유지와 발전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g 〉

북한의 主體뿐、想도 기본적으로 위의 가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분단상황 및 전통적 정치문화의 특성에 따라 독룩한 기능

들이 번헝적으로 첩가되고 있다고 본다. 결국 北韓政治빼힘~tF훌 h I훌

理로서의 政治文化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은 권력째져l의 정당화 가

능， 대중동윈의 기능， 권력세습의 합리화 가능， 대남혁멍전략으로서

의 가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9)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σ'rganira tion in COIlι'/Jis t ι'lJ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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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傳統政治文化와 레닌주의 體制

1. 特 性

정 XI운화와 정치체제가 찾는 밀접한 상관관계에서 쏠 때， 공산처l제

의 륙수성에 의하여 정지구조는 정 Xl문화를 반영하는 정 xl푼화의 산

풀이며， 또한 정치구조가 정치문화의 번통얘 영향을 주는 ‘ 주어진

것들 ’ 로 폴 수 있다는 것이 앞의 요지이다.

그러면， 북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構않要素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르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

는 傳統政治文化이고 다픈 하나는 마르르스주의 영향을 받아 형성펀

레닌主義뼈制的 홈性이다. 북한체제를 단순히 전책주의 모탤 속애

넣어 전쩨주의 정치문화와 의도적 사회화 내지 정치.쿄화의 입장애서

설멍하기에는 북한정치문화가 갖는 륙성이 독륙하기 때운에 傳~과의

관계에서 검토첼 필요가 있다.

이 블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북한의 정치·문화 形成要因을 공산

주의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멍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지푼화는 문

화헌상의 일부란 점에서 歷史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적

정치운화와 함께 겁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느 정치쩌l도

라 할지라도 그 사회애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천봉적 정치문화와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정치분화를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

주의적 인간이나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라는 국가옥표가 모든 사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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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상생활을 결정짓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푼화가 헝성펀다

는 논리는 비헌실적이라는 젓이다.

소련과 동무처l국이 공산사회로 전이펀 역사적 사설을 전봉사회가

깨지는 혁명적 번혁으로 인식하고 전몽문화가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

으로서 사회주의 개혁을 분석한다먼 자칫 共塵社슐의 心理文化햄系의

상호작용을 인석할 수 없는 오류플 법하기 영다. 따라셔 가시적 번

동 속에 번번히 지속되는 전롱문화의 속성들이 공산사회에서 어떤 의

띠플 지니고 있는가블 분석하는 접근밤엽의 의의를 중요시하고자 한

다.

北韓의 傳統的 政治文化 란 공산화되 기 이 전 에 존재했던 정치 문화를

지칭하게 펀다. 이러한 전몽적 정치문화는 북한의 정치문화의 형성

에 매우 콘 영함을 주었으며 어떤 측면애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적절히 이용했다고 볼 수 았다.

그러먼 북한의 정치문화형성에 영향을 끼 졌다고 판단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로
L

뭉
-

정치운화헝성요인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

가 어려운 일이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0 )

첫째， 역사적 인 요인으로서 朝蘇朝의 튜홈敎文化를 먼저 들지 않을

수 없다. 조션조 500 여 년 간은 유쿄문화가 사회를 지배했기 때운얘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적 가치관애 의해 행동이 듀째되었고， 사상이나

생활에 준 강화와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서 초선씬은 이 유학으로 민

10) 전 인 영 외， r 북한의 정치 J (서울: 을유문화사 . 1 9 9 0 ) . p.145.



244

하여 사상이 번하고 민족적 성걱까지 번화를 가져올 만큼 절저히 신

봉하여 그외의 어떤 정치적 • 사회적 이념의 존재를 민정하지 않있다.

이런 유교푼화는 전몽적 정지문화를 權威主義的 特性을 갖게 했으

며， 뀐위주의는 북한의 정치문화형성에 르게 영향융 미졌다고 쏠 수

있다.

둘째， 民族主義的 性向을 틀 수 있다. 한민족은 단일민축으로서 5

천년의 억샤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애셔 다른 나라의 민족과 운화와는

멍 맥융l -Y- ..!킹L 1;:) .!::. 흐르 ..... ~"' 걷L
1二 ~ -.::- ~규 -r 。 걷프 가지고 있다. 륙히 민족적 주째성 내지

민족주의적 성향이 전용적 정치문화에 강하게 효르고 없다. ;;쩨속펀

외칩에 대한 저항， 독립운동， 민축분단 등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고양

시커기에 충분한 억사적 경험이었다.

셋째， 36 년 간 의 석민지 몽~J기간애 지배했던 日帝의 軍國主義 文化

t:: ~ is)-
..... -, .... 정치문화의 형성애 영향을 미셨다고 쏠 수 있다. ~서 1 호.... -‘- 。

~J 체 계 를 붕괴시킨 다음 자리잡은 일본의 곤국주의적 위계질서는 자

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어떤 경험도 우리 민족얘게 허용하지 않았다.

이상의 전흥적 정치문화와 더붙어 북한 정치문화형성에 또한 결정

적인 역할을 한 것은 共塵主義 이대올로가이다. 헌재 북한은 주채사

상을 공식 이대올로기로 천멍하고 있지만， 정뀐수법과정에서부터 정

치운화헝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마르르스-레닌주의민 공

산주의었다.

북한에 유입펀 이래 정치·문화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공산

주의는 마르르스주의가 주휴를 이추고 있다고 하겠으나 레닌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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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런주의블 곤간으로 하는 쏠새비즘의 영향도 대단히 컸으며， 毛훌

東思想의 역할도 무시펠 수 없다. 북한공산주의 애서 마르르스주의 가

이넘적 토대었다고 한다먼 볼셰비즘은 그의 실천이폰이었으며 모택동

사상은 번화가능성의 한계적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지문화형성에 작용한 공산주의 이대올로기를 간단히 요약

하변 다음과 같다.

먼저， 마르르스와 앵첼스의 사상으로서 φ唯物뾰뾰 ， (2) ~홉級團爭說，

a>寶本主훌훌 빼壞說， @~죄家消滅論 등융 들 수 있고，

둘째， 레닌의 사상으로서 @공산주의사회는 마르르스주의에서 셜멍

하는 것처렵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멍새력의

정치적 의지얘 의해 성취될 수 있다는 主義說，(2)공산주의 혁멍루쟁

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소수정예의 직 엽혁명가 집단이 공산당이며， 그

공산당 조직윈칙과 휠동방향 및 옥적 등애 관한 黨理훌훌，<3>帝園主훌훌

훌훌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스탈런의 샤상으로서 @마르르스주의의 새체헥멍론을 부인하

고 소비애트 러시아 한 나라만의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一園社

會主義훌훌，(2)자본주의 멸망과 공산주의 실헌은 이론이나 샤상얘 의해

서가 아니라 공산당 군사럭에 의한 전승을 롱해서 헌실적으로 가능하

며 국가와 집단의 이러한 목표플 틸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AI

산， 생멍 등 모든 것은 몰가치적으로 철저하재 동원한다는 전쩨주의

에 관한 주장인 暴力的 숲體主義를 들 수 있다.

같으로 모택동의 전략사상으로서 @혜닌이 착상한 것을 오택동이

발전시커 이콘체계화하고 중국공산혁명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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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後進 jfu 域훨짧짧 ， <2> 모 택 동 석 총력전 구상인 遊훨戰I홈，<3>의석채

혁위주의 敎化政策 빛 @大꿨動員路續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전봉적 정치문화요소와 공산주의 이대올로기요소

가 북한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렇게 작용해왔으며， 두 요소들꺼리

어떻게 相互흡透的인 관계를 가져왔는지는 다음 장얘셔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정치문화형성애 영향율 미진 두 요소

의 相互關係플 깐만 01 살펴 보기 로 한다.

2. 相효關係 : 훌顧과 調和

전몽적 정치문화와 북한에 유업펀 공산주의적 륙성은 셔로 갈등과

조화를 이푸번서 각각의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커 왔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측번에서 調和플 나타냈다고 I영 가할 수 있는가?

첫째， 북한의 문화정잭 중 최우선시하는 主體確立은 우리 민축 고

유의 민족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하어 주민의 콘 저항없이 수용 • 발전

시컬 수 있었다고 본다. 공산주의에서는 民族이라는 채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탈리 사용하고 았으나1 1 ) 북한에서는 붙이 공산주의

에 입각한 민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개념으로 넓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우리의 民族感빼을 利

用하려는 것으로 해석펀다.

11) 검 용 무 , “ 전 몽 적 민 족 개 념 과 공산뀐 민 족 채 념 의 111 교 , ” r 몽 일

정 잭 」 쩌11 5 권 쩌I\l호 ( 1 9 7 9 ) ， pp.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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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권수럽 이후 北韓 文化政策에서 시도하려 했던 마르르스-

레닌주의 원칙의 이석정잭을 뒤얘 수정하여 그 윈직율 역사적 배경과

헌실적 조건에 맞도폭 장조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주째사

상은 북한의 주민들에 의해 보다 쉽게 -'-..R. 효l-r o-i!. 수 있었다고 온다.

둘째， 겁 일성 숭배를 위해 만들어 낸 唯-思想體系의 풋容度도 마르

르스， 러l 닌 ， 스탈린 등을 숭배하는 외래사상의 수용도보다 높았으리

라 생각펀다 J 북한체제 수럽 초기에 강조한 명등사상으로 모든 사회

관계애 동우 호칭을 사용야도록 강요한 적이 있늄대， 여기에는 검일

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곰은 민족의 태양， 최고 수렁， 어

버이 등 최고 호칭으로 바부l 었 을 뿐 아니라 이 변화가 업게 그리고

른 저항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튜홈敎的

뾰、誠의식과 상위자얘 대한 존경의식， 의존의석 때문이라고 해석펀다.

셋째， 북한에서 薰團主義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 전봉적 협동의석， 상부상조의식 때문이라는 접이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무사회에서 집단주의가 수용되는 상황과 비교하먼 북한의

집 단주의 는 상당히 엽 게 수용， 전 따되 었다고 본다.

넷째， 북한이 강조하는 勞動愛훌훌精神과 혁멍적 닥판주의가 북한얘

어느 정도 수용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전통적 근번. 소박， 악천적

생활관을 토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섯째， 북한이 륙이하게 강포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엽은 우리의

傳MC I¥J A 間關係를 의석하여 출발한 일이라고 생각펀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여러 유헝의 조직융 헝성하어 그 속에서 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노동동원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몽적 인

간관계의 유대의식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 짐작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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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점은 북한이 공산주의 이대올로기애 엽각

해 새로이 형성하려는 공식적 문화와 전몽적 정 ~J푼화가 포화를 이푸

거나 번용펼 수 있는 것들이다 . i Z 〉 이러한 번용 과정을 몽하어 」을훌}

--. ‘-
에서는 북한 륙유의 정치운화률 형성해오고 있다.

다음에는 북한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애 엽각하여 형성하려는 공식

적 문화와 전몽적 정 ~J푼화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훌顧의 측변을 ~l

적하고자 한다 . i 3 〉

첫째， 階級敎養과 華뼈傳統敎養은 전통적 정 ~l운화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의 역사를 계곱간의 부쟁

과정으로 설명하려 하고 階級關爭의식을 강초하고 있으나 과거전용은

명화애호정신과 타협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죠화와 질서를 유지해 온

사회이다. 그러고 북한은 혁멍적 세계판을 째시하고 있으나 전몽은

자연 • 사회 • 인간의 조화툴 이상으로 하는 人本主훌훌的 傳~을 가지고

꿨다.

둘째， 累團主義에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집단과 전채의 이 익을

우선시하며 집단영웅주의를 구가하면셔 공식조직의 뮤율성을 강조하

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가정과 가문， 그리고 지 역사회애 있

게 되는 비공식적 자생집단의 뮤법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이기적 성향

과 개인영웅주의적 성향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12) 박용헌， “ 북한의 문화정잭과 전롱문화， ” r 북한학보 」 째2집

(1 978) , pp.27-28.

13) 박용헌， 앞의 글 t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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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산주의 도덕에서 강조하는 재산의 공동소유의석， 공공재산

의 애호， 당과 조직에의 충성의석， 평등의식 등은 私有財塵애 대한

애착， 가푼의석， 남녀유별， 장유유서 등의 전몽적 가치관과 의식무조

와 일 Jt.] 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넷째， 북한이 곤절해야 할 것:로 강조되는 반동적 사상과 닭은 관

습은 전통적 가지관과 전몽적 관습과 절부되어 있어서 쉽게 없앨 수

없는 내용들이다. N:家族主義， 反個A主義， 反地主， 反賣本主훌훌， 反

封建的 뿜敎道德 등은 북한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혈육의석， 인정，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관계의

유대의식， 유교적 질서의식， 상호의존의식 등의 전통적 가지관과 관

습은 북한이 요무하는 바대로 쉽게 없어질 수 없으며， 이들 전봉적

의식구조와 생활양석으로 인하여 새로이 강요하는 사회주의적 가 Jt.] 판

과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얘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이 야기휠 것

으로 본다.

이상의 相互關係플 폴 때， 어느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셔

오랫동반 행성되어 온 전봉적 정치문화와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정

치문화플 창조할 수는 없다. 단지 체계적인 변화를 시도하느냐 아니

먼 어느 정도 원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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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適應努力의 類型

앞에셔 본 바와 같이 해방 후 북한에 푸입펀 새로운 외래운화인 공

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전몽문화와 끊임 없는 相互作用의 결과로

오늘의 北韓의 社會文化體系 (s o c i o c u l t u r a l system) 를 낳았다. 모든

공산주의국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헌상처럼， 북한에서도

사회문화체계에서 政治的인 1빼面 이 차지하는 정도는 압도적인 것 같

다. 주민생활의 모든 측먼이 • 정치 ’ 14> 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 번

동 내지는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윈동력을 政治에셔 찾으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절학은 북한의 정잭에 관한 공식적인 문헌의 어디에

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북정이다.

따라서 政治文化의 개념을 “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처l체에 대한 섬리

적 인 갱향 ( p s y c h o l o g i c a l orientation) " 이 라는 主觀的인 剛面에만

춧점을
t:: ..,
-r-‘- 북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지과정을 파악하고 이해

하려고 하번 별로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14) 북한에셔는 ‘ 政治 ’ 를 “ 일정한 계급이 사회에 대한 계급적 지

배와 그것을 실헌하기 위한 루쟁과 활동 ” 으로 뮤정하고 있다. r 정

치사전 J (평 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p.755. 륙히 정치를 프폴래

타리아 독재 혹은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푸쟁

으로 보고 있어， 사회경제적인 측먼에서는 주민생활을 몽쩨하고 조직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는 사회의 오든

부분을 죠직， 지도， 몽제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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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미에서 이 글애서는 북한이라는 사회문화쳐l 채 속애서의 한

下位體系 ( s u b s y s t e m)라고 찰 수 았는 정치처l째를 구성하고 있는 째부

분 또는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변의상 北韓의 軟治文化로 간주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또한 전몽적 정치문화의 의미도 정치문화라는대

비중을 두지 않고 傳統文化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북한정치체쩨 내에서 전봉정치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雙容過程을 承繼， 變容， 改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승계는 전봉정치문화가 콘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

지는 것， 번용은 을걱은 유지한 채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개조는

을걱과 내용에 있어서 모두 달라진 것이라는 개념애 입각해 보려고

한다. 이 개념들의 무분기준은 엄격한 것이 아니고 전용정치운화의

번화헝태를 보기 위해 변의상 나눈 것이다.

또한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몽정치문화와 공산주의적 특

성간의 相互漫透的인 엽장을 전째로 하되， 여기서는 전몽정치운화의

번용과정에 춧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전봉정치운화가 북한정치째

제의 륙성행성에 능동적￡로 영향을 미졌다는 것을 엽증하려고 하는

젓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 지도자들이 그들의 정봉성 확법율 위해 전

봉적 요소를 부각시커며 取f용選擇해 온 과정을 보는데 til 중 을

자 한다.

t:: .,
.,- -'-

해밥 이후 북한에서는 전몽문화에 대한 평가￡ 계승을 중요한 문제

로 다루어왔다. 이는 그것이 社會主義的 民族文化建設의 바탕이 펀

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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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민족문화는 결로 빈터 위에서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 민족푼화의 우수한 천롱을 비판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걷설" 1~) 펀 다고 하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민족문화유산인 전용문화의 명가애 대해 지대한 관섭을 기

울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를 롱해 社홉主義的 愛園主훌훌를 고취시켜는

데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애셔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의 하나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이라고 한다. 그번데 애국주의 정신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

고， 나라의 헌실과 역사 그러고 우수한 傳統을 잘 아는대셔 생겨나므

로 푼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명가와 계승이 愛園主훌훌 形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전롱문화에 대한 명가와 체송은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주

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애 콘 의미플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 7l .2..

-"‘ ‘-
단지 사회주의 푼화건설의 차원만이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 그 자체의

건설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서 뿐‘想‘敎훌훌， 쁨、，챔‘훌1fIr의 중요한 한 부푼

을 구성한다. 북한사회에서 전통문화의 명가푼재가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 承 繼

북한의 계획적인 文化政廣의 실행결과 전용문화가 그대로 승계되는

15) “ 조선혁멍가들은 조선을 알아야 한다， ” r 김 일성선집 J (서울:

대동， 1988) , p.194.



에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만， 전몽운화요소 중에서

르게. 번화되지 많은 채 승계되고 있다고 볼 수 었다.

‘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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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으
'- 0 '-

정권수립 쪼가 북한정권망국자들은 전 사회를 혁멍화시키는 첫 단

계로 家훨生活의 혹을뼈을 불러 일으:11기를 강조꽤왔다. 전봉사회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젤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장애물이 되고 있

다는 이유로 가즉주의를 뿜敎的인 {횡統의“ 殘在로 간주하여 이 문화요

소를 제거해버리려는 강력한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들간의 긴밀한 가족관계를 파괴시키려는 표번적

인 조치는 쭈l 할 수가 없었다. 유교적인 사상을 송두리째 부리 홉아

야 한다고 강조하번서도， 오히려 孝의 觀:짤:을 룡J(I수단으로 이용하고

자 잔존시키는 것을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의 민속학분야의 기관지 인

r 고고민속 」 은 孝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혈 미풍양숙이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1 S 〉

또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

도!.. "
‘- 것에 비유한 것을 보먼 유교적인 전홈얘서 르게 벗어나지는 않

느 효혀이

'- ...... ‘- ‘- 것 같다 . 1 7 〉 또한 자식이 부모플 존경하고， 부모의 노후

르ε E..님上;e 톨!. ..J- ~L 것은 도덕적인 의무이며， 만약 이러한 외무를 수행하지 옷

한다먼 배은망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가정생활의 중요성

을 아직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펀다. 그러

16) r 고고민속 」 제5 3호(1 9 6 6 년 11 월 호)， p.3.

17) r 조선녀성 J (1 9 6 2 년 1 월 호) ， p.22. 이운웅， “ 북한정J(1문화의

헝성과 그 륙정， ” r 봉일정잭 」 쩌1 4 권 체 2 호 (1 9 7 8 ) ， p.187 애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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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는 이러한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만약 부모가 反

社會的인 行鳥를 범했을 때는 결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이다.

효에 대한 공정적인 명가는 김정얼에게로의 권력이양작업이 본걱적

으로 진행되면서 더 彈해지고 있다.

그 외의 사회무조 및 가족제도는 사회주의적 사회정잭얘 따라 1950

년대부터 전몽적 푹색을 잃고 말았다.

家族主義는 門閒主훌훌라 하여 종파헝성의 원인으로 보고 엄격히 유

쩌l 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정잭은 1947 넌 에 戶훌홉제도를 빼지한E웹서 시작

펀다. 사유채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가정중심의 생활

영위보다 전체사회에 구속성을 더 갖게 펀다. 죽 家主의 家財짧아

없기 때문에 家督權을 행사할 수 없고 더우기 당이나 단체가 가정개

인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애 가장은 형식적인 가족의 대표밀 수 밖에

없다. 부녀자의 가정으로부터의 혁명， 어번이의 탁아소 강체위탁은

혈연에 기조한 가정의 무성요소를 악화시켜배리고 말았다.

또한 1953 년 부 터 시작한 농엽협동화는 觀族조직에 가장 큰 영향융

미쳤고， 1S〉 이로써 문중집단은 조상전래의 강력한 사회조직을 무사할

수 없게 되었고 재정적인 토대플 박탈당하고 말았다. 묵히 1946 닌

초애 실시한 土地改훌으로 민꽤 뿌리 깊은 전룡적인 진즉조직은 이미

공산화 초기에 따괴되기 시작했다. “농지는 경작자얘게”라는 슬로

전을들고 진행펀 토지개혁으로 인해 농가무당 5 정 보 이상의 농지는

18) 이운웅， “ 공산체제하에서의 친족조직， ” 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요지 09 7 7 . 1 0 . 7 . )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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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되 었고 부재지주 빚 반역자의 부류애 속하는 사람들의 농지는 올

수됐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통적인 진족조직과의 정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문중소유의 묘지에 관련펀 산럼은 올수대상얘

서 일반 제외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력수급정잭의 일환인 A 口 의 地域的 再配置는 북한의 전

몽적인 부락조직， 혈연， 가족의 전통성을 약화시키고 그 기능을 상실

하게 하였다.

지곰 헌재 ~l 공 식 적 으 로 가족단위로 家흥를 지내고 있는 일부분의

헌상을 빼놓고는 전통적 인 모습은 거의 사라진 셈이다. 공산화 조기

에는 한 동만 조상제사의 관습을 근절시키려고 했었으나 심한 반발얘

부딪쳐 이 조치는 완화되 었고 헌재는 방입상태에 있는 것 갑다. 「

래서 부락단위， 운중단위의 제의석은 찾아볼 수 없이 곤절되었으나

가제사는 밤임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가즉끼려 조출하게 지낸다. ‘...>-

동당에서도 쭈，e 블 권장하먼서 주민의 생존시의 사상성이나 엽적 등

을 비판하고 반성의 기회로 상으라고 지도해오고 있다.

이에 북한에셔는 가제사에 당간부들의 제사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젓이 새로운 관습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행한 저지애 있었던

조상의 자손들이나 행정권의 지배층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쩨사가

그들의 조상들이 소우l 인민의 변어l 섰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이는 제사를 몽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부층에 국

한펀 판습이라 하겠다. 헛떳하지 못한 공산화 이전의 엘리뜨 계층

출신에게는 이를 오히려 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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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變 容

번용의 예로서 북한에서 강조하는 民族 自負心에 대한 것을 먼저

들 수 있겠다.

북한의 민족문쩨에서 가장 중정을 푸는 것은 민족적 자부성이다.

이는 논 cJ 라 기 보다는 일종의 感情이며 信心이다. 이는 다음 구l 절 에

잘 나타난다.

“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부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푸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검일성 동지를 모시고 혁멍한다

는 높은 공지와 자랑， 그이께서 셰워주신 채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

주의 제도라는 우윌강， 그이째서 몸소 이푹하신 빛나는 혁명， 전몽의

계승자펀 영여L 그이의 영도 밀에 혁멍과 걷설에서 이푹한 거대한 엽

적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섭이다. ” i g >

이를 몽해 보면 민족적 자부섭은 검 일성과 더불어 시작되고 를나는

것이며 검 일성과 관계되지 많은 것은 민족적 자부섭과 무관한 것이

펀다. 어쩨서 검일성만이 민족적 자부섭의 곤거이자 곤윈밀 수 。I .=.
M '-

가를 따질 때 부각되는 젓이 옴소 이룩하신 벚나는 ‘혁멍전몽’이

다. 이 개인숭배사상은 물폰 마르르스-레닌주의와는상관없는 소위

부르죠아적， 봉건적 사상업에 틀럼없다.

그러번 이러한 개인숭배사상이 왜 북한에 출헌하고 또한 수용되고

19) r 정치.At 전 J , 앞의 잭， 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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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이 대탑을 위해 傳統的인 民族的 特性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째를 할 수 있다.

먼저， 家父長制的인 :東洋的 향 ff G 과 의 관련성을 검토해볼 때， 이

문제는 폐젤이 그의 r 역사껄학 」 셔콘에서 중국을 ‘ 지속의 나라 ’‘

라고 지적한 것에 판련펀다. 헤젤에 의하면， 중국 및 몽고 등 ..x.. 0)
。 。

의 나라는 강력한 가부장채툴 이루어 한 사랍의 부가 최상위얘 군럽

하게 되는대， 이 원리가 국가조직에까지 적용되며 개인은 도덕적으로

는 무아와 같다는 첫이다. 2 0 〉 이를 그는 散文的인 나라 또는 持 .. 의

나라라고 불렀다. 父로서의 總對權을 행사하는 가부장 또는 둑왕이

위에 놓여 있고 백성(개인)은 모두 자의 위치에 놓여진다. 부자관계

가강하번 강합수록 사회적 만정강으로서의 지속성은 가능하지만 父는

언제나 父이고 子는 또한 늘 子일쁜 이에 대한 변동은 없다. 이를

공간적 지속이랴 부픈다. 이 공간내부에서는 주쩌，I (개인)는 자기의

권 2 1 (자각)에 도달될 수 없고 언제나 父에 대한 자로서만 존재될 뿐

이다. 유아기에서 벗어날 밤도가 없다. 무역사성이라 함은 이 때문

이다.

이 가부장제와 국가째도가 밀접히 관련되 었다는 것， 그 철학적 기

반이 罷敎思想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 듀법은 오륜으로 집 약펀

다. 이러한 가부장제와 국가조직의 사상은 유쿄의 교리와 함께 동양

20) 헤켈， r 역사철학 J (검종호 역， 사상푼고)， p.22 1. 검윤석， “북

한의 민족이녕 - 주체사상과 판련하여-， ” r 롱일정잭 」 쩌11 4 뀐 처11 4

호(1 9 7 8 )， p.41 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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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서갑각으로서 우리 나라에도 오래도록 깊은 뿌리를 남겨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묵수성과 관련시켜 민족적 자부섭

을 살필 필요가 있다. 즉 민족적 자부섭의 정체가 유교적 사유에서

빚어진 성절에서 언유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자부섭이한 일종

의 감정이자 신섭이어셔 논리와는 거의 무판하다. 한마디로 이 감정

이나 신념은 겁일성의 항일무장루쟁과 그 후의 행위에서만 발생 적용

되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북한애서

말하는 민족적 자부섭의 근거는 검 일성이라는 존재에 있을 따륨이다.

이는 동양적， 조션조적인 關敎的 쁨、推의 剛面으로 분석될 수 있다.

소위. 父개념의 설정이 그것이다. 일체에 의해 살해당한 父개넘(국

가개념)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러움을 낳았다. 이 엄청난 결함부분을

메우려는 급진 적 인 사상은 그 대가풀을 찾는 강렬한 충동을 낳는 것

이며 이는 극히 자연스러은 일이기도 하다. 이플 어느 순간 하나의

고정모멜로 설정하떤 부는 항상 부로， 자는 항상 자로 상하관계가 성

럽펀다. 심리적 지속은 이로서 획특펀다. 대내적 번화는 없다.

이젓이 해밥 이후 헌재까지의 북한 사람들의 심 el구조라고도 쏠 수

있다. 더구나 남한을 대외적인 존재로도， 흑은 대내적인 존재로도

쏠 수 있는 처지에 놓을 수 있기에 부개념으로서의 낌 일성사상은 계

속 민족적 자부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번용의 또 하나의 에로서 歷史에 대한 해석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의 과거역사에 대한 기술은 독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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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대한 명가는 주처l사상의 헝성에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쁜

아니라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헌채 역사해석의 기준

은 다륨아닌 主體史觀이다. 즉， 주체성의 윈착， 탐성 • 노동계곱성 •

역사주의 현칙에 따라 역사적 샤물과 헌상을 명가하고 있다. 이 윈

척에 엽각하여 계승·발전시켜야할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역사학이 애국주의와 계급교양의 강화수단으로 인석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A民階級의 흘§點애서 명가한다.

북한에서는 절학사， 사상사의 발전을 唯物論과 觀念꿇， "했證法과

形而上學의 상반되는 두 조류가 -e'Xll승}

.,.. 。 ‘- 역사로 파악한다. 유물론과

번증법은 진보적 계층의 이 익을 대변하고， 관녕폰과 형이상학은 인민

의 푸쟁을 억압·말살하려는 반동계곱의 이해를 대번한 것으로 구분

•
하여 이 두 조류 사이의 푸쟁이 두 계급 • 계층간의 푸쟁을 반영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상사의 특정으로 유물론인

번증법적인 사유가 중단없이 계속 발전해온 점， 유물론 절학이 번증

법적 사상 묵히 진보적인 사회정치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뱃으며 발전

해온 정， 불교에 대한 적불폰， 유교에 대한 실학， 기독교애 대한 동

학과 같은 무신폰 사상이 말전패온 접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北韓의 歷史學은 단순한 학운으로서의 기능을

념어 정치사상적， 정치요화적인 역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해

석에 대한 기준은 黨의 政#3;뿐、想的 觀點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그 기준도 당의 헌실적 옥표와 관련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째시되

고， 그 때문에 정치정세에 따라 명가의 기준이 달라지게 펀다.

實學에 대한 평가는 과거 전통문화애 대한 명가의 변화를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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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에로 들 수 있다 . z l 〉 전롱문화에 대한 전면적 언무와 계승

.,

이 주장되던 시기에 실학은 번증법적 • 유물폰적 요소툴 내포하고 유

물론철학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엄윈한 진보적

양반들과 농민 • 도시평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 이대올로

기로 높이 명가되 었으나， 復古主義 경향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는 과

정에서 실학애 대한 과도한 평가가 지적되어 르게 수정되었다.

‘ 실학파를 올바로 멍가하는 것은 민족문화유산을 ;에승 발전시커는

데서， 교육사엽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헌해나가는

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 고 설학평가의 의의플 쩌l 시 한 투l

「 동안 설학사상을 “ 녀무 높게 명가해왔다 ” 는 金日않의 敎示2 2 )

플 기준으로 하여 실학파의 사상은 반동통치배틀을 반대한 진보적 양

반계층의 사상으로서 거기에는 그들이 처한 사회채급적 처지얘셔 오

는 븐질적 결합과 당시의 생산력 수준과 과학발전 수준애 의하어 쩨

약되는 어려 가지 제한성이 있￡며， 붕걷제도와 특뀐적인 。i 님~ A I .!!!. 츠L
。'-'-l:..C!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사회정치적 번혁을 주장한 것으로 封建뿜敎思想

의 태푸리를 벗어나지 옷하었을 쁜 아니라 여러 가지 미신적이며 lJ)

과학적 인 걷해를 먼치 못한 한계가 있다고 再評 f톨 되 었다.

그렇기 때운에 실학파인물들은 어디까지나 당대의 역사적 환경에서

만 일정하게 진보적인 역할을 한 켓에 지나지 많으며， 따라서 그들의

21) 검 영수， “ 북한에서의 실학 연구실태， ” r 톰일푼쩨언쿠 」 체 1 권

쩌1 4 호 (1 9 8 9 겨 울)， pp. 210-234 참조.

22) 검영수， “.브. 1s~ 이
-, ‘- ..., 다산연구시 각， ” r 동아연구 」 쩨 1 9 집 (1 9 89，

12)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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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이나 작품들은 당시의 역사나 문화플 연구하는 데는 물폰 중요한

젓이지만 오늘에 와서까지 그 무슨 콘 의의를 가지는 것처렁 폴 수는

없다고 한다. 결국 설학파의 사상은 “ 로동계곱의 혁멍사상도 용건

주의사상도 아니며 자본주의적 관계가 험성되어 가던 조기얘 반동적

용건롱 ~I배들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 것을 지향한 진보적

절학사상조류 ” 로 명가되 었다.

이와 같이 歷史 속의 傳統文化는 주체사상헝성과정에서 필요에 따

라 쫓容의 과정을 거졌다.

3. 改 造

전룡문화의 개조는 북한정치쳐l제의 정롱성 확립융 위해 많은 분야

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훌빼빼統의 영IJ j훌 를 들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렵 북한은 민

족사를 당성의 윈척에 의해 꽤석하여 검일성째제를 정당화하는대 이

용하고 있다. 해방 후 역사관이 정럽되지 옷한 조기에는 46 년 의 r

조선민족부쟁사 」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갈이 민족사를 사회주의이

론에 입각해서 초선공산당사 중심으로 해석했으며， 그 후 마르르스의

5 단 계 경제발전폰의 도엽이 논의휩에 따라 56 넌 과 58 년 의 r ~셔로‘- '- 。

사」 상· 하에서는 唯物論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60 년 대 에 들어서번서 검 일성의 우상화률 위해 근세사， 헌대

사를 중섬으로 한 58 년 의 r 조선민족해밤푸쟁사 」 를 객펀하고 검 일성

의 혁멍전폼의 부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겁일성은 64 년 11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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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예술민들에게 “ 혁멈적 문학， 예술을 장작할 데 대하여 ” 라는

교시를 내려 당과 혁멍에 복무할 수 있는 혁명전몽교양을 섬도있개

할 것과 혁병적 대작을 창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겁일성 집안의 血統을 미화하어 개인숭배의 바탕으로 삼는 노

럭을 가울어， 봉화， 은률 등지에 검일성의 父 깅헝직의 사적지， 사적

관이 건립되었고， 함경북도 회령에는 검정일의 생모 검정숙의 사적

지， 사적관이 건렵되었고 평양시 곤쿄의 대성산에는 혁명열사능이라

는 멍칭하에 검정숙의 능이 생겼다. 더우기 1866 년 미국상선 셔만호

를 격칩시켜는데 겁일성의 증조부 검응우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으며，

3 • 1 운 동 은 겁일성의 父 검행직의 반일지하조직인 조선국민회가. 19

20 년 대 후반기 이후의 항일부쟁은 오직 검 일성의 주도로 행한 것처럼

역사를 개조하고 있다.

역사개조의 예플 몇 가지틀먼， 고포선， 부여， 삼한을 古 ft如繹휩l

國家로 설정하고 있고， 고려시대의 묘성과 정지상의 난을 중앙과 지

방간의 지역적 대법으로 보는 南韓의 역사해석과는 달러 대토지 소유

A와 중소 봉걷계급간의 루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l‘ ~ 만적의 난

을 피지배계층의 지배층을 향한 階級關爭의 시각에서 르게 뽑횟l시 키

고 있으며， 訓民正音 창조도 세증대왕이 封建힘l度를 행化할 옥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펴고 었다.

톡히 A物評 f홈 에 셔 억사개조의 에는 잘 드러난다. 인물명가애서는

그가 인민적 • 진보적 • 애국적 엽장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 명가의 기

준이 펀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애국섭은 애국섭대로 높채 병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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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愛園心을 階級的 入樓에서 명가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관

점에서 옛 명장이나 그들의 애국주의를 명가쉴 때는 애국주의의 계급

적 기조가 본절적인 문째가 펀다. 애국멍장들은 거의 전부다 경제적

관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대판료였으며， 그들의 사상도 지배

계급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어서 지배계곱에 속한 애국멍장들

의 애국주의는 결코 인민의 이 익을 위하여 발휘펀 것으로 폴 수 없다

고 한다. 이들이 소위 부르조아 멍장이다. 왕전， 이성계， 겁부석

등이 후q륨切下펀 대표적 인물들이다.

반면， 온달은 천인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얘 억대로 병장에 찌지 옷

하였다고 비판하먼서. 6 세 기 후반 후주 칩입을 격퇴할 때 흥지휘한

공을 들어 애국멍 장으로 멍가하고 있다. 또한 국왕에 반대했다는 이

유로 역대로 반역자로 명가되어온 배중손을 몽고칩락자 및 그와 결

탁한 국왕 일따와 용강하게 싸운 애국멍장으로， 전봉준은 농민전쟁을

지휘하여 봉건지배층과 일제정략자에 대한하여 부쟁한 명장으로 높거l

평가하고 있다.

이순신에 대해서는 부패무능한 봉걷지배계급의 박해를 무룹쪽고 칩

략자를 부쩨르는데 힘쓴 애국멈장이지만， 양반지배계곱 출신의 지후l

관으로서 그의 애국섬은 국왕과 봉건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조한 것

으로셔 양반지배계급의 몽xl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었다고 명가해

그의 얘국섭의 한계를 지 적한다.

개조의 또 하나의 예로서 f협惡 의 美德을 들 수 있다. iξ i;~
J '- 정치교

양사엽에서는 역사에 나타난 否定的인 때面들을 강조함으로써 헌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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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욱복하고 혁멍적인 멸의를 불러 일으키려는 공접적인 방항으

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 xl교화사엽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敵

에 대한 증오섭의 공정적 인 사용이다. 적에 대한 불타는 적개섭은

사회주의적인 애국섬과 헌존하는 정치치l 저l에 대한 신뢰감을 불러 일

으카고 있다. 미제국주의， 일본제국주의라는 적은 북한에서 가장 흔

히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증요의 대상이다.

이런 증오의 감정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휴머니

즘으로 언결펀다. r 곤 로자 」 에 의하먼 계곱적인 적애 대한 증오의

정신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산주의휴머니츰의 핵심을 이룬다는 껏이다 . Z 3 〉

23) r 곤로자 J (1 9 6 4 년 10 월 호 . p.6). 이운웅， “ 북한정치문화의 헝

성과 그 륙정，” 앞의 을. p.198 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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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適應努力의 時期的 區分

마르르스-레닌주의를 북한에 이석하기 위해 북한이 조기부터 계속

추진해온 정잭 중의 하나는 傳統文化에 대한 選擇的 풋容政策이다.

北韓도 다콘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 빛 새 사회

의‘ 조행을 교양사업의 옥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시도

한 {훨統文化의 選擇的 쫓·容에 대한 정잭의 번전과정을 살펴 그 속에

서 나타난 전봉문화의 변화과정을 보고자 한다.

북한이 시도한 정잭의 번천과정을 시기무분율 해가며 정확히 추적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변의상 네 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第1期( 1945 - 1958)

이 사기는 소련의 사회주의적 문화의 樓做期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기구분을 하는 이유는 첫째， 6· 25 이 전까지는 륙기할만한 문·화정

잭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과， 둘쩨， 1959 년 부 터 는 온격 적 인 주쩌l사

상 확립기로 접어 들먼서 文化政策이 르게 번선되었다는 점 때문이

다.

6 • 25 이전까지는 소련의 지원 아래 정치적 기반융 구축하는 시기

었기에 뚜렷한 문화정잭이 없고 단지 ‘ 건국사상 총동원 ’ 이라는 무

호플 제시하고 남칩을 위한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정도었다. 뿐、想敎

育의 밤향에 대 해서 는 @ 마르르스-레 닌 주의 로 무장할 것，(2) 반미 • 반

일사상의 고쥐，<3>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할 것，@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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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 I르 강화할 것 등을 언곱젤 정도였다.

그런데 전후 복구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t ,’.. '"-r..x... 결!

펀다.

내걸고 정지，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진 개혁을 단행하채

이 시기에 사유재산의 몰수， 토지개혁， 생산과 노동의 집단화

등 경제체제개혁을 단행하먼서 전몽적 제도와 생활양식의 타파릎 위

해 철저한 階級意짧을 고취하고 공산주의사상교육을 강화하게 펀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가족관계를 비콧한 여타 영역의 생활양식애

번화를 조래하게 했으며，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타파하는 의도적 인 쿄

~';셔
-, -, 노력도 수반되어 생활양식의 번화는 르게 촉진되 었다.

이 사가의 개혁의 기준은 마르르스·레닌주의였다. 적성화， 전푼

화， 노동화 등 3 대 교육지칩을 포함한 文化政策의 基本方向도 소련의

것을 모땅한 기본 윈착이었다. 이같은 소련째인 마르르스-레닌주의

에 따라 모든 체제와 제도， 그러고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포함한 생

활양식을 개혁하려 했던 북한은 傳統文化를 낡은 것이라고 하여 배격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第2期 ( 1 958 -1972)

이 시기는 주쳐l사상에 엽각한 혁명전롱의 확렵기로서 한마디로 전

롱문화의 選擇的 풋·容의 g흉 뼈 라 고 쉴 수 있다.

이 기간은 주쩌l사상을 부각시켜 소련에의 의존상태에서 다소 벗어

나 새로운 정치노선을 무축하번서 내적으로 혁멍전몽을 확렵하여 정

~1 교 화 를 포함한 문화정잭의 밤향을 전환하게 펀다. 1955 년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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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펀 주쳐l확링의 필요성은 1958 년 사회주의 걷설을 표밤하먼셔 본

걱화펀다.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또한 국내 권력루쟁의 소용돌아에서

主體確立의 名分을 내세워 이폴 타개해나가려는 겁 일성은 공산주의

이석과정에서 말살 • 단절하려 했던 전롱운화와의 갈등을 인석했으며，

더우가 주민들의 저합과 반발을 무마시 킬 휠요플 민석했다.

복강l 사회제도와 물질적 조건이 사람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르

스-레닌주의 원 칙 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인 석하게 되 었다. 이는

다음의 언설문에 나타난다.

“사회생휠의 제도적 • 물질적 조걷들이 번하여도 낡은 사상과 낡은

습성들은 아직도 남아 있드며 한 사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떠지며

계승펀다. ” Z4 >

이는 생산관계를 포함한 정제사최의 체반 제도를 사회주의 적으로

개조하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닦아 물질적 요새를 접령하는데 르째 성

공했으나 사람의 意識構造는 르게 번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

이다. 또한 사람의 의식구조를 개조하고 운화수준을 높이는 일은 사

회제도와 물질적 조건을 개조하는 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라고 지 적하고 교육을 포함한 文化政策의 方向을 轉模할 것을 시

사하고 있다.

24) “ 정소년 교양에서 교육일근들의 임무에 대하여 " (전국교육일곤

열성자대회에서 행한 검일성의 연설， 1961 년 4 월 2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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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꺼번얘 다 없앨 수

없으며 접차적인 방법으로 푸준한 요양과 푸쟁을 몽해서만 없앨 수

있다.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은 수전년을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생활

과 언결되었으며 적지 않은 관습과 습관， 풍속으로 펀 것들은 그것의

보면성으로 하어 좋은가 나쁜 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낡은 사회외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으로

확렵하기 위한 사엽을 행정식，강압식으로 할 수는 없다.…‘오직 낡

은 사회의 생활양식의 본질과 해독성，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본질과

우월성을 인내성 있게 목적의식적으로 해설교양하는 것과 함께 낡은

생활양식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부쟁을 진행함으로써만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묵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접차적으로 확럽

해 나칼 수가 있다. ” 2 S >

이런 취지에 따라 전몽문화에 대한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선택적 수용의 문을 다소 넓혀 결혼， 회강， 조상제사， 성묘 등과 갈

은 관혼상제의 예식 같은 풍습을 허용하고 동무 호칭을 선별적으로

아게 하며，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표하는 등의 조치가 쥐꽤겼다.

3. 第3期 ( 1972-1980)

이 시기는 1972 년 12 윌 에 겁일성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新훌法인 사

회주의헌법을 공포한 후 검정일에 의한 김일성주의가 완성되는 시기

25) r 검일성저작선집 」 제6련，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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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기간에도 제2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몽문화와 주민들의 의

석무조와의 마찰을 피하고 전몽운화와의 調和를 모색하는 문화정잭을

계속 시도한다.

그러나 가정의 쩍멍화를 제3기 조기까지 계속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전승되는 닭은 사상 • 습관을 근절힐 수 없고 혁멍과엽수행에 장애가

펀다고 판단하고 70\년 대 중반부터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최소화하

는 정잭으로 재전환하게 펀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이다.

그 예의 하나가 1976 년 4 월 얘 고효-8).
。-'- '-

전문 6 장 58 조 로 펀 “ 어린이 보육교양법 ” 의 전문에 “ 어린이로

하여듭 주쳐1헝의 혁멍가로 보육 • 쿄양하고 모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로 시작한 내용의 을자는 @모든 어린이들

을 국가와 사회의 부탕으로 보육 • 교양하며.<2>어린이들을 과학적으

로 문화적으로 카우기 위한 가장 선진적인 제도와，a>모든 어린이들

을 주쳐l헝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카우기 위한 혁멍적 째도를 수

렵 • 운영하여，@여성틀로 하여곰 자녀를 키우는 부탕애셔 벗어나재

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보장하고 그들의 혁멍화 • 노동폐

급화를 다그치게 한다는 등으로 요약펀다.

그러나 이는 표먼상의 명분이며 겁일성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옥적에서 전몽적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집단오로 이판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부모로부터 전승되는 일체의 날은 사상과 습관을 배째하고

깅일성을 어버이로 어가게 하여 겁일성의 지시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

하는 인간으로 조험하려는 것이다. 문학 • 예솔의 정잭도 여기서 쩨

외되지 않￡며， 언어와 언론 등 動員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여기애

춧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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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4期( 1 980 以後)

이 시기의 문화정잭은 검일성지배처l제 유지와 더불어 검정일로 이

어지는 세습처l제를 확렵하기 위해 수럽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훨뼈뼈統의 神훌훌性 고양이며， 어버이에 대한 孝

遭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다. 80 년 대 초반부터는 부모의 잘옷을 고말

하는 것은 인륜에 어곳난 행동이라는 검얼성의 지적도 나오는 것을

볼 때， 서l 습체 제 확럽과 관련펀

키려는 것으로 생각펀다.

전몽적 요소를 주민들 의식에 부각시

묵히 최근틀어 가족제사라든가 성묘를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분위

기에서 전봉적인 가치 및 의석얘 대해 매우 유언하게 대처하려는 북

한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음년 추석부터는 성묘객들에채 국가얘서

수송수단을 체공했다는 한 방문객의 목걱탐을 실은 신푼기사에서 이

를 확인펠 수 있다.

또한 歷史觀의 變化도 읽을 수 있는더L 1987 년 판 r 조선몽사 」 에

나타난 번화가 그것이다. 1977 년 판 의 것에 비패 볼 때， 계급적 판정

이 상대적으로 약화펀 젓으로 보이는 곳이 발견펀다. 이러한 번화가

사관의 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봉문화의 평가에서 복

고주의를 비판하먼서 과도하게 내세웠던 階級的 觀월을 어느 정도 완

화하는 젓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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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主體思想、에 基鍵한 新政治文化의 創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정 ):1문화는 북한 정치처l제를 둘러싸

고 있는 역사적， 환경적 조건과 함께 정권수랩 이후 정치체제플 지배

하고 있는 共慶主義 이데올로기， 그리고 북한사회의 정치적 ;셔 t;):~
。 o a

산출시 킨 傳統的 文化 등으로 구성 되 어 있다. 이 요소들의 상호관계

속에셔 만들어진 북한정치문화는 북한 정치체제 작동원러로서 그 기

능을 수행해 왔다.

헌재 북한의 정치문화를 대표하고 지지해나가는 것은 다룸아닌 主

R흩옆‘ 想、 이 다 .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

켜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현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전봉적 정치문화

의 여러 요소들을 적절히 짧用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에 의해 주도되

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혐성된 것이다.

1. 特 性

전몽적 정치문화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여 형성펀 주

처l사상에 의꽤 주도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特性은 무엇인가?

첫째， 敎條的인 理;영‘主義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조적인 이념주의는 공산주의 쳐l 체 의 속성을 지적하는

대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이젓이 북한 정치운화의 내용상의 륙짐으로

지칭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내의 어느 공산국가보다도 완고하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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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륨 지도하는 이 념을 조작적으

로 정렵하고 그를 절대시하며， 이념의 적용과 실천애 현실적 융룡성

을 전혀 공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체제의 인지적 태도와 습득펀

의미한다.

:l'l.:j 'is) 츠L
。 o a

이미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 및 중국당둑이 마

르르스-레닌주의의 오휴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대

반해， 북한정권은 이를 條正主義라 배난하면서 그 이넙적 쿄조성을

철저히 지카고 있다. 이 이녕적 요조성의 결정채가 바로 主빼뿐、想아

다.

물론 북한 부총리겸 외쿄부장 갱 영남은 91 년 9 월 14 일 자 영묵의 곤

사전문주간 r 제인 디뻔스 위를리 J (JDW) 와 의 회건애셔 북한은 변화

하는 국제정세와 지 역륙성애 부함되지 않는 마르르스주의툴 사실상

ι빼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북한의 확고한 이대올로기 였던 마르

르스주의를 “ 정부의 유용한 도무로서 사실상 포기됐다 ” 고 말하고

“ 마르르스주의는 헌재의 일상 헌설， 록히 유렵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나라와 그 역사애 비추어 적용될 수 없다 ” 고 덧붙였다. 이는

마르르스주의가 곱번하는 국제정세얘 대한 포콸적이고 과학적인 해탑

을 줄 수 없다는 의미가 펀다. 참으로 획기적인 발언이지만 이는 남

북한 유엔동시가엽융 전처l한 對外用 향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도 북한은 그 기본을걱얘 있어서는 마르르스-레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다시 말하번 북한의 경제채

제， 무조， 그러고 운영은 마르르스주의 이폰인 프콜레타리아 독재，

프콜레타리아 국제주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게곱부쟁 및 유물

사관， 잉여가치콘 등을 떠나서는 그 해석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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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政治構造， ~D 없l 그러고 統制는 레닌주의 이콘인 집단주의원

리， 쩌l 묵 주 의 폰 ， 작 업혁멍콘， 당의 향도적 역할콘， 民主的 中央主義

原理， 새 사회주의자적 생활규범 또는 행동지칩 등을 벗어나서는 그

분석이 불완전한 것이다.

로
L

B흩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당독재로， 일당독재가 일인 개인숭배독

재로， 일인 개인숭배독재가 검일성-검정일 후계쳐l 제 독재 로 번형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본 배대는 아직도 마르르스-레닌주의이고，

主體思想은 그 뼈대를 유지하고 있는 살아라고 비유혈 수 았다.

이런 륙성을 지니게 펀 이유는， 무엿보다도 북한정권의 출헌과정에

서 언유한다. 소련과 중국에 의꽤 의도펀 他律的인 政樓수법이었기

에 권력의 정봉성에 약점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이념적으

로 교조성을 고수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分斷狀況이라는

*훌珠性이 이를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위기적 안보상황의 대처

를 위해 이념적인 공고화를 유지하여 체제의 봉합， 동윈， 합리화기능

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푼에 오늘날

북한에서 검일성 주체사상의 봉치이념화가 가능하도폭 펀 젓이며， 그

결과가 당 듀약에까지 “ 오직 위대한 수령 검 일성동지의 주째사상과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펀다 ” 고 뮤정하고 있는 것이며， 온 사회를 주

쳐l 사 상 으 로 일색화할 것을 전주민에게 요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휠옮II 밤j 權威主활를 들 수 잎다.

공산주의혁영폰은 본질적￡로 당독재이며 이는 프몰래타리아 계곱

독재로 시작하여 당독재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일인 독재로 같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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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 망이폰에 따라 걷설펀 모든 공산국

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專制的 權威主義 성향을 띠게 펀다.

륙허 레닌주의의 영향은 북한을 전제적 인 통 ~I쩡태로 만들었다고

합 수 있다. 레닌주의는 社會主義와 專制主義의 結合體라고 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멍을 롱하여 사회주의체제플 도입하

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는 전제적 몽지방석:로 이를 유지해간다

는 주장이 바로 레닌주의의 팩섭이다.

로 엘리뜨주의로 번절하게 되어 있다.

그헌데 레닌주의는 필언적으

비혁명적인 다수의 프롤레타

리아를 동시에 참여시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혁명의식이 루

절한 소수엘리뜨들이 지배집단을 별도로 행성하여 지배체제를 무성하

지 않을 수 없다. 이 지배집단이 黨이다. 따라서 레닌주의는 엘리

뜨주의로 雙質하지 않을 수 없게 펀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레닌주의체제의 典型이다. 북한정 ~I 채

제는 레닌주의에셔의 일당지배체제플 더 엘리뜨화하여 일인지배체제

로 번헝시 킨 젓이다. 또한 그 내용도 달라졌다. 례넌은 사회주의를

위한 전째주의를 내세웠지만， 북한의 겁일성은 社슐主義를 버런 專휩l

主훌훌로 雙質시커가고 있다.

이번 공산주의 이대올로기의 영향이 북한의 정치푼화를 전쩨적 권

위주의로 만들기도 했지만， 보다 르게 작용한 것은 傳統的 政治文化

라 하겠다.

전봉적 정치문화의 하나인 권위주의적 요소가 오늘날 북한의 정치

문화로서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정치처l체가 입증하고 있

다. 륙히 王朝的 父子世웰이라는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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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적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김일성 일인 독재， 개인숭배문제를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경험에서

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할지라도 권력세습의 겨도는

북한애 존재하는 독륙한 정치행태인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이데올

로기가 봉걷적 신분제를 댐惡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는 정애서 볼 때，

북한애서 혈몽계승폰을 내세워 검정일에 의한 權力승계의 當옳性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옥쉴 만한 봉걷적 세습논리인 젓이마. 좀

더 구체적으로 알펴보먼， 북한은 “ 수령의 혈롱을 계승하는 후계자는

누구보다도 인민대중의 기대와 신뢰를 받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째가

펀다”고 혈봉계승의 펼연성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장은 검정

일의 40 회 생일을 기해 발표펀 사로정 기관지 r 로 동 청 년 」 의 사설

“ 주체의 혈몽 " (1 9 8 2 년 2 월 16 일 자) 에 잘 나타나 었다.

이저럼 북한에서 왕조적 부자 세습이라는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은 전제적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土훌化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

하는 대표적 인 사례다.

룩히 북한의 경우 공산화과정에서 봉걷성을 셋어내는 과도기로서의

혁병적 곤대시민사회단계를 거지지 못하고， 이써조선의 용건사회가

일제식민지 봉치가 중단펀 이후 그대로 북한 공산주의사회로 이어졌

다는 데서 그 독복성의 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A셋 째 ， 民族主義的 性向을 띤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 =' 1

에 있어서는 민족주의는 원직적으로 적대시되고 있다. 따라셔 북한

에서도 여l 외 일 수 없는 것으로 프폴레타리아 묵제주의노선을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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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겁일성도 民族主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否定하면서도 자주성， 민측의석， 민족적 자부섭，

민족적 대만결， 사대주의 반대， 사력갱생， 민족적 자주의석 등 민족

주의적 성향을 주민에게 요무하먼셔 주처l사상을 표출시켜고 지도이녕

화하고 있다 . Z S 〉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중의 하나가 다

름아닌 민족주의적 성향이 북한의 정치문화로서 사회전반에 걸져 자

리 잡고 있기 때문이 라 하겠다. 즉 북한정권이 체제툴 롱합， 동윈，

유지하기 위깐 하나의 통치수단으쿄서 북한사회에 전통적 정치문화로

뿌리를 박고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에 펀승， 자곡하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정학적 요인￡로 인해 일Jt]기 민족의식내애

잡재해 있던 성향， 그리고 한국동란으로 형성펀 북한주민들의 반미의

식을 자득하여 장재의식의 헌재화를 적득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

는 사실은 정치문화가 순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金日成 個

λ‘ 횟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족주의적 성향이 북한

정치·운화의 내용적 륙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멍한 사실이지만， 그

것은 종국적으로 개인 우상화를 옥적으로 북한 지도집단이 활용하고

있는 것 이 다.

26) 깅윤석， 앞의 글，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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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機 能

이번 륙성을 가진 북한의 정치문화는 북한정치째제작동원리로서 어

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첫째， 首領-主體體制의 正當化 機能을 하고 있다.

교조적 이념주의적 성향， 전제적 권우l주의적 성향， 민족주의적 성

향 등의 륙성을 나타내는 북한의 정치문화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권력

무조에서 깅일성 개인의 권력쳐l제가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었다. 결국 이 모든 륙성이 집약펀 主體뿐、想이라는 이대올로기에 의

해 뒷받칩되고 있다. 항일혁명전몽의 개조， 검일성 가계얘 대한 미

화 빛 절대화작업은 主體뿐、想의 首領훌훌으로 구l 착 되 었 고 ， 여기서 절대

적 권위와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합리화하고 있다.

둘째， 댐力世훌훌뱀制의 合理化 機能을 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학병의 매 단계마다 주째사상에 근거하여 겁 일성 수령

처l제의 계승적 성격을 더욱 분멍 δl 하었다. 이와 더풀어 유일적 후

계체제의 논리전개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후계자폰， 수령결정론， 혁

멍적 수령관， 지도자폰 등을 앞세워 주민들에재 푸준히 뭘훌훌시커왔

다. 이런 번에서 주처l사상은 궁득적:로 북한의 셰습적 권력승계를

합리화시키는 기능으로 구l 결 되 고 었다. 공산주의 이론에 있어서 뀐

력의 세습은 만지 않는다. 이를 정당화시 킬 수 있는 푸렷한 멍분을

만들지 못하면 이의 실헌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겁

일성의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전을 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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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바로 검정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권력세습의 합리화를 시도

하고 있다. 그러고 주민들은 이를 콘 저항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大꿨動員의 極大化 機能을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가치판단 및 태도에 있어서 준거틀이 되는 정치문화로

서의 역첼을 탑당하는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의 건설과 혁명이란 명분

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대중동원을 극대화하는데 힘을 발휘하고

았다. 주체사상에 의하먼 혁멤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人民大뿔이며， 혁멍과 건설의 성과는 인민대중의 장조력을‘어렇채 조

작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검 일성이 제창한 주쳐l

의 령도방법， 혁명적 문중노선의 관철을 의이하는 것이다.

사상주엽을 봉한 군중동윈의 강화는 1980 년 대 이후 검정빌애 의해

주쳐l사상이 처l 계 화 되 고 그 절대적 권위가 강화됩으로써 더묶 촉진되

고 있다. 즉 주체사상에서 제시하는 이론과 방법을 무헌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지름길이라고 뮤정하고， 인민대중얘게 주

쳐l사상 쿄양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붙어 사회주의 전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동원은 더 한층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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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結論-南北韓 文化統合에 미칠 影響

1. 文化傳統과 統-

사회화 과정을 몽하여 공동처l의 구성원간에는 공봉의 가치정향， 공

몽의 사물인식방법 등이 전수되며 이러한 정신영역에서이 동절화펀

요소들의 집합을 文化라 부픈다. 문화는 세대간에 전수되고 또한 억

사적 축적， 번경을 겪거l 펑으로써 하나의 傳統을 헝성하게 펀다.

文化때統은 사람이 환경을 민석하는 방식을 규정하며 가지껑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조적 준거로 작용하게 펀다. 이번 뜻에서 문화

전몽은 사랍이 자기 삶을 영위꽤나가는 데 결정적 억혈을 하는 이차

적 환경으로 작용하게 펀다. 따라서 운화전롱은 인간의 存在樣式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문화전몽이 다른 공동처l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일차환경에 대하여

다른 반응을 나타내며， 갑은 사상에 대하여서도 다픈 가치명가를 하

게 되는데， 이는 인석의 플과 행위선택의 틀이 묘두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개의 인간공동처l는 集體的 固有特性 (s yn t a li ty)

을 나타낸다. 2 7 〉

정형화펀 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 傳統이 펀다. 그러나 문화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장조물이다. 문화는 다릉아닌 사람에 의하여 만

27) 이상우， “ 문화전몽과 몽일의 과제， ” 미윈문화재단 장럽 제 2 0

주 년 기 념 학술섬 포지 엄 발표논문(1 9 9 1 년 6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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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젓이다. 어떤 계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전용과 다른 인식， 다

븐 태도， 다른 행위선택을 하기 시작하번 전봉문화는 바푸1 :재 펀다.

文化雙形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운화인석을 전체로 統一의 課훌훌롤 문화전롱과 관련지

어 검토해보려고 한다.

남북한이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서로가 서호를 ‘ 우리 ’ 라고 생

각하기 때푼이다. 따라셔 統一의 當뚫툴 논하는 과정애서 일차적으

로 등장하는 것은 역시 民族이다.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툴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에셔 뽕밀과제툴 당위의 영역흐로 간주한

다.
", ...

흩r τ: 여기에는 우리 1:J1ξ~~
‘- -, '- 하나의 국가률 이루고 살아 왔으므

로 분단펀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봉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곁들인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園家틀 이추고 살아 온 역사가 천년이 넙기 때

문애 우리의 의식 속애는 민족과 국가가 나라라는 개녕과 뒤섞여 있

어 분리되지 않은 재념으로 인석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몽일이라고

할 때는 민측롱일과 국가통일을 모두 말하는 수가 많으며 정치몽함，

경제몽합， 사회몽함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쓴고 있다. 그러나

본원적인 몽일의 당위는 民族共同體의 單-性 回復으로 구l 일 한다 .

따라서 몽일의 핵섭은 민족 몽일이며 국가몽일은 부차적인 것이 펀

다.

이런 맥락에서 쏠 때， 文化同質性 維 t;t 는 민족범위풀 결정하는 중

요한 기훈이 펀다. 그 동만 우리 민족은 역사적 륙수성으로 인해 민

족， 생활공동체， 정치공동처L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푼화공동처l

등 모든 젓을 자언스렵게 하나로 인석하고 설아왔었다. 그러다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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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동체는 점차로 敵對的 共存關係로 발전되어 왔으며 헌실적으로

적대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사회는 분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정

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인위적으로 서로간의

차별화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짧은 시간내에 엄청난 異質化를 초래

하였다. 륙히 이데올로기의 철저한 주엽을 옥적으로 북한정권은 문

호}전몽을 인우l적으로 번용， 개조해 왔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사이애는

문화전몽의 共有부분도 축소되 었다.

만엘 남북한 사회간에 文化同質性이 깨어지게 펀다번 두 사회 .... .!.~-r 。

원을 서로 묶는 연계는 인종적 동칠성만 남게 펀다. 그럴 경우 몽일

의 망우l 는 없어지게 펀다. 서로가 서로플 우리라고 느끼지 않는 상

태에서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은 무의미해진다. 여기서 문화동질

성에 기조한 統一의 當뿔는 존재하게 펀다.

2. 文化統슴에 미칠 北韓政治文化

헌재 북한은 政治統-優先論을 주장하고， 냥한은 생활권몽합-문화

몽합-사회봉합을 거셔 정부봉함으로 가는 衛進論을 펴고 있다.

북한의 정치몽일우션폰을 펴는 논리는 간단하다. 남북한의 이질화

펀 사회를 일단 하나의 정치처l제 속에 롱합하여 함께 政治敎化를 실

시해나가번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같아지고 문화헝석， d·.!.}- .!.~ 승~ -C: j}-
I 0 0 0 ....... E

게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의 바탕에는 레닌주의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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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이 진하게 깔려 있다. 즉 인간의 의석이 란 인위적으로 개조합

수 있다는 생각과 인간공동체에서는 政治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생

각이 바탕이 되 어 있다. 이 는 인 깐을 짧的 存在 (Ga t t u n g s Wesen) 로

인석하는 공산주의 세계관과 연계펀다. 반번 남한의 접진롱합론은

자유민주주의적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남북한 사회는 아직 전롱문화를 共有하고 있다 전몽문화얘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왜곡과 수정이 가꽤졌지만 그 근간에 있어서는 아

직도 같은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조음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전통문

화는 남북한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러나 생촬운화의 異혈化는 점차

진행되고 있고 이 상태가 장겨간 지속펀다먼 문화째계가 바뭘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

우리의 몽일논리의 출발은 남북한 사회를 묶는 文化傳統의 共有라

는 연계인식에서이다. 따라서 가치의 절대성을 내세우고 그 실션을

목적즈L로 하는 일당지배의 계곱지배， 일인 개인숭배를 앞세우는 북한

정치처l제와는 體힘j 相 應性 ( s y s t e m compatibility) 이 전혀 없어 지곰

헌재로서는 무러한 정치봉합을 시도할 수 없다. 한 쪽의 체제륙성을

살 리 려 면 다 른 쳐l 제 의 뜩 성 은 죽 어 배 21 기 때 운 이 다 • '" ...
결i τr 정치몽합을

이푼 후 하나의 정치체제 내에서 문화봉합노력을 펴자는 주장도 타당

할 수 있으나 )(.1 음 으 로서 는 헌실성과 이득이라는 번에서 받아들이가

어웹다. 헌 단계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봉합우선폰을 따르게 되

면 많은 사랑의 權姓이 따르게 펀다. 묵히 북한이 지배권을 가지는

정치몽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그러하다. 몽일의 목적을 남반부

의 프콜레타리아 계급 해밤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냥한의 非프롤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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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껴l 급 의 이익은 희생될 젓이 당언하다. 과언 이러한 희생을 강

수 첼만콤 정부몽합의 필요성이 콘가 하는 것은 민족적 차원애서 신

중 δl 검 토 되 어 야 한다 •

3. 文化統合을 위한 方案

그러떤 문화봉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 난 반 세기 동안 서로 다른 공동쳐l에 속하여 다른 사최화과정을

겪은 남북한 주민이 공봉의 문화를 나누어 갇도폭 하는 일은 결로 쉬

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분단 이전의 공동문화전통요소를 정치지도

자들이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 북한사회에서 살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양식，

일이다.

생활문화， 가 .:>:1정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분제는 어떻게 정치 적으로 분단펀 상태에서， 체계적 교육을 실시젤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의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문화는 接뼈과 交流 속에서 移入펀다. 따라셔

문화동절화작엽에서 우선적으로 추무해야 할 일은 남북한사회간의 文

化接뼈의 樣슐확대라 할 것이다. 주민간의 자유왕래가 허용되지 않

은 상태에서라도 저1 3 국 에 서 의 회의， 공언， 행사 등을 톰해서라도 가

능한 모든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름語의 再統一， 傳統文化의 再 E훌

옆， 그러고 새 시대의 생활방식의 윤일화 등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

다. 룡신이 허용되면 언론매처l를 몽한 문화몽합을 강력히 추진할 펼

요가 있다. 오늘날의 발달펀 영상매체의 문화동질화 위력을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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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번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동질성도 그렇채 til

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탤레비전애 의한 40 여 년 간 의

문화몽합 노력으로 콘 무리 없이 뽕독에 성공했다.

몽일을 앞당기는 전략으로 문화봉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채우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부슨 내용을 어떤 방식흐로 전달하여야 푼

화봉합이 쉽게 이추어질까에 대하여 지음부터 연무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고 이 런 작엽의 선행과제로 우리의 文化뼈統의 1£빼性융 確立

하고 체계화하는 작엽을 펴나가야 한다. 운화영억애셔의 이러한 노

력은 군사외교적 노력 옷지 않게 중요하다. 군사적 능력유지， 외요

적 노력 등은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는 절대적으로 펼요하나 봉합단채

애 들어서번 전혀 기여 못하는 노력들이다.

남북한 사회를 헌재의 분단상태로 방치하면 공극애 가셔는 두 채의

독렵펀 공동째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율 이루려번 의식적

노력으로 문화몽함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몽합이 이투어지번 정치헝

태에 대한 의식에셔도 셔로 정곤하게 되어 정치통일로 나아갈 수 있

다. 만약 정치적 통일이 내외의 힘얘 의해 성취펀다고 할지라도 푼

화적 상 δl성에 의해 생긴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남북한간의 진

정하고 협동적인 판껴l 는 탈성될 수 없게 펀다.

소련이 변하게 휩에 따라 반역죄 기소가 취하휩으로서 망명생활을

같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꺼l 펀 솔제니진의 다음 말은 푼화이칠성으로

인한 통일의 어려움을 앞둔 우리에게 중요한 교혼을 남긴다.

‘ 공산주의는 그 나라 문화의 전몽적 인 것을 根總하려 든다. 러시

아 혁멍이 그러했다. 이얘 대한 뚜렷한 철학이 나에게는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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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뼈統的인 文化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번영하나 그렇지

옷한 나라는 쇠퇴한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 나라의 앞날을 가늠한

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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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헌 I

[검일성의 저작류]

r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J (명 양: 조선노동당훌판사，

1973).

r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J (맹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

r 검 일 성 선 집 J , 초판， 전 4권 (명 앙: 조선 노동당출판사， 1953-1954).

r 검일성선집 J • 져1 2 판 ， 전 6권(맹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1964).

r 검 일성저 작선 집 J , 제 3 판 ， 전 6권(명 양: 조선 노동당출판사， 1969-

1973).

r 김 일성저 작집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r 노 동 당 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조 J (명양: ~서 L
........ ‘- ........

동당출판사， 1953).

r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합들에 대하여 J (명양: 조선

노동당출판사， 195 1) .

r 보전위생사엽을 발전시켜기 위하여 J (명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r 사상사엽에서 교조주의와 헝석주의를 퇴치하고 주쳐l를 확랩할 데

대하여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

r 사회 과학의 임 무에 대하여 J (명 양: 조선 노동당출판사. 1969).

r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헌리아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

전시키자 J (명 양: 조선노동당훌판사.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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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3 대 혁 멍 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J (명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1969).

r 여성동맹사업에 대하여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r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당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r 우리나라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잭의 몇가지 문체

에 대하여 J (명 양: 조선노동방출판사. 1969).

r 우 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뀐의 과업에 대하여 J (명양:

당출판사. 1968).

;ξ ~-f ~ .%.--'- ‘- --'- 。

r 우리 혁 멍 에서 문학에술의 임 무 J (명 양: 조선 노동당출판사. 1965).

r 우리 혁멍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J (명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r 조 선 노동 당 쩌1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 J (명양:

또선 노동당출판사· 1961) .

r 조 선 노동 당 제5 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윈회사업 총화보고 J (명양:

조선 노동당출판사· 1970).

r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동당출판사. 1962).

당먼과엽에 대하여 J (명양: 그셔

~ ‘-

r 조 선 혁 멍 의 진 로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8).

r 주처l사상에 대하여 J (평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7).

r 헌정세와 우리 당의 과엽 J (명 양: 조선노동당굴판사.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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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 한 운헌 1

r 경애하는 수령 검 일성 동지째서 밝혀주신 3 대 혁멍노션의 위대한

생활력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r 기 본 걷설사엽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잭 J (명양: 1 서 ..,. .s:.. t:)
~ ....... o 。

출판사， 196 1) .

r 검 일성 동지 의 혁 명사상에 대하여 J (명 양: 조선 노동당풀판사，

1972).

검 장만， ·‘ 조선노동당 억사연무에서 쩌l 기 되 는 몇가지 문제， ”

’
l
4

”/
‘

n”v
-,.•

때
、
‘,/샌

’’-.A”v
Fh
)n

나
ι

’’
4

/,

‘
、

·l
」자로곤

F--
’

------’ r 1:1 드....... ‘- 것은 조국건설에 J (명앙: 조선노동당출판사， 1974) .

“ 당사엽 방법과 작풍을 결전적으로 개선하자， ” 「 당간부에채 주는

창고자료 J , 제 4 호 (1 9 5 9 ) ， pp.2-1 1.

박곰절， “마르르스-레닌주의 기치플 높이 들고 10 월 혁명의 위엽을

계승하자." r 근로자 J , 236 호 (1963. 11) , pp.2-15.

박 달， r 3: τ~τ。:

1960).

맥 봉， r nl-1 ξ-ξi' ~

-69).

r 붉은 해발 아래

생명보다 더 구l 하 다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태양 검일성 장문 J , 전 2원(명양: 민문과학사， 1968

한길 혁영 20 년 J , 전5뀐(명양: 조섣노동당출판사，

1980).

r 위 대 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쳐l사상 J (명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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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위 대 한 수령 검일성 동지 전기 J (명앙: 조선노동당출판샤， 1982).

윤세명， ‘겁일성 장군의 항일부장푸쟁， ” 「 역사제문쩨 J , 쩨 11호

(1 949 . 9) , pp.61-75.

이 나영， r 조선민족해방루쟁사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8).

r 인민의 자주와 해밤을 위해서 J , 전 4권(명 앙: 조션노동당출판사，

1970).

r 자력갱생의 혁명사상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r 자주성을 옹호하자 J (명 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6).

r 정치사전 J (명 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태석， r 우 리 당에 의한 속도와 혁명문제의 장조적 해결 J (명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r 조 선 근 대 혁 멍 운동사 J (명양: 과학현출판사， 1961).

r 조선 역사 J (명 양: 과학맥과사전출판사， 1979-1982).

r 조 선 전 사 J , 전 3 3 뀐 (명양: 사회과학연무소， 1979-1982).

r 조선중앙언강 J (명 양: 조선중앙롱신사， 1950-1985).

r 조선봉사 J (명 양: 과학윈， 1956-1958).

r 주체사상에 기 조한 3 대 혁 멍 이 폰 J (명 앙: 사회 과학출판사， 1975).

r 주체사상에 기조한 세계혁명이폰 J (명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r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 대고조에 대하여 J (명 양: 조선노동당

출 판사， 1961) .

전세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영적 푼에작풍을 창

작펠 데 대한 당의 탁월한 밥칩，" r 곤로자 J , 제 4 04호(1 9 7 7 .

6) , pp.5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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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 λ4 2.
"'1 0 ‘ 1 , r 우 리 당의 주처l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J (명앙: 포선

노동당출판사. 1966).

r 항 일 발 ~l 산 참가자들의 회 상 7 ) J (명 양: 조선 노동당출판사， 1959-

1969) .

r 혁 멍 과 건설에 관한 겁일성 동지의 위대한 생활력 J (명양: 사회과

학윈출판사. 1969).

r 혁멍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검 일성 동지의 교사 J (명앙: 조선

노동당출판사. 1972).

〈냥한 문헌〉

강정구 변· r 북한의 사회 J (서울: 을유운화사， 1990) •

.，.::.느 "1r
~-o ...n., r 북한사회주의 발전 연구- 그 이론과 실제 J (서울: 청사，

1988).

r 검 일성과 검성주 J (서울: 공산권문제연무소， 1970).

검정원， r 분 단 한 국사 J (서울:동녘출판사， 1985).

겁춘엽， 검창순， r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J , 천 5 권 (서 울: 아세 아운제 언

무소. 1976 , 신판 정계연구소， 1986).

검학준 외· r 남북의 생활상 J (서울: 박영사， 1986).

박문갑 외， r 남 • 북한 비교론 J (서울: 문우사. 1987).

박상섭， “ 주쳐l사상 비판언무에 대한 비판적 내용분석， ” r 북한 몽

지 이데올로기 언무 J (서울: 한국정신문화언무윈， 1984) ,

pp.283-310.



291

방인후. r 북한 조선노동당의 헝성과 발전 J (서울: 아서l아운째언무

소， 1967).

r 북과 간부 및 당원 학습자료 J (서울: 중앙정보부， 197 7) .

r 북괴의 파별부쟁샤 J (서울: 내외문제연무소， 1966).

r 북한인명사전 J (셔울: 중앙일보사. 198 1) .

r 북한전서 J , 제3권(서울: 극동문제 언무소， 1970-1974).

r 북 한 정 치 론 J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6).

r 북한총람 J (서울: 공산권문제 연구소. 1968).

r 분단국가의 문화몽합 J (서울: 국토몽일윈. 1989).

손호켈， “ 주체사상의 언구방향에 관한 일제얀-총체적 파악과 명가를

위하어-， ” r 국제정치논총 J • 제 2 9 집 째2호(1 9 8 9 ) . pp.323

339.

。1'.，\，.:j ~
。 o 2 , ‘ 남 • 북한 정치쳐l 제 ￡ε .,\,.:j 0 승" "

ι_ ， -1- 0 ， 「한국정치학회보 J •

쩌1 2 1 집 제 1호(1 9 8 6 ) .

------ ’ r 분단의 정치: 박정희와 검 일성의 배교연무 J (서울: 한울

사， 1987).

양호민， r 북한의 이데오로기와 정치 J (서울: 아셰아푼째언무소，

1967) .

이 상우 , “ 남 북한 통 일 정 잭 의 논 려 무조 lJ] 교 ," r 동 아 언 쿠 J , 쩨 18 집

(1989) , pp.79-111.

------ ’ “ 이기는 몽일에서 함께 사는 롱일로， ” r 롱일문제 언구 J ,

제2권 제4호(1 9 9 0 겨울)， pp.131-152.

이온죽， r 북한사회 언 구-사회 학 적 접 근 J (서 울: 셔 울대학교출판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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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펀억， r 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 J (서울: 백산서당， 19986).

이정복， “남·북한의 정치째져l 와 남·북한관계의 회고，" r 한묵 과

국제정치 J , 찌i1 5 권 제2호 (1 9 8 9 년 가을호) •

이정석， 한흥구 공펀， r 조선독럽동맹 자료 J , 제1권과 제2뀐(서울:

거름， 1986).

장을영 외 억， r 남 • 북한의 비교언구 J (서울: 일월서각， 1988).

전 인 영 외， r 북한의 정치 J (서울: 을유문화사， 1990).

최멍 외， r 북한개론 J (서울: 을유문화사， 1990).

죄재헌， “북한사회이념속의 전봉적 요소，" r 동 아 연 구 J , 째 1 4 집

(1988 , 7) , pp.97-119.

""라처l르， 안드레아스 외， r 서무 마르르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 」

(서울: 중원문화， 1 9 9 0 )

하수도， r 유울론과 주처l사상 J (서울: 새벽， 1988).

한국사회학회 펀， r 한 국사 회 어디로 가고 있나 J (서울: 헌대사회언

구소， 1983).

r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J (서울: 공보부， 1968).

한배호， “ 남 • 북한 정치체계 비교언무 서설， ” r 북 한 정 치 체 계 언쿠」

(서울: 고려대학요 아세아문제연무소， 1972).

한장수 펀， r 한국공산주의운동사 J (서울: 지 암사， 1984).

한흥무， r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J , 전 3 권 (제 1권 과 째2권 은 1986 년 에 ,

쩌11 3 권 은 1987 년 에 돌베개에서 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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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體思想、에 대한 現象學的 批判

이종훈(成均館大)

< 要 約 文 >

共塵主義의 歷史的 實驗은 失敗하였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그리고 南·北韓 UN同時加入을 맞아 이제 統一은 곧 다가올 問題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主體思想도 이데올로기나 體制批判의 수준을 넘어서서 統-의 과정과

統- 이후의 진정한 民族 共同體로서 홉뽀合하기 위한 觀點에서 批뼈j해야 한다. 특

히 40여년 이상을 主體思想으로 철저히 주입된 北韓同服와의 民族 統一은 體制

나 制度의 統-보다도 더 힘들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작업이니만큼 각별한 關心

과 지속적 努力이 요청된다.

主體思想은 국체적 상황변화와 국내의 권력투쟁에 대처하기 위해 그때그때 요

구에 따라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 점차 이탈되었다. 이 主體思想、의 體系

는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멈衛로 구체

화된다.

그런데 이 主體思想、은 우리 나라의 歷史的 現實이나 地政學的 特性上 일정한

意義와 價{直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北韓의 主體思想 고유의 주장은 아니며， 따라

서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思想體系라기 보다는 김일성 개인을 偶像化하고 神格

化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모자이크된 성격을 지닌다는 점 이외에 理論上 별로 독

특하거나 새로울 것이 없다.

社會와 歷史發展에 A間 主體를 강조한 것은 世界歷史는 世界審험l이며 總對

精神에 의해 결정된다는 Hegel의 思辯的인 形而上學的 歷史哲學에 반대하는

Marx의 思想、에서도 이 미 나타난다. 그리고 意識 主體를 강조하는 것은 Husserl

現象學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이며， 이것은 實證主義의 方法論에 반대하는 모든

社會學的의 공통점이다. 또한 實證主義와 歸驗論 傳統에 입각한 分析哲學 내에서

도 가령 內在的 實在論은 意識 主體의 성격을 강조한다. 더구나 現代 物理學 특

히 量子易學에서도 古典 物理學의 客觀主義的 廳度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觀

察과 實驗에서 意識 主體를 배제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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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요한 점은 北韓이 南韓의 對內·外 政策 批判의 유일한 척도는 統一

인데 主體思想은 統-이나 統- 以後 統-祖國이 지향해야 할 價{直觀이나 倫理

規範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主體思想、이 意識 主體만을 강조하면 主觀的 觀念論으로 떨어지고， 이것을 절대

화할 때 劃一主義와 排他的 國뽑主義에 빠진다. 歷史와 社會훌훌展은 "5f J首과 對立，

關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相표協力과 交流라는 相互 主觀的 性

格을 지닌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哲學을 唯物論과 觀念論으로， 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辯證法과 形而上學으로 구분하고， 이 둘에서 전자와 후자를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辯證法的 唯物論과 形而上學的 觀念論으로 대립시킨다. 그리고 辯證法的 唯物論

만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며， 세계의 변화와 발전을 科學의 發見과 社會的 實

廳의 새로운 성과 위에 기초하여 올바로 설명하는 유일한 科學이요 확고한 世界

觀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存在論， 認識論을 混同한 오류이며，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20세

기의 어떠한 철학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史的 唯物論도 歷史的 現實에 적중되지 않았다. 그러나’ Marx의 科學的

社會主義가 대두하게 된 歷史的 背景을 보거나 資本主義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

의 입장에서는 각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특히 能率과 生盧力에서 資本主義

가 발휘하는 장점 바로 이면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道德心과 利己心이 항

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만 진정한 民主主義와 福社社會가 구현될 수

있다.

외견상 唯物論으로서의 Marx의 思想과 觀念論으로 알려진 Husser!의 現象學은

전혀 異質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단순화된 오류로서 어느 哲學

도 정확히 파악한 것은 못된다. Husserl이 現代의 危機를 自然科學의 理念化作業

과 그것의 意味基盤인 生活世界의 망각에서 찾았는데， 이것은 Marx가 資本主義

의 構造的 "5f眉과 A間性 陳外에서 좁本主義의 危機를 본 것의 다른 표현일 뿐

이다. 그리고 Husserl이 A間性의 진정한 擔持者로서 논의한 哲學者는 Marx가

華命의 主體로서 파악한 Proletariat와 성격이 동일하다. 이러한 견해를 우리는

Lukasc의 歷史와 階級意識을 분석하는 곳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Marx이후 마르크스 주의가 전개된 인식론적 방향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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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觀과 客觀이 분리되고 物的인 土臺를 강조하는 客觀主義的 경향 즉 정통

성 마르크스주의(이 입장의 대표적 예로 Lenin의 經驗批判을 살펴 본다)

2) Husserl의 先驗的 멈我가 공허하다고 비판하지만 역시 唯物論의 비판에서

意識의 역할을 강조하는 主觀主義的 경향(Sartre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3) Husserl의 유고들을 중심으로 先驗的 멈我를 具體的인 知覺의 身體性

(Leiblichkeit)으로 해석하여 生活世界를 강조하고 이것을 변증법적으로 實

廳的인 社會問題에 적용한 主觀·客觀의 對立을 극복하려는 경향(Merleau

Ponty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主體思想에 적용시켜 볼 때 主體思想은 그것이 지년 政治 經濟

的 現實은 도외시하고라도 다음과 같은 問題에 직면한다.

主體思想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특히 Marx의 思想으로부터 점차 이탈하고 唯

物論의 기반을 상실할수록 하나의 思想的 理論으로서의 일관성을 상실한 우스운

모양을 띠게 된다.

그리고 主體思想、이 意識 主體만을 강조할 때 主觀的 觀念論과 國際社會에서의

閒鎭와 孤立의 길을 자초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失端 塵業社會에 적응할 수 있

는 아무런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Husserl의 現象學이 제시하는 새로운 地平 즉 혐j斷中止와 願度

變更을 통한 相互理解와 홉廳解消 그리고 生活世界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를 통

해 自然 속에서의 참된 A間의 삶 둥을 제시한 것에서 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

인 未來懷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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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1. 班究目的

共慶主義의 歷史的 實훌훌은 사설상 終結되었다. 마르크스뿐 아니라 례

닌의 동상이 民主化의 물결 속에 東歐와 蘇聯에서 제거되었고， 共塵薰

이 解體되었다. 이져l 共훌主義는 지구상에 中國파 北韓 등 5 개국반

남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개방화의 추셰 속에 그 시기만이 문계

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도 6· 4 천안문 사태로 改華政策에 어느 정도 제동이 결린 것

은 사실이지만 완천허 保守回醫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개혁의 바람은 인민들로 하여급 이미 人樓， 民主， 自由의 문턱

을 넘어섰고， 공산당파 마트크스 례넌주의에 대한 섭한 혐오감파 이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계 종국의 개방화도 그 완

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정 사설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韓￥릎 周邊f賣勢에 영향을 미쳐 北韓의 開放

化를 촉진시킬 것이며 南 • 北 頂t會짧이 나 高{fz會짧 등을 미룰 명분

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北韓이 봉착한 정계적 어려움 혜문에

이러한 추셰는 불가펴한 것으로 판단펀다.

또한 우리는 南北韓 U N 同時加入을 맞아 정부가 꾸준히 추구해 온

統一政策을 더욱 유연하고 신속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

제 民族統一은 명목상의 形式이나 질향민만의 절설한 염원이 아니라

곧 다가올 구체척 現實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東西授 統一過程을 교훈삼아 더 확설한 준비를 철져

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사정은 主體思想으로 무장펀 北훌훌 體制의

천무후무한 특성상 統一된 짧速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 思想이 民族 共同體를 이루는 뎌l 오래 철리고

어려울 것이다.

특히 北韓은 훌훌聯 共塵主義의 와해에 대한 최근의 반응은 인민들에

사회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최근 (1 991.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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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思想이 요구하는대로 생각하고 일하자” 라는 져l 하의 사설을 동해

이 파업율 수행함에 있어 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

판정과 主體思想의 요구에 따른 자주책인 사고방식을 확고히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율 보더라도 北韓의 開放化는 펼연척인 추

셰이지만， 그에 대한 섣부른 기대나 낙관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

려 신중하고 철져한 준비가 필요하다.

Marx의 哲學 理펌은 寶本主훌훌 ?±홈의 문제정율 올바로 批빼하는 대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많은 敎회II을 주기 혜문에， 이와 관련지어 主體思

想율 면밀히 검토하는 좌업은 統一 以前의 安定펀 士훌를 마련하고

統一 以後의 혼란을 最少化하는 더l 필수척이다. 특히 아직도 우리 사

회는 극생한 勞使훌훌훌， 階層對立， 賢易옮字 등 비생산척인 사회문제들이

조금도 개션휠 조짐이 없고， 국민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생활의 規

範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는 곧 이루

어 질 統一의 時代에 야기될 사회혼란율 올바로 극복할 수 없을 것

이다. 이러한 문계를 정확히 인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싹업은 단

지 정부나 특정 단체에서 이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사회

전반， 국민 전체가 우리의 사명으로 깨닫고 철저히 그러고 셰심하게

대쳐해야만 할 것이다.

2. 맑究方向

主體思想에 관한 연구는 北韓에서 그것이 계기펀 배정으로 인해 합

學보다는 政‘治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발표된 연구의 量이나 質쩍인

측면에셔도 상당한 수준율 축척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體뼈比較나 主

體思想의 理說的 虛構性율 밝히는 뎌l 주력하였다. 이계 그러한 단계는

앞에서 언급한 國際的 狀況雙化 속에서 이미 극복되었다. 다만 北韓

전체가 主體思想율 중심으로 ￥世紀 동얀 고착되어온 현성을 감안하여，

외형책인 統一 以後에 내면척인 진정한 嚴合파 統一을 目標로 主體恩

想율 분석해야 할 것이다.

主體思想은 사회와 역사의 발천얘 인간이 主뽑라고 강조한다. 사실

이러한 입장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주장이다.

現代 物理學 특히 量子力學의 不훌훌定性 흉理도 홉蔡훌의 意훌훌율 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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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物質的 對象世界를 題察하거나 測定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

한 近代 獨遭 觀;용꿇과는 천허 성 격 을 달리하는 Edmund Husser1 이 창

시한 現象學도 主觀性의 哲學1) 혹은 主觀性의 승리 2)라고도 일컬

어질 정도로 意識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Husser1 의 現象學

이 主觀的 觀念꿇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줄곧 意識파 對象파의 相

關關係를 志向的으로 분석하기 떼문이다 3) 의식은 항상 ‘~에 관한

의식’ 이라는 그의 의식의 지향성 (Intentionalitat) 분석은 賣在꿇과 觀

念꿇， 經앓說파 合理꿇， 實證主義와 形而上學의 문계를 해소해 준다.

그러나 意識 主體반을 강조하고 그것을 절대화할 때 劃一主義와 排

他的 國陣主義에 빠지게 된다. 역사와 사회의 발천은 상호의존척인 國

際的 性格도 함께 지니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쪽만 강조하면 그것

은 唯物끓的 實證主義나， 主觀的 觀;念꿇에 빠질 수밖에 없다.

펼자는 본 논문에서 Husserl 의 現象學파 이 現象學을 바탕으로 전

개 된 Lukacs, Sartre, Mer1eau-Ponty 등의 이 론을 줌심으로 主體思想을

批훼해 보겠다. 그리고 現象學의 實證主義的 담然科學에 대한 비판은

Marx의 寶本主義에 대한 批훼파 表훌關係에 있다. 따라서 賣用主義를

잘못 받아들인 결과 倫理와 規範이 空洞化된 심각한 危機 상황을 올

바로 治훌할 수 있는 現象學의 實훌훌的 t也平도 함께 모색해 보겠다.

1) E.바Jsserl ， Philosophie als stren솥 Wissenschaft (V it tor io Klostermann,

Frankfurt am 뻐 in ) 290.

2) Q. Lauer , Phenomenology: Its Geηesis and Prosπ~t (Harper &Row, 1965)

3) E. Husser1, Die Krisis der europa;’schen Vi i ssen5εhaften und die t ra.nszend

entale Phanomeηologie (den 뻐ag， 1976) p.I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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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主體思想、

1.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김일성은 主體思想을 공산주의척 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척이고 혁명

척인 世界觀이요， 근로 인빈 대증을 중심으로 한 훨빼理띔이며， 근로

대줌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천략과 천술이라 정의한다 4)

主體思想의 성립파정을 살펴 보면 국제책 상황변화와 국내의 권력투

쟁에 대처하기 위해 그빼그빼 요구된 것으로 정동 마르크그 레넌주의

로부터 점차 이탈해 가는 모습율 여고 있다.

김일성이 主體의 확립문계를 당내에서 공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 션동원 대회에서 ‘당 사상 사업에서의

主體’ 를 주장한 연설이었다. 이것은 1953년 Sial in사망 이후 전개펀

Sial in 격하운동과 6 ·25천쟁 의 휴천율 계기로 야기된 國內旅， 延安旅，

薦聯旅와의 갈등파 당권투쟁에서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을 옹호， 강화하

기 위한 전략상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김일성은 반대파와의 투쟁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상척

입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즉 그는 반대파를 당의 단결과 동일율

파괴하는 반동 종파분자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훌용聯이나 中國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주체도

창조성도 없는 분자들이라고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이

것은 구혜l척 내용을 답게 되었고 이론척으로 쳐l 계 화되 면서 이른바 主

體思想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이 점차 부각된 파정율 살펴 보변， 5)

1966년 8 월 12일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율 옹호하자” 얘서 최초로

主體의 펼요성율 공식책으로 션포하였고，

4) 김일성， “정치사업율 잘하여 인민 군대의 위력율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 져좌선집』 져1 7권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78) p. 2O.
5) 이상우， “김 일성 체제의 특질" II'북한 40'련 JI (율류문화사， 1989)

p. 2O 창조.



303

1970년 10월 조선 로동당 제 5차 전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 전

문에 “조션 로동당은 마르크스 례닌주의와 우리 현설에 마르크스 레

닌주의를 창조척으로 척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主體思想율 자기활

동의 지도척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主體思想율 마르크스 레년

주의와 동격으로 취급하고，

1972년 12월 27일 개정 현법 제 4조에 서 “조션 민주주의 인민 공

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 현설에 창조적으로 척용한 조션 로

동당의 主體思想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칭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마르크그 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고，

1980년 10월 13일 조션 로동당 져1 6차 천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

약 전문에서 “조선 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主뽑

思想， 훨옮，멍想에 의해 지도된다” 고 밝힘으로써 마르크그 레난주의에서

완전히 독립되는 파정을 밟고 있다 6)

그 결파 主體思想 속에 마르크스 례닌주의의 요소는

1) 사회개혁의 목표와 관련해서 근로 대중의 해방파 근로 대줄이

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

2)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

3)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인간에

대한 類的 本質의 입장

4) 혁명을 성취하는 방법에서 당을 중심으로 대증을 동원한다는 점

5) Lenin 식의 극단척 el ite 주의만 남게 되었다.

6) 이 파정을 신일철 교수는 『북한 주계철학의 비판척 분석 JJ (사회

발전연구소， 1987, p.23/4) 에서 다음파 같이 구분하고 있다.

i) 소련 모방기 (1 945 -1957)
i) 모택동 사상 혼입기 (1957 • 1959)
i) 김일성 사상 준비기 (1 960 년초)

i) 主體哲學의 쳐l 계화 시기 (1 966 -1970)
i) 主體哲學의 완성기 (1970 - 1973)
i) 김일성 주의의 보완 발천기 (1연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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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體思想의 體系

이러한 主體思想은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짧濟에셔의 自

호， 國防얘서의 담衛로 구쳐l화된다 7)

1) 思想에서의 主體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Bourgeois 사상율 제거

하고 공산주의 사상 의식율 주입시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철져히 개

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의 구현을 위해 ‘ 3대 (사상 • 기술 •

문화) 혁명 소조’ 를 조직하였다.

1972년 12월 에 개정펀 ‘사회주의 현법’ 은 이 3 대 혁 명을 다음파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1조 : 국가는 내외 척대분자들의 파피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율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 계급화

한다.

계 25조 :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노동파 정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율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여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

를 정차최으로 줄인다.

제36조 : 조션 인민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져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

들을 자연파 사회에 깊은 지식파 높은 문화 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 공산주의의 건설자로 만든다.

2) 政‘治에서의 담主는 내부의 권력투쟁과 中 • 흙 이념분쟁의 와중에

서 김일성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이것은 국계 공산

주의 운동에서의 상황변화와 東西 간의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시의

척절하게 활용되었다. 이것은 국제척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파

노선율 독자격으로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체 3셰계권의 비동

뱅 외교를 주도척으로 전깨하는 역할율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 배정은

中·薦 간의 이념파 국정분쟁 속에셔 어떤 측애도 섣불리 가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소산이라는 정도 간파해셔는 안된다.

3) 經濟에서의 담立은 北훌훌이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정계척 원조를

얻는 대 설패하여 새로운 정계발전 천략을 모색해야 될 시첨에서 中

7) 양호민， “정치 : 천제주의 1 인 독제체계의 확립’ 『북한 40년 .D (율류

문화사， 1989) P. fj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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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공산당의 ‘사회주의 총노선’ 파 ‘대약진 운동’ 율 증심으로 한

自力更生 운동을 모벨로 삼았다. 이것은 1958년 시작한 천리마 운동얘

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4) 園防에서의 범衛는 외부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의 힘으로

국가와 인민을 보워하고 혁명을 계속 발천시컬 수 았는 방위력을 건

설하겠다는 춰지에서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 全A民의 武裝化，

全國士의 要훌化로 표명되는 4대 군사노선을 의미한다. 이것은 60년대

초 Cuba 사태， 中 • 薦 국경분쟁 그러고 5· 16 군사혁명 등의 영향으

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등장하였다.

3. 主體思想의 훌義와 限界

인간이 역사와 사회의 발천에 있어 主體라는 사설은 지극히 중요하

면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자명한 주장이다.

그러나 근대 자연파학의 발달로 唯빼꿇이나 感覺 -元훌훌， 얘너지뚫얘

이르는 철저한 자연주의 (Natura I ism) 의 특징은 意識율 自然化， 事빼化하

고 規範들 즉 理念틀을 自然化하는 寶證主義 (Pos i t ivism) 로 특징지어진

다 8) 이것의 역사척 기원은 근대의 여명기인 Kepler로부터 시작된다.

Kepler는 質이 있는 곳에는 量이 있지만 항상 그 道은 이니며， 量

아 없으변 어떤 것도 완전히 알려질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量化를

동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the most knowable) 과 가장 실재 척 인

것 (the most rea 1) 을 동일시하는 형이상학의 세계관을 표명하였다 9)

이 러 한 바탕 위 에 Gal i lei 는 기 하학척 질서 (ordine geometrico) 라는

새로운 수학의 지도이덤으로 “존재하는 것은 측정할 수 있는 것" (to

be is to be measurable) 10) 이 라는 자연얘 대한 존재론척 혜석과 수학

척 형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鍾척인 감각성절들은 참펀 존재가 아니

라 단순히 주판척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정협율 감각주

8) E.Husserl , Philosophie als stren흉 VIi ssenschtft 295.

9) C. Harvey, Husser1’ s Pheno;훌'nology a1닝 the FOUl념at ion of Natural Sci 

eηce (마1 io Un iv. 1989) P. 57.

10) C. Harvey, 같은 책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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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척 一元請으로 파악하는 Hobbes의 자연주의적 唯빼끓파 唯名끓으로，

심리적인 것을 自然化하는 Locke 의 聯想主義的 心理學으로 이어졌다.

그러고 自然의 數學化에 의해 인격척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정신척인

것과 문화척 성질들은 사상되고， 그 결과 그 자체로 완철펀 물쳐l셰계

인 “자연 " (Nature) 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간주되어 셰계를 물질척 자연 (res extensa) 과 심리쩍

마음 (res cogitans)으로 파악하는 Descartes 의 二元펌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Husserl 은 Gal i lei 에 의해 팀然이 발견된 반면， 意讀 主體

는 상질되었기 혜문에 그를 “발견의 천재인 동시에 은폐의 천재 .. 11)

라고 지적한다. 그는 Gal i lei 의 이러한 수학파 수학척 자연파학의 理

念化作業은 직판척으로 직접 정혐되는 셰계에 이념의 옷(Ideenk le id),

상정의 옷 (K l e i d der Symbol)을 입힌 것으로， 이것은 단지 셰계를 해석

하는 하나의 方홉에 불파한 것을 창된 存在로 간주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성은 物理學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천 물리학이 자연을 관찰하교 기술하는 기본척 태도는 客觀主義이다.

관찰의 대상은 主觀과 관계없이 거기에 존재하므로 그 잭판척 불변획

특성인 數量的 把握에 전념하고， 가변척이며 불확설한 결과를 초래할

수 관찰자의 주관은 철져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주판척 體짧은 물리학

책 언어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Einstein" Heisenberg,Bohr 등으로 대 변되는 현대 물리학 특히

量子力學에서는 홉識主體를 동시에 언급하치 않고서는 自~、에 관해 아

무것도 언급할 수 없음을 밝혔다. He isenberg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판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

에 대한 질문방식에 의해 도출펀 자연이다" 12)

量子力學에 의하면 입자세계의 모든 변화는 因果훌얘 의해서가 아니

라， 설혐의 상황 속애서 일어나는 확률얘 의해서만 예측될 훈이다. 그

리고 이 관계들은 언제나 본질척으로 톨훌훌者를 포함한다. 즉 판활파정

11) E.Husserl , Kri sis der europaisεhen Wissensclaff und die franszenfale

Phanomeηologie p.53.

12) W. Heisenberg, Physics and Philosophy 애arper Torchbook, 1958)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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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쇄에서 마지박 極에는 언제나 관찰자의 意識이 놓여 있으며， 어

떤 원자척 대상들의 성질들도 觀察者와 對象파의 相關關係얘 의해셔만

관찰되고 결정되며 정의와어 이해될 수 있다 13)

또한 自然科學의 전통에 입각한 分析哲學에서도 意識 主體를 강조하

여 이러한 입장에 접근하고 있는 이론들도 았다 14)

반면 Hegel 은 형이상학척 체계 속에셔 역사의 발전은 “이성의 교

지" (L ist der Vernunft)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歷史哲學을 주장하였다 15)

이에 대해서는 K.Popper도 인간이 역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實

鏡이란 없고 단지 가계척인 맹목척 순종밖에 없는， 소박한 運옮이 지

배하는 一元꿇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6) 그러나 Marx는 Hegel 의 이

러한 사변척 형이상학에 반대하고 “哲學은 셰계를 解析하는 것이 아

니라， 變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역사의 발전에 인간의 主體的

實훌훌율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主體思想이 역사와 사회의 발천에서 人間 主體를 강조한

것은 主體思想의 근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일반척 학문의 理꿇上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우리 나라의 역사척 특성상 그것이 지

닌 일정한 意義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계는 北韓에서 主뽑思想이 검일성 개인율 ~格化하는 즉

김일성주의라는 봉건척 천져l주의쩍인 이대올로기 역할율 수행한다는 점

이다.

김일성주의는 가장 강화된 형태의 Stal in식 專制主義로서 본래적인

의미에서 캄슐主義와는 이미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나강다. 主體

思想은 Stal inism 파 Maoism 그리고 19셰 기 초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Utopia 사상 그리고 가부장척인 천동척 f홈敎理念을 혼합시킨 것이다.

主體와 自主性은 A民 모두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위대한

13) F.Capra, The Tao of Pbysics ( Ii'현 대 툴리학파 동양사상』 이 성법 • 김

용정 옮김 , 범 양사， 1979) p.83.
14) 우리는 그 대표적 예로 내재적 섣재론 ( i nterna 1 Real ism) 율 주장하

는 H. Pu tnam의 주장을 들 수 있다. (특히， 그의 The 씨!any Faces of

Realis빼， Open Court, Il l ino is , 1987 참조.)
15) G. W. F. Hege l, Pbanomenologie des Geistes (Fel ix Me iner, Hamburg, 1952)
16) K.Popper, The Open Soci et y and its Enimies (pr ins ton Univ.l97l) v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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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김일성 한 사람에게 접종되는 특권이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反

民主인 것이다. 따라서 主體思想은 그 본연의 의미와는 역행하여 한

개인이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수 집단이 사회를 통계하는

유일한 척도로서의 신념훼계 (System of Be l i ef)로 천락하고 말았다. 여기

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비판， 창의성율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상실

하고， 억압파 권위 그리고 독단이 절대시되는 배타척 폐쇄성이 지배하

게 된다.

따라서 ’방공호 속의 사회’ 에서 획일척 사고유형에 익숙해진 北韓

體制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팀由 民主主義의 물결율 철져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地球村이 되어가는 현질에 있어 이미 그 統制

力을 상설하였다. 北韓 당국도 이미 이러한 Di Ie빼a 를 충분히 째닫고

그에 대한 처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를 들면 1984년 이후 서방으로

부터 技術파 홈本을 도입하려는 合훌훌 制定) • 삼會主義 노선율 수정

하고 이자나 이윤방식을 쾌택하는 이러한 부분척 개혁만으로는 그들이

당면한 근본척 문계를 해결하기는 커녕 그 모순만 가중되고 깨방화의

압력만 거셰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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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마르크스 레닌主義

1. 辯證法的 唯物論

哲學에 관한 여러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A間의 世界짧얘 관

한 學問이라는 대는 일치한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딩然파 삼슐의

모든 것을 포팔시켜 하나의 동일척 존재로 파악한 것이 世界이며， 이

셰계에 관한 일반적 이해가 곧 世界觀이다. 여기에는 이론척 논리척

증명에 의하지 않는 종교적 신앙의 견해는 배계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하면 哲學의 기본문제는 뺑質파 意識 즉 存

在와 思推의 關係이다 17) 그리고 이것에 접근하는 측면에는 두 가지

가 있는데， 첫해 物質과 意識파의 關係에서 어느 것이 일차척인가에

따라 唯陽꿇파 觀念훌웅으로 나렌다. 이들은 이 두가지 모두를 인정하는

二元끓은 불가펴하게 모순에 빠져며 결국 觀옳꿇으로 귀착된다고 주장

한다. 둘째 인간이 물질셰계를 짧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唯빼

꿇파 觀念請이 대립되며， 이 들 가운대 중간노선율 표방하는 어떠한

이론도 觀옳꿇의 변형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렇게 哲學이 唯物꿇파 觀念꿇의 두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투쟁하는 根源율 階級파 를훌識꿇에서 찾는다. 즉 唯꺼꿇의

階級的 根홉은 생산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선진계급과 계층

들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하며， 그 짧識끓的 根源은 실천파정에서 자연파

셰계가 인간의 의사와는 판계없이 독립척으로 존재하고 합법칙척으로

발전할뿐 아니라 파학의 힘에 의해 그것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다

고 확신한다. 반면 觀念훌용의 階級的 根훌훌은 낡은 사회제도를 유지 보

존하려는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한다고 주

장한다. 그리고 흩홉念끓이 셰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현질율 왜폭

하며 그 발전의 합법칙성율 거부하는 것은 반동척인 지빼계급이 자신

들의 착취제도가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주장파 일치한다. 이 훌念펌의

1꺼 최걸성， Il'싼훌科學講義.II (l~5， 統一院 홉料) 계 l부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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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識훌월的 根홉은 복잡한 인식파정을 전체쩍으로나 동일책으로 보지 뭇

하고 어느 한 측면이나 계기를 확대하고 과장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절대화하고 신비화하는 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르크스 례넌주의는 이 철학에 접근하는 방법에도 辯證法과

形而上學이 대립파 투쟁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

르면 辯훌훌法이란 사물파 현상들을 천변척인 상호연관 속에서 그러고

발전의 견지에서 보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것만이 파학척인 인식방법

이라 한다. 왜냐하면 辯훌훌法만이 과학의 새로운 발천， 사회척 질천의

새로운 성파에 기초하여 발천해 왔으며，셰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변화와 발전을 옳게 설병할 수 있기 빼문이라 주장한다. 반면 形而上

學이란 사불과 현상들을 전체와의 연판 속에서 보지 못하고 일변찍으

로 서로 고립펀 그리고 고정 불변한 정지펀 것으로 보고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라 규정한다. 形而上學에서 간혹 발견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물파 현상에서 발전은 다반 양척 변화반 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形而上學的 짧識方앓이 발생한 근거를 3가지로 든다.

첫째， 形而上學은 17.8셰 기 에 유행하였는데 이 시기의 자연파학은 개

별적 사물과 현상들을 연구하였율뿐 이들의 상관판계를 연구하지는 못

하였기 빼문이다.

둘째， 우리는 운동하고 있는 사물을 연구할 빼 우선 정지상태에서

고찰한 다음 그것율 운동상태에서 고찰하는데 정지상태에서 개별척인

것을 고찰한 결파에 머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와의 연관 속에

서 보지 않고 절대화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배계급이 현상을 유지학기 위해 셰계의 발천을 거부하기 때

문이라고 지적한다.

이틀은 辯護法的 唯빼謂은 유물론 중에서도 가장 파학척이며 완천한

유물론이며， 철학발전의 최고단계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 례닌주의는 이렇게 存在꿇에 있어 R훌物펌파 觀念훌응을 그리

고 짧識훌응에 있어 辯證훨과 形而上學율 구별하고， 이들율 기계척으로

결합하여 辯置훨的 唯빼꿇파 그밖의 모든 학설들융 形而t훌的 를월옳흩흩

의 법주로 묶고 이들율 대립시킨다. 그리고 前者만이 셰계를 있는 그

대로 보며 셰계의 변화와 발전을 파학의 발견과 사회쩍 질천의 새로

운 성파에 기초하여 올바로 설명하는 유일한 科學이요 확고한 世界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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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있듯이 다양한 이론들

을 지극히 단순화시킨 오류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비판하는 形而上學은 17，8셰 기 의 자연과학얘 기초하

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의 形而上學 예컨대

思辯的인 행速 觀念꿇에 국한되는 문제이지 일반화될 수 없기 혜문이

다. 20셰 기 의 자연과학 특히 量子力學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

론들 가운데 辯證훌的 n흩빼꿇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은 분

명히 形而上學的 觀念論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론들이다. 또한

20셰 기 哲學 전반의 특징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反形而t學的이라는

점 이 다 18) 現象學이 나 寶存主義， 分析哲學이 나 科學哲學의 이론들은 어

떠한 고정되고 독립적인 形而上學的 實體도 부정하고 主觀(意識)과

對象 (世界) 사이 의 다양한 相關關係를 탐구하며 , 따라서 쳐l 져l 이 데 올

로기와는 무관하다. 또한 形而上學을 강조하는 이론이라도 그것은 이미

파거 천동척 의미에서의 形而上學이 결코 아니다 19) 그리고 짧옳띔이

라는 용어도 存在꿇보다는 짧識훌융의 意味로 사용한다 20)

한편 文明의 질곡으로부터 意識의 전환을 통해 삶의 새로운 Al 평 을

찾읍으로써 담我를 해방시 키 는 東洋의 첼慧나 훌훌이 辯훌훌홉的 唯物끓

이 아니라교 해서 이것이 Bourgeois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든가，

觀念끓이기 때문에 非科學的이라고 매도할 근거는 아무 대도 없는 것

이다.

2. 史的 唯物論

마르크스 례닌주의의 분석에 의하변 인간 사회의 발전은 자연의 발

전과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의식을 가진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진행펀

18) van Peursen, Pbanomeηologie und analytische Pbi]osopbie 애. lhh l hamer，

Stuttgart, 19(9 ) 제 9장 창조.

19) E.Husserl , Erste Phi]osophie I (den Haag, ~rtinus Nijhof, 1956) p.188.
20) E. Husser1, μgi sche Untersu빼lll{!ftn I /1 (~X Niemeyer, Tubin뽕n，l968)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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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특수성율 갖는다. 그리고 동물은 자연물율 있는 그대로 이용하고

담然과의 園爭에서도 자기의 육쳐l 기 관만 이용하지만， 인간은 노동율 동

해 목쩍의식쩍으로 작용하면서 그것율 변형시켜 이용하며 자기가 창조

한 생산도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벌된다. 따라서 동물의 발전이란

결국 그 肉體짧’홈의 발전율 의미하지만， 인간 사회의 발전은 무엇보다

도 生흩力의 찢홉展파 이에 따른 ?±홈빼度의 찢훌展율 수반한다는 질쩍인

차이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21) 그 결파 사회란 그 어떤 정신쩍 총체

나 구성원 개인들의 종합체가 아니라， 자연에 혀극쩍으로 작용하는 사

람들의 物質的 生훌훌關係 빚 짧濟的 關係에 기초한 특수한 有홉體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사회의 본질과 그 발천율 올바로 이해하려면 辯置훨的 l훌tJ

훌융의 일반척 발천법칙에 의거하면서도 사회에만 교유한 발전의 합법칙

성율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史的 唯物說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각 부분이나 사회척 관계의 여러가지

형태둘율 전문척으로 연구하는 개별혀 사회파학들파는 달리 사회생활과

사회쩍 관계률을 그 부문과 측면들의 상호작용의 천 .:;(1얘셔 총계획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고 사회발천에서 나타난 각 시기 각

나라의 사회생활에셔 설계로 진행펀 사건들과 파정들율 연대순에 따라

연구하는 뚫史學과는 달리 , 史的 唯物월은 類的 存在 (Gattungswesen) 로

서의 모든 A間의 생활파 역사에셔 공동척인 사회발천의 일반쩍 법칙

성을 해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史的 唯物꿇은 사회의 물질쩍 생활조건들 특허 物質的 富

의 生塵方式파 그것이 사회의 존재와 벌천에서 차지하는 규정쩍 역할

율 연구한다. 즉 빼質的 富의 生훌方式은 사회의 生훌力과 生훌關係의

統一體이기 빼문얘 이것의 혐훌홉的 相互關홉， 그 벌천의 합법칙성율

연구한다. 22>

역사쩍으로 규정된 각 사회는 서로 질력으로 구별되는 참훌홈흙 휩

成慮를 이루고 있다. 따라셔 일정한 사회정계 구성태는 그 사회의 성

21) 최길성， 앞의 핵 계 11장 창조.

22) R. Tucker, Ir'칼 마르크스의 哲學파 빼話J (김학준 • 한명화 옳검， 한킬

사， 1982) 계 8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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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파 변모 벚 발전수준에 따라 원시공동체 사회，노예소유자 사회，봉

건 사회，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 각 사회경제 구성태는 그에 고유한 경계쩍 토대인 하부

구조와 정 치 법 률척 빛 이 더l 올로기척 상부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史的

唯物꿇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호관계， 그 변화와 발천의 합법칙성율

해명하는 뎌l 집증한다 23)

Marx는 척대계급으로 분멸된 사회정계 구성태에서 사회발전의 추동력

은 階級圖爭이라 파악한다. 그러므로 無階級암훌를 건설할 勞動階級의

階級團爭은 1'±會主義 華옮에서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교 이것은 우

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필연척이며

객관척인 합법칙성을 띤다고 주장한다 24) 따라서 Marx는 사회발천이

비록 意識을 가진 인간들의 활동을 동혜 이루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척이고도 펼연적인 自然史的 過￥품을 거

친다고 지척한다. 그는 사회발전의 이 과정을 사회척 存在가 사회척

意識율 결정하며 사회의 물질척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그 이대올로기쩍

판계가 변화된다고 분석한다. 우션 사회의 生塵力이 발전하고 그에 따

라 生塵關係가 변화 발견한다 25) Marx는 다음파 같이 주장한다.

“ ..물질척 생활의 생산방식은 사회척， 정치척 빚 정신척 생활과정 일

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척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의 불질척

생산력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그 내부에서 지금까지

발견해 요던 현존 생산관계 또는 이것의 법률책 표현에 불파한 소유

형태와 모순되게 된다. 즉 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형식으로부

터 그 질곡으로 전환된다. 그 때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계척

기초의 변화와 함께 거대한 상부구조 천혜가 서서히 또는 급격히 변

혁된다 •. " 26)

그는 이러한 객관적 파정율 통해 인류 사회는 한 사회구성태로부터

23) K, Marx, F. Engels, The Ge17lfan Ideology ιawrence & Wishart, Lo띠011 ， 1띤0)

24) K,Marx,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 (lor피011，

N. Y. 1971) p.21/3 창조.

25) K, Marx, 같은 책 p.2O.

26) K. Marx, Grundrisse (Macm i llan, N. Y. 1971) p. 4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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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더 높은 사회구성태로 교쳐l됨으로써 천진척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마프크스 레닌주의는 사회가 이렇게 객관적 펼연성에 따라 발전한다

면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이론이 필요하고 더구나 黨을 조직하고 훨

命율 수행해야만 하는가 라는 반문에 대해 自然의 훨則파 ?±會의 *용

則이 다르다는 정을 들어 반박한다. 즉 자연의 법칙은 가령 밤파 낮

이 교체되고 계철이 바뀌는 것처럼 인간의 활동파 참여없이 져철로

설행되지만， 사회의 법칙은 서로 근본척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척대척

계급들의 투쟁과 의식척인 능동척 활동을 동해서만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無階級?±홉를 건설할 역사척 사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Proletariat 독재를 선도할 당의 조직파

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크스 례난주의가 최근의 톰률史에 의해 부당한 事

賣로 판병되었다는 점 이외에 몇가지를 음미해 보자.

첫째. Marxism 은 사회 지도층과 자본가들에게 자본주의척 착취의 不

道德性율 설교하고 이들을 정신척으로 교양함으로써 사회의 모순을 극

복하고자 노력한 프랑스의 Saint Simon, Fourier, 영국의 R. Owen 등의

空想的 삼용主義가 설패하였기 빼문에 科學的 狂會主義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역사척 맥락을 고려해 볼 빼 만약 정부와 사회의 지도층이

가령 不勞所得의 원천이며 動勞意志、를 말살하고 階層 간의 훌薦율 심

화시키는 不動塵 投機를 근절시킬 士뼈 公樞念制같은 構造的 ~홉들을

강인한 道德的 意후、로셔 파감하고도 신속하게 시정하져 않는다면， 財關

이 國民經$흙의 利益파 배 치 되 는 사리사욕만 채우려 한다면. Marx의 홉

本主義 批훼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廳率파 生훌力얘 있어 홉本主義가

발휘하는 장정 바로 뒤에는 부쾌하고 타락하기 쉬운 遭홉心과 利己心

이 도사리고 있기 예문에 항상 훌b뼈파 節約율 강조하는 濟훌徒的 倫

理로 무장해야만 한다.

둘째. 150 년 전에 Marx가 진단한 홉本主義의 중홉들이 정확했음은

그 이후의 醫史로 질증되었으며， 따라서 오늘날 賣本主義 園家들 가운

더l 어느 나라도 古典的인 完숲 팀由훌훌爭 흩則율 고수하고 있지는 않

다. 그렇더라도 Marx가 처방하고 그 후계자들이 이룩한 共慶主義가 정

당화될 수는 없다. Marx 스스로 자신은 Marxist 가 아니라고 천명하였

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理꿇파 實際 샤이예 상존하는 괴리현상의



315

표명으로 간주한다. 모든 이론은 그 이론이 지닌 한계와 입장율 망각

하지 않을 때 참된 의의와 가치가 유지될 수 았다. 더구나 어느 하

나의 이더l올로기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맹신하는 것만큼 요만하고 위협

스러운 일은 없다 27) 특히 그것이 급진척이고 폭력척일 정우 궁극척

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절대 다수의 국민이다.

마지막으로， 民主主義는 自由와 平等을 기반으로 인간의 尊嚴性에 대

한 신념율 다양성 속의 동일로서 구현하려는 普這的 理想이다. 이 民

主主義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이미 완결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기 혜문에 부단히 접근해가야 할 개방적인 것이다. 특히 인간의

인식능력은 항상 제한척이어서 연계나 오류를 법할 수 있으므로， 진정

한 民主主義는 모든 批훼파 檢證을 거쳐 爾進的으로 合理的 ?±슐를

지향해야 한다 28)

우리의 傳統文化는 외국의 크고 작은 영향을 독자척으로 융합 발견

시켜 왔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모든 방변에서 원산지보다

더 철져하고 파격하며 타협을 모르는 외골수의 션명성만 강조하는 경

향이 두드러진다. 사회 속의 삶은 중홉파 團爭， 담然關tt와 週者生存으

로 파악하는 삼會學的 進化꿇의 영향이 확대 척용되어 排他的 性格으

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왜 짧進的 改華을 주장하는 이론이

무기력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론을 곧 保守 反動主義

와 동일시하게 되었는지 철져히 반성하는 일만이 마르크스 해년주의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일 것이다.

3. Marx以後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展開

Lenin 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이가 JJ (1 902) 에 서 “우리에게 혁명가들

의 조직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를 천복할 것이다”라고 주장함

으로써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혜넌주의에로의 천환을 시도하였다. 즉 그는

마르크스주의 를 그 당시 산업 노동자의 수가 매 우 적고 Bourgeois 혁

명도 정협하지 못하였던 여천히 강력한 봉건제도가 지배하는 帝政 러

27) K.Mannhei m, Ideology and Utopia (뻐πourt Brace &Wor1d,N.Y.) p.64.
28) K. R. Popper, Conjecture and Refutations (London, 1963) p.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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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에 쩍용하고자 시도하였다 29)

그 결파 Marx의 ‘勞動階級’ 은 점차 ‘勞動者들과 훌民들의 同盟’

으로 대치되었고， 勞動階級의 ?±~룰경홉빼 대신 Bourgeois 民主草옮이 勞훌b

階級파 薰의 영도 아래 연차혀으로 삼용主義華빼으로 성장시키는 대

목척이 있으며， 훨命에 있어 삼홈的 經i훌的 要因보다는 政治的 狀況파

직업척 혁명가들의 조적인 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노동자률은

경제척 요구를 위한 노동조합율 결성할 수 있율문 스스로 사회주의쩍

의식율 발전시키고 혁명율 수행할 역량이 없다고 파악하기 빼문이다.

쪼한 Lenin 은 제 1차 셰계대천율←→분석하여 천챙불가펴성을 역설하고，

帝國主義와 홈本主義의 다양한 정계쩍·정치척 발천에 대한 분석으로부

터 ?±읍경홈옮은 모든 산업국가에서 반드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帝뽑主義의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어느 한 국가에셔도 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寶本主義 最高段階로서의 帝國主義를 논하였다 30)

그는 Marx의 예천대로 홉本主義가 용괴되지 않고 유지 발천되는 것

은 富를 홈大 再生훌하기 예문이라고 파악하고， Marx의 이론얘셔 착취

자어l 공장추 외에 富國율 그리고 펴착취자에 공장노동자 외애 홉民地

를 첨가하였다. 그래셔 “만국의 Proletariat 여 단컬하라’ 는 구호는

“만국의 Proletariat 와 펴압박 민중들이여 단철하라’ 로 천환되었다.

이것은 植民地 民族問題의 해철은 帝國主義의 천복파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ri홈主義 草빼과 칙컬펀다고 파악하기 예문이다.

이렇듯 Marx의 사상은 그것이 질천쩍으로 혀용되면서 Berns t e in 의

수정주의， 이를 극렬히 비난하는 Kautsky 등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Lenin

의 주장율 전체주의척 입장얘셔 셰계 공산주의 운동에 전파한 Sta1 in,

마르크스 레넌주의를 中國의 특수한 역사쩍 상황과 사회구조얘 쩍용시

킨 모태동 그리고 우리가 앞애서 살펴 본 검일성 개인 우상화로 변

모된 主體思想 등으로 다양하게 전채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있어 공동쩍인 정은 Marx가 홈本主義 狂홈의 종홈율

29) 김학준， D'러시아 草옮史.II ( 문학과 지성샤， 1979) 제3， 4， 5 장 참조.

30) 이용필， D'共흩主義 이대올로기 .II (화학사， 1984) 제 4장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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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하게 분석한 양상 특히 分業化로 야기된 A間性 喪失파 ii外 3 1)

의 문계 그리고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서 인간의 노동(Arbe i t) 이 지년

증대한 의미의 분석 32) 등은 뒷전으로 빌려나고 ~±會主義 草命율 천

파하기에 급급한 戰術 戰I홈化， 體制維持를 위한 敎條化 그리고 정적된

官優主義와 劃-主義로 정착되는 과정을 밟았다. Marx이 론이 지닌 열정

파 생명력의 요소는 化石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31) 정문킬， II'藏外꿇 冊究JJ (문학과 지성사， 1978) 계 2장 참조.

32) 일리인， Ii'인간의 역사 JJ (동 완 옮김， 연구사， 1987) vo1. 1,2, 3.
H. Schne ider, Ii'勞動의 歷史JJ (한정숙 옮검， 한걸사， 1982) 창조.



318

IV. 마르크스 主義와 現象學

1. 마르크스 主義와 現象學의 關係

일반척으로 唯物꿇으로 알려진 마르크스 哲學파 觀念끓으로 알려진

Husserl 의 현상학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심지어 극단쩍으로 대

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악은 극히 단순화된 표층척 이혜일 뿐이다. 그리교

이 兩者揮一은 불충분하고 계한된 일변성율 지닐 뿐이다 33)

Engels는 rLudwig Feuerbach와 독일 고천철학의 종말』 에서 ..유물론

이란 현섣척 셰계에 대한 고찰 이외에 t::}-른 아무 것도 아니다· i!.}-고

주장하면서， 철학에셔 훌훌念論 陣활파 R흩빼훌훌 陣률의 優位園爭을 분석하

고 있다. 여기서 R훌物謂이란 본래의 史的 唯빼훌훌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Holbach 의 천동에서 변증법혀으로 전개된 R훌物훌융의 의미에셔 구체쩍인

역사적 셰계에 관한 고찰이다. 이에 반해 Marx는 觀옳끓뿐 아니라 통

속척인 唯物꿇의 극복율 위해， 더우기 形而上學的 傳統 전체의 극복파

이 전동에 의해 소원해진 인간 현존의 형식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한다. 이러한 哲學의 근본문제와 팀然에 관한 문제성얘 있어서 Marx와

Engels는 견해를 달러한다.

Marx는 非睡史的 自然에 관한 思짧융 거부한다. 그에 있어 自然 그

자체 즉 賣훌훌으로부터 유리펀 자연에 관한 물음은 단지 Scho l a철학쩍

인 불음일 뿐이다 34) 그는 다음파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유일한 科學， 뚫史科學만율 알고 있다. 歷史는 텀然의 歷史와

A間의 歷史로 구분되는 2 측면으로부터 고찰될 수 있다. 이 2 측면들

은 A間이 存在하고 自然의 歷史와 A間의 톰훌史가 상호 계약하는 한

33) Ante Pazanin, “Uberwindung des Gegensat z von Ideal i 앙nus und Mat er ia l
ismus bei Husser1 und Marx" in Phanc쩨enoJogie und Marxi빼1S (Suhd‘amp
Frankfurt am Main, 1977) vol. 1. P. 105/27.

34) K. Marx, “These 뻐er Feuerbach" in Die Fruhschri£ten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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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間上 서로 분리될 수 없다" 35)

따라서 Marx는 Feuerbach 가 唯빼꿇者인 한 歷史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가 歷史를 고찰하는 한 그는 唯物꿇者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즉 Feuerbach 에 서 唯4쩨꿇파 g흩史가 완견히 결별되 었다고 주장한다.

Marx의 唯物끓은 觀念論뿐 아니라 전동척인 唯物끓과 덤然主義와도

구별된다. 그는 自然으로부터 출발하지만 人間으로부터 유리된 덤然이

아니라， 歷史的 自然파 人間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Marx는 客觀主義와 自然主義뿐 아니라 主觀主義와 人間中心主義를 극복

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그의 史的 唯物끓은 “A間의 완성펀 自然主義

이자 담然의 완성된 휴머니즘”이라 주장하면서 觀念꿇파 唯物論을 통

일하고자 노력하였다.

Husser1 도 그의 조교 Heidegger 와 함께 집 필하여 «Encyclopcu펴l a

Bri fannica» 에 1928년 기 고한 “ Phenomenology" 항목에 서 다음파 같이

주장한다.

“직판척으로 주어진 것으로부터 추상척으로 높은 것에로 계속 나아가

는 체계척 작업율 동해 고대로부터 전승펀 철학척 관점들의 다의척인

대립적 명져l들 合理論 (P 1aton 主義) 파 經훌훌훌용， 相對主義와 總對主義， 主

觀主義와 Z홍觀主義， 存在論主義와 先屬主義， 心理學主義와 反心理學主義，

寶證主義와 形而上學， 담的꿇的 世界把握파 因果꿇的 世界把握-은 져절

로 져절로 그리고 논증척 辯證홉의 技術이나 허약한 수고나 타협없이

해소된다 ..主觀主義는 가장 보편척이고 극도로 시종일관된 先옳的 主

觀主義에 의해서반 극복될 수 있다 ..相對主義는 보편척인 相對主義애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經짧꿇은 가장 보편적이고 극도로 시종일

관된 經훌훌훌힘에 의해서반 극복될 수 있다 ..다른 한편 形相學으로서의

現象學은 合理論的이다. 그러나 現象學은 先훌훌的 主觀性， 自我， 意識파

의식된 對훌性에 통일적으로 관련된 本質探求의 가장 보편적인 合理꿇

어1 의 해 져l 한펀 뤘斷的 合理끓을 극복한다 ..

판련펀 本質探求로서 客觀主義와 主홉主義 빚 그밖의 다른 착종된 대

립들의 h톰i훌揮一을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결국 現象學과 마르크스 주의를 병합하거나 종합하려는 시도는 한홉

思想파 한會學的 思想의 특수한 부척절함에 대한 반응일뿐 아니라，흩

35) K. Marx, Die Fruhschri £t en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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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홈， 後期 資本主義?±훌 또는 合理的 ?±홈 증으로 다양하게 묘사펀

狂홉 내얘서 삼홉的 關係를 논의하는 정동 마르크스 주의의 한계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펀다. 3Sl

2. 現옳學的 마르크스主義

마르크스 주의와 現象學의 관계는

첫째， 마르크스 주의자의 현상학 (Phenomeno logy of the Mar x is t )

둘째， 현상학자의 마르크스 주의 (Marxis빼 of the Phenomenologist)

셋째， 현상학파 마르크스 주의는 상호 보완혀이라는 전져l 아래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현상학척 마르크스 주의 (phenomenological Marxism)의

3 가지 판정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상학척 마르

크스 주의에 국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Piccone 은 오늘날의 마르크스 주의는 기껏해야 客觀的 科學으로 분

장펀 슬로건에 불과하며 ?±슐現實을 해명하기 보다는 은혜하는 무수한

범주들율 나열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37)

또한 Piccone 은 정동쩍 마르크스 주의가 Soviet의 정 책쩍 도구로

전락한 것은 이미 오래 천의 일이며， 하나의 이론으로서는 독단척 슬

로건에 의해 연결펀 빈 껍대기 즉 이떼l올로기의 化石일 분이라고 비

판한다 38) 그는 이 논문에셔 정동쩍 마르크스 주의가 추상쩍 책판척

敎條에 지나지 않으며 소수 支配’홈優의 수종에 장악펀 초작척 도구라

고 규탄한다- 이것은 現代 科훌의 껴i홉 쪼는 홉本主義의 危홉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셔 마르크스 주의의 위기인 것이다. 3S) 이 마

르크스 주의의 危機란 主體 (勞動者) 와 客體 (勞動者의 客톨IA생 意훌홉

36) B.뼈art， Sociology, Pheno톨enology and /far-xi s빼 Analysis 뻐lt1ege &Ke
gan Paul , I연6) 제 4장 참조.

37) P.PiccαIe， “Read ing the Crisis’ in {(Telos)} (1 971,여름)

38) P. Piccone, “Phen뼈아olog ica l M앙xi Sll" in {(Telos)} (1972)

40) E.Husserl , Philosophie als strenge fissensεhaft 295.
41) E.Husserl , Ideen 찌 einer reinen Phan째없이ogie u때 phanomenologisεhe

Phi losophie I (den Haag,1976)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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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科學의客훌훌的분리되어본질척으로주의)가

事빼化 (re i f i cat i on) 되 었음을

Piccone 은

마르크스
:><......

풋한다-

마르크스정동쩍길은극복하는危樓를주의의마르크스

재검토근본척으로비추어정협에구쳐l 책오늘의개념들율주의자들의

階즈
「

주장한다.것이라고재구성하는갖도록척절함 (adequacy)을하고

재구성하고，있도록-‘T설명할포착하고현상을새로운개념율級의

또는質生폼의벗어나법주에셔좁生塵手段이라는物質的構造도

오개념도狀況으로， 훨옮의經i홉的+±會결정하는生폼樣式을인간의

결구쳐l척으로
。n-l 。

년:""'0 걷!"자신의勞動者들이로보트화된분절화되고늘날

日常生括되는主體가참여하는정치척으로:><......의식척으로뎌l정하는

주장한다.한다고정의되야變化로質的의

계시한

현상학.II (Die Krisis

본격적으로문계성을生活世界 (Lebenswe1t) 의관점에서이러한

션험척위기와학푼의『유렵져서Husserl 최후의

der europaischen Wissensdmffen und die franszendenfaJe Phan01lleηoJogie ; oj

계 급의 식 .II (Geschichte『역사와Lucacs의약칭함)는

und KJassenbewussfsein) 파

Die Krisis로하

지닌다.의미를중요한함께

홉本主義의분석한Marx가危機는學問의유렵분석한Husserl 이

資本主義

뿐이다.

주의는

불파할

마르크스

흩흉物에

賢本， 科學，

다른過程의

x--
뿐이다.

歷史的

표현일

+±홈

다른

동일한

危機의

발전의

生活世界3. Husserl의

心끓理學에셔의첫째，파정은계기하는문계를生폼世界Husserl 이

。l훌훌識띔으로시도가定鍵하려는훌흩理學을純*후비판하여理學主義를

확대되는반성으로결친전반에훌힘理學形式천동척이것이어지고

심이것이비판과대한팀然主義에批빼이心理學主義

近代

이둘째，걸파

고찰하는目的꿇的-歷史的으로천체를哲學史확장되어화되고

여기그러나있다.길이이어지는비판으로대한客觀主義에物理學的

한다.논의하기로걸만後者의성격상주체의에서는

거기 에 (einfach단순히존재자를n 프드......... '-自然主義는의하면Husserl 에

결합되

구별하

신체에

것으로

의존척이며

心理的인

단지

부수물로서의

이컷에것파

2차척져l

物理的인

가변적인

존재하는

나타나는

d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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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이 모두를 정밀한 自然法則에 따라 시·공적 존재의 일의적 동일

성으로 규정된 心理 物理的 自然으로 간주하는 實證主義이다. 이것은

意識에 지향척 내재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포항해서 意識을 自然化

하고， 모든 總對的 理想들과 規範들 즉 理念들을 自然化한다.

Husserl 은 우선 이 自然主義가 지 닌 方훨꿇的 偏見을 지적한다. 自

然科學者는 自然科學의 寶훌훌的 方法반이 哲學을 엄멸한 科學으로 향상

시킨다고 믿고 파학쩍으로 정멸하게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율 學問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科學의 狂信主義者 (Wissenschaftsfanatiker)이 다. 이 러

한 입장은 理끓上 自家種훌이다. 왜냐하면 덤然科學者는 그가 부정하는

이론 즉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실천척 규칙들을 형성하고 제기하는

또 하나의 客觀主義者이며 觀念꿇者이기 빼문이다 40) 그러고 實웰上

텀然主義는 價植나 意味 問훌훌를 인간의 삶으로부터 i행外시 켜 現代 學

問파 A間性의 危機를 야기시켰다. 自然의 한 부분으로서의 A間과 規

範의 擔持者로서의 人格의 균열은 이론을 탐구하는 자의 自B忘웰이요，

이 러 한 방법으로 心理的인 것을 탐구하는 것은 곧 Psyche가 빠진 'U

理學 (Psycho log ie) 일 뿐이다. 41)

그러고 Husserl 은 담然主義가 자연주의척 태도에서 주판적인 계 2성

질을 배제함으로써 意識을 담然化 즉 事物化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현설책으로 구성펀 셰계 얀애서만 그 의미를 지니는 因果性은

自然主義에 의해 책판척 實在와 짧훌훌 속애서 직정 나타나는 주관쩍

意識율 이어주는 신비한 접착체가 되고， 따라서 實在性은 그릇되계 물

질척 존재로 귀속되고 자연화되어 純牌 意識 자쳐l는 천혀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고 지척한다.

또한 팀然主義는 우리의 意훌훌에 주어진 事慮 그 자체 (Sachen selbst)

를 事賣 (Factum)로만 자연화하여 이해하고 理옳이나 本質은 Scho la 철

학의 설체나 유령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事實이란 말은 語훌上 Latin

어 ‘ f acio' (do, make,act. experience,perform ect.) 얘 서 유래한 것으로

40) E.Husserl ,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εhaft 295.

41) E. Husserl , Ideen zu e iner reinen Phan짧enologie und phano짧'nologi sche

Phi losophie I (den Haag, 1976)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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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실이라 규정된 것이다 42)

Husserl 에 있어 本質은 어떤 신비척이거나 형이상학척인 질체， 개별

적인 시·공적 대상들의 가능조건이 결코 아니다.그것은 의식에 주어

진 정협이 가능활 수 있는 일련의 최소 펠요조건이요 현상학척 태도

변경 즉 현상학적 환원 (phanomenologische Reduktion) 을 통해 구쳐l척

자아에 밝혀질 수 있는 논리적 구조들이다. 순수 의식에 주어져 있는

것이 곧 本質이며，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直짧이다. 가령

우리는 ‘칠판에 그려진 하나의 삼각형을 봄’ 에서 ‘삼각형 일반’ 을

파악할 수 있다. Mer leau-Ponty 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교 았다.

“Husser l 의 본질은 마치 어부의 그물이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움틀

거리는 불고기와 해초를 끌어 올리듯이， 정혐의 모든 생생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 43)

Husserl 의 이러한 自然主義 批훼은 결코 現代 科學이 이룩한 성파

를 파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44) 그것은 정헝 심리학이나 실험척

방법율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로부터 (von unten) 의 엄벌한 학문쩍

철학의 이념율 추구하는 현상학척 방법을 동해 정협 심리학율 더 높

은 차원의 심리학 즉 理性의 學問的 이론에로의 참된 길율 져l시하려

는 것이다.

近代 햄學史는 自然科學이 이룩한 성파들에 기초를 제공하려는 시도

와 셔로 밀접하고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Kant푼 아니라 논리척 실

증주의 (Logical Positivism) 도 파학의 해석파 성과를 당연한 사실로 받

아들여， 철학은 과학의 해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Husserl 은 최초로 이 自然科學의 성과를 문져l 삼는다. 즉 그

는 근대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척 기초를 비판하고 자연과학쩍 지식의

가능성율 정초하고자 시도한다.

42) Ii G. Gadamer , Wahrhei f und 삐efhode (J. C. B.빼tr， Tubir땅en，1972) p.2때，

260 창조.

43) M. 빠er1eau-Ponty， Pbanomeno]og;y of Penαψtion (trans.by C.S.ith,Rout
ledge &Kegan Paul, 1~2) XV.

44) E. 바Jsser l ， Die Krisis p.19 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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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serl 은 Gal i lei 가 自然율 數뿔化함으로써 科學 以前의 直톨훌的

世界는 기하학적 질서 (ordine geo配trieo) 라는 새로운 수학의 지도이념

아래 理念化된 自然으로 대치되고， 단지 셰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方法

에 불과한 것율 참된 存在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45) 그에

의하면 수학파 수학척 자연과학의 이러한 이념화작업 (Idea l isierung) 은

직관척으포 직접 정협되는 生폼世界에 理옳의 옷(Idee빼le i d)율 입힌

것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近代哲學융 合理꿇파 *훌훌훌훌쉴으로 구분하는것은 극도

로 단순화된 잘못이라 지쩍한다 46) 요히려 그는 햄學的 훌훌훌主義와

先짧的 主훌훌主義 사이의 첨청난 긴장의 역사로 화악한다 47) 그리고

소박한 因果率에 대한 편견， 이 인과풀의 원천인 이 현상들의 배후애

있는 순수 물쳐l척 셰계에 대한 신념파 이러한 셰계해석의 방식율 빼

理學的 客짧主義(-合理主義.自然主義)라 부르변서 그들의 이론을

비판한다.

이에 반해 그는 先騎햄學율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파학 이전의 객관주의와 파학쩍 책관주의에 대립해셔 모든 책관쩍

意味形成파 存在쫓當性의 근원찍 터천인 인석하는 主홉性애로 되돌아가

는 철학이며， 존재하는 셰계를 의미의 형성불과 타당성의 형성물로 이

해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본질쩍으로 새로운 종류의 학문찍 성격과 철

학의 킬율 개척해 나가고자 시도하는 철학이다.” 4g)

그런데 빼理學的 客홉主義는 오직 물리찍 물척l책인 것만 쩍판획이므

로 현상척 특성들율 간정책인 수학의 형식으로 변형시키고，경험에 직

접 주어진 주관쩍 요소들율 가능한 한 베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철

파 수학척 자연과학은 그들의 방법， 공식， 이론 자체의 본래 의미가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된 意味의 空뼈化(S i nnent leerung) . 그 근원쩍

기원파 직관척 상관자로부터 유리펀 意味의 萬外，外面化 현상이 나타

난다.

45) E. 뻐JSser1, Die Kri si s p. 5O/2 참조.

46) E. 바Jsser l ， 같은 책 p.85.
4끼 E. 뻐Jsser‘ 1 ， 같은 핵 p.71.
48) E. 바Jsser l ， Die Krisis p.l02.

’



325

Husser1 은 여기서는 공허한 확실성만 얻을 뿐이며， 모든 실재를 탐

구한다고 하면서 生活世界는 다루지 않고， 인파적 고찰은 관계는 밝히

지 못하고 오직 죽은 사물만 파악하는 일면척 고찰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學問의 理念이 단지 지엽적 개념인 설증주의척 事實學으로 환원

되어 인간 삶픽 증대사가 상설된 學問의 危機는 소박한 物理學的 客

觀主義가 철저한 先驗的 主觀主義에로 천회하는 薰옮에 의해서만 극복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9) 이 物理學的 客觀主義가 망각한 딩然科學

의 意味基底가 곧 生活世界이 다.

이 生活世界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자명한 것， 그 유형 속에서

언제나 경험을 동해 우리에게 친숙한 셰계이다. 이것은 모든 학문척

사고나 철학척 물음에 앞서 미리 놓여져 있는 자명성이다. 즉 셰계가

존재하며 언제나 미리 존재한다는 점， 시·공간적 사물율 통해 경험하

거나 어떤 의견을 정정하더라도 이 셰계를 전계한다.

그러 나 Husser1 은 자명 하다고 이 生活世界를 익명 성 (Anoym itat) 으로

방치한다면 철학은 궁극척으로 정초지우는 보편척 학문의 의미를 충족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궁극책이며 배우 진지하게 모든 삶의

활동이 전계하는 자명성파 그 존재의미와 타당성의미를 물으면서 모든

정신척 작업수행이 관철하는 의미연판들의 통일들을 깨닫게 될 때 비

로소 동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신이 지닌 關心의 世界，

生폼世界에서 보편타당한 진리를 발견해내고 확보하는 理꿇의 技術 즉

독특한 종류의 질천인 理꿇的 實훌훌 (theoret i sche Praxis) 이다 50)

Husser1 은 이 생활세계의 고유한 존계의미를 해명하는 최초의 시도

는 궁극적으로 정초지우는 것이며， 따라서 그 가치상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이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증한 예비

착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생활셰계는 원리상 설계로 상호주

관척으로 정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셰계이지만， 논리척 사고의 구축물

인 객관척으로 참된 셰계는 원리상 적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찰은 자연척인 생활태도를 총체척으로 변정하는， 미리 주어져 있는

셰계의 타당성율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억제하는

49) E. Husser 1, 같은 책 p.48.
50) E. Husser1, Die Krisis P. 113,135,143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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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代未聞의 철저한 先騎的 빼斷中止 (transzendenta le Epoche)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51) 자연척 태도 속에서는 자연척 태도 자쳐l도 볼 수 없으

며， 이것의 참 모습은 철저한 반성척 태도인 선혐척 판단종지를 동해

서만 볼 수 있다. 물론 이 판단중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그 객관

척 진리들 가운데 아무 것도 상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척 태도의

일반정립 (Gener a 1thes is) 율 판단중지한다는 것은 셰계에 대한 소박한

믿음을 팔호 속에 넣고 그 타당성을 일시 배제하는 것이지 그 셰계

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U斷中止를 동해 이 셰계가 나에 대해 전척으로 독특한 의미에서 現

象 (Phanomenon)으로 드러 난다. 52) 이 生폼世界와 객관쩍으로 참된 世界

는 기초지우고 기초지어지는 상호 의존판계에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

고 받는다.

生폼世界는 우리가 언제나 그 속에 살아가고 았으며 모든 인식학업

파 학문쩍 규정에 토대를 부여하는 셰계이다. 이 세계는 논리쩍 확업

수행들의 챔천붙이 청투펀 것으로 정헝의 성파를 천달하고 학습하며

傳統으로 이어받지 않고셔는 결코 탈리 주어질 수 없다. 즉 홉統은

이어받은 쫓當性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척으로 주어진 그대로 았다

고 생각하는 경협세계는 사설 처음부터 理옳化作業의 도움율 받아 해

석펀 셰계이다. 53)

단순히 주관에 상대척인 직판으로셔 生폼世界의 경햄에셔 유래하는

Doxa는 客觀性을 추구하는 近代 이후의 自然科學의 입장얘서는 쩍판쩍

으로 참펀 앓인 Episteme보다 낮은 단계의 명증성율 지니는 것으로서

경멸되어 왔다. 그러나 Husserl 의 주장애 의하면 Episte빼e는 그 자척l

의 存在를 천달하는 짧識의 길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方훨얘 불파하

며. Doxa는 Episteme가 그 의미상 되돌아가야만 할 궁극척인 근원척

명증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Doxa는 참된 理性의 이전형태 (Vorgesta1t) •

출발형 태 (Anf angsgesta1t) 이 며 Episteme는 그것의 최종형태 (Endgesta1t) 이

다 54)

51) E. 바Jsser1, 같은 책 p. 151.
52) E. Husser1, 같은 책 p. 155, , 193.

53) E. 배Jsser I , Erlahrung uηd Urtei J (Fel ix Meiner, 뻐!Iburg， 1972) p. 41.
54) E. 바Isser1, Die Kri sis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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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Husserl 의 분석은 정밀한 인식의 가치를 손상하는 것은 결

코 아니다. 짧識은 보다 높은 단계의 명증성 속에서 확즘되며 본질쩍

으로 Doxa로부터 Episteme로 상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가 강조하는 점은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낮은 단계의 起鳳과

梅利가 망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55)

HusserI 은 이러한 의미에서 現代 담然科學的 홉識의 故椰喪失性， 意

味가 空洞化된 意味의 빼外 현상을 밝힘으로써 哲學的 ‘治훌훌를 시도한

컷이다.

HusserI 은 셰계에 드러어진 理念化作業을 해체하고 가장 근원척인

生홉世界의 경험에서 그것의 은폐된 意味基鍵를 파 혜치는 것은 主홉

的인 것을 되돌아가 묻는 일이지만， 결코 客觀的 科學이나 心理學이

계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56) 우리의 體짧들은 主觀

의 착업수행의 침전물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침천되고 은폐된

지향척 함축들과 셰계 자체의 歷史를 드러내 밝히고， 지향적 확업수행

으로부터 생긴 意味의 침천물들의 起便을 섬문함으로써 우리 자신율

先훌훌的 主觀性으로 이해한다 57) 여기셔 先훌훌的이란 모든 훌훌識形成의

궁극척 원천을 되돌아가 묻고 자기 자신에게 타당한 모든 학문척 형

성물들이 목척에 합당하게 생기고 획득불로 보존되며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파 자신의 인식하는 삶을 인식하는 자가 자각하는

動機를 풋한다.

HusserI 은 이 미리 주어진 生活世界를 드러내 밝히는 先騎的 主훌훌

性에로 되돌아가는 단계를 다음파 같이 구분한다 58)

1) 자신의 모든 의미의 침전물들파 학문이나 학문적 규정들을 지닌

미리 주어진 셰계로부터 근원척인 生活世界로 되돌아감 (Ruckgang) ,

2) 이 生活世界가 발생하는 主觀性의 착업수행에로 되돌아가서 물음

(Ruckfragen) 이 다.

55) E.Husser 1, Erfablllng und Urtei1 p.45.

56) E.뻐lsser l ， Die Krisis p.I14.
5η E. Husser1, Erfablllng und Urtei1 p.48.

58) E. Husser I, 같은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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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ukasc의 歷史와 階級훌識

반면 Lukacs도 自然科學 批훼이 20셰 기의 근본척 마르크스 주의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Husser1 파 Lukasc는 自然科學의 方훨에

대한 批훼이나， 科學이 인간의 진정한 홉識율 수행할 수 없다는 데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근대 이후 길율 잘뭇 들어선 合理主義

즉 행훌主義의 부정척 理性이 現代 科뿔의 잘패에 있고 그 결파 전

체 A間性의 危機로 나타난다는 뎌l 도 일치 한다. 다만 그것 이 Husser1

에서는 유럽 A間性의 危機， 진정한 目的꿇의 危援로 나타나는 반면에

Lukasc얘 서는 寶本主疑의 危機로 표현된다는 정얘셔 구별된다. 5g) 그리

고 팀然햄學 批혜은 이들에게 있어 그 자체가 목척이 아니라， 그 원

인파 실천혀 극복가능성율 갖으려는 A問 삶의 危홉의 표현이다.

한편 科學파 A間的 現存의 回復은 Husser1 에서는 진정한 인류의

담당자 (Funkt ionare) 로서 참된 철학자의 입장 즉 理性의 英雄主훌훌얘

의 해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SO) 이 것은 Lukasc에 서는 Bourgeois 生훌훌式

의 혁명책 전복만이 새로운 개혁율 가능케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들은 외건상 Husser 1 의 입장은 단순히 精빼史的인 것으

로， Lukasc의 입 장은 史的 唯빼뚫으로 간주하기 쉽 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인 것이다.

Husserl 이 협學의 *홉빼으로부터 유렵의 재탄생율 구현하고자 한 것

이나 그가 이 새로운 삶의 貝體的 빼質的 樣式을 탐구하지 않은 것

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입장이 觀照的이며 훌훌훌앓훌흩에 머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61) 실현할 수 있고 질현해 가는 理월과 實웰

의 統一은 Husserl 現象學얘서도 마르크스 주의얘서와 마찬가지로 자명

한 것이다.

그러고 Lukasc 역시 천박한 史的 唯빼꿇율 지지 하지는 않는다 62)

59) W.Dallmayr, “Phanα뼈1010g ie und Marxismus in 앞sch i cht l icher Perspek
tive" in Phano삐ellOJogie und Narxi짜is (S바lrkmp， Frankfurt am 뻐 in， l977)

60) E.Husser1, Die KrisiS p.347/8 참조.

61) E.Fink, Studien zur PhallO삐ellOJogie 1930 - 1939 ~뼈1 Haag, Martinus Nij

hof, 1966) P. 198/9 참조.

62) M. Vajda, “Die Kr it ik der Tatsachenwissenschaften bei Lukasc und 빼J5

serl" in Phano-enoJogie und Narxi 짜is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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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록 主體와 客體의 同一性의 관점이 인식의 진보뿐 아니라 이

제까지의 교류형식이나 태도형식의 총체척 개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밴， 유사-자동척이고 자연법칙척인 혹은 자의적이고 합리쩍인

인간들 사이의 교계형식 (중국에는 생산형식)의 혁명은 이 진정한 관

점 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事物化된 셰 계 즉 Bourgeois 홈本主

義 生慶樣式의 경홉命化는 Proletariat 7} Proletariat 階級意識 (主體-客

體 閒一性의 관점) 율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율 의미한다.

1919년 에 이미 Lukasc는 이러한 방법론적 관점을 작성하였다.

“한會의 豪展은 統一的 過품이다. 이것은 사회척 삶의 어떤 분야에서

의 발전의 일정한 국면은 그 영향이 다른 분야에서 감지되지 않는

한 실행될 수 없다는 것율 의미한다. 사회척 발천의 이러한 統一性파

關係를 동해 인간은 다른 사회적 현상의 관점에서도 그 과정을 파악

하고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시대의 문화를 옳게 파악

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전체 발전의 뿌리를 그 속에서 파악한 것

이며 따라서 비록 우리가 정제척 관계의 분석에서 논의를 출발하더라

도 우리는 곧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63)

그러고 Lukasc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Prolet ar iat 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삼會的 意識에 (객관척으로) 척

합할 수 있는 최초의 主體이다" 64)

“Pro letar iat 의 등장에 의해 비로소 삼會的 現賣性에 대한 意識은

완성펀다" 65)

Lukasc는 개인은 결코 사물의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판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Husserl 파 견해를 달러 한다. 그는 개인은

객관척 현질성을， 그것을 인정하거나 거부할 주관적 판단에 이를뿐인，

딱딱한 사물들의 복합체로 간주하변서 그것들파 필연척으로 대립해 서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개인에게는 事物性， 決定꿇은 폐기될 수 없

는 것으로 남아 있기 빼문에 총쳐l척으로 現賣性을 파악할 수 있는

63) G. Lukasc, “ Al t e Kultur und neue Kultur" in Taktik und Ethik,PoJitisch

h1f satze I (Luchterhand , DarllStadt und Neuνi ed , 1975) P. 132.

64) G. Lukasc, Geschichte und Klassenbt.껴usst sein (Luchterhand, Net뻐 ied und

Ber I in, 1968) p.387.

65) G. Lukasc, 같은 책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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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를 Proletariat 階級에셔 찾는다. 그는 “오직 觀照的- 樣式化되고

*빼話化펀 個A으로서의 類 (Gattung) 로서가 아닌 階級반이 現賣性의 훌

體性에 實훌훌的으로 관계할 수 있다" 66) 고 주장한다.

Lukasc는 이러한 판점에서 자기의식쩍 당파척 el ite 는 하나의 F홉級

을 따라서 全體 A間性율 구현할 수 있고 구현해야만 한다는 믿음율

지닌 Bolschwism elite 主義의 부당성을 지척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마르크스 주의에 의하면 Husserl 이 生括世界얘서

획득한 先앓的 主觀性 혹은 主體는 勞動해야 하는 필연성 빼문에 항

상 先훌훌的 主體의 역할을 강요당하는 Proletariat 의 의미로 해석펀다.

Proletariat 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면서도， 따라서 셰속혀 경혐의

셰계에 예속되면서도 자기의 상황을 진정으로 의석하고 그 굴혜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론적 행위인 勞動율 통해 참된 意識율 획득하는 先훌훌

的 存在이다. Proletariat 는 이 러한 先훌훌性 때 문에 質的으로 다른 生

活樣式을 추구하는 華命얘의 欲求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학척 마르크스 주의는 桂홈性이 부족한 現훌學율 삼홈哲

學으로. Dogma 척 마르크스 주의는 批빼哲學으로 전환시켜 이들의 조화

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6) G. Lukasc, 같은 책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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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마르크스主義 批判

Marx 이후 마르크스 주의가 전개된 방향은 인식론적으로

첫째， 객관주의적 경향으로 Lenin, A.Schaff , Lukasc, L.Althusser 등으

로 이어지는 정동척 마프크스 주의 포는 이를 수용하려는 입장，

둘쩨， 정통적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주관주의적 정

향으로 Sartre, E.Paci , P.Piccone 등의 입장，

셋째， 마르크스 주의의 재해석과 관련하여 主體·客體의 대립을 극복

하려는 M.Merleau-Ponty, J.Harbermas 능의 입장으로 구별된다 67)

우리는 여기서 각 입장의 대표적 예로 Lenin, Sartre, Merleau-Ponty

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客觀主義的 順向

정통척 마르크스 주의는 Marx 이천의 천동척인 主뽑 • 客體의 대립으

로 되돌아간다. 특히 Lenin 은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에서 Marx-Engels

의 R훌빼훌쉴파 Mach, Avenarius 등의 經훌am￥O끓을 검토하고， 이들을 셔로

융합할 수 없는 2 진영으로 엄격히 구분한다.

그는 물쳐l 를 감각의 복합이라고 주장하는 經훌훌批훼論은 Berkeley가

사물을 감각과 관념의 연합이라고 주장한 主觀的 觀念꿇의 재탕이라고

반박하고， 意識 밖에 있는 對象 그 자체에서 출발하며 판념파 감각은

對훌을 模훌훌 反影한다는 이론을 토대로 唯物說을 주장한다.

“셰계에는 운동하는 물질 이외에 아무 것도 없으며， 또 운동하는 물

질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운동할 수 있다" 68)

그는 이 唯物論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일반 사람들의 상식 그리고

생물학파 생리학을 중심으로한 自然햄學의 이론얘 두고 있다.

또한 Lenin 은 이 유물론을 홉識의 문제 에 서 홉理와 實훌훌의 문계 에

6끼 W. Da llmyr , 앞의 글파 “Marx ism and Truth" 참조.

68) N.Lenin, Naierialis빼 al닝 Empirico-Criiicism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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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확대한다. Marx는 다음파 같이 주장한다.

“인간의 사유가 대상척 진리성율 갖는지 아넌지의 문계는 결코 理끓

의 문계가 아니라 實활의 문제이다. 인간은 자기의 사유의 진리성율

..賣웰얘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펀다 .. 69)

Lenin 은 Marx의 이러한 주장을 사유의 책판혀 진리란 사유얘 의해

참으로 반영펀 대상 즉 事빼 자체의 존져l를 의미라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 事物 자체와 現象의 셰계를 구별하는 것은 훌훌옵

說이나 不可知꿇의 입장은 事빼 At체 의 설재성율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그에 의하변 객관쩍 진리란 인간의 갑각기관얘 의해 밝혀지

는，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진리를 풋한다. 그리고 참된 反影

에 이프기까지 상대척 접근 (Approx imat ion) 의 여러 단계 즉 역사쩍

파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파학척 설혐율 통해 상대척 진리는 철대쩍

진리에로 변증법척 발천을 거듭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實農은 부분격 진리를 완전한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훌훌의 過훌이며

實擾의 成敗는 客톨R的 홉理와의 一致 與否를 결정하는 유일한 基훌훌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enin 의 이러한 입장은 천동적인 짧홉g훌융이나 텀然科學이 취

해온 툴理의 對R훌훌뱀파 다른 것앨 수 없다.

2. 主觀主薰的 個向

Sartre는 Husserl 의 정협대상율 의식의 지향쩍 착용으로 환원하는

현상학혀 방법율 더욱 철져허 수행한다. 그러나 그는 Husserl 이 이렇

게 도탈한 先훌훌的 업我가 내용인 빈 공허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ml

Sartre는 즉자 (en-so i )와 대자 (pour-so i)• 외쩍 훨훌파 인간의 팀由를

아무런 매개없이 직첩 충롤시키고 있다. 이 첩은 그가 現훌훌과 마르

크스 주의를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에셔도 분명히 나타나는폐， 여기서

개인의 철대쩍 自由는 아무련 연철고리 없이 갑자기 Proletariat 의

69) K. Marx, These uber Feuerboch 2 명제 •

70) J.P.Sartre, The Transcendence of the Ego (trans.by F.Williams & R. Kir
patrik, 까Je Noonday Press, N. Y. I얀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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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훌훌으로 이 행하고 있다 71)

Sartre는 『유물론파 혁 명 』 깨aterial i sm and Revolution, 1946) 에 서 마

르크 주의와 辯훌훌法的 n훌物꿇율 동일시하는 것은 모순일뿐 아니라 견

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Sartre 얘 의하면 그 자체로 정지하고 있는 사물셰계를 천계하는 唯

物꿇은 자뭇 신버스럽기조차한 賣證主義이며， 탈을 쓴 形而t學이다. 唯

빼論은 쳐읍에 因果的 횟機를 가지고 모든 현상의 정체를 벗겨내고자

하는 實證主義의 천략을 취하지만， 그 뒤 모든 초윌성음 부정하면서

*홈빼을 物質로 환원하고 셰쳐l와 인간의 實存을 범然홉則파 결합펀 對

象들의 體系로 환원항으로써 모든 主觀을 배계한다. 그러나 賣證主義가

긍극척인 문제에 대해 업을 다불어버리는 반면， 唯빼꿇은 物質이 事物

의 本質이며 意識은 빼質의 흩物이라고 션언함으로써 思辯에 빠지게

펀다.

따라서 Sartre는 實證主義的 P훌~꿇은 인간의 지 식 을 증명 가능한 정

혐의 영역에 국한시킴으로써 증명이 불가능한 그 자신의 形而上學的

前提를 부정하는 自己破壞的 形而上學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은

主觀性파 客觀性을 혼동하고 혼용하기 때문에 唯物論의 一貴性파 科學

의 合理性이 파괴되는 일종의 담己i했腦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唯빼꿇이

능동척 理性의 존져l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내척 모순을

지닌 非合理主義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Sartre는 非實鏡的 形而t學인 唯4청랩이 무너 지 더라도 훨빼的 實훌톨홈

學인 마르크스 주의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그가 보기

에 Marx의 짧識理훌월의 핵심은 反影理꿇에 있지 않다. 오히 려 짧讀파

實웰의 結合， 특히 짧讀파 인간의 勞動과의 結合에 있다. 이 빼 勞動

이란 인간이 對象世界와 판계하는 방식이며 i 對象世界를 변화시키는 것

이r:.t.

또한 Sartre는 Proletariat 야말로 행동 즉 셰계를 변경 시킬 수 있

는 가장 유러한 사회척 계급이라고 주장한다. Proletariat 는 자본주의

척 착취의 희생물로서 현존 사회에 동화될 수 없는 존재이며， 그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려는 펼연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혁명가가

71) W. Da ll mayr, 앞의 글 p,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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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혁명척 행동은 상황을 념어서는 행위이며， 이것은 自由를 풋한다.

그는 이 정을 唯物說은 설명할 수 없으며， 이련 점에서 觀望이나 觀

照 또는 反影파도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Sartre는 훌理의 척도

는 사회를 변경하려는 혁명가의 노력 가운데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이 셰계를 변정하는 가운데 셰계를 알기 빼문이다.

이러한 Sartre~ 입장은 그가 비록 구쳐l성을 강조하고 혁명가의 담

由를 강조한 정에서 唯物뚫의 한계를 어느정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意識을 지나치게 강조한 주관주의척 성향을 지니고 았음에 툴림없다.

3. 主觀·客觀의 對立을 克服하려는 碩向

Sartre와 마찬가지로 Merleau-Ponty 도 Husserl 의 현상학척 방법을

순수한 짧識理論으로부터 구체척인 生폼世界와 實훌훌的인 ~±會 問題의

영 역으로 확장하였다. 특히 그는 Husserl 의 現象學에 서 觀;옳꿇的으로

이 해 펀 先훌훌的 主觀性을 Husserl 의 미발표펀 유고들율 연구하여 具體

的인 知覺의 身體性 (Le ibl ichke it) 으로 해석하면서 辯훌훌훨的 훌흩與라는

자신의 입장을 발천시켜 나갔다 72)

Merleau-Ponty 에 의하면 지각은 인간들 사이의 공동셰계훈 아니라

지향척 대상의 셰계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意味의 體顧은 순수한 意識

作用이 아니기 때문에 현질은 단순히 의식에 초월척인 事物 자체가

아니며， 가능한 經앓 즉 흩옆識의 地平율 나타낸다. 즉 경협대상은 언계

나 그것이 직정 주어진 측면을 념어셔서 그 이상의 것 (Plus ul tra)율

지시한다. 결국 지각에는 內在와 超越이라는 Paradox 가 있는 것이다.

즉 정협대상은 경험하는 자가 다가설 수 없는 전혀 모르는 것은 아

니라는 정이 정혐의 內在性이며， 정햄대상은 언제나 그것이 직접 드러

내는 것 이상율 포함한다는 점에서 경협의 超越性을 지닌다.

이 러 한 Merleau-Ponty 의 분석 은 存在가 짧識에 우선한다는 점파 이

우션에 관한 물음을 새롭게 셜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셔 커다

72) M.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by C. Smith, Rout l
dge & Kegan 냄ul ， 1~2) P. 40, 49, 꺼， 4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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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은 Husserl 이 형식척 A priori 이외에 대

상이 지난 질료적 A prioori 를 지향적으로 분석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Merleau-Ponty 는 이 러한 生活世界에

政治的인 問題에로까지 확장시켜 마프크스

시킨 점은 우리가 논의한 주제에 새로운

으로 생각된다.

입각한 주장을 賣鏡的이고

주의의 새로운 의미를 부각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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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主體思想、에 대한 現象學的 批判

主體思뽕의 이론척 토대는 마르크스 혜넌주의이다. 그리고 이 主뽑思

想은 김일성이 권력투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천략척 요청얘 따라 그빼

그때 지속척율 변천되는 과정율 겪었다- 따라서 하나의 思짧톨훌系로서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자이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그

이론의 징당성이나 깊이도 마프크스 레닌주의에서부터 이탈되어가는 정

도에 따라 더욱 박약해지는 모습율 띤다.

우리는 이미 勞動의 착취와 인간의 事빼化라는 資本主義 體빼의 A

間性 願外現象 73) 에 대 항해서 Proletariat 의 자유로운 自己形成의 길

율 열고자 한 Marx의 사상파 辯置홉的 唯物꿇율 동일시하는 것에 대

해 비판하는 이론들을 살펴 보앓다.

共慶主義의 歷史的 實훌훌은 사실상 失敗로 마감하였다. 이제 얼마 남

지 않은 共흩主義 國홍 역시 이러한 사설율 승인하고 民主化 開放化

의 킬을 밟을 것이다. 이대올로기 시대는 終末율 고한 것이다 74)

中國도 1976년 모태동 사망 이후 농업 • 공업 • 파학기술 벚 국방의

현대화계획이 階級團爭보다 더 중요한 파업이며 ‘환 고양이든 점은

고양이든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쥐잡는 게 좋은 고양이’ 라는 實用主

義 노션율 취하였다. 이것은 중앙집권척 계획경제에서 부쾌하교 무사얀

일에 빼진 ’홈像制를 쇄신하고 시장기구와 개인노동율 증대시키는 홉本

主義的 生훌뼈進파 經i훌훌展율 동해 만성화된 정기침체를 극복하기 위

한 自求策이다. 北韓도 1984년 이후 셔방으로부터 賣本파 技輪율 도입

하려는 合흩法율 설시하고 없다.

그러나 삼홈主義 노선율 條正하고 利子나 ￥g빼方式율 혜댐하는 이러

한 部分的 改草만으로는 問題가 근본쩍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低홈옳파 生폼苦， 生必品의 철대부족. i훌훌훌 시행 등 共훌主義얘셔는

理꿇上 발생활 수 없는 많은 모순들이 가충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정은 A間이 홈史와 삼흘의 훌展에 主體라는 별로 써

73) 정문킬. rr뼈外꿇 冊究.. (문화과 지성사. 1978) 계 2장 참초.

74) D. Be ll , rr이 대올로기의 종언.II (기우식 옳검， 참성문화문고 vo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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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 것도 없고 독창적이지도 않은 主體思想의 이론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主體思想은 寶本主義 體制 아래 民主主義의 홈뼈

를 추구해온 南韓과 統一 過程애 기여하거나 統‘ 後 民族共同뽑의

積極的 홈n훌훌훌으로 정착될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 意讀 主體만

강조하는 것은 主觀的 흩월念끓이고 그것율 總對化하는 것은 劃一主義와

排他的 國확主義에 빠질 뿐이다. 歷史와 암會의 豪展은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며 國家들 간에도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함께 지닌다.

이 에 펼자는 Husserl 의 現象學이 人間 意識의 主훌훌性을 강조하면서

도 主觀的 觀옳꿇으로 떨어지지 않는 意識의 志向性 이론얘서 그 代

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더우기 그의 現象學은 實用主義와 現ft

自然科學파 技術萬能 時代에 상질된 人間性을 며復할 수 있는 적극척

倫理 規範의 새로운 地平을 열어주고 있기 혜문이다.

Husserl 이 강조한 主觀뺨은 g己閒銀的 唯我꿇的 덤我가 아니 라 구

계척인 生活世界 속에서 서로 의사소동을 하는 갚會的 歷史的 相互

主觀性이다 75) 이것은 道貝的 計算的 理性이 아니라 理훌뭘的 • 實훌훌的 •

價備 設定的 理性 一股 76) 이 며 ， 드러난 표층의 술어척 판단의 인식뿐

아니라 심층의 술어적 판단 이전의 경험파 지각까지도 포팔하는 意識

이다. 이 理性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主觀에 상대책인 生括

世界에 관한 학문이 결코 相對主義的 懷疑主義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

려 學問파 人間性의 理念 즉 理想에 부단허 接近하려는 그의 엄밀한

학문으로셔의 現象學은 思辯的 形而上學이 아니라 理性의 復樞이자 진

정한 自我의 豪見인 것이다.

이러한 Husserl 의 現象學은 A間을 事物化하고 정멜한 機城로 간주

하는 R훌物꿇이나 實훌훌主義에 올바로 대처하고 이러한 해독을 치유할

수 있는 文明批쐐의 역할율 수행한다.

또한 Husserl 의 現象學은 범然科學얘 물든 現代AoJ 방각한 日常的

生活世界의 종요성을 환기시켜 주었다. 이것은 홉度 훌業앞슐에셔 제기

되고 있는 심각한 生態系의 破훌， ~훌樓현榮 등 우리가 처한 시급한

問題를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뿐인 地球 즉 엄然 속의 A間의 삶이라

75) E. 빼Jsser l ， Die Krisis p.l75 창조.

76) E. 바Jsser 1, 같은 책 p.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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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된 態度를 계시해 준다.

그리고 Husserl 이 맹목척인 傳統파 믿음얘 대한 훼斷中止 (Epoche)와

우리 의 #흉線율 달러 향할 수 있는 월훌度청톨형훌 (Einstellungsanderung) 즉

思推實짧(Denkexper i ment) 77) 의 제시는 우리 삼會애 팽배해 있는 集團

的 利己主義， 排他的 X훨善파 極端的인 黑白띔理로 점철된 勞使훌薦파

階層 간의 對立율 지양하고 和合파 調和를 통한 새로운 民主삼슐를

創造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Husserl 은 A間性의 심층에

도달하는 이러한 훼斷中止를 동해 A間性 전체를 근본척으로 변정할

가능성을 찾으며， 이것을 宗훨的 改宗으로까지 비유한다 78) 그만큼 이

작업은 중요하면서도 신증한 ;{}셰를 요구하기 빼문이다.

η) 이 영호， Il'후설 .II (고려 대 출판부， 19~) p.6 참조.

78) E. 바Isser1, Die Kri sis p.I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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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l. 結 論

우리 삼會에서 이제까지 主體，멍想에 대한 批훼은 주로 김일성 개인

을 偶像化하고 빼格化하는 體制 이대올로기에 대한 虛構性을 :;{]척하고

共塵主護 도미노 현상에 대한 방어척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共塵主義의 歷史的 賣앓은 賣際 歷史t 失敗하였으며， 설질적

인 ~戰時代가 끝나고 南北韓 U N同時加入으로 民族의 염원인 統一이

곧 다가올 시대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主體思想도 이러한 統一의 흩§훨

에서 다루어야하기 빼문에 이계까지 主體思想을 다루어 온 規角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더 확장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統一된 m國의 일원들

가운데는 이러한 主體思想으로 오랫동안 주입된 北훌훌 同뼈가 存在함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이들을 理解하고 이들파 顧合하여 진정한 民族統

一파 民主國家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철져하고도 치밀한 준비작업

이 선행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統一 獨速애서 볼 수 있듯이 國

土와 體뼈， 制度의 統一 못지않게 思想파 價{直觀의 統一이 펼수척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설을 배울 수 았다.

主體思想의 뿌리는 마르크스 례년주의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Marx의

사상파 이대올로기로 변신한 마르크스 례넌주의를 구별해야 한다. 그것

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現代 哲學은 훌엇像化된 마르크스 레넌주의와 Marx의 이론을 다양하고

도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근거를 갖고 批훼하고 있다. Marx의 이론

속에는 단순허 共塵主義 敎理를 선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資本主義 11

홈制度의 뼈훌造H성 ~륨을 改華함으로서 掉取받고 柳壓받는 勞動階級의

힘j益을 옹호하고 가난으로부터 人間을 解放시 키 려 는 휴머 니 즘척 요소가

분병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統一펀 租國이 추구해야할 목표는 담由 民主主義이며

이것은 갖端 技術11會와 國際鏡爭 빛 置力時代애 능률책이고도 척극척

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共塵主義의 失敗가 가르쳐 준 敎해|얘 의

해서 賢本主義를 취하지 않율 수 없는데， 이러한 寶本主義의 긍정척

측면 이외에 부정척 측면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철져한 보완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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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Marx의 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빼문이다.

主體思想은 g흩史와 츄t會 훌展에 A間의 主體的 역할율 강조한다. 이

러한 주장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地政學的 歷史的 f훌훌훌얘 서 볼 빼

당연하고도 필수쩍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써로울 것도 독

창척인 것도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主體思想율 천변척으로 무시할

펄요는 없다. 문계는 그것이 보편타당한 思想의 理꿇的 性格보다는 특

정한 개인의 권력유지의 장치로 천락펀 사질에 있다. 더욱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싫은 점은 그것이 平和的 民歲統一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요히려 편협펀 뼈立主義와 國빼主義를 자초할 뿐

이다. 歷史의 發展은 각 文化와 삼會， 園훌 사이의 相互 홉力파 和合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Husserl 의 現象學은 意讀 主體를 강조하면서도 主뼈

的 題念說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生活世界의 중요성율 강조함으로써

高度의 훌業+±會에 文明批훼의 역할뿐 아니라 態度變更율 통한 A格的

關係를 드러내 밝혀 統一時代에 결맞는 倫理的 規範의 역할율 수행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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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의 地方行政體制에 관한 鼎究
김영미(韓園外大)

< 要 約 文 >

북한은 1948년 정권출범 이전부터 현재까지 김일성 一A長期執權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다시 김일성-김정일父子 世훌制라는 또 하나의 변형을 낳으면서

유례없는 全體主義 獨載體制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통치구조를 보면 형식상 主權機關인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가 있

고， 사법권의 管掌機關인 각급 재판소， 검찰소가 있A며 실질적인 指導執行機關

인 정무원 및 각급 인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7次에 걸친 내각의 변천을 통해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

였고 김일성은 主席·중앙인민위원회 首位로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정무

원 역시 주석의 통제하에 단순한 행정적 집행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언민

위원회를 통한 朝蘇勞動黨의 행정통제가 더욱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官制 통치

이념과 초법적인 체제로 인해서 그 폐쇄성이 고도로 경직화되어 있는 북한의 행

정체제의 구조와 기눔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점을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北韓의 地方行政의 범주 역시 일련의 행정과정을 통

해 지역주민에게 조작된 김일성부자의 이미지를 전파，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이라 하겠다.

북한의 행정체계는 중앙행정체계인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지방행정

체계인 지방인민위원회， 지방경제지도위원회 및 특수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되며

이는 노동당의 지시 통제에 의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體制論的인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북한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보면 자

유민주주의 국가는 투입→전환→산출의 환류과정을 통한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이 이루어지는 반면 북한은 투입 (input)에 해당되는 요소들의 기농이 제대로 수

행되고 있지 못하다. 政黨의 경우 정당의 역할이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선거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선거민의 이익을 정책에 투입시키는 기능을 담당하

게 되는데 북한의 정당과 관료들은 일인지도체제를 확고히 하는 일에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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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당은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일반주민의

투입기능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익집단의 역할 또한 정치적

의사를 대중에게 침투시키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투입기능

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관하여는 기관은 당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퉁이 형식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주석이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

산출 (output)에 있어서도 김일성 일인독재체제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이익의 조직화가 미흡한 상태이다. 결국 모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입

법기관， 언론기관은 黨의 지시에 따르게 되며 黨의 감독하에 그 기놓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환류과정(feedback )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 지방행정을 위시한 북한행정의 각 분야는 비록 專門性은 지녔으

되 실질적으로는 당의 방침과 당의 최고지도층의 의사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단

순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우는 開放體制 (open sys

tern) 의 투입 • 전환 • 산출과정 이 배제된 閔趙體制 ( closed system)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관료조직은 중앙에 집중화된 체제로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구조， 기능이 單-體系로 일원화되어 있는 폐쇄체제의 극단

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경우도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지방행정의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

을 감안할 때 체제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지방행정의 효율성이나 住民福社차원의 행정업무는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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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細究의 目的

南北輝은 각기 정부를 세우고 두개의 정치채쩨률 운영해 온지 40여년이

지나도록 상호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이한 두개의 政휩뭘뼈를 구축해

왔다.

북한은 1948년 정핀출범 이전부터 현재까지 김일성 일인장기집권이 계

속되어 왔는데 이는 다시 김일성-김정일 父子세습체제라는 또 하나의 변형

올 낳으면서 유례없는 천체주의 묵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官빼 훌훈

治理念과 초법적인 체제로 인해서 그 펴1쇄생이 고도로 정칙화되어 있는 북

한의 행쩡체째의 구조와 기능은 자유민주주의 쩨째와 비교해 불 때 그 특성

연에서 많은 차이률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지사회 및 차유민주사회률 추구하는 팍써서의 행정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공급의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비해 공산주의사회의

행정은 공산사회건설의 전술척 개념， 측 공산당에 주민융 뀌축시키는 역할

율 수행한다고 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방행정의 법주 역시 일련의

행정과정올 통해 지역주민에게 조학된 김일성부자의 이미지률 전파.세뇌시

키고 있는 것이 현설이라 하겠다.

북한의 지방행쩡은 제도상으로는 지방자치째로 되어 있으나 설질척으로

는 철저한 중앙집권척인 유일척 지도체로서 충앙의 지사와 결정융 무조건적

으로 실천하는 임무와 의무만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셔는 북한체제의 전체적인 구조촉에서의 지방행정의 역

할 및 그 위치를 규명하고， 지방행정기관의 구조적.기놓척 분석융 흥해 그

룩징올 도출하는대 목척이 었다.



2. 班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갈다.

첫째. 북한의 행정체제 분석을 위한 이론척 배경오로서， 체제이본

(system th∞ry )융 통치체제의 유형과 관련시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개방

체제이며 공산주의사회는폐쇄체제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다. 푹 자유민주

주의체제는 핀혁의 多元化와 환청의 요구를 정책화시키고 이의 전환과정에

있어 청부 또한 통체와 지원율 받는 반면 공산주의 사회채채는 철청체체로

서 당이 환경올 관리하고 롱제한다는 점읍 토대로 그 륙징 빛 ~}-Ol첩율 도

출해낸다.

둘째， 이와 같은 체제상의 륙생을 도출하여 북한의 정치체제 및 행정체

제의 생격을 구조척.기능적 측면에서 규명해 본다. 측 로동탕을 중심으로

핀력이 집중되는 상황하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율 충점척으로 분석하게 된다.

씻채， 북한의 행정구조는 충양행정구조와지방행정구조로大分하여 볼

수 있는대 중앙행정은물론 지방행정 역시 정치성이 충만된 일당행정으로서

이듭 기관이 갖는 기능 역사 자유민주주의체제와비교해 볼 때 기능상의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조직체제 및 구조.기능척 측면에

서의 역할율 중점으로 살펴본다.

넷째. 북한의 일인지배체제하에서의지방행정조직이 수행하는 업무 및

다른 초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존재가치와 역할율 살펴보

고 자유민주주의체체와의 비교룹 롱하여 현 상황을 진단해 본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의 이론모형은 기존의

논문， 학술지， 저술 둥의 문헌율 참고하고， 둘째， 북한의 행정체제연구는

그 성격상 현지조사방법이 불가농하므로 북한의 지방행정과 관련된 문헌자

료룰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실 및 통일원 풍의 관계기판에서 자료를 모집하

여 분석.검토하는문헌척 접근방법에 의한 뿜핸的 빠究플 중심으로 한다.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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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行政體制分析을위한 理論的 背景

일반척으로 행정체제와 관료제툴 설명하는 Paradigm으로서 주로 빼버

(M.Weber)의 이론이 많이 연구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에 대신하

여 R훌뼈理훌훌 ( sys tem theory)과 狀휩條件理關( cont i gency theor‘y) 퉁이 퉁장

하여 政治·行政뼈혐l나 대규모조직으료서의 官홈制률 셜명하려고 하는 것이

지배척인 개념과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Il

1. 베버의 官價制

뻐버 ( M. Weber )의 관료쩌1가 지니고 있는 혹정올 요약해 보면，먼져 대큐

모의 조칙의 업무가 효과척으로 생취되려면 專門化된 훌륭훌로 분할되어야 하

며，이에는 자격율 가진 직업객 천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천문화률 롱한 分

훗化는 조직내에서 초청의 문제률 야기시키게 되는데 이때 륙수한 행청계층

이 의사소통과 조정올 유지하는데 필요하게 되며， 엄격한 권위률 지넌 계충

째가 조칙의 북표생휘훌 위한 다양한 업무의 조갱의 역힐올 하게된다.따라

서 작업활통올 표준화하고 직첩척이고 세부척인 갑묵의 비농률생올 출이기

위해 공식척인 규청체제가 고안되고 있다. m

Weber의 관료제는 철쩌히 합리척인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급격한

변화， 조칙규모의 팽창， 고도의 다양생 및 관리행태의 변화률 생명해 추기

에는 척합한 조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3’

따라서 관료제로서 모든 조직의 상황율 설명하기에는 부척합하다는 측

1) 안해균， r현대 행정학J (서올: 다산출판사， 1987) ,pp.298-303.
2) 백완기， r행정학J (서올: 박영사， 1985) , pp.79-98.
3) Warreng. Bennis , “ Beyond Bureaucracy. ’ W.G.Bennis & P.E.Slater

(eds.) The Temporary society(Harper &Raw, 1968) ,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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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셔 체제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 이론은 빼빼 ( sys tem )의 개념융

기초로 하는 이른바 철학， 관리방식，분석방업율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1

2. 體制의 意義 및 接近方法

Herbert G. Hicks 에 의하면 “체제란 상호관련되고， 상호의폰척이며.

상호작용하는 요소률의 한 집합이다. 그것도 有홉的이고 북잡한 전체이며，

단일의 전체를 형성하는 사물의 한 결합이다.51"라고 규정하고 있다.

Claude Mcmi Han 과 Richard F. Gonza l ez운 “체제란 대상간에 그러고

그 대상의 속성간에 함께 완계를 갖는 대상의 집합6)이라 고 개념울 큐정하

고 있다.

이상과 갑은 정의는 매우 포활척인 의미률 갖고 있다. 공동사회

(Community)는 인간의 기본척인 육구를 충촉할 수 있도록 셜쩨된 상호착용·

상호의존단위(가록， 정부， 학교， 교회둥)로 구성된 체쩨이며， 국가정책전혜

를 천체체제 ( to ta l system)로 생각하면， 국방· 외교· 교육정책퉁은 그 하위체

제 ( Sub-system )이며， 또한 경쩨개발을 체제 ( sysyem )로 본다면 산업개발· 자

왼개발 퉁의 정책은 그 하위체제를 구성하게 된다 7)

統治現象의 과학적인 이해에 주도척 역할율 란방해 왔먼 채쩨이론을

David Easton과 Gabriel A.Almond의 이론올 중심으로 보면 다읍과 갈다.

David Easton 은 통치현상에 관한 과학척이고 일반척인 이해률 위해서

4) 박완신，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r한국행정학보Jl . 한국행정

학회 제25핀 제l호 .1991. 5. p.342.
5) Herbert G. Hicks , The Ifanagement of Organization: A Systems and

Human Resources Approach (New York: McGraw-Hi 11 , 1972) , p.461.
6) Claude McMillan and Richard r. Gonzalez , Systems Anal ys i s: A

computer Approach to Deci sian Making Models (I 11inoi s: Homewood ,
Richard D. Irwin, 1968): 윤재풍， “체제접근방법론과 체제분석기법”，

「사회과학논총l . 천남대 사회과학연구소，제1 진 1976, p.218에셔 져인용.

7) 윤재풍， 위의 논둔.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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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靜的언 法律파 휩l度보다는 훌u윌的인 過程에 초점올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률 위해 국가( s tate ) 라는 비통태척이며 추상척인 개념율 政治行훌

(Political action)를 기본척 구생단위로 하는 정치체제(Pol i t i ca l system)

라는 동태적 개념으로 대치하였다 81

이스튼은 정치체제란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J (authoriati 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올 툴러싸고 있는 상호 판련된 뺑위툴

의 집합으로 보고，이를 다른 채째와 구멸되고 정계 (boundaη)가 지워져 하

나의 유기체적 톡립율 이루는 것으로 깨념화하였다 9)

D, Easton에 의해 제시된 체제모형율 보면 정치체제와 환정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표<II - I>을 보면 정치체제는 투입 ( inputs). 산출( outputs ) ， 환

류( feedback )를 롱해 환경과의 관계를 지숙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II -1) Easton의 정치체제모형

환 경

경 량/
/ 요구(demands ) 1/ 정 치 체 제

투입 ”( ~~;:ts) II 전환( co뼈rs i 。셔
지지 (supp이‘t)

c류( feedback )

자료: Davi d Easton ,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 lys i 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65) ,P.112.

8) G.A. Almond , “ Int r oduc ti on: A Function Approach to Compar at i ve
Politics , " in Gabriel A.Almond & J.S.Coleman(ed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1960) ,p.4.

9) D. Easton ,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Alfred A. Knopf , 1953) ,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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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환경은 if:會內的짧境 ( i ntra- soc i eta l environment) , 社홈外的

覆境( extra - soc i e ta l environment)으로 구생되는데， 사회내척 환경은 생태

척·생물학적·심리척 하위쳐l체들과 문화·경제·인구풍의 사회척 체제률로셔

정치체제가 하위혜제로서 숙하고 있는 사회의 범위룰 벗어나지 않는 것률올

의며한다.

사회외척 환경은 정치체제가 숙해 있는 사회 밖의 환경으로서 국제정치

체제，국쩨생태체제률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제·푼화·인구동융 포함하는 국

재사회척체체들로 구성되고 있다.

정치체제는 이러한 환경틀간에 둘러싸여 상호작용윤 하게 되는데， 환경

으로부터 要求 ( demand )나 支持 ( support ) 형 태의 授入( inputs)이 있게 된다.

정치체제는 환정 또는 자체내에서 이입되는 투입으로 인해 불균형과 긴장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유기체적 존숙읍 위해 천환과정 ( convers i on

process)율 통해 이러한 긴장과 불균형에 반웅하게 된다. 따라서 결정

(decison)과 행위 ( act i ons )라는 산출 ( outputs )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체제

구생내 및 다른 체쩨를 자극하여 새로운 요구 또는 지지가 정치체제에 환류

되어 푸입되는 과정율 거치게 된다.뻐

Gabriel A. Almond는 정치체제의 특생읍 셀명하는 기농론읍 쩨시하고

있는데， 먼저 투입과정에서 정치사회화 빛 充負 ( Po l i t i ca l Socialization

and recruitment) , 利益의 表出 ( i n teres t articulation) , 이익의 결집

(interest aggreagation) ,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 po l i t i ca l communication)

의 기농율 수행한다고 하고 있다. 산출과정，규칙재정( ru l e making). 큐칙적

용 ( ru l e application) 및 규-척심판( ru l e adjudication)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들 기능운 각각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율 의미한다 lD

10) D.Easton, A Frameμork for Political Anal ys i s (Ch i cago: University 0

Chi cago Press.1965) ,ppI12-115.
11) G.A.Almond & G.B.Powell.Jr..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Policy (Boston,Mass. :Cittle,Brown & Comp‘any, 1978). p. 10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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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aston과 Almond가 제시한 체제이론의 경우 정치채제를 하나의 유

기체척 전체로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분석의 단위는 전체로서의 정치체제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체제는 환경와의 관체성여부에 따라서 개방체제 ( open system) 와 폐쇄체

쩨이론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개방체제는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방객얼뽕만 아니라. 채째내부의

구생요소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푹 외부환경과의 동태척 판계를 유

지하며， 환경으로부터 물자·인력·에너지 및 정보루입물융 받아툴여 여러가

지 방법으로 그 투입물율 서어비스나 산물로 변형 ( trans format i on)하여 산

훌하는 것이다. Eas ton의 모형옳 간략하게 도식화해보면 다옵과 갑다.

환 겨U

투입(툴자， 인력，에너지 ... ) 천 환 산 훌

환 ‘류

그러나 閒훨體혐J(cl osed sys tern)는 自給自足的( se l f-contai ned ) 이며 환

경으로부터 고립된 것율 의미한다. 폐쇄체체에서는환청변수로부터 투입변

수와의 상호작용없이 전환，산출，환류의 과정만융 거치게 된다.

환 켜U

천 환

산 출

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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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신은 폐쇄체제의 모형에서 전환과정율 결청혜쩨로， 환류과정율 집

행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갈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환 경 | 결 정 헤 쳐l 산 출

집 행

여기서 환경은 결정체쩨에 칙캡적으로 영향율 추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

려 철쩡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만 하는 피동척인 객체의 성격율 갖고 있

다고 제시하며 이것이 개방체제와 다른점이라고 보고 있다.

체제의 문제는 외척환경과 환계없이 오직 체제내부의 구조·과업 및 공

식척 관계의 측면에서만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체제

를 막론하고 정도상의 차이는 았으나 그률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

은 없다고 봄으로서 최근에는 개방체제이론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이론올 통치체제의 유형과 관련시켜， 자유민주추의체제는

개방체제로， 공산주의체제는 혜돼체제로 유형화 시켜볼 수 있다. 측 자유민

주주의체제하에서는 루입과정의 합리척인 철차와 권혁의 다원화 및 환갱의

요구를 정책으로 수용하고 환경에 의한 천환과정에서 정부가 롱제와 지원율

밭는반면 공산주의체제의 경우는 당이 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서 투입

과 산출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륙성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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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北韓의 政治·行政體制

1. 政治體制의 構造와 機能

오늘날 소련파 東歐를 中心으로 공산핀천반에셔 얼어나고 있는 개혁 개

방의 물결율 본질척으로 거부하는 북한의 정치체제는 기폰의 공산주의이론

만으로는 설병하기가 부척합하다.

북한의 현행 헌법(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년 12월

27일 ) 제1장 쩨4조에서는 r조션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난주의률 우

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척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융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J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률

전문가틀은 김일성 「神政置밟I J 라고도 하는대，북한은 전롱척인 사회주의이념

율 기초로 하면서 륙유의 主g훌思想율 도입한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국가의

활동이 천개되고 있다.

따라셔 북한의 정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셔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사회추의 혁명과 추

체철학을 중심으로 인민대충을 지도하는 노동계급의 당인 조션노동당의지위

와 역할율 규명해야 할 것이다.

(1)鏡治理;옳파 思想g훌系

북한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1948년에는 공

산주의 정치체제가 수립되었다. 1956년 4월 체3차 탕 대회에서 ”조션노동

당은 밝스-레닌주의 학셜을 자기 활동의 지도척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

하여 공식척인 청치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난주의였다. 그러나 오눌날 북한

공산주의자틀은 마르크스-레넌 사상보다 검일성의 추체사상율 최소의 정치

이념으로 승격시켰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다른 공산주의 체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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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원칙에서 연유된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추

구에 있지만， 전이문화로서 주체사상， 륙히 유일사상과 수령론의 강조에 더

큰 충캠올 두고 있다.

주체사상은 당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청치과청과 정책결정의 준거의

를이 되고 있으며 북한대중의 행통과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천면적인 영향

력율 행사하고 있다.

김일썽이 탕의 이대올로기에서 처읍으로 추체를 쩨시한 것은 스탈린 死

後인 1955년 말로써， 한국통란이 종결된 후얘 대내적으로는 그의 철대핀력구

초를 확고하게 구축합파 동시에 대외척으로는 충·소간의 이떼융로기 분쟁의

와중에서 희생되지 않율려는 의도에서 제기되었다.

김일생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주민을 사상적으로 획일화하는 동시에 정

치적으로 조직화하여 사회주의 건셜과 군사력강화에 총동원하는 r.의 P옳一

支配g훌휩IJ률 확립시켜 놓았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당의 유얼지배체제에 일

치하지 않는 어떤 사상적 요소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률은 주체사상율 톡창적 이데올로기로셔 북한 공산주의

혁명 사상 전략 및 전술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은 사

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율 결정한다는 철학척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고 추장하고 있다 III

“인민대충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

리률 밝히고 있는데，인간의 사회역사적 본질척 륙성율 @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으로서 이 인민대중의 자주척， 창조척운동이 사

회척 역사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혁명루쟁에서 언민대충의 자추척 사상의

12) r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첼학척 원리 JI (풍경， 사회과학출판사，

1977 ), p.6.; 이용필，“주체사상과그 기능 ,” r북한의 정치 J (서울:올유

문화사， 1990 )， p.106에셔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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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결정책 역할올 한다고 보며 어기에는 반드시 인민대충과 수령의 지도

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수령론의 의미륨 포함시키고 있다.

이어서 주체사상은 당，국가활동，혁명과건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생융

견지하여 주체률 세우기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사상에서의 주체 @챙치에

서의 자추 @경쩨애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쩨기하고 었다.

주체사상은 김일생에 의해서 1950년대 충반푸터 1960년대에 이르는 기

간동안에 대내의 정치세력의 변화축에셔 북한 공산주의의 지배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으며 또한 하나의 사상체계로 주장되어 왔다.그러나주체사상의 주

체는 유일사상과 수병론으로 일관되어， 이는 김일생 자신이 철대권력체제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기되었다고불 수 있다.

(2)홉力構遭와 世훌g훌없l

북한의 모든 권혁의 원천은 수명인 김일성융 청점으로 하고 있다. 헌법

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입법핀울 행사하고 추석

율 션거하는 최고 추핀기관으로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상 기구얘 지나치 않

옵율 알수있다. 축 1980년 10웰 13일 개정된 ‘초션노동당’의 지도밑에， .조

선노동당’율 김일생의 지도밀에서 활동하도륙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김일

생은 .조션노동당’의 총비서와 ’조션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율 겸

임함으로써 전면적인 1 인톡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朝훌￥勞뭘b?홉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채택한 당큐약에 의하면 r조션노동

당의 당면 북척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송리륨 이혹하며

전국척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

며，최종북척은 옹 사회의 主體思想化와 #處主훌훌社會률 건설하는 대 있다」

고 밝히고 있어 김일성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임을규정하고 있다.

이잡은 초헌법적 지배체제로서의 당의 체쩨내면융 보면， 당은 국히 소

수의 인원에 의해 톱재되고 있는데 총비셔，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1£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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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 政治局 候빼훌員， 및 당 비서진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당규약에 의하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러륭 망라하는 근로인민 가훈

데 션봉척루사로 ·조선노동당’울 조직하며， 모든 당조칙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북총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정치척 주요결정은 갱치국에서 이루워지고

있지만 실질척으로는 정치국안에서의 최고 설력자로 구생된 政治局 常훌홈훌

A 1't에서 겹갱이 된다. 특히 1980년 6차 당대회에셔 당시 김입생. 김일， 오

진우，이총육，김쩡일퉁 5인으로 구생된 정치국상무위원회를 보면， 김일의 사

망 빛 이총욱의 탈학으로 5인체제에서 김일생， 낌정일， 오진우로 축소되었

는데 이는 김일생， 김정일 공산세습체제가 제도척으로 구축되었음융 알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쩨제는 〈표II I - I>과 갈다.

〈표 Ill-I> 조션노동당 기구

(1991년 9월 현재)

총 비 서

당 대 회

중 앙 위 원 회

•-- (정위원 180. 후보위원 148)

중앙검사위원회 •-
(위원 15)

정 치 국 검열위원회

(위원13， 후보위원10 ) (위원 6)
중앙군사위원회 뉴-

(위원 15) 상 무 위 원 회(위원 3)

비 서 국(비서 11 )

。

롱얼천선부 사회문화부

경공업부 기계공업부

계획재정부 과학교육부

3대혁 명소조부 보 건 부

부
부

붉
부

전
학

예

무

작
화뿜
총

경제계획부 중공업부 대외정보조사부

건설운수부 농 업 부 채정경리부

청년사업부 근로단채부 행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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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行政體制의 構造와 機能

국가의 행정기농율 담당하고 있는· 정부관료제는 정치체제의 하위체제라

할 수 있는데，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률 표방하고 았으면 정부관료제도 민주

추의와 양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빼버가 지적하뭇이 관료쩌l조직은 합법적인 정부를 위하여 기농을 발휘

휘하기도 하지만， 이는 생콩척인 혁명의 도구가 되기도 하며， 첨령군이나

톡재자의 하수인이 될 수도 었다 IJ

관료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는데.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이론은 合理的인 시각에서 大規훌組熾융 보고 있다. 푹 계총

재의 형태를 지니고 合理的· 合法的 (rational-legal)지배가 제도화되어 있

는 대규모조직율 의미한다!()

한연 리그스(F. W. R i ggs )는 이를 構遭的인 축면과 홉能的인 촉면으로 분

류하여 셜명하고 있다.

푹 리그스는 구조척 륙면과 기능척 측면으로 관료쩨률 구분하여， 구초

척 혹변에서는 @普題性 (universality) ~ 階層制(hi erarchy ) 및 의사결정

의 충심 (center of decision making)을. 기능척 혹면에서는 @음理性 ￠病

빼性 @構力性을 지니고 있다m고 보고 있다.

반면 Marx 와 Schumpeter 를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자률은 itt홈가 階훌훌

에 의해서 계충지워진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율 바탕으로 경처，.정

13) M. Rheins te im, Mar Weber on lay in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simon !Ii schuster ,1967); recited from V.Ostrom ,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 can Publ i c Administration (University ,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sss , 1974) , p.31.

14) F. Heady. Public Admi ni st rati on: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Jersey: Prentice-hall ,1966) , pp.18-19.

15) F.W.Riggs. 깨ureaucrat i c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in F. W. Riggs(ed. ), Front i ers of Development Admini st rat i on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 197Upp.37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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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체제 및 사회변동 둥율 설명하였다. Marxist들의 관점율 보면 국가는 지

배계급의 도구로서， 관료제 역시 계급없는 사회를 만툴기 위한 하나의 도구

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의 역할은 결국 공산주의사회로 전환이 되면

그 역할이 사라진다고 보았다. 결국 관료제는 하나의 계급척 도구로서 계급

없는 사회에서는 존채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일성은 이러한 Marxist률의 국가관과 맥락올 같이 하고 있는떼， 륙

국가를 톡재기농 수행의 핀력기관. 지배게급의 도구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료조직 자체가 계급척 인 폭압기구로서 폰재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관

료추의의 배격을 추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관료체화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는 양상옳 보이고 있디.

이러한 북한관료제화의 심화현상촉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행정체제률 구

조척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行政體혐l의 構遭的 個l面

북한의 행정체제는 園옳主席으로부터 地方의 하위행정기관에 이르기까

지 그 체체가 증앙집원화의 생격을 띠고 있다. 上 下行政權關間의 관계는

첼저한 병령북종의 수칙적인 첼서채케릅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고} 지방의 행

정체제가 다같이 政짧앉定機빼과 政짧執行機빼으로二元化 되어 있는 점이

특칭이다.

일반척으로 공산국가의 행정기관을 黨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

환으로서 당에 의한 지도와 감톡히에 놓여있다고 볼때， 북한의 행정기관 역

시 당의 정책율 설행하는 기관으로서 엄격한 중앙집권척 명형체계가 형생되

어 있는 관료주의척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핀력구조률 형성함에 있어 立홉· 行政· 司홉의 형식상 삼권분립율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척으로는노동당의 일당톡제체체익 핀력구조률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쩡기관으로서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노동당의 통제

하에 결정사항율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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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체제는 1972년 헌법의 개정으로 큰 변화를 보게 되었다. 헌

법개정 전에는 內閒이 행정의 최고기관으로 決定과 홈行율 겸하고 있었으나

신헌법의 채핵으로 국가주석융 정점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로 천환 하였다.

륙 종래의 최고 인민회의 빛 이컷의 성입외씬회， 내각의 주요 괜한올 신셜

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에 배분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도 국가주석

이 지도‘펀제하는 체제로 전환이 되었다. 포한 채판기관도 최고재판소에서

중앙재판소몰 llt부1 연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지휘·캅톡 아래에 놓임으로 사실

상 3판 분립이 무시되었다. 1990년 1웰올 기준으로 한 북한의 행청혜제률

쌀펴보면 〈표 1II-2)와 갈다.

〈표 1II-2) 북한의 정부(행정)체계도

추 석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 국가보위부

대내챙책위원회 인민무력부

대외갱책위원회 법 무 생 활

지도위원회

사법안천위원회

법제위원회

정체갱책위원회 - 충앙재판소
청 무 원

- 충앙검찰소

시.도 시.도 행청 및

인민위원회 경제지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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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行政짧制의 樓能的 때面

1)주권기관

@주석

국가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핀을 대표한다.(헌법 쩌~89조) 主庸

制는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셜된 체도로서，최고인민회의에셔선거

하고 엄기는. 4년이며 ( 헌법 제90조) 껴1숙 연엄할 수 있다.

헌법의 제6장(제89조 이하 99조까지 )에 추석의 핀한울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추석은 충앙인민위원회를직접 지도하며(재91조) • 정무원

회의흘 소집하고 지도한다. (쳐11 92조 ) .또한 주섹은 일체 부혁융 지휘 통솔하

고(제93조).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형， 최고인민회의 상셜회

의결정올 밸하는 핀한올 가진다. (제94조) 또한 륙사핀(체95조)，조약의 비춘

및 폐기(쩨96조)와 사신의 산입장，소환장의 첩수(제97조) 등의 핀한율 가지

는 추석은 최고 인민회의 앞에 책입올 진다. (제98초)

위의 큐쟁률에 의하면 주석은 핀한반 가지고 있올 뿐 의무와 갈은 규청

은 률어가 있지 않고 단지 제98조에서의 책입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

융 뿔이다.

주석체의 신셜은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쩨로 전환되었읍율 뜻하

는 것인데， 결국 1A I훌없l률 합리화 및 강화하려는 폭척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으로 주석은 북한권력기관의 핵심적 폰재이다.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주석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며， 추석이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융 진다고는 명사되어 있

어도， 최고인민회의는 주석에 대한 소환핀이 없다. 결국 이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노동당의 지휘하에 있으며.신헌법에 의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주석의 영구칩원을 의미한다고 힐 수 있다.

추석은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언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쩨

101조 ) . 그러나 이 「指導j는 지휘· 감독 빛 통제를 의미하므로 충앙인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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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主席율 수위로 하는 合議없l擬關으로 되어 있지만(제 102조) 실질적으로

는 추석의 홈혐問· 補助짧關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김일생이 국가추핀의 최고지

도자로서 모든 국가권력의 절대척인 폰재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주석의 권한율 보게 되면， 주석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척 집행기관인

정무원의 회의를 소집·지도하고，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서 정무

원이 사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제 1 07조~ 1 08조)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절대

척 핀한율 수행하게 된다.

이와갑은 추석의 핀한은 행정·군사·외교·입법 동 국가권력 천반에 걸쳐

철대척인 권한율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절대자적 1인 체제가 확립

되어 있음율 알수있다.

@중앙인민뷔원회

중앙인민위원회는 헌법 제1 01조.~ 1 06조에 의해 선셜된 기구로 헌법상 국

가주핀의 최고지도기관이며(제100초 )，수위는 주석이다(제101조).충앙인민위

원회의 구성은 추석，부주석，중앙인민위원회서기장，위원률로 구생되며 임기

는 4년이다. (제 1 02조) 이 위원회는 추석의 지도.축 지휘，감독 및 통제를 받

게 되며 주석의 째의에 의해 부주석，중앙인민위원회서기장，위원률올 션거

및 소환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인민위원회는 추석의 보조·자문기관애

불과하다.

중앙인민위원회의 판한은 국가 대내외 정책수립，정무원과 지방인민위원

회의 빛 인민위원회 사업지도，사업·검찰기관 사업의 지도， 국방 및 국가정

치보위 사업지도，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주석명령，중앙인민위원회 결정·지

시.집행정형의 감묵과 그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정무원

의 부의 셜치와 혜지，정무원총리의 쳐1외에 의한 부총리，각 부장 그 밖에 정

무원 구생원률의 입명 및 해엄，대사·공사의 입명 및 소환，중요 군간부의 임

명·해임과 장령군사칭호의 제정.대사의 실시，행정구역의 셜치와 변경 및 천

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제 103조) 등으로 되어 있다.



363

이와갈이 국정전반에 걸친 강력한 권한행사가 주어져 있으므로 본질척

인 핀력분핍의 원칙에 어굿남을 알 수 있다.

축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함께 신설된 기관으로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헌 정령제정핀 빛 사법과 검찰을 지도하는 핀한까지

가지는 3핀 통합척인 헌법기관이다. 이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관계를 보면 전자가 후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수위인 주석은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의 소환도 주석의 체의에 의하는 만큼

책입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1 인체제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2)행정기관

@정무원

정부원은 구헌법에서의 내각읍 변형 개칭한 것으로 중앙인민위원회에

판한율 대부분 넘기고 행정집행권만을 행사하므로써 과거의 내각에 비해 격

하되어 있다.

정무원은 최고 주핀기관의 행정척 집행기관(제 107조)으로서 총리，부총

리，부장 그밖의 필요한 성원률로 구성되어 있다. (제 108조)

정무원은 사업진뺑올 위해 천원회의와 상무회의가 구생되어 있는대 ·갱

무원 천원회의’는 청무원 생원 천원， 묶 총리·푸총리·각부 위원장으로 구생

하며，국가관리사업의 충요문제툴 토의하고 결쩡한다. 또한 ·정무원 상무회

의’는 총리·부총리 빛 총리가 임명하는 생원률로 구갱하며 정무원 천원회의

에서 위입한 문체률올 토의· 결정하도룩 되어 있다. (쩨 110조， 째 1 11조)

정무원의 핀한은 각부， 정무원 직숙기관， 지방행정위원회의 사업지도，

정무원 직숙기관의 신셜·혜지， 인민청제발전계획의 작생 및 실행대책의 수

립，국가예산의 연성·설행대책수립， 공업·농업·대내외 싹업·건설·운수·체신·

국토관리·도시경영·과학·교육·문화·보건 동 사엽조직의 집행， 화혜 및 은행

제도 캉화대책 수립，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실시， 인민무력 건설사업추진，사

회질서 유지， 국가의 이익 보호 및 공민의 핀 e]보장 대책수립， 정무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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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 기관의 결정·지시·폐지(쩨 109초) 등율 그 입

무와 권한으로 하고 있다.

정무원은 소판엽무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주석， 충앙인민위원회에 대해

책입옳 지도록 되어 있는데(제113조) . 총리는 추석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

에 의해 소환되고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에 정무원 구생원툴은 총리의 제

의로 충앙인민위원회에 의해 해임하도혹 되어 었다. 철국 정무원은 설제로

주색에 의해 책입율 치도룩 되어 있어 추석 l 인 혜쩨률 윗받침해 주고 있

다.

정무원의 조직표는 다읍과 칼다.

갱 무 원

국가계획위왼회 국가건셜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 경공업위원회

천력공업위원회 전자자동화공업 농업위왼회 수산위원회
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교육위원회 국가체육위원회 교통뀌원회

위원회

인민봉사위원회 국가검얼위원회 외 교 부 사회안천부

문화예슐부 보 건 쭈 노동행정푸 재 쩡 부

건 셜 부 건채공업부 입 업 부 대외경제

사업부

무 역 부 화학공업부 지방공업부 원자력공업부

자원개발부 석탄공업부 광 업 부 금속공업부

기계 콩업부 션박콩업부 상 업 부 도시경영부

철 도 부 해 운 부 체 산 부 과 학 원

중앙 은행 충앙통계국 중앙자채 사 무 국

총연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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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기능은 주로 정무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순수한 행

정기능율 당이 직첩 수행하는 정우도 있다. 륙히 행정기능 중에서도 대표척

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유지 및 안정기능은 당에서 직접 판장하고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행정기능이 정무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부서별로 답당기농율 보면 다옴과 갈다.

a) 園豪를f빼훌員會: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수립한 경제쩡책융 토대로 종

합적인 경체계획올 수럽하고 이를 정무원 회의에서 숭인받아 각 부셔로 통

보한다. 또한 작생된 계획안에 대한 해당 각 부의 구체척 실행계획을 검토

하며 인민경제계획 전반에 걸찬 에바척 결산율 행한다. 따라셔 외교， 사회

안천， 인민무력부가 판장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한 인민경쩨 전반에 걸쳐 소

관별 관할국을 그 산하에 두고 있다.

b)外交部: 외국과의 I훌約 및 협정체결， 수교확대，재외공관운영둥 모든

外交業짧률 수행한다. 그밖에 외국과의 통상업무교류， 친션쿄류 확대 풍의

업무도 담당하며， 이률 위해 무역부 대외청제사업부와협초를 유지한다.

c)農業委員會 : 1962년 10웰 제3차 내각 당시 농업성에셔 농업위원회로

개청하여 현재까지 존속 되고 있는데 협동농장 국영농장 퉁 농업천반에 관

한 문체률 다룬다.

d)훌力I業훌員會: 重工業륨f빼 수행에 따른 각급 공장의 전력공급 및

발전시설 확충과 발전량 제고를 위해 발천·송배전사업체계률판장한다.

e)園家建짧훌員會: 제5차 내각에서 건설위원회와 건셜성이 통합， 건설

부로 발촉되었다. 일반적으로 뼈土，廣業，都市，農村동 건셜관계 분야를 일

괄적으로 통합，관할하고 있다.

f)鷹道部: 1976년 9월 쿄통체신위원회를 철도부， 체신부， 육해운부로

분리함에 따라 철도부로 분리되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계획작성， 실행， 기

술지도， 자재 및 설비의 보강， 대책수립， 연구기관운영 풍의 책임율 지며 수

립된 계획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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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水훌훌員會: 어업 및 어구와 수산협동조합 관계의 업무률 관장한다.

h)建짧賣材工業훌貝會: 건설분야에 소요되는 자채의 생산 및 관리사업

울 다룬다.

i )數育委員會: 1973년 5월 교육위원회로 바뀌어 총국도 보통교육부， 고

동교육부로 각각 바뀌었는데 교육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j)人民뽑tt委貝會 : 주민생훨에 대한 뺑tt間題률 망라하고 었으며， 睡工

業훌員會와 함께 주민의 생활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k)裡工業훌員會: 주민생활파 직결되는 소비재공업올 일팔척으로 완리하

고 있다.

1)훌홈部: 1976년 9월 교롱체선위원회에서 처l산부로 분리되어 훌홈分활

에 대한 계획작생， 실행， 기술지도， 자재 빛 설비의 보캉， 대책수립， 연구

기관 운영 퉁율 책입지고 수행한다.

m)文化훌훌衛部 : 북한사회제도의 우월생과 김일생 우상화 정책 및 정치사

상교양사업율 다룬다. 1 957년 8웰 교육문화성으로 통합되었다가 1960년 12월

문화성으로 톡립되었으나 다시 문화예술부로 깨변되어 중앙당의 션전 션동

부의 지도 감독올 받고 있다.

n)財政部: 財政省율 개청한 것으로 훌算짧成，훌算下훌，훌算執行율 담당

하고 채청에 대한 감독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賢易部: 1958년 9월 상업성에서 분리 톡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데，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산하단체에 두고 있다. 주로 외국과의 무역교류

및 확대를 위해 외교부， 대외정제사업부와 벌첩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

행하고 있다.

p)對外홈濟事業部 : 외국과의 정쩨교류，무역상탐.시장초사 및 개척， 외

국투자유도，기술도입，외국에 대한 경제지원 둥의 업무룰 전탑하고 있어 설

제 통상이나 교역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무역부와 구분하여 묵럽시켜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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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保健部: 의료，제약，우l생，방역 둥의 보건정책율 집행·갑톡한다.

r)勞動行政府 : 쩌1 5차 내각에서 노동행정부로 개칭되었는데， 노동력의

파악，보충，배치와 임금，노동조건，노동시간 둥 노동법령에 관계되는 업무률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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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北韓의 地方行政組織體系

, 1. 地方行政體制의 構造와 機能

북한의 지방행정 기관은 각급의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지방주핀기

관의 행정척 집행기관으로 도(직할시) . 시(구역) • 군 행청위원회로 나누어

진다. 지방행정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지방행정 사업의 초칙과 집행. 인

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챙， 지시를 집행하며， 지방의 인민갱

체발전 계획옳 착생하고 그 실행대책울 수럽한다. 또한 지방예산옳 펀생하

며 그 집행대책의 수립과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의 이억보호 및 공민

의 권리보장 대책，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의 지도 퉁이다. (쩨 130조)

이률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도(칙할시)， 시(구역)， 군 단위에는 주판

기관(의회)으로 지방인민의회가 있으며， 지방행쩡지도기관으로 도·시 ·군

인민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 캅톡 아래)와 지방행정 집행기관으로 도 • 시 ·

군 뺑쩡 및 경제지도위원회(정무원 감톡 아래)가 셜치되어 있다.

이밖에 지방행정기판파는 별도로 도 농혼경리위원회， 시.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지구별 계획위원회， 도 통계국， 도 건썰위원회 동의 특수 지방

관서가 있다.

지방행청의 조칙체계는 〈표 IV-I)과 갈다.

북한은 1952년에 기폰의 행정구역의 하나인 面單位률 혜~l함으로써 뺑

정구역은 遭(直뺨市) • 都(市) • 里(몸)의 3단계로 구생되어 있는데，지방행청

은 遭와 都에 셜치되어 있는 기관툴율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각 행정구역에는 中央의 기관틀에 대비되는 기관률이 껄치되어 있고 特

.BU行政올 처리하는 륙수행정기관률이 존재융}는데 지방행청의 각 기판별 륙

정율 살펴보면 다옵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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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i) 北홉의 地方行政R훌흙

빼〉

主 席

凡빼 {-指월훌| 最홈A民會훌 ~_._ ..- 中央A民훌員會 {--훌훌

〈主홈樓빼〉 〈指훌홉關〉

I홍 f홈 院

〈훨行훌훌

遭(直輪市)人民會醫 遭(直轉市)}..民훌員會

遺(直I훌市)行政.
_._._---_ .......__ ..- 1--.•_ ............_ ...•.•.1__ .••_- 1-._-_.....__._...._-_._-_.- 훌톨홉揚회훌훌員걷I

짧(市) 民會醫 郵(市) 人民훌員會

都(市)行政.흩~_._-_....__.._-_..__ ...__ ...--_ ....__ .._._..__ ...__.._-..__._--
指훌훌員會

(1)地方人民會讀

지방인민회의는 중앙의 최고인민회의에 대비되는 기관으로서 Al 방의 모

든 행정구역에 셜치되어 있으며 里단위 수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북한

은 1972년 신헌법 개정올 롱하여 以빼의 명실상부한 주권기관이었먼 지방

인민회의를， 종천의 집행기관이었먼 인민위원회가 인민회의의 기농을 홉수

함으로써 그 기능이 혹소되었다. 따라서 현행 지방인민회의는 의결핀이라는

형식척인 판한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셜회의가 결정하는 代훌員 션훌비율에

의거하여 션출되는 대의왼률호 구성되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2년 ，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다. (체 116조.1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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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는 받지 않으며， 공무와 관련된 비용만이 지

불될 뿐이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분류되며， 정기회의는 l년에 l

회 또는 2회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갱할때

또는 대의원 천원의 3분의 l 이상의 요청이 있올 때 소집하게 된다. (제 l!9

조)

지방인민회의가 가지는 입무와 권한올 보면 다옴과 갑다. (쩨 118초 )

@지방의 인민정제발천계획율 승인한다.

@지방예산율 송인한다.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툴올 션거 및 소환

한다.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율 선거 및 소환한다.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섬원융 션거 및 소환한다.

<f>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

를 폐지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헌법에서 지방의 주권기관으로셔 이와같이 원한올 부

여받지만，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게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중앙의 수령

과 당의 정치전략을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일션기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훌훌決훌홉關이므로 分科훌員會형식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 문화 • 보건분과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상업유통분과위원

회， 공업분과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계획 및 재정분과위원회， 교용운수분

과위원회의 7개 상설위원회 제도와 상설위원회로서 행사 경혹위원회. 영접대

책위원회 퉁이 필요에 따라 구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2)地方A民委員會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에 대비되는 기관으로， 主樓 · 行政執

行 樓빼 ( 1 946 . 2~1 954 . 1 0 ) ， 행정집행기관( 1 954 . 1 0~1 972 . 1 2)으로의 역활을

답당하였으나 1972년 12월 헌법개정으로 지방주권기관으로 그 성격이 달라



371

졌다. 측 당해 지방의회가 휴회중에는 지방주관기관이 되며 중앙인민회의

지도률 받아 해당 지역의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수행율 지도하는 기관이

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당 간부， 지방인민회의 및 행정위원회 간부， 지

방검참소 및 재판소의 소장， 지방사회안전국 국장， 공장，기업소의 책입자

퉁 그 지방의 천반척언 사업올 지도하는 핵심인사롤로 구생되어 있어 장껄

추팬지도기관으로서의 기농올 탑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

방인민회의는 결정융 채택한다는 규정하애 지방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올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分布)하게 되어 있으므로(제 122조 ) 주권기

관인 지방인민회의를 대표하는 기농까지 가지고 있다고 힐 수 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비룻하여 모든 구생원이 해당인민위원회

에셔 션출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지역의 당의 책임비서가 위원

장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고 위원률은 그 지역의 당간부， 재판소 및 검촬소

소장， 사회안전국국장， 공장책임자 뭉 설혁자들로 구생되어 그 지방의 천반

척 사업울 지도하는 최고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농율 담당하고 았다.

지방인민위원회의 판한과 엄무를 보면 다옵과 갈다.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률 위한 사업을 한다.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청집행율 위한 대책율 세운다.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해당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률의 사업율 지도한

다.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

시률 혜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율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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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률올 임명 및 해임한다. (제

125조 )

그러나 해당인민회의와 상급인민위원회의 결정집행율 위한 대책수립으

로서 해당인민회의 결정올 곧 중앙인민위원회가 지방인민위원회률 지도， 갑

톡하고 나아가서 김일성의 교시 및 당과 政府의 X홍鷹율 의미하는 것으로 실

질척으로는 김일성의 의지를 정책화하고 당의 노션율 구체화하는 최고지도

기관의 종속기관으로서 억할올 한다는 컷윷 알 수 았다.

(3)地方行政 및 地方홈홉指훌훌員會

초기의 인민헌법에서는 뿔 • 都 · 面 • 里에 A民훌員會를 두고 그 합훌훌

員슐를 통해 행정집행기농올 수행했는데. 1972년 헌법개정 이후 별도의 행

정위원회를 두도확 규청되었다. 그후 행정위원회는 경쩨개발천략과 관련되

어 여러차혜 변화률 거쳐 遭애는 도행정 및 경쩨지도위원회가， 시와 군 및

구역에는 市 • 빼뺑청 및 경제지도위원회가 그 집행기농올 수행하게 되었다.

먼저 지방행정위원회는 휘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및 위원률로.구생되

는데(쩨 129조 ) 그 입무와 핀한은 다융과 갑다.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융 조직，집행한다.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청，지시률 집행한다.

@지방의 언민경제발전계획율 작성하며 그 셀행대책올 세운다.

@지방예산율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올 세운다.

@해당지방의 사회질서를 유지， 국가의 이익보호 및 풍민의 권리보장율

위한 대책을 세운다.

φ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율 지도한다.

없}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치한다. (제 130조 )

한면 지방경제지도위원회는 中央의 政務院에 협.it되는 기관으로 해당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성무적인 행정집행율 담당하는 기관이다. 경쩨지도

위원장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기타 구생원률은 인민위원회에셔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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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도룩 되어 있고， 경제지도위원회는 수개의 부서로 구성되고 있으며 해

당지역의 특수성 및 級11U • 地城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로동산문에서 밝힌 청제지도위원회의 입무 빛 괜한용 보면 다읍과 갑

다.

@해당 지방내의 공장， 기업소 경제계획의 세부방침 마현.

@지방내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기업관리와 생산지도.

@지방내 공장.기업소틀에 대한 기업척 지도.

@지방내 공장，기업소률에 대한 기술지도，자재보장.

@지방내 공장，기업소 설태 파악.

$기타 경제조직사업

따라서 행정 • 경제지도위원회는 공업판리핀한과 책입융 부여밭아 생산

충대 빛 겸쩨건설의 효율화를 롱해 낚후된 지방사업율 육성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불 수 있다.

〈표 IV-2) 빼(市 • 區城)行政 • 睡흙指導훌員會 組驚

훌 員 흉

홉O 훌 員 長 (2--3名 )

훌 훌 훌

財| 앓 훌 밟 빼 밟

뺏J l쩔J l혈J l혈J l뻔J l뽑

빼 없 앓 빼 폐 |훌

뺏J l폰j 뺀J l뽕J l현J l뽕

洞(里)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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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特蘇地方行政擬빼

북한의 륙수지방행정기관은 地區計빼， 앓村計홉， 훌용設 동 주로 경체분

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행정단위의 경쩨관리부문에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골화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두게 되었다.

먼져 계획분야률 보면 국가계획위원회→지구계획위원회→市 • 都국가계

획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해당지역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당정책

에 입각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정확히 실행하도룩 지도 • 통제한다. 시 •

군국가계획부는 해당 지역내의 경채기관， 기업소 및 협동농장률에 대한 사

업계획의 착생과 이의 실행에 대한 지도，감둑 및 지역내 경쩨기관， 기업소

률의 계획화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방법율 개선하게 된다.

늦혹부야를 보면 충앙의 농업위원회→遭農村홈理훌員會→市 • 都홈同훌

#훌훌훌쫓員會로 이어지고 있다.

뿔農村훌理훌員會는 도경제지도위원회와 동급기관으로서 놓업위원회에

서 하탈되는 영농계획율 각 시 •군별로 하달하고， 그 집행융 지도 캅폭하며

해당 지방의 농기계작업소， 국영농 • 목장을 운영，지도한다. 동시에 농산물

생산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과 농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울 계약 공급

한다.

建짧分野를 보면 中央의 園훌建홉양경훌員會→遭(흩體市)훌톨훌훌員會로 이어

진다. 道(直輯市)建設훗員會는 중앙의 국가건셜위원회의 지도률 밭아 관할

구역내에서의 도로건설， 주택건설 둥 건설부문 전반에 대한 사업올 집행하

고 있다. 건설위원회는 郵單位에는 행정기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여기셔는

道路建設， 住E힌建훌훌 퉁 건설부문 천반에 대한 사업율 집행하고 있다.

水훌훌員會의 遭(直轉市)地方組熾으로 水흩管理局과 協同水훌훌훌理훌員

會가 있으며， 협$ j훨方組觸으로 水훌協同훌훌理理事會률 두고 있다. 여기셔는

어업 및 어구와 수산협동조합 관계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한연 북한은 정핀수립이후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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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앙율 비롯한 지방공업에 대한 園有化률 효布하고 관리체계률 획일화하

기 위한 여러 형태의 조칙을 만틀기도 하였다.

道睡I業委員會를 보면， 중앙에 地方工業裡쩔局율 신설하고， 道單位에

는 裡工業훌員會， 市 • 짧單位에는 工業睡훌훌훌員會로 각각 분리하여 개칭하

고 해당지방의 공장， 기업소에 대한 전반척 지도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地方觸遭局과 道統計局율 보면， 地方鷹道局은 빼遭部의 地方組

織으로서 첼도분야에 대한 계획작성 실행， 기술지도， 자제 및 설비의 보강，

대책수립， 연구기관운영등의 수립된 계획율 집행한다. 道(直體市)統計局은

농업， 공업 퉁 경체생산에 관한 통계업무를 수행한다.

북한의 지방행정은 경제일변도의 성격을 띄고 있읍율 알 수 있다. 대체

로 북한은 경제행정에 역점율 두고 있으며 룩히 지방의 수준애서는 더욱 강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의 내용올 보면 지방척 추핀기관이

라고 하는 지방인민회의는 결국은 상부의 지휘 · 감톡올 받아 자율핀이 없으

므로 철쩌한 中央集覆的 行政體범l임올 알 수 있다.

2. 地方行政區域

1945년 8웰 15일 解放當時의 行政닮城現엎은 13遭， 21府， 218都， 2홉，

107물， 2 ，243面이었다.

해방당시의 행정구역은 〈표 IV-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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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해방당시의 행정구역 수

遭 .8U 부 수 군 수 도수 옵수 변 수

청 기 3(京城， 仁JI(.lJD城) 20 7 229

충북 - 10 4 102

충 남 1 (大田) 14 9 164

전 북 2 (群山， 全州) 14 6 170

천 납 2 (木뼈， 光州) 21 l(홉州) 10 242

경 북 1 (大邱) 22 l(울릉) 10 241

경 남 3(옳山， 馬띠， 팝州 ) 19 12 230

황 해 (海州) 17 10 202

명 납 2 (후훌，鎭南빼) 14 5 135

명 북 (新훌훌州) 19 9 169

캉 원 - 21 10 166

함 남 2 (元띠， 成興) 16 9 123

합북 3(빼빼， 훌훌律， 城흙) 11 6 70

륨f 13 218 2 107 2,243

※자료: 내무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r한국지방행정사d ， 1987, P.130.

1945년 해방이후 훌軍政期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大뻐民톰훌府홉立)

당시의 냥한의 행정구역운 1特.sU市， 9遭， 133那， 1 홉，14府， 73톰 ， 1 ，456面

으로조청이 되었다.

(1)북한의 행정구역의 변펀내용

해방당시 북한의 행청구역은 6遭， 102，府 및 都， 80971 물 및 面이 있었

다. <표 IV-4 참조〉



〈표 lV-4> 8.15 당시 북한 행정구역

遭 名 면 척(Km2 ) 府 빛 都 물 및 面

함경북도 20,346.76 14 75

함경남도 31 ,978.41 17 124

명안북도 28,467.85 20 170

명안남도 14,939.25 16 139

황 해 도 16,744.42 19 190

강 원 도 13,022.00 16 111

계: 6 125,498.69 102 809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r북한의 지방행정 J， 1990, P.51 참죠.

8.15 해방 이후 북한은 행정체계와 행쩡구역울 개연하여， 도(직할시)→

군(시 )→면(읍)→리의 행정체계중 변(面)융 폐지하여 도(륙별시， 직할시 )

→군(시.구역)→리(노동자구)의 3단계체체로 개연하였다. 동시에 군(都)읍

분할하여 그 수를 늘리고， 각 군 소재지는 당해 군의 명칭옳 불여 옵(물)으

로 부르고 있다. 또한 륙정지역으로서 팡산， 입산사업소， 수산사업소， 공

장기업소 소재지 동에 상주인구가 집증되어 ( 400명 이상) 집단주거지가 형성

훨 때면 이를 노통자구(區)로 설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변천내용은 다읍의 〈표 IV-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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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 행정구역의 변펀내용

g훌 分 特.BU 遭 直*홈 市 훌E 톰 里洞 勞훌b 備 考

市 市 OJ[城 ) 훌훌g

1945. 8.15 - 5 - 9 86 - - -
1946. 9. 5 6 - 8 94 - - 명양록별시 승격，

(5) 캉원도신셜

1949. 1.13 7 8 97 - - - 자강도신설

(5)
1952.12.22 7 - 8 168 168 3658 413단계 지방행정체

(5) 제로개편

1954.10.30 9 10 173 173 3658 33 양강도.황해북도，
(5) 황해남도신셜

1958 9 13 163 163 3994 92 개생직할시 승격

(5) (1957)
1961. 3.16 9 3 11 162 162 3971 122 함흥칙할시，청진직

(33) 할시 승격(1 960 )

1965. 1.15 9 3 15 164 164 4143 112
(35)

1967.10. 2 9 17 162 162 4183 168 함흥.청진직할시의
(35) 시로의 격하(1 966 )

1972.11.18 1 9 1 18 162 162 4142 201
(34)

1974. 5.31 9 18 151 151 4133 214
(36)

1978. 3. 1 9 2 19 152 152 4190 232 청진척할시 승격

(36)
1980. 3. 1 9 3 19 152 152 4190 232 남포직할시 송격

(33)
1983.12 9 3 18 150 150 4181 230
1986. 6 9 2 19 150 150 ,1242 223 청진직할시의 시격

(37) 하

※자료: 園土缺i院， f北韓行政區城 및 山川地勢J (서울: 園土統一院， 1983 )，

p.18 참조작성.



(2)북한의 행정구역 현황

북한은 행정조직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아래 빈번한 구역개편

을 실행하였다. 1990. 10월 현재의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1특별시 ， 2직

할시， 9도 21시 ， 150 군， 37구역 ， 150읍， 4，242 리 ·동， 223노동자구동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W 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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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 행정구역 현황 (*는 도청 소재지)

행 정 구 역 시(市) 맞 구역(區城) 군(都)

명양륙별시 중 형천 보롱강모한봉 강남캉동중화상원

(18구역 4군 ) 서생 선교동대원 대통깅

사동 대성 만경대

형제산용정 삼석 숭호

역포 닥랑순안

남포칙할시 항구 천리마 대안 용강
(5구역 1군) 와우도캉서

명 안 남 도 *병생시 순천시 대동충산온천 명원 숙천
(4시 15군) 안주시 덕천시 문덕 재천 생천 회창신양

양며 북창 맹산 영원 대흥

명 안 북 도 한l의주시 (광명 ， 캉안， 남 비현룡천 철산동립 선전

(2시 3구역 23군) ) 구정시 꽉산 청주 운전 운산 박천

영변 구장 향산 EI천 천마

의주삭추 대판 창성 동창

벽동 엽주 신도

자 캉 도 *캉계시 만포시 희천시 장강화펑 낭립 시중자성

{3시 15군) 충강위원 초산우시 고풍

송원 성간 전천 통신 용립

。。￥ 캉 도 뼈l산시 보천 운흉 백암 갑산용서

{l시 11군) 김형핀 삼수 김정숙 김형직

삼지연 대홍단

횡 해 남 도 *해주시 벽생 캉령 옹진 태탄 용연

{l시 19군 ) 장연 삼천 송화과얼 은율

은천 안악 신천 채령 연안

배천 신원 명천 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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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구 역 시(市) 및 구역(區城) 군(那)

황해북도 *사리원시 송림시 황주봉산연탄은파서흥

(2시 14군) 수안 연산신명 략산 선계

명산 인산토산금펀

강 ’ 원 도 *왼산시 문천 천내 안변고산롱천

(l시 16군) 고생 금강 창도검화회양

세포 명강 철원 이펀 판교.

법동

함 경 남 도 *함흥시(생펀.동흉산， 함추 낙원 정명 금야고원

(3시 6구역 15군) 회상， 사포，용갱 ,흥남) 요벅 창친 부천 영랑 선흉

신포시 단천시 흥원북챙 댁생 이원 허펀

함 경 북 도 *챙진시(청압，포함， 신암 길추화대 명천 화생 어랑

(3시 7구역 14군) ,수남， 송암， 나남， 부윤) 연사회령 온생 경생 무산

김책시 나진시 새벌 은댁 션봉부형

북한의 행정구역은 초기의 정치천략척 의도의 개펀에서 점치 션거관리

및 행정농륨의 측면으로 그 개연의도가 바뀌고 있다.

셔구민주주의국가률의 경우 지방행정은 팡역화， 대규모화 빛 기술화혜

있고 이러한 행청기농을 담당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필연척으

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지방행정구역은 새로운 국토공간규

모에 맞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이것은 곧 구역의 확대률 의미하게 된다뼈.

또한 구역의 개연윤 財政的.人的능력， 주민편의의 구역 및 주민통제의

기준 퉁이 관련되어 구역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북한의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보면 遭나 直혈市는 광역척 지방자

치의 기농올 담당하는 것 이외에도 공업척인 부문애서도 칙첩척인 지도 및

16) W.E. Jackso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 England Wales
(벼1don: Longmans, 1966),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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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리의 역힐율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3톰뼈m 지방행정책쩨를 기반으

로 강력한 중앙집권척 권력강화를 기합과 동시에 lA톡재의 행청채쩨률 확

립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시쩔의 불균형율 시정하

기 위한 경제적 목적도 개편의 한 흡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북한은 쩡치척.행정척.군사척 북척하에서 구역개연이 단행되고 있용올 알

수 있다.

군(시. 구역)

里( 몹， 洞， 勞動者훌)

도(혹별시，직할시)

*북한의 지방행정계충구죠

직할시

동

서울시

洞

도

-- 군 시
;= 」

옵면 (區)

리동 洞

기초-

자치

17) *한국의 지방행정계충구조

팡역

자치-
단체

E피 자치단체 E그 비자치단위 드그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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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北韓의 地方行政의 投劃 및 性格

1. 地方의 行政業務

북한의 지방행정업무는 교육. 경제. 치안. 의료 및 보건. 문화. 생활환

경행정 둥으로 분류되어 수행되고 있다.

(1) 數育行政

북한의 쿄육체계는 중앙집핀화로서 교육행정이 충앙으로부터 지방행정

단위에 이르기까지 一元化되어 있으며， 교육의 내용에 대해셔도 일원척인

지도와 감톡올 받고 었다. 그러나 학교시설문채， 요원의 임용， 빼補. 학생

의 모집 동은 지방행쩡애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행정채체는 〈표 V- 1>과 감다.

〈표 V-I) 북한의 교육행정체계

정 무 원

교 육 위 원 회 김

경제부서 일

생

종

고동교육부 보롱교육부 합

공장기업소 | 대

현펀팬괜1 {-뇨동「증꿇1-학
얼반대학

공장대학

|사범계대학

도(직할시) 행 정 위 원 회

(지 방 적 규 모 대 학)

사대，의대，농대，교대



북한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고등교육부의 3부분으

로 구생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정무원의 한 부서로셔 북한 교육부문의

최고갑묵기관 및 학교교육 전반애 걸친 기획과 지휘통체의 역할율 담당하고

있다. 보홍교육부는 유치원， 인민학교， 고동충학교， 고동기술전문학교의

잔반척인 교육융 관장하고 있다. 보통교육부문에서 행정적인 지도는 군교

육부에 직속되어 있고 군인민위원장에게 횡척으로 종속되고 있어 이충척인

종속관계를 지닌다. 고퉁교육부의 셜치배경율 보면. 1973년 6월경 교육부

률 요육위원회로 개칭하고 그 산하에 고퉁교육부와 보통교육부률 썰치하였

다. 공장대학과 김일생종합대학을 체외한 일반대학은 고등교육부어1서， 사

범대학은 보통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되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은 정무원칙숙

으로 내각에서 칙접 관~하째 하고 있다.

1911년부터 고동교육행정이 지$써l 대폭 이양되었고， 고등교육에 있어

서는 道(直輔市)의 수요를 충촉시키기 위해 사법계， 이공과계， 농과계， 의

과계， 자연계 풍의 대학은 지방의 遭政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초동，중동교

육은 市(區城)都政애서 지도.감톡하고 있다.

(2) 홈홈行政

공산주의률 이념으로 하는 국가의 중앙집핀척 롱제경쩨히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기관에셔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계획은 아래로부터 계획되어 총앙의 유일한 경제계획

이 수립되고 그에 기초해서 모든 경채기관들이 활동하는채채였으나 1981년

9웰 이후 遭홈濟휩훌훗員會가설치되어 遭內의 공장， 기업소에 대한 적첩

지도.관리하는체제로 바뀌었다.

市(區城)都에서는소규모공정에 대한 지도.관장이 이루어지며 道(直홈

市)와 市(區城)郵에는 각각 인민경제계획이 수럽되고 이에 대한 승인은 인

민회의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행정 빛 경채지도뷔원회애서는인민정

체계획을 수럽하고 실행대책을 세우게 된다.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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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경제활동의 자치기능에서 가정 중요시되는 것운 政治훌훌業의

선행으로서， 기업관리는 전척으로 黨의 관장하에 놓이게 된다. 륙 당권우

위에 의한 고도의 충앙집핀쩍인 관리체쩨률 형생하고 있다.

遺와 都짧 행청단위에셔도 해당 초급당위원회률 조칙하여 헤당급 행청

단위툴 롱제하며 통일한 행챙단위의 당위원회률 통해 당정책올 침루.관철시

키고 있으며， 各級 薰은 해당 각 수준의 정부기관보다 많은 영향력과 핀혁

올지니고 있다.

(3) 治安行政

치안행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셔륨

유지하는 갯올 북척으로 하고 있다. 일반척으로 영미계국가풍얘서는 경찰

행정융 충앙정부가 관리.수행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엽무로 이판시키고 있

다. 반면 대륙계국가들은경찰행정율 국가사무로 판할하고 있다. 치안행청

올 국가사무로서 행하는 경우 경찰의 인사문제률 비롯한 일혜의 사항툴올

국가에서 맡아서 집행하게되며 그률올 국가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북한의

경우는 충앙집권화된 일인체제로서 막강한 톡재의 하수인 역할올 한다고 불

수 있다.

북한의 公安樓關인 社會安全部는지방에서는 시(구역)군단위까지 기환

이 셜치되어 있으며 사회의 안전질서추구롤주임무로 하고 있다. 지방에셔

는 시(구역)군단위까지 기관이 셜치되어 있으며 各훌훌훌훌同훌뿔에는파견 .:E.

는 탐당하는 형식으로 업무률 수행하고 있다. 이률 기관은 해당지역의 당

초직으로부터 黨的 統혐l를 받도확 되어 있다.



〈표 V-2) 북한의 치안행정처1쩨

정 -!f- 원

사회안천부

훨(直體市) 사.군 里 단 위

사 도 사 里

회 직 회 안分

안 ;확 안 천 흩훌

전 기 천 원所

부 관 국 설休

껴&

(4 ) 홉賣.保健行政

북한의 보건행정기관으로는 정무원에 보건부가 있고 지방에는 륙멸시，

도 행정위원회 보건국， 시.군 행정위원회 보건부률 두고 있으며 里에는 보

건지도원을 두고 있다. 록멸시.도 행정휘원회 보건국애서는 보건실행기관

(방역소， 병원 퉁)율 관리.운영하고 보건사업결정과 아울러 청무원 보건부

의 기술.지도를 받는다. 시.군 인민위원회 보건부는 道 보건부에서 하달된

각종 보건사업을 那에 쩍합하도록 계획 및 집행하며， 도 행청위원회 보건지

도원은 각 里에 배치되어 환경정리와 기타사무률 답당하고 있다. 이외에

특별사.도 방역위원 및 척십자위원회가 있다.

북한은 헌법 제48조에서 r국가는 전반척 부장치료제률 더욱 공고발전시

키며 예망의학척 방침을 관첼하여 사람틀의 생명올 보호하며 근로자률의 건

강을 증진시킨다」 라고 하여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보건갱책올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셀에 있어서 실질적인 .무장치료채’가 질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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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文化行政

북한의 문화예술은 주민올 선동하고 계몽하는 수단으로서 큰 효과률 가

져오고 있다고 보아 지방행정의 중요한 내용으후 다루고 있다. 문화행정의

기본노션은 모든 문학.뼈솔로 하여금 당 정책의 구현 및 션천.찬양， 김일생

의 우상화， 공산주의척 인간개조， 정치사상 계봉， 노동의육제고 퉁애 이바

지하게 하는 것으로 순수예술성을 말살하고 목척의식하에서 하나의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

(6) 生活覆境行政

생활환경 역시 지방행정의 한 부분으로서 도시계획， 농촌지역계획， 도

로， 다리의 건썰 및 환리， 배수시설， 쓰혜기 수거， 오물의 수집.처리， 상하

수도시설， 공해방지， 식품위생， 공원， 운동장， 오락 및 휴식꽁간시썰 동의

환청척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추핵건셜의 경우 개인이 아년 국가에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인민위원회가 있는 市에 있어서는 건설사업부에

서 공공기관， 주택건셜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도건셜위원회의 쩨획애 의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계획， 도로， 다러건셜 동의 일체률

계획하고 건셜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된다. 도로의 경우 遭內의 도로는 遭의

건셜휘원회가 탑당하고 있지만 도로율은 낮은 펀이다. 이 밖에 수도시셜，

오물처려 풍의 행정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율 안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근

본취지에 맞는 주민펀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2. 北韓의 地方行政과 기타 組織과의 關{系

북한의 地方行政組熾은 자율적인 地方自治혐l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이는 북한의 지방기관이 핀혁의 원천체인 공산당(조션 로동당)의 政鷹

路娘을 執行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 김운태， ”북한정판기완(행정기관)의 조직변천에 관한 연구”， r통일정

책J . 제3핀 제1호. (평화통일연구소. 1977 ),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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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지방행정은

형식척인 :xr원에서 수행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지방행정과 중앙 및 기타

조직과의 완계를 보면 다음과 갈다.

(1) 勞動黨과의 빼係

공산체제에서는 당에 의한 국가관료제의 롱제가 철쳐한 것이 일반적인

데， 북한의 경우도 당과 국가관료쩨의 관계를 보면 @노동당L중앙위원회 밀

의 조직부서률 통해 정무원의 각부와 위원회률 지도.갑톡하며 이는 충앙수

춘 뿐 아니라 地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당체충째와 판료계충처1

사이는 이중겸직채도와 구성원의 중첩으로 연결되고 있다.®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그의 일선기관율(짧율 포함) 포함한 행정기관에 파견.상주시키

고 있다:9) 이와 같은 당과 국가관료제의 융합현상융 서구민주주의이론에서

비추어 볼 때 사회의 미분화20)와 아울러 관료쩨의 발달이 아칙 이루어지지

않은상태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탕의 기구인 政治居， 秘홉댐， 정권기판인 충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중에서 정치국과 중앙인민위원회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율 띠

게 되며 비서국 및 정무원운 전문생을 구비하게 된다. 따라서 천통척인 당

과 관료체제의 관계가 아닌 탕이 국가관료체률 형성하고 유지하며 조정히는

역할올 담당하고 있으므로 행정관료의 전문화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지방

행정의 역할 또한 자융권이 부여될 수 없다. 또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조직

지도부에 의해 완전홍제되는 인사정책의 기준도 관료의 전문성보다는 훌홉

과 사회계급생이 보다 충시되고 있다. 이는 결국 당이 지방의 농촌부락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細뼈組職( ce l l u l ar structure)올 형생하고 이의 운영.판

리률 위해 거대한 당관료체쩨를 유지하고 있음올 알 수 있으며 나아가서 一

19)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J， 1990. pp. 151-152

20) 자세한 내용은 F. W. Riggs, Frismatic Society Reyisited (Morristown,
N.j .. Genera l Learning Fress. 19(3). pp.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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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배체제률 확고히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人民軍과의 홈톰係

북한사회는 계급척 계충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관료제사회로셔 金日成

개인의 정치지도력에 의거하여 노동망.인민군율 정점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1 ) 특히 로동당과 국가기관은 핵심로

통당원에 의해 관리되는조직형태률 이루며. 이는 결국 노통당 찬부의 사회

척 배경 및 경력， 권력과 천문성， 조칙내의 리더십 생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이같운 조직의 성향은 김일생 1인지배채째화에서 혁명과 권력지향의 초

칙속생과 과업생취 및 판리위주의 축생올 지넌 지도계충으로구별되어 나타

난다. 축 김일생과의 개언객 유대 및 가쭉배정올 가친 자， 노통당 정치국

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동 권력의 핵심에서 청책결갱권자의 위치에

있는 차 !£는 국가기관으로서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풍의 핵

심칸부로서 공산혁명의 완수와 권력유지 그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천문척

자격올 갖훈 집단울 권력환료로지칭하고 었다.

셀제로 북한의 정핀은 로통당과 인민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북한

인민군은 청권의 툴리척 기반인 동시에 로풍당과 함쩨 북한관료제의 두 핵

심으로셔의 기능올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 핀력핵섬에 있는 관료 다

음의 핀혁관료로서 군사관료를툴 수 있는데， 전문척인 핀력관료로서 북한

군의 휩揮部는 로동당 정치위원 중 2~·를 차지함으료써 군의 영향력올 발휘

하고 있다.

(3) 기타 部門과의 빼짧

북한의 조선로풍당규약에 따르면 대중조직률의 가장 충요한 역할의 하

나는 매개체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주요 대충조칙으로

21)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상게서， p. 167



는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직업동맹， 여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문학예술

가총통맹 퉁이 있는데 이툴 대충조직률은 자유민주주의 국7}에서 불 수 있

는 사회단체의 독립생이나 중럽생의 룩잭은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로동당

의 外屬團짧로서의 역할만올 수행하고 있율 뿐헤다22 )

이러한 대충조칙에 대한 공식문셔의 규정을 보면 ’‘대충초칙은 당과 지

도자의 지휘아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셜율 뷔해 투쟁하는 근로대중의

자발척 단체이며. 통시에 프롤레타리아 톡재를 위한 당의 외꽉단채로서 당

과 대중 사이블 연체시키는 매개체”라 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조직은 당과

수령에 충성하기 위해 대충을 동원하며， 당과 지도자가 지시하는 대로 맹목

척인 추종반율 해야 한다.

대충조직은 당의 명령의 전탈자로서 당이 결쩡울 내려면 t:l충칩회률 소

집하고 당의 정책이 생공척으로 이행되기 위한 모든 수단율 동원하고 체콩

함으로써 당의 결정에 천폭적인 지지를 보내채 된다. 또한 당은 모든 행정

단위의 당위원회에게 대충조칙에 당과 국가에 의해 주어진 과업융 수행키

위해 대충조칙올 인도하고 갑묵할 수 있는 합법척인 핀한올 부여하고 있어

당의 대충조칙에 대한 풍체가 가농하다. 측 모든 지방행정단위에 있어 당

위원회가 갑은 단위의 대중조직이나 대중조직의 당위원회률 롱쩨함으로써

대중조칙에 대한 완전한 통체를 가하고 있다.

3. 北韓 地方行政의 特徵

북한의 원력구초는 다픈 공산주의 국가들괴는 탈리 首짧의 일인지도체

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에 대한 정치의 외압은 관료기농의 정치화를 초래하

고 있다. 따라서 행쩡의 모든 분야는 전문성을 지녔으되 실제로는 탕의 지

시와 탕의 최고지도충의 의사률 전달.집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만올 하고

22)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전게서， p.l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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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행정조칙 체채상의 특정

북한의 헌법에서 추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율 대표한다고 규정

되어， 국정의 제일인자로서 핀력집중의 유일한 구심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행정이 사회생원의 의사률 반영하여

하나의 정책으로 설정되고. 국민의 의사가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올 거치

게 된다고 볼 때， 북한은 일당행정으로서 국민의 의사룰 수렴하기 보다는

당의 방침과 최고지도자의 의사를 전탈하고 집행하는 역할율 행정이 수행하

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을 통한 動貝뼈없l블 형생함으로써 주민율 동원하여23)

일인지도체제률 확고하채 구촉하고 있어 행정의 원래 의도는 명설상부한 상

태라 할 수 있다.

(2) 행정업무장의 륙정

북한의 정치권력은 주지히는 바와 갈이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률은 중앙의 지시， 결정만율 수행하는 역할만율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주민틀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율척인 업부는 전혀 허용이 되지

않는 설정이며 지방행정의 창의성은 결여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륙 모든

행정업무는 김일성의 지시와 당과 국가의 정책만율 무조건척으로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방사업에 탈리 관심을 가질 필요생이 없는 것이다. 행정

업무률 수행하는 관료률의 경우 합리성올 충시하는 차원보다는 정치척 이데

올로기를 충시하는 당옐리트들이 정무원의 각 부셔틀 담당함으로써， 그률은

김일생과 탕노선에 무조건 북종과 흉생섬올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몹표생휘의육으로 인해 대중올 천학척으로 동왼함으로써 체제내척

칼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지방행정업무에 있어서도 명명북종의 관계로서

창의성이 결여됩과 동시에 관료률의 무사안일주의행태가나타나는데， 이는

23) 챙산리방엽(농협경영의 기본지도망볍)과 천리마운동올 통해 추민의 강제
척인 동씬을 유도하였다.



정권수럽 이후 김일성의 카리스마척 권위로 인해 이에 의폰하고자 한다는

점에셔 이는 판료꺼1의 발전율 저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로 둥장하고 있

다

지방행정에 있어 모든 업무가 중앙의 결정과 지시만울 집행하게 되어

있어， 실체의 지방인민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올 표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집행기관은 上部의 지시와 결쩡의 실행율 위한 노력만율

하게되며 이률 위한 명형식 사업방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일

션기관에 이러한 명형식 관료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관

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내부적인 칼둥올 유발시켜 체째전체애 대

한 불신감율 낳쩨 휠 것이다.

이러한 관료주의의 극뀔「은 지방인민회의가 명실상부한 자치기관으로서

의 역할율 수행하여 행정업무률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면 극북

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지방인민회의는 중앙의 의지를 지방행정얘 구체화시

키는 설천척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윤 할 뿐임으로 이에 대한 극복이 어렵다

할 수 았다. 힐반칙으로 공산주의국가에셔의 단익 행정 띤 기타 공공단체

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절대척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관료의 전분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당생의 우윌생은 계속되고 있으며 로동

당은 중앙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로

동당 직속의 政治局(또는 政治훌員會)을 셜치하여 행정활동의 롱째를 가하

고 있다. 륙 필요한 경우에는 탕이 갑톡의 치원율 벗어나 직접 행정기능율

장악.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북한의 지방행정은 형식상의

기관으로서만 존재할 뿐 자율핀이나 지방주민의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

는 일인지도채채의 수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봅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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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 論

북한의 政治.行政體뼈l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시각애서 볼 때， 북한은

당.국가 관료체쩌J(맹I‘ty state lxJreaucracy)로 정치척 구초의 청통성이 국

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국민률의 정치척 요구 또한 자율쩍인 집단

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체제론척 관점에서 북한의

행정율 명가해 보면， 먼저 루입(input )애 해당되는 요소로서 정당의 청우

이는 초직화되지 않은 얼반선기민과 정부플 연결하는 교량역할율하고 션거

민의 이익윷 정책에 추입시키는 기능촬 당망하게 되는데 북한의 청당과 관

료률은 얼인지도체제릅 확고히 하는 역할에 더 많은 관심율 갖고 있다. 북

한의 로몽당은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일반주민의 투입기능은완전

히 배쩨된 채 정책결정이 김일생， 김청일의 친축관계 및 탕관료， 륙 청치옐

리트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익집단사회의 각 분야별 요구와 욕구를 표출하게 될 때 청당은

이 표출된 이익，요구를수렴하여 정책결정기구에 루입하는 기능율 담당하게

되는데 북한의 이익집단이라할 수 있는 각종 대중조직툴은당의 정치척 의

사륨 대충에게 침루시키기 위한 수단척 존재》렬서 기능율 하고 있어 다원척

민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정단의 루입기능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읍울

알수 있다.

루입의 수렴은 정책결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기관은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동-이 형식쩍인 기관으

로 구생되어 있지만 정치.행정체제내에서 실젤척인 정책철정권율 행사흩}는

기관은 초I뺨이며 그 보조 자문기관으로서 충앙인민위원회가 있을 뿐이다.

푹 김일썽이 행정의 수반으로셔 중잉언띤위원회흉 장악하여 청책결청과 정

책의 집행과정얘서 설질적인 판한행사블하고 있다.

산훌(output )은 각종 정책 빛 프호1랩， 지시 동-의 컬정 (d양i s i on )과



행위 (action)로서 진환과정 (conyers ion pt‘ocess )율 풍헤 나타난다. 북한의

산홀은 김일성 일인톡재체제유지를 횟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김얼생에 의한

정책산출은 다양한 이익의 ￡조ξ직화가 미홉한 상E태I이다찌

환류과정 ( feed바-b뼈ackμ)올 행정체제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올 감사.통

제하는 기능이라고 볼 때 북한의 경우 환류과정기농의 원펀은 탕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행청기환이나 사법기관， 입법기관， 언론기관

은 당의 지시에 따강n 되며 당의 감톡하에 그 기능올 수행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에 의한 환류과정은 나타나기 어렵다.

북한에 있어 지방행정율 위시한 북한행정의 각 분야는 비혹 전문생은

지녔으되 실체로는 당의 방침과 당의 최고지도충의 의사를 천달하고 집행하

는 단순한 기능만율 수행하고 있다. 행정은 당이 지시하는 動員目훌의 실

현수단으로서의 역할올 하게 되므로 집행의 결과만올 충시하는 경향이 두드

러지고 있다. 즉 개방체제(。훔n system)의 루입→천환-얀f출과쩡이 배체된

폐왜체제( c1 osed system)로서의 생격율 그대로 보여주고 었다.

북한의 관료조직은 중앙에 집중화된 체제로서 중앙과 지방의 핀한분화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에 모든 권한이 집충되어 있어 모든 구조.

기능이 단일체계로 일원화되어 있는 폐쇄체제의 극단척인 변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경우도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율 답당하고 있어 실질척인 지방행정의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채제 천

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지방행정의 효

율생이나 주민북지차원의 행정업무는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2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dJ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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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韓 쩌事法體系에 관한 陽究

白源基(仁川大)

< 要 約 文 >

1950년 3월 3일 채택된 북한 형법은 형법의 기초이념인 罪페法定主義를 무시

하고 현대 민주화시대의 예외를 다루는 법률이다. 소련과 동구라파에서의 민주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예외적인 공산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북

한은 1974년에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계급투쟁의

수단으로서 新제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완전히 꽁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부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페法體系에 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1) 북한 형법의 本質은 공산주의 완성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무기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북한형법의 法源은 주로 1926년에 제정된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형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구성은 舊페法의 경우， 제1면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모두 23장 301개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新페法은 5편 17장 2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舊뻐法의 경우와 비교

할 때 장의 수와 조문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新쩌法은 “朝蘇民

主主義 A民共和國 페事政策의 基本”이라는 새로운 편을 추가하여 공산주의 형

사정책을 집행하는 무기로서의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또한 “犯罪 및 페罷에

관한 一般 原則”의 편을 새로 두고 있다. 아울러 각칙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크게

反童命罪와 -般犯罪 그리고 軍事上 犯罪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3) 북한 형법의 基本原、則은 다음과 같다 : (l) 범죄개념의 實質性-(생략) (2)

형벌법규의 類推適用-북한 구형법 제9조와 신형법 제 15조는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형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는 형법중 그 중요성과 종

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

벌의 기초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별법규의 遭及的 適用-구형법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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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중한 형벌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반하여， 신형법은 구법

보다 신법의 형벌이 중하게 된 경우에 소급효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국

가의 政治뽑Ij度 및 經濟的 利益의 우선적 보호

4) 북한 형법의 犯罪論은 다음과 같은 特色을 가지고 있다 : (1) 범죄의 本質

을 계급적 투쟁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2) 범죄의 成立여부를 구성요건 해

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지 아니하고， 형법이 구체적인 범

죄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및 주관적 표징들의 총체라고 하는 범죄성립조

건의 해당여부에 따라서 결정한다. (3) 類推制度를 범죄론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

다. (4) 범죄의 준비도 많逢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5) 敎埈者， 혐助者의 형벌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5) 북한 형법의 께罷論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1) 형벌의 계급적 본질과 사

명이 강조된다. (2) 반혁명적 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하여 형벌을 과한다. (3)

교화 노동형과 재산 몰수형이 있다. (4) 형벌의 量定이 자의적이다. (5) 선고유

예제도는 없고， 집행유예제도만 있다. (6) 형법 각칙의 특색과 내용(생략)

그 다음에 북한의 페事訴認節次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擺훌와 據審 : 북한형사소송법은 수사사항을 상세하게 법률화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수사사항의 사법판단제도로서 예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公訴制度 : 형사소송법은 검사소송주의(국가소송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한

편， 법률의 유보사항으로 하는 피해자가 속한 직업동맹， 농민동맹， 기타의 사회단

체대표와의 공소체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와 공소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3) 公判制度 : 형사소송법은 공판제도에 관하여 공판적 수속과 공판으로 나누

어 당사자주의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판제도의 원칙， 피소자 출석의

원칙， 변호인 공판정 출석의 원칙，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또한 검사의 무죄변

론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4) 證據法上 制度 : 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증거채택의 자

율화원칙이 적용되고， 自由心證主義를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는 증거전단주의를 드러내고 규문주의적 실체주의적 진실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

문에 일당독재적 증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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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上訴審 節次 : 북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 한번의 상소만이 인정된다. 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피소자 및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 한한다. 항소심에 의

한 재판은 그 재판에 대하여 더 이상 상소 또는 항의를 할 수 없다는 첨에서 최

종적이며 확정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페事政策에 관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1) 형사정책의 基鍵와 根據 : 북한형사정책은 마르크스 범죄학 이론을 기반으

로 한 소련의 형사정책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근거는 잠정적인 범죄현상으

로 부터의 “사회의 보호”， 즉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성숙되어 가

는 발전단계의 사회를 방해요소가 되는 위험한 행위로부터 방위하고자 하는 점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형사정책의 基本的 特徵 : (1)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限時的인 형사정

책 (2) 공산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영속적인 형사정책

3) 형사정책의 犯罪學的 考察 : (1) 범죄의 개념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의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로 규정한다. (2) 범죄원인론 ; 범죄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

제의 모순에서 찾는 평면적인 분석과 고찰에 근거한 근시안적 생각을 지니고 있

다. (3) 범죄현상론 :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에 기인하여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필연

적으로 제기하는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대립， 갈풍에서 범죄현상의 기원을 찾는

다. (4) 범죄대책론 i ) 형벌 의미와 목적 ; 북한체제의 보호와 사회주의 교육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 목적은 웅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ii) 형

법의 집행유예제도 ; 교화， 노동 또는 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의 사회적 위

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그를 격리하거나 교화노동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iii) 보안처분제도 ; 북한의 경우， 의료처분과 교정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4) 行페制度 : (1) 만기전 석방제도 ; 북한의 경우는 인민민주주의제도에 충성

을 나타내는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 교화소에서의 출소-사면(생략) (3)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의 행형 ; 특별독

재대상구역은 정치범의 집단수용소로서 이곳에서의 행형은 매우 비인간적이다.

(자제한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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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페事政策의 성격 : (l) 공산주의 형사정책￡로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

주의 형사정책이다. (2) 정치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의 형사정책이다. (3) 죄형

전단주의의 형사정책이다. (4) 비인도주의적 형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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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소련의 위성국가로셔 共훌主훌훌의 어두운 그늄애셔 빼cM먼 동구라파 훌훌團얘셔 개

혁과 민주화의 거대한 울걸이 휩쓸기 시작하먼셔， 결국 공산추의의 창시국S호셔

동구라파애서 왕국으호 존속해온 소련이 「共훌主훌훌의 &~훌」율 효를하게 되었다. 이

와같은 헌채의 상황애셔 “조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자칭하먼셔 마르크스

(뼈rx)의 n훌物훌월애 입각한 共훌主훌훌의 철처한 신봉차로셔 世휴史의 흐톰애 오히려

뾰行하여 倒外的인 異常園家로 영휴$~려고 하는 北..도 결국운 공산국가효서의 종

말을 고하재 휠것 이라는 소중한 흙뿔이 우리률 마융속에 점차 커져가고 없다.

따라셔 이려한 소중한 희망이 실헌되어 .~븐 시일내에 우리의 뼈뿔이 統一월 수

있다는 생각이 타당성 었다고 인갱되는 헌 시점애셔，통일율준님l하는 마음~.!£. 北

빼의 法빼系툴 고찰하는 것 또한 다븐 환야의 언구와 마찬가지호 중요한 實益율 갖

고 있는 것이다. 그중애서도 우려는 본 논문율 용하여 F北..의 규u훌法빠系i률 고찰

해 보고자 한다.

북한윤 1926년애 채껑펀 「러시아 소비에트 언방 사회주의 공화국(Russ ian

Sovie t Federated Soc i a l i s t Repub l ic )빼法율 거의 그대로 요방하여 1950년 3월 3

일에 톨훌Jll法을 채갱하였다. 그번대 북한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쩨 5 기

채 1차회의얘셔 새로운 헌법율 채택하여 쩨정하기얘 이프렀다. 그 이유는 첫째호，

구헌법울 시행한 이후 24년의 기간동안에 김일껑이 추구해옴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

한 성과를 토대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숭i! j툴 위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의 쩨껑

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과， 둘째로， 북한에 상당히 확립펀 김일성유일채제

와 조션노동당의 톡재툴 새로운 헌법에 쩨도적S효 확실히 인갱하여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점에서 창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신헌법율 채껑함얘 따라셔 북한윤 1974년

12월 19일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애셔 신영업율 채택 채갱$~있다. 그러나， 북한

신형업의 구체적인 내용윤 헌재 완전히 공개되치 않고 있다. 왜냐하언 최고인민회

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령음 당기관지나 정부기관지애 발표되지 않기 때운이다.

따라셔 외부째7얘 완만 아니라 확한 주민조차도 신영업의 자세한 내용율 알 수 없채



403

되어 없무며， 다만 법률해설원애 의하여 주민얘채 법영애 대한 션션과 교육활동이

실시되고 없는 것이다.

그번대， 최근에 북한 신형법애 관한 내용의 일부가 일본에셔 활동하는 북한 형

법학자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이애 즈융하여 북한의 형사업체계툴 채조영할 필요

껑이 대두되었기 때푼얘 우려는 본 언구툴 홍하여 확한 신형법의 내용율 분석하여

보며， 그 내용율 구형법과 비교하먼셔 영사소송갤차툴 고찰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률 로대로， 북한 형사정잭의 내용율 검로하기로 한다. 또한 본 언구는 「북한의 형

사업 쩨계」를 파악하여 북한의 형사법 채도툴 포용할 수 있는 방얀율 강구하는 대

그 폭표툴 두기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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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北韓 페法의 分析

1. 제法의 法源과 本質

“조션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애 관$t여 " 1)라는 멍청드호 1950년 3월 3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채 5차 대회에서 채핵펀 북한 구형법은 1950년 4월 1일 부터 발

효되어 시행되었다. 2) 그후 북한윤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셔 구

형법의 쩨쩨툴 다소 수갱하여 새쪼혼 형법3’율 채택하여 1975년 2월 1일 부터 헌재

에 이프기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와잡이 북한에셔는 소위 최고인민회의에 의애셔

채갱펀 「훨令」과 췄令」이 형업의 법원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형법의 개념윤 다융과 같이 쟁의펀다 . 4) 죽 형법윤 “조션에 A쩨워 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툴 전북하여 혁명위엽의 실현율 반대하는 반핵

멍뱀죄차률율 진압하고 it.主훌혐j慶의 공고한 발션에 지장율 주는 일반 뱀죄자들

율 째재할 욱적으로 국가가 채정한 뱀죄 및 영벌율 큐갱한 법규뱀의 총체”인 것이

다.따라서 북한 형법윤 프로레타i!J아혁영율 완생하여 社훌主훌훌훨l度툴 발전시키는대

혹척율 두고 있율을 알 수 있:며， 그 본질은 결국 階級的 性質이라고 압 수 없겠

다. 이러한 채급적 성질은 우섣 반핵영엄죄차률애 대한 진압과 일반엄회자률에 대

한 채재툴 홍하여 노동차 농인의 주권과 사회주의체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얘셔

여실히 드러나는 젓이다. 북한형법윤 프호해타i!l아 훌h애 기초한 종산추의채쩨$t

의 김일성애 의한 독재률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S로셔의 성격율 지니고 없다고 $t

1) 조션믿주추의인인종화국법영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윈회 법령집，조션민주주의

인인공화국 상임위원회. 1954.7.12. 45언 이하 참조.

2) 이 북한 우형법윤 1953년 9월 18일 체갱되어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왼 대한

민국 형법보다 약 3년 6개월 갱도 발e J 채갱·시행되었다.

3) 1950년 3월 3일 채택펀 행법율 북한 구형법이라고 부르고 이후 1974년 12월 19

일 채택펀 이 세호운 형법율 북한신영법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4) 검근식， 멍법학I .김일생종합대학출판사. 3:잉앙 . 1 986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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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S)

2. 제法典의 構成

(1) 구영업전의 구성

북한 구형법윤 채 1 펀 총회와 재 2 펀 각석으로 르재 대벌하여 채 1변 총회얘

서는 12장으로， 채 2 펀 각석윤 1171장:호 총 2371의 장드포 구생되어 없다. 그

구성의 구채적인 내용운 다율과 같다.

채 1 펀 총 회

채1 장 일반척 규정(재1조 - 채6조)

채2 장 형사껑책의 일반원칙(재7조 - 쩨1 7조)

채3 장 예비와 미수 (채 1 8조 - 채21조)

채4 장 공엄 (제22조 - 채26조)

채5 장 앵벌(채27조 - 제45조)

채6 장 형벌의 적용절차 (채46조 - 채49조)

채7 장 엄죄의 뱅합(채50조 - 재52조)

채8 장 집행유예 (채53조 - 체55조)

채9 장 반기전 석 방(채56조 - 58조)

쩨 10장 형사소추의 시효(채59조 - 60조)

채11장 사언 (체6 1조)

채12장 전과의 소멸 (채62조 - 63조)

5) 북한 헝업 채4조는 “조션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의 임푸는 조션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석율 보위하고 공화욱 갱부의 노션과 갱잭율 용호 란첩하며，모든 법죄걱

침해로부터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채도와핵영의 션취률을 수호하고， 인민

의 헌법적 권 ~J와 생영·재산율 보호하며，국가·사회생활의모든 한야에셔 혁영석 채

도와 질서툴 세워 옹 사회툴 주채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억사척 위업에 기여하는대

있다 ••라고 규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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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펀 각 척

쩨13장 국가주권걱대얘 관한 죄(제64조 - 체8 1조)

채 14장 국가판e J 침해애 관한 죄(제82조 - 째102조)

채 1 5장 국가소유 사회 및 협동단;.J소유침해애 관한 죄(재103조-제 11 1조)

채1 6장 인신침해애 관한 죄(채112조 - 146조)

채 1 7장 공민의 재산힘해에 관한 죄 (채 147조 - 167조)

채1 8장 노동법 령 위반애 관한 죄 (채 1 68조 - 177조)

쩨 1 9장 공무상 뱀죄 (채 1 78조 - 193조)

채20장 경채에 관한 최 (채 1 94조 - 채2 17조)

재2 1장 관e l 질서 침해얘 관한 최(채2 18조 - 제258조)

채22장 사회척얀천 및 인인보건 침해애 관한 죄(채259조 - 채264조)

채23장 군사상 뱀죄 (채265조 - 체301조)

이와잡이 북한 구형법윤 륙벨법의 채갱이 필요없율 갱도호 규쟁률이 내용상 포

활척인 성걱율 띠고 었융율 알 수 없다.또한 구형법윤 대한민국 형법과는 달러 71

인척인 법익보다 園家的·it.1톨的 t훌益율 보다 머 보호하고 없윤율 륙기할 수 없겠

다. 6)

(2) 신형법션의 구성

북한 구멍법윤 총 2펀 23장 301개 조운￡로 구성되어 없었드나 헌재 시행되고

없는 북한 신형법응 총 5펀 17장 21571 조문으호 구성되어 ~어셔 조푼의 수가 촉

소되어 뮤정되어 었다.신형업윤 총척의 경우에 “조션인민추의 공화국 영사정책의

기본”이라는 펀과 “뱀죄및 멍벌얘 관한 일반원석”이라는 펀율 새쪼이 추가ott었a

며， 또한 각척애 해당하는 조푼률은 반핵멍죄·일반범죄·군사상뱀회의 3가지호 크게

6) 1 1.4형 법의 기본윈칙 (4) 국가갱치채도맺 경제적이익의 우선쩍보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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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류하여 듀정하고 없다. 신형법에 있어서 각척의 구성윤 다융과 잡다.꺼

1)1'反훌뼈犯罪a

@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채도률 반대하는 반혁영뱀죄(째51조 - 제62조)

@ 조션민촉해방투쟁율 반대하는 반혁영범죄(채63조 -체64조)

@ 반혁영범죄와의 투쟁율 방해하는 범죄(채65조 - 채66조)

2) 1'一般犯罪a

@ 사회주의경채툴 엄해하는 뱀죄(채67조 - 채110조)

i) 사회주의 소유툴 침해하는 범죄

i l) 사회주의경채관al질셔툴 칩해하는 뱀죄

ii i) 국토관al질서툴 섬해하는 범죄

@ 사회주의 문화툴 침해하는 엄최(째1 11조 - 채117초)

G> 국가의 행쟁질셔툴 침해하는 엄죄(채 118조 - 채148조)

i) 국가의 행정질서툴 칩해하는 뱀죄

i i) 관a l 일근의 직무상 범죄

φ 사회주의척 공동생활질셔툴 칩해하는 법죄 (채1 49조 -채1 59조)

@ 공민의 생영·재산율 칩해하는 뱀회 (채 1 60조 - 제180조)

i) 공민의 생영·걷강·인걱율엄해하는 뱀죄

i i ) 공민의 개인소유툴 침해하는 엄죄

3) 1'軍훌上 犯罪 (제 1 8 1조 - 제2 1 5조) .!I

7) 북한 싣형법의 경우 총척에 관한 구채척인 내용이 아직도 공7.되지 아니하여 설

영할 수 없융율 얀타캅게 생각한다. 또한 각척의 경우도 채 51조 - 채1 80조 까지만

공개되어 있율 판이다.



408

3. 新 ·舊뻐j法의 比較

(1) 빼則上 規定의 內容 比뤘

φ fl홉의 빼뽑I와 훌本鳳理

1) 퓨u홉의 빠빼 :구형업윤 채 1 펀 총회와 채 2 펀 각척Z호 나누고 있으나 신

형법은 총 5 편으호 구생되어 았다.

11) 뻐法의 指훌理융‘ : 구형법윤 채1펀 쩨2장 “형사쟁책의 일반윈석”얘셔 뱀죄

의 개념$과 그 생립조걷찌 풍율 큐갱하고 없율 푼이나 신형법은 채 1 펀 “조션민추

주의인인공화국 및 그애 수법펀 법률질셔”를 보호하는 것율 행법의 추펀 기놓￡ζ호

.!L었으나 신형법운 쩨 1펀’ “조션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갱책의 기본”얘 관한 규갱

애셔 主빼思想율 형법의 지도이념드로 영문화 하고 없다.

ill)뻐法의 if:홉保훌的 홉홉.J(I : 구형법운 ‘·조션민주주의인민공화국”맺 그애 수

립펀 법률질셔툴 보호하는 것율 형법의 추펀 기놓으호 보앓으나 신영법은 “노동차·

농민의 추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Ill률 보호하는 것율 그 주펀 가능으호 규쟁

하고 없다.

iv) 쩌法의 훌用행이n

a.時해的 훌用뼈뼈 : 구형법윤 71벌적인 얘외의 경우121툴 규갱하고 었￡나 윈칙

적으효는 중한 앵벌의 소곱효툴 인갱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신영업윤 신법의 앵

벌이 구법의 헝벌보다 중한 경우애 일반적투효 소급효툴 헤용하고 았다. 11

8) 북한구영법 제 7조 참조

9) 동법 체 8초 참조

10) 동법 쩨17조 참초

11) 북한신형 법 제 4초 참조

12) 북한 구형법 체1 7조 참조

13) 북한 우영업윤 1945.8.15이션의 범죄행위3ξ셔 “ 그성질상 인인민주주의의 초션

의 환경에 비추어 사회쩍 위엄썽이 없율 때에는 형사소추 합 수 없다.”는 유갱율

두고 없었는대，신형법음 이툴 삭째하였다. 그러나 신형법윤 채63조에셔 구앵업 체

79조와 유사한 내용의 인혹반억죄를 규갱하기 때푼에 신형법 재갱 이전의 소위 반

민족행위얘 대하여는 신행법율 소곱 적용할 수 있재 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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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빼所的 훌用뼈圍 : 구형법운 “국가채도의 기초와 군사상 위쩍율 침해하는 죄 ••

의 껑우얘만 외국인의 국외엄애 대하여 적용 가능하였드나，‘·조션인추주의인민공화

국을 반대하거나 조션공민율 엄~.하는 죄”툴 엄한 모든 외국인의 국외엄애 대하여

걱용할 수 있게 되어 헝업의 적용엄위가 확대 되었다 . lI

@ 犯罪훌훌

i) 犯罪의 훌;흘‘ : 구영업윤 범죄툴 ‘·조션민주주의인인공화국 및 그에 수립한

법률질셔툴 섬해한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고의 또는 과실쪼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

위 ”로 갱의 하었으L매， 신형법윤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재도와 법집셔툴

고의 또는 과실3:.. 칩해하는 영벌율 줄 갱도의 위혐한 행위”를 엄회호 뮤정한다.

i i) 未훌뼈과 共犯월

a.未훌犯· 共犯얘 대한 量*'1의 원칙 : 구형법윤 범죄의 준비와 미수 그러고 공뱀

의 형벌율 껑하는 대 있어셔 “뱀최행위의 위험성 갱도”와 ·‘범죄행위의 위혐성 정

도”툴 참작할 사유로셔 듀정하았~l.-매， 신영업운 “뱀죄행위의 위엄성 갱도”반율 고

려할 사유로 인정하여 객관적인 입장율 취하고 있다. lT

b. 共犯의 形狼 : 구형법운 공업의 영태를 껑뱀자·교사자·방초차를L 한갱하여 듀

정하였으나， 신형법윤 「범죄조직채」에 의한 범죄툴 공뱀형태의 범죄호 인껑하고 없

다.

a> *'1뽑훌훌

i) 꺼l뽑의 f훌類 : 신형법운 구형법상 인갱왼 “벌곰헝”과 “일정한 칙업 또는 영

엽의 곰지형”을 폐지하고， “일갱한 권aj의 박탈형 " I8L율 「션거권박합형」S효 또한

“일부 또는 전부의 재선 롤수형”은 r션부의 재산몰수앵」으로 축소하여 대쩨tt였다.

14) 북한 신형법 쩨 58조， 재 64조 참조

15) 북한 구형법 채 7조 참조

16) 북한 구영 업 채20조 참조

17) 형벌앙정의 일반적원칙으로셔 ..범죄자의 위엄성”율 고려해야 한다는 캠윤 여전

히 신형법애도 남아 없으므로，그 의미는 반감되고 있다.

18) 구형법응 권 aj박탈영을 기본형으로도 션고할 수 없고 부가명￡로도 션고할 수

있게 하였으나，신헝법운 션거권박탑헝울 부가형으로 한껑시켜 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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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死*u의 執行훨l限 : 구형법운 사형의 집행째한율 뱀죄행위당시 18새 미만의

자애 대해셔반 인쟁하없으나191 신헝법운 그 집행의 채한언령율 17셰 미만의 자로 낮

추었다. 결국 사형의 집행대상율 확대한 것이다.

ii i) 敎化努動의 ~J期 : 구형법운 “ 1일 이상 1 년까지”로 규갱하였으나a 신명법

윤 “6개월이상 3년까지”로 기간율 늘렀다. Zl

iv)빼뿜의 훌定

a.加重條件과 減훌훌條件 : 구형법윤 형벌의 앙정의 경우 우겁채 보는 조선율 6가

지로a 또 가볍게 보는 조건율 9가지호a 큐갱하고 았었으나，신형법은 이 두가지 조

건을 모두 5가지쪼 규갱하고 없다.

b.減훌의 경우 : 형법애 규쟁왼 법정형보다 경한 헝율 션고$.야 할 륙벨한 사갱

이 었율 떼에 구형법은 그 법정형보다 경한 잡은 종류의 또는 다튼 종류의 형벌율

션고할 수 없도록 허용하였으나2P， 신형법은 이 경우 다튼 종류의 형벌율 션고할 수

없도혹 규갱$~있다.

C.犯罪혐合의 경우 : 이 껑우에 무형법은 앵벌앙쟁의 기본윈척으쪼 “홉수추의”

툴 핵하였으나S 신형법은 ••총쩨적 위험생 평가주의”툴 윈칙&으로 하고 있다.

V) 뻐l훌訴i홉의 時했 : 신형법운 공소시효기간율 구형법보다 언장하있으나， 구형

업의 경우와는 달러 반혁영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얘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체한율 인

19) 북한 구형법 체 30조 참조

20) 동법 제 33조 참조

21) 교화노동형율 션고발윤자가 국가에 납입하여야 할 노동보수부폰애 대하여 구형

법운 보수중 25% 이하포 규갱 $t혔으나 신형법운 30%효 높였다.

22) 북한 구형법 제 47조’ 참조

23) 동법 제 48조 참조

24) 동법 체 49조 참조

25) 동법 체 50조 참조

26) 총체적 위험생 평가윈척이한 「먼저 각 뱀죄벨포 해당한 앵벌율 각각 껑한 다음

다시 그 법최들의 총체적 위혐생율 I영가하여 그 뱀죄툴 가운대셔 헝벌율 가장 놓。l

갱한 조항얘 그만륨 헝벌율 높이 갱하고 최종척으로 그 조항의 형벌애 처하는 윈

척」율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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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할 수 없도록 큐정하었다 rr.

vi) 執行뼈擾 : 구형업음 교화노동헝이나 5년이상의 정억영율 션고하는 경우에

섭행유얘툴 허용하였드나회’ 신행업응 5년이하의 정억형율 션고할 경우얘만 집행유

예플 인껑하여 반혁영 엄죄자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이든 집맹유얘툴 합 수 없도

혹 규껑하였다.

vi i) 保安훌分

8.훨훌훌分 : 구형법운 행위당시애는 껑상적 상태애 있었￡나 판결선고 당시에

갱신영 상태에 있는 자애 대하여 의효처분만율 과할 수 었도혹 큐갱하었:나쩌， 신

형법응 우션 의료처폰율 척용한 후애 정신상태가 회북꾀먼 반드시 앵벌율 과하도톡

규정하고 었다.

b.홉正훌分 : 구형법윤 교갱처한의 대상율 14째 - 18새 미만의 미생년차쪼 규갱

하였으나a， 신행법윤 14써 - 17째 미만의 미껑년차로 그 적용범위률 축소하있다.

(2) 各則上 規定의 內容比軟

@反훌1ftr犯罪

i) 條文의 數 : 구형법애셔는 “국가주권 척대애 관한죄”효셔 187’의 큐껑이 있

었S나， 신형법윤 반 혁영엄죄로서 167M의 뮤정:로 축소하었다.

ii) 빼成要件 :신행법얘 있어서 반핵멍범죄의 구성요건응 구영업의 경우보다 뎌

추상적이다.

27) 구형법상으로는 국가주권척대에 관한 죄툴 치은 자가 재판소의 자유재량얘 의 t.

형사소추시효의 적용율 발율 여지가 일부나마 허용되었으나，신형법얘 의하언 반혁

영죄툴 쳐지튼 자가 형사소추시효채도의 혜택율 볼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없어지

게 되었다.

28) 북한 구형법 채 53조

29) 동법 채 12조 2항

30) 동법 채 14조

31) 북한신형법 채 66조 참조



412

ii i) 特珠犯罪짧헬 : 신형법윤 구형업에셔 발걷할 수 없었언 반핵영뱀죄방임죄

톨 새로운 범죄유형으포 큐쟁 *t였다. 3l‘

@一般犯罪

i) 條文의 훌 ; 구영업의 경우 1837’의 규갱으효 구생되어 었었S나， 신형법윤

11471의 규껑으로 축소하였다. g

11) 쩨 뼈 : 신행법운 구멍법보다 입반뱀죄의 법정형율 완화시컸다.

@ 行政犯罪의 ~J~톨犯化 : 구형법윤 행껑뱀회에 *1당하는 뱀죄율운 행사뱀Z호

하여 백지형법의 명테쪼 규정하는 경우가 밥이 었었S나， 신형법윤 이러한 경우툴

다소 갱려하여 뮤갱하고 있다.

φ 尊메I에 대한 犯罪 : 구형법 125조얘셔는 폰축살인， 존숙상해등과 감운 천통

문화에 기초한 존속얘 대한 범죄유형이 있었으나，신영업윤 이러한 범죄유형율 인갱

하치 않고 있다.효

4. 제法의 基本原則

(l)i!罪홉옳의 實톨性

대한민국 형법운 입반척￡L호 구성요건애 해당하며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률 뱀죄

로 인갱하는 범죄의 영식적 7’념에 그 기초툴 두고 있￡나， 북한 신형법은 “노동

차·농민의 추권과 사회제도와 법질셔률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헝벌율 줄 갱도

의 위험한 행위”톨 엄최호 인갱하여 「犯罪의 영...~ 훌옳」율 영푼으쪼 규정하고 었

다. 이와잡이 형법해석과 죄형법갱추의애 기초한 영법의 보장척 기능율 강조하는

32) 혹t J 일반뱀죄중 개인척 법익에 관련펀 범죄(구멍법상 인권침해애 관한죄와 공

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신형법상 공민의 생영·재산율 칩해하는 범죄)의 조문수가

구형법의 567’ 조푼애셔 신형법의 217’ 조항으호 대폭 축소펀 점이 확언히 드러나

고 있다.

33) 아울러 종래의 악습율 타파하기 위해 규갱한 것드호 보이는 축첩죄도 구행법에

서는 처벌의 대상(구형법 채 256조) 이 었으나 신헝법 채핵시 폐지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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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죄의 헝식적 개념율 배석하는 북한 형법운 사회적:호 위엄한 행위이먼 예외호

인갱하는 혜시규갱드호 깐주하고 있는 것이다. 뎌 나아가셔 북한 행업윤 범죄의 실

질적 개념율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율 허용할 수 있는 근거로셔 이용하고 었다.

(2) Jfl휩法規의 *훌推훌用

북한 신헝법 채 15조는 “뱀죄적 행위로셔 그에 직껍 해당하는 규껑이 헝법얘 없

는 것애， 대하여는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애 관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의 기초와 뱀죄 및 영벌의 기초툴 껑한다”라고 규갱%짜여 헝벌법뮤의 유추

쩍용율 영문으호 인쟁하고 있다. 또한 신형법윤 뱀죄의 개념율 “ 노동자·농민의 주

권과 사회주의 체도와 법질셔툴 고의 또는 과실로 칩해하는 형벌율 줄 갱도의 위험

한 행위”포 쟁의하고 었어서 북한의 갱우 사회주의려 법질셔얘 위반한 행위로셔 위

엄성이 없S먼 골 뱀죄로 인갱되는 것이다. 따라셔 북한애셔는 헝법애 일정한 형벌

법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븐 규갱율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푼에 자의척

인 처벌이 항상 가농하다고 불 수 없으며 결국 형엽의 보상적 기능율 무시하고 있

는 것이다. g

(3) Jfl뭘法規의 뼈及的 훌用

북한 구형법 제5조는 “최률 엄한 자는 그 행위 당시의 법령얘 의하여 잭임율 진

다”라고 규갱하고， 동법 재 6조는 “ 어변 행위얘 대한 영별적용율 돼지하거나 또는

그얘 대한 책임율 경하채 하는 법령윤 그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얘 수행한 행위얘

대하여서도 척용한다”라고 하여 형식척드로는 형얼불소급의 윈석율 천멍하고 었다.

그러나 구형법 채 67조와 채79조툴 자째t ] 살펴보언 실채에 었어서 형벌불소급의

34) 북한 구영법 채 9조 참조;윈래 형별법규의 유추적용제도는 1922년 려시아공화국

헝법전애셔 째일 언처 둥장하였으며，1926년의 스탈한형업도 이 체도를 인정하였다.

35) 강구진，북한법의 언구，박영사， 1 975 . p . 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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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최윤 때외이고 윈석척으로 영벌의 소급적용이 인정되고 있융율 알 수 있다. 신형

업윤 다융과 잡이 일반적:로 형벌법규의 소급효툴 인갱하고 있다. 신법에셔 어변

뱀죄얘 대한 앵벌의 척용율 폐지하였율 경우， 측 구법이 어변 엄죄로 규정한 행위

툴 신법이 범죄호 인쟁하지 않는 경우애 소급율 적용한다.또한 신법이 구법보다 헝

벌율 중하게 큐갱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법시행중 저지븐 뱀죄얘 대하여 신법의 중

한 형벌율 적용한다.또한 신법이 구법쏘다 형벌율 경하채 규정한 경우에 구법율 소

급 적용한다. X

(4) 園家政治制度 및 홈빼的 利益의 흩先的 保훌

북한 구영업 째 1 조의 .‘ 형법은 최툴 뱀한 자얘채 본법얘 규정한 영벌율 척용

함으로써 조션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럽펀 법훌질셔툴 뱀죄행위호부터 흐L

위하는 것율 과업으로 한다.’ 라는 규정과 동법 채 20장 정채에 관한 최애 관한 뮤

껑들율 살혜쏘언 형법이 국가갱 *1재도와 경체적 이익율 71인척 이익보다 머 중시하

고 있융율 알 수 있다. 또한 신형법 채 4조는“조션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의

엄푸는 인인공화국 주석율 쏘위하고 공화국 갱부의 노션과 갱책율 옹호 관철하며，

요듣 엄죄적 칩해로부터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째도와 핵영의 전취율율 수

호하고. 인민의 헌업적 권al와 생영·채산율 쏘호하며 국가·사회생활의 오든 혼야애

셔 혁영적 재도와 질셔툴 새워 온 사회률 주체사상으로 일섹화하는 억사척 위업얘

기여하는 대 었다”라고 규쟁하여 이 캠율 머육 강조하고 있다.

36) 이와갈이 북한영업운 행위자애채 불이익한 앵벌적용의 소급효툴 인껑하고 있으

나，혹한 형법이 구법얘셔 죄로 보지 않언 맹위를 신법얘셔 죄로 인정하는 경우까지

신법율 소급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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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犯 罪 論

(1) 犯罪의 本質

북한 신형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뱀죄의 개념율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

의채도와 법설셔툴 침해하는 가벌성 있는 위험한 맹위로 뮤쟁하고 있다 .따라셔 북

한의 경우 뱀죄의 본질을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채도와 법질셔”톨 침해하

는 점에 없는 것이며π， 그 본질응 계급성율 띠고 있다고 불 수 있다.휴 북한에 확

고하채 수립윈 노동자·농민려 주권과 사회주의채도를 침해하고， 노동7껴급율 비룻한

전채 인인들의 사회주의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질셔률 침해하는 행위로

셔 형벌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죽 뱀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셔 북한의 경

우 범죄는 노동자·농인의 주권과 사회주의채도와 법질셔툴 칩해하는 위험한 행위인

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인갱되어지채 한다. 위혐한 행위로 판단되어지먼 。어외

없이 엄죄로 인정되고 반먼애 그렇지 아니하언 범죄와 유사할지 모프겠￡나 엄최호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II

( 2) 犯罪의 成立條件

북한 형법에 있어셔 범죄가 휠 수 없는 조걷윤 뱀죄성립조건 또는 뱀죄표정이라

고 한다. 범죄성럽조건운 일반적으로 r북한 형법이 일쟁한 사회척 위엄행위를 구채

적인 뱀죄로 인정하는 대 필요한 객관척 및 주관적 표정물의 총채」를 의미한다.'11.

일반적으로 북한 영법학애 있어셔 엄죄성립조걷음 뱀죄애 의하여 칩해되는 사회

37) 북한행법자체가 노동계급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운얘 북한영업이 듀쟁하고 없

을 범죄의 개념 역시 본질적:로 계급성율 띠고 있음윤 당언하다고 볼 수 없다.

38) 김뮤승，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행사업체，일본，사회명본사， 1988 . p254

;김근식，형법학I ，평양，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6， p . 8 1

39) 심헌상，조션형법해설 - 총척，평앙，국립출판사， 1957 . p . 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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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7씌，범죄의 잭란석 표정，엄죄려 주관적 표성 그러고 엄죄라고 되는 표쟁의 4가지

필수적 요건S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범죄에 의하여 칩해되는 사회관쩨률 뱀죄껑럽의 얼반적 요소호셔 북한

형법이 규껑하고 있는 요든 범죄는 “사회주의쩍 사회관계”툴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로， 범죄의 객관적 표정윤 ‘·뱀죄적 행위”와 “뱀죄적 결과”툴 포함하는 뱀죄

성럽요소이다. 그러고 범죄적 맹위와 뱀회척 결과사이에는 인과관7삐가 생립되어야

한다.‘l

셋째호， 엄죄의 주관적 표정윤 “뱀죄적 고의”와 “뱀죄척 과생”율 내용S호 한

다. 엄죄적 고의와 뱀죄적 과실운 “자가행위호 인한 위혐한 결과 밥생에 대한 주관

쩍 태도의 한 형태”로 쟁의펀다. ι

엣째로， 뱀죄자로 되는 표정윤 범죄의 주채툴 의미하며 사회적 위엄행위툴 범한

14셰 이상의 책임놓력자만이 뱀죄의 추체가 휠 수 있다. 북한 형법상 잭엄능력은

차기가 수뱅하는 사회적드호 위엄한 행위의 상걱율 이해하고 그 행위률 한밸하여

홍채합 수 었는 능력율 말한다.

(3) ，.行폼의 it..的 危險性」의 排除 훌由

북한 행법학자율운 대한민국 형법상 遺法性姐웰훌由의 7ft념얘 대웅한 “행위의

社슐的 危險性율 배체하는 사유”라는 용어툴 사용하고 었다. 북한 형법윤 갱앙방위

와 낀읍]11 난율 행위의 사회척 위험성율 배체하는 사유효 인갱하고 있으며，학셜상으

40) 북한 형법이 。홉상하는 모든 뱀죄는 사회주의척 사회관계률 침해한다는 점에셔

공홍성을 가치나，개밸적인 엄죄가 챔해하는 구채쩍 사회관째는 포두 동일한 것이

다.

41) 북한 형법윤 대한민욱 형법과는 달러 인과관껴얘 관한 큐갱율 두고 없지 않고

인과관7얘 운채툴 이론과 실무애 맡기고 었다.그번떼， 뱀회적 행위와 뱀죄척 결과

사이얘 인과관계툴 확갱하는 것윤 형법상 형사책임의 기초가 되며， 또한 형사책임

의 정도와 범위플 결정하는 대 중요한 의의툴 가지고 있다.

42) 검규승， 전게셔. p. 273 ;검근식， 전게셔. p.l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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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피해자의 숭낙， 사회적으로 유익한 직업적 기능의 수행， 의푸석 영령의 집행

그러고 자기권리의 맹사의 4가지 경우가 그 사유로서 논의되어지고 있다4I

북한 형법의 경우 행위의 사회척 위험성이 범죄 개념의 필수적 요소로 규쟁되어

았기 때문에 일쟁한 행위가 사회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먼 뱀죄생렵조건율 충쭉

하고 있율치라도 뱀죄가 당언$ 1 생럽휠 수 없는 것으로 인껑펀다. 이와같이 사회적

위험썽이 없기 때문에 일갱한 행위툴 적법하채 하는 사유툴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율 배쩨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첫째포， 북한 행법상 正當防衝는 국가척·사회척 이익이나 타인 또는 자기자신의

척법한 이유툴 보호하기 위하여 뱀최인의 공걱얘 대하여 방위하는 행위툴 외미한

다. 정당방위의 IDGJIt훌件윤 다융과 같이 공걱행위얘 대한 조건과 앙위맹위애 대한

조걷으호 구생펀다.;

(1) 攻훌行폼얘 대한 隆件 :φ공걱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척 위험성이 있는 행

위여야 한다.~ 공걱이 헌재 수행되거나 절박하고 위험한 것이야 한다. G>공걱이

실채척·현실적￡로강맹되어야 한다.

(2) 防衝行훌훌에 대한 條件:φ방위행위는 공걱자의 신체나 일쟁한 재산얘 대하여

Et걱율 가하거나 손해툴 야기하는 방법드로 수행하여야 한다.<Zl방위행위는국가적·

집단척 이익 또는 타인이나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G>방위행

위는 필요한 범위툴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로， 緊훌避했운 법익얘 대한 절박한 위험율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작윤 법

익율 칩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척으로 유익한 긴급대책석인 맹위이다. 긴급lil난의

성럽조걷은 다움과 같이 위험조션과 lil 난조건Z호 나누어 진다.;

(1) 위험조걷 :(1)형법이 보호하는 이익율 위업하는 위험이 없어야 한다.~헌재

의 절박한 위엄이어야 한다.<3>실채척·번실척인위엄이어야 한다.

(2) 피난조건 : φliJ 난행위는 국가척·사회적이익 또는 타인이나 자기의 적법한

이익율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떠난앵위는 위엄율 liJ하기 위한 유입한 수

43) 김뮤숭，전개셔. pp. 291 - 303; 검근식 ， 전게셔.pp.117-129;심현상， 션거l셔 . pp.175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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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손해률 초래하는 경우애 한'tt여 척법한 것S호 인갱펀다.

~:li l 난행위에 의한 손해는 위험애 의한 손해쏘다 작아야 한다.

셋째로， 被害훌의 承諾윤 학셜상 행위의 사회적 위혐성의 배채사유로 인갱펀다.

꾀해자의 승닥이 인껑되는 조걷운 다융과 감다.φ숭낙운 개인의 재산상 권~I와 인

걱척 이익에 대한 침해얘 대한 것이어야 한다.<2>숭낙자가 자신의 채산상 권~ I 또는

인걱적 이익을 자유몹채 쳐 a l할 수 있는 법위내애셔 숭낙이 행해쳐야 한다.<3>숭낙

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옥걱a로 행해져서는 아니펀다.~숭낙윤 실재적이어야 한다.

뱃째로， 社홉的으로 有益한 홉業的 홉龍의 /훌行도 행위의 사칙적 위혐성율 배

채하는 사유로 인껑된다. 그 성업조건윤 다율과 감다. ;φ석업객 기능의 수행플 사

회적으로 유일한 옥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2>직업척 기능의 수행윤 적절한 방법

과 수단율 취하여 행해져야 한다.<3>의.it척 기능의 수행과 갑은 특수한 경우애는

원칙쩍a로 환자의 승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호， 훌務的 $"令의 執行이 행위의 사회척 위혐생율 배째하는 사유로 인껑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CD상부얘셔 그에 소속펀 'tt부에채 명령이 하달되어야 한

다.~영령윤 규껑힌 권한의 법위내애셔 행헤쳐야 한다.<3>영영윤 범죄애 대한 지시

률 그 내용으로 해셔는 얀펀다.~멍령윤 법령상 요구되는 일정한 형식율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로， 自己홈利의 行使가 사회척 위험생없는 행위로 인갱되기 위해셔는 법

령이 허용하는 권리의 뱀위내에셔 법령상 요구되는 일갱한 형식적 절차얘 대해셔

앵해져야만 펀다.

(4) 未훌짧4

북한 형법애 었어셔 “犯罪의 훨뼈”는 범죄실행얘 필요한 기구 또는 수단율 창는

행위，갖추는 행위，셜치하는행위둥의 범회실행에 필요한 조건들율 마련하는 행위률

44) 미수본 전반에 관하여는 김규숭.걷게셔， pp . 303 - 313; 검근식 ， 전게셔 ，pp.130 

138:섬헌상， 전채셔 , pp.190 - 206 참조



419

지쟁한다.빼 뱀죄의 준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툴 침해하지는 않었S나 엄죄

척 결과툴 야기합 수 없는 조건이 휠 수 있기 때문얘 사회적드호 위험한 행위이며

처벌되어야 한다고 북한 형법학자들윤 주장한다. 북한 형법상 뱀죄의 미수는 실행

애 착수하였￡나 실행행위툴 종효하지 뭇하었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었울 경우

툴 말하여 末完了未훌와 完了未훌로 구한할 수 있다461 뱀죄의 기수는 범죄인이 시

행한 행위가 뱀죄생법조건얘 헤당하는 요든 표정율율 구1:11한 범죄의 완수펀 형태툴

의미한다.

북한 영법운 뱀죄의 준비와 미수툴 뱀죄의 기수와 동일하채 처벌하고 그 앵벌율

뱀죄행위의 위험생 갱도 그러고 기수얘 이프지 옷한 원인둥율 고려하여 껑한다. 또

한 북한 헝법윤 고의뱀의 경우애 뱀죄의 준비와 미수툴 모두 처벌하는 것을 윈칙으

로 하고 있Z며， 각칙에 범죄의 촌비와 미수애 관한 유정율 따쪼 두고 있지 않다.

설채로 뱀최의 혼배와 미수는 뱀죄의 기수와 동일한 헝법 규갱얘 려하여 처벌되어

진다.

아울러 북한 형법윤 대한민국 형법의 中止犯애 해당하는 엽發的 中止애 관하여

규정하고 없다. 업훌훌的 中止蘭l度는 범죄의 실행율 시작한 자가 엄죄적 결과가 발생

하기 전얘 차발척으로 뱀죄의 실행율 중치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다튼 犯罪成立

隆件율 구배하지 않는 한 JfU훌賣任율 免除하는 채도툴 말한다. 그러고， 북한형법은

不龍未훌의 푼채툴 위임하여 해결하도복 하고 었다. 행법학자들은 “不龍的 未훌”툴

불능적 수단에 의한 미수와 불능척 객체애 대한 미수로 구밸하여 불능적 혜비도 동

일 t~채 취곱하고 있다.

( 5) 共犯뚫

북한앵법운 공엄의 한 형태로서 共同正犯애 란하여 석껍영문에 규갱하지 않고

었다. 또한 단톡껑뱀과 구별되어야 할 공동정뱀의 成立要件도 엄걱하채 따지지 아

45) 북한구형 법 채 19조 참조

46) 동법 채 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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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며， 다반 영벌윤 앙정하는대 었어셔 가중조건의 하나로셔 “여벗이 공요하여 회

툴 범하였율 때”훌 포함하여 고려할 판이다. 따라셔 형법의 입장과 이본적 걷빼는

공동갱범율 공법으로 보기보다는 正犯으로 취급하는 태도률 취하고 었다고 할 수

있겠다.‘r

북한형법은 同接正犯얘 관하여도 적캡규갱율 두지 아니하며 이본상드로 그 개

념율 사용하고 었다AlD， 또한 敎뺏犯과 tX助犯윤 뱀죄의 사회적 위험생율 근거호 하

여 처벌하며， 교사나 방조툴 받윤 쟁뱀이 실쩨호 뱀죄툴 행하었는가의 여부는 형벌

율 앙갱함에 있어셔 고려할 혼이다. 축 공뱀의 생걱율 혈저하게 종뱀휴럽성셜의 입

장애셔 파악하고 있다. 이어셔 교사뱀의 경우얘 교사의 미수， 휴 실패한 교사와 효

과없는 교사툴 “생공웃한 미수”라고 하여 엄죄의 준비포 쳐벌한다. 아율러 방조뱀

의 경우도 방조의 미수툴 “성공못한 방조”라고 하여 뱀죄의 준비호 쳐벌한다.쩨 결

국 북한 행법운 갱뱀·교사뱀·방조업율 동엘한 큐갱얘 의t~여 쳐벌하며， 다만 형벌율

앙갱할 때 뱀죄애 가담한 갱도와 뱀회의 사회적 위혐갱도를 고려하도톡 뮤갱하고

없다.신 형법윤 구형법과는 달러 犯罪組빼빼라는 *훌훌한 共犯 形til툴 총젝석 유정

애셔 일반화하고 있으며엽， 법회조직체에 가답한 추요자와 추종자툴 그 조석채가 기

도한 법죄애 얘당하는 규갱에 의커t~얘 쳐벌하고 없다는 껍윤 륙기할 수 없겠다.

47) 그러나 심헌상윤 ，.공동쟁뱀도 고의적 뱀죄수행애 두사람 이상의 공동척 의식척

참가。l므로 공법이라고 말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심현상，션채셔， p 203

참조

48) 심번상，걷게셔， pp， 209 - 210 참조
49) 심현상，전재셔， p 214 참조
50) 구형법에셔는 범죄조직책얘 대한 처벌규갱율 각석애셔만 발전합 수 없었으며，

각칙얘 륙벌한 뮤껑이 없는 뱀죄조직체툴 구생한 차애 대하여는 폭적한 뱀회의 출

바로서 처벌 할 수 없었을 판이다;심헌상，션채셔， pp. 211 -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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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特짜犯罪 *홉첼 51!

북한 형법운 대한민국 헝법과는 달러 운닉법·불신고뱀·방임뱀의 특수뱀죄유영애

관하여 “엄죄 빛 형벌에 관한 일반원칙”펀얘 규갱하고 있다. 그번대， 북한 형법상

反훌빼m罪얘 있어셔 운닉죄는 그 처벌행위가 지나'*1채 넓고 처벌도 매우 가혹하

다. 나아가셔 ~般犯罪의 경우애도 불신고죄와 방임죄툴 뮤정하여 엄죄신고 의우와

뱀죄채지의푸툴 강요하고 있다.

북한 형법얘 있어셔 윤닉뱀윤 범죄의 실행후얘 엄죄자 또는 뱀죄의 흔적율 감추

어 준 자톨 의미한다.윤닉엄의 생럽.B..걷운 다융과 같다. ; CD윤닉애 대한 약속은 엄

최실행전에 또는 뱀죄실행 도중얘 없어셔는 얀펀다.(2) 운닉행위는 객관적드로 척묵

적인 행위포 표출되어야 한다.<3>윤닉자는 고의로 행하여야 한다.

불신고법은 범죄가 실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사실율 알언셔 해당기관에 알려지

않윤 엄죄자툴 말한다. 불신고뱀의 성럽조건은 다읍과 같다. :CD신고애 대한 약숙이

뱀죄실행션이나 그 실행중에 없어야 한다.(2)객관척으로 치득한 사실을 알려치 않는

소묵적 행위이어야 한다. 이 점애셔 적육적인 행위를 요하는 윤닉뱀과 구밸흰다.

방엄뱀윤 뱀죄 또는 그 외의 낀급한 엄해툴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 엄해로 인한

결과률 방지하치 위하여 대책율 취할 수 없었융애도 불구하고 방엄한 범죄자툴 지

칭한다. 방엄뱀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다융과 같다 ..φ방임하는 자는 주관적 표

정 o로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Z>엄죄나 긴급한 행위가 있언 당시의 한경과 ;:[(，7'내 。
-'- \.--

호 보아 방임차 자신의 능력2..!L 충환* 1 방지할 수 있었거나 방치한 대책율 취합

수 없었어야 한다.

이상과 강운 운닉범·불신고뱀·방임엄윤각각 성럽조걷율 구비한 경우에 모든 엄

죄얘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드로는 북한 형법의 각칙에 해당하는 규

정얘셔 쳐벌을 영시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혹 되어 었다.

51) 북한형법상의 륙수범죄유형에 관한 션반적인 고찰윤 김뮤승，전채셔，pp . 325 
330; 검근식 ， 선채셔 ，pp.151 - 154; 심헌상， 천개셔 ，pp.226 - 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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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뻐j 휠 論

(1) 쩨뭘의 *훌짧

북한 헝법에 있어셔 형벌은 “주채혁영의 숭a )툴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추적 권

a)와 이익을 유한하고 침해하는 반혁영 범죄차율과 일반뱀죄자율애게 가하는 社홉

主훌園家의 폭력적인 진압수단이며 채재수단”이라고 정의되어 진다. 521 따라셔 형벌

은 사회주의의 완성율 몹표호하는 프로헤타i!)아 혁명의 생종율 위하여 반혁명법회

툴 진압하여 일반뱀죄툴 채재하기 위한 폭력객 수단으호셔 낌일성애 의한 휴재률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애셔 북한 형법상 영벌운 노동7삐

급적 본설을 가지고 없는 것이다.

북한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앵벌을 치타 園家的 힘l훌훌手段과 다융과 갑이 구벨휠

수 없￡며S:D 이툴 흉하여 우a )는 앵벌의 본질율 뎌촉 영확*~채 파악할 수 있율 것이

다.

첫째로， 형벌윤 기 ~t 국가척 채채수단과는 달러 강채방법애 없어셔 폭억척인 정

벌의 성걱율 지니고 있다. 축 헝벌윤 자유의 구숙이나 생영의 박밥윷 션쩨포 합 수

았다.

둘째로， 형벌윤 사회주의 혁멍을 반대하는 반혁명법죄자의 사회주의 법률율 위

반하는 일반뱀죄자들율그 집행대상:로 하고 었는 점애셔 기타 국가척 체재수단과

구벌펀다.

셋째로， 앵벌윤 기타 국가적 제재수단과는 닿i!) 채판기관애 의하여 형사재판의

절차애 따라 적용되는 강채수단의 성걱율 지니고 있다.

52) 김규승， 전게셔 , pp. 333 - 335;검근식 ,전재서 , pp. 155 - 157
53) 검뮤승，전게셔， pp . 335 - 336; 김근식 ， 전개셔 ，pp.157 - 158



423

(2) 뻐뽑의 種짧41

@ 死Jf{J

북한 형법상 사행재도는 완션한 사회주의 국가가 생럽하는 시기에 행법과 함깨

소멸휠 수 밖얘 없는 형벌로셔 과도기척이며 잠정적인 형벌수단으로셔 이해되고 있

는 것이 그 혹정이다.$ 그러나 북한 구형법상 사헝운 가장 중요한 최고의 헝벨로서

형법각석의 50여개의 뱀죄에 대하여 규정되어 었고 그 중얘 최고 업갱헝:로셔 큐

쟁펀 경우만 해도 9개조푼이 있었음이 대한민국 형법과 비교하여 볼 때월 엄죄애 대

한 형벨로셔 잔혹하채 남용되는 언을 보여주고 있다. 륙히 북한 신형법얘 의하먼

예비와 미수는 기수와 동일하채 처벌되며 교사자와 방조차를 갱법과 동일하게 처벌

하고 있기 때푼애 유추척용이 가농하게 되어 1개의 뱀죄애 대해셔도 여러 부수적인

엄죄가 상럽휠 수 있￡묘포 실채호는 사형의 뱀위가 넓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신

형법운 반핵멍뱀죄의 경우에 반혁영최 개입죄，반혁영척 은닉죄 불신고지·방임죄툴

처l외한 그외의 뱀죄얘 대하여 특벨한 경우툴 채외하고는 모든 사형 맺 션재산 물

수얘 처하는 것율 윈석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사형제도의 존폐몬이 여러가지이유로 대립되어 었으나. 북한은

소멸펀 형벌호셔 인갱펀다는 구실로 계속 존치시카고 있는 것이다. 사영의 섭행방

법은 대한민극의 경우 ~l 밀교수행을 택하고 았으나 북한윤 공개적으로 주로 총깔

등의 비인도주의척 방법얘 의존하고 없다는 점얘셔 상이점이 발건된다. 결국 확한

54) 북한 구영업윤 총석에 사형，정억，교화노동，벌곰형 일껑한 권~l의 박탑，일갱한

직업 또는 영업의 중지 그러고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몰수의 헝벌율 인갱$t었S며，

각석애 해당하는 동법 채 70조애셔 r윈걱지에의 추방」이라는 흑수한 헝벌을 규갱하

고 있어셔 포두 8가지의 f녕 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신헝법이 벌읍·일쟁한 직업 또

는 영업의 륨지·윈걱지애의 추방의 3가지 헝벌을 혜지하였으며，구형법상 일갱한 권

~I의 빡딸윤 r션거권 박탈」만으로 채한하었고 재산몰수영윤 「전재산몰수」만 인정하

었다. 따라셔 헌재 북한 형법이 인정하는 헝벌운 CD사형 @정억헝 @재산몰수영 @

교화노동행 @션거권박탈의 5가지이 다 .

55) 십헌상， 전재셔 •p. 242
56) 대한민국 헝법운 10개죄목얘셔 사형율 인정하여 관7뼈왼 조운수는 187M얘 달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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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운 일반예방주의의 실천율 위해 응보위하적인 방법ξL로 사행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율 인식해야 휠 것이다.

@ 엄由J1J(갱억형)57.

북한영업상 징역윤 1 년이상 20년 이하로 하며 정억쓸 합산하는 경우에도 20년율

초과할 수 없고 또한 1 년미 만으호 경감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기징억이 없으며 재판이 확갱휠 때까지 구류기간윤 션고갱억기간얘 용산하깨 되

어 없다.그러고 정억윤 일갱한 교화소얘 수용하여 섭행한다.

<2> 財훌jflj(재산몰수형)

북한 구형법 재43조 1항운 “재산몰수는 유죄판결율 받윤자의 재산의 전부 또는

지껑한 일부툴 강채우상ξζ로 국가얘 념검 o 효쩌 집행한다.”라고 규껑하고 었다. 그

러나， 신형법윤 일부재산애 대한 올수툴 핵지하고 천재산몰수만율 규갱하고 었다.

대한민국의 경우와는 다프게 북한운 형사소송법얘 ‘沒收’규갱율 두고 없다SBl 재

산올수제도는 훌빼時期에 운용티는 수준이 낯윤 훌情的인 채도호셔， 특히 북한의

경우애 사행과 전부의 재산몰수가 있는 규갱이 많운 껍율 본다먼 반인톨척인 형벌

관의 묵*1 툴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 엽由J1J과 財훌뻐l의 중간적 인 생걱율 띤 敎化勞Ib

교화노동운 엄죄인의 완전한 자유박탈율 수반함이 없이 지갱펀 장소애셔 또는

뱀죄인의 종전의 곤푸직장에셔 노동율 강요합a호써 노동보수중의 일부률 국가에

납부시컴으로써 집행하는 형벌의 일종。l다.

완전한 자유박탈율 수반하지 않a나 어느갱도의 자유박딸율 강요하는 점에셔 넓

윤 의미의 .엄由JU’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S며， 또한 노동보수중의 일부톨 국가얘

납부시킨다는 점애셔 ‘財훌J1J’의 성걱도 지니고 었다고 를 수 없다. 북한 형사갱잭

57) 북한 영법상 음고채도는 영문상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구류얘 관한 혹

럽펀 뮤갱윤 없고 구류라는 용어는 정억얘 관한 규갱에서 눈에 띨 판이다.

58) 북한 구형사소송법 체1 64조， 제28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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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교화노동윤 敎育jflJ主훌훌애 기초하고 없는 듯한 인상율 추지만 실채호는 교화노동

이 강채성율 띠고 있다는 접얘셔 용어 그대로의 교육적인 흑번윤 부껑되고 었는 것

이 헌실인 것이다.

북한 구헝법운 교화노동응 1 일이상 1 년까지로 ~t었고쩌， 국가얘 납업시키는 노동

보수부폰은 그의 보수중 25%률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셔 재판소가 재항에 의하여

션고한다.때그러나， 신형법윤 교화노동기간을 6개월 이상 4년 까지로 언장하었으며

국가애 납입하여야 할 노동보수툴 월수입의 30~까지로 확대하였다. 교화노동중의

기간운 일반적 노동언한 밸 법률에 의하여 언급 기E.}-의 륙전율 받게 되는 노동언한

율 산입하지 않는다.교화노동의 션고툴 받은 자가 고의로 교화노동을 기피하는 경

우에는 재판소 판정얘 의하여 교화노동을 집행하여야 할 기간율 그에 상당한 기간

의 갱액으호 환형할 수 있다.

@名훌Jf{J(선거권 박발헝)

북한 구형법운 일쟁한 권~]의 박탈형을 인정하여 재판소가 1 년이상의 섭앵얘 처

하는 판결율 할 때애는 권eJ박탈문채툴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u 그러고，

박탈의 대상이 되는 권려는 @션거권 @일쟁한 국가적 지위얘 취임하는 권 e J ~선

권 @사회척 .!L장외 절차얘 의하여 언곰 및 보조급을 발는 권 e]둥이었다f>Z) 그러나

신행법윤 박랍의 대상이 되는 권e]툴 션거권어l만 한정하여 “션거권박탈헝..만율 형

벌!L써 인정하고 없S며，반혁영뱀죄에 대하여만 부가영투로 션고할 수 있도혹 규정

하고 없다. 박탈기간윤 4년율 초과할 수 없으며，션거권 박탈기간윤 그 갱억영의 집

행이 듬난 날효부터 가산한다.

(3) 빼햄의 훌定

헝벌의 앙쟁은 구체척인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벌율 션택하고 그 경중과 엄위툴

59) 북한구영 업 체 33조 @항

60) 동법 제 33조 @항

61) 동법 제 41조

62) 동법 체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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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껑하는 것율 말한다.북한 영법은 범죄행위의 위험생 갱도g와 범죄자의 위험성 껑

도툴 기준드로 형벌율 앙정하는 것율 원칙으호 하여 형벌의 앙정얘 있어셔 무겁게

보는 조건과 가법채 보는 조건μl율 규갱하고 있다. 또한 법갱형의 최저헝가보다 형

벌율 낮채 정하는 경우.J，SI와 벙합죄의 경우뻐 그러고 판결확정후 영집행 종효전애 저

지븐 범죄의 경우.b7loil 앵벌율 앙쟁하는 방법율 취하고 없다.

북한 형법상 행벌 앙갱의 몹적윤 대한민국의 경우와 갑이 뱀죄인애채 가장 적합

한 처우툴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얘채 공산주의 공동생활의 법률질셔툴

재교육시키며 다른 주민둘호 하여륨 범죄툴 저지프지 않도톡 예방하는 혜 있는 것

이다.

대한민국 영업상 형벌의 앙정시애 고려해야 합 요소는 φ뱀인의 언령·껑행·치능

과 한경 @피해자애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환경 @뱀행후려 갱항둥이

63) 뱀죄자가 저지튼 뱀죄가 반혁명범죄인가 일반범죄인가，같운 반혁영죄 또는 일반

엄최중애셔도 어변 사회관계툴 칩해한 것인가，그러고 범죄자가 범행에셔 담당한 억

할과 실행의 껑도，뱀죄와 수단의 방법，범죄 실행의 조걷과 환경，범죄의 일시와 장

소등 엄죄행위의 위험생 쟁도툴 고려하여 헝벌이 앙정펀다.

64) 확한 형법상 헝벌을 앙갱함에 있어셔 무겁재 보는 조건과 가법개 보는 조건이

마치 우a J 형법상 형의 가중·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휠 수도 있겼으나，우

aJ 행법상 행의 가중·감경하는 기능울 수행하는대 반하여 팍한영법운 영벌율 양갱

함애 있어 우겁채 보는 조걷파 가법채 JL는 초천윤 그번 사유가 없다고 하여 법정

형율 일률적으호 가중·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척S쪼 학한영법 각칙이 갱해 놓

윤 법갱영기 엄위내얘셔 앙정율 합 때 참작합 사유 또는 갱상a호셔의 기능만 하고

있다는 검애셔 콘 차이가 있는 것이다.

65) 북한형법은 각척얘 규껑펀 법껑형의 최저한도 보다 낯운 영율 선고해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얘는 그 이유툴 판결셔애 밝히고 그 최처한도 쏘다 낯윤 감윤 종류의

영율 션고할 수 있다고 뮤껑한다. 이 경우애 어느껑도 낮채 할 수 었는냐 하는 채

한윤 없S나，영벌의 종류툴 바물 수는 없다.

66) 북한애셔는 경합뱀 대신 벙합죄한 7.념율 사용하번서 실체적 벙합파 관념척 벙

합율 구혼하고 있으나， 이툴 처벌하는 것윤 총쩨적 위험생 명가윈칙애 따라 동일하

재 취급하고 았다.

67) 확한 영업운 이 경우 새로운 엄죄애 대하여 따로 형벌율 갱한 후얘 남윤 영기애

합산하여 형을 션고하도혹 규쟁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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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뼈 이껍애 바추어 볼 때， 북한의 행벌 양갱 원칙윤 ‘범죄행위’가 지닌 사회적 위

혐성애 입각할 판이며 범죄인과 피해자와의 관객빼 둥율 걷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요로지 범죄행위로부터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대 혹표를 두고 있융율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윤 객관성율 지녀야 할 형벨의 앙껑이 재판소의 재향애 따라 임

의성율 띠재 펀다는 것이며， 형벌앙·껑의 척껑화는 사회적 위혐껑이라는 추상적 7M

념위얘 잉·헝윈석이 수립되는 한 기대 휠 수 없다고 하겠다.

7. 제法各則의 構成

북한 신형법상 각칙은 반혁멍죄·일반뱀죄·근사상범죄에 관한 규정들로 크채 한

류되어 구성되어 었다. 구형법얘셔는 이와 같은 기준없이 뱀죄의 본류나 배열이 일

정한 순셔나 체계없이 나열되어 있었먼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그러언，

신형법의 쩨7에애 따라 각석의 내용을 알아보도폭 한다.

(1) 反훌.犯罪

북한 형법얘 있어셔 반혁영범죄는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

셔툴 파과하며 자본주의 채채툴 수립하고자 사회주의 혁영투쟁과 사회주의 전설사

업애 반대하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률 의미한다7ul북한 형법애 있어셔 반혁영범죄는

다융과 갈이 한류되어 없다:<I>국가주권과사회주의 재도툴 반대하는 반혁영뱀죄(채

51조 -채62조)(2)조션민쭉해방투쟁율반대하는 반혁영 범죄 (채63조 - 채64조) a>반

혁I녕범죄와의 투쟁율 방해하는 범죄(채65조 - 채66조)

신형법상의 反훌命犯罪애 관련펀 규갱7Il윤 대한민국의 園家保安法에 해당하는 북

한얘 있어셔 안보애 관한 톡륙한 뮤껑이라고 불 수 었다. 신형법운 구형법이 재 13

68) 대한민국 형법 처11 51조 참조

69) 졸고， 범죄행위의 채결정.R..소에 관한 고합，한국영사법학회지 쩨 3
호. 1 990 . pp . 1 88 - 194 참조

70) 김근식，행법학 II. 평 양， 김 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 987 . p . 8

71) 북한신형법 채 51조 - 채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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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추권적대얘 관한죄"721로 유갱하고 있었던 것율， 김일성 톡재채채툴 확고하

게 수립하기 위하여 반혁명뱀죄의 71념율 도입하여 그 채재유지애 장애가 휠 수 있

는 행위률 반핵영뱀죄의 영혹ξζ포 처벌할 수 없도혹 채정펀 것이다.

이러한 반혁영엄죄는 일반걱￡호 사회주의 국가 형법얘서 인갱되는 범죄유영이

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우 다븐 국가와 달러 主빼뿐‘想애 입각한 독재쩨채툴 갖추고

있어셔 혹륙한 륙갱율 가지고 었다.

첫째호， 혹한형법상의 반핵영법회는 처벌대상의 뱀위가 지나치게 닙다. 반혁영

뱀죄는 단흔히 국가의 얀션과 추권율 침해하는 행위반율 처벌대상S로 하치 않고

사회추의 체도률 반대하거나 청부와 당국의 정책율 반대하는 행위와 반혁영범죄와

의 푸쟁융 방해하는 뱀죄도 그 대상으호 하고 었다. π

둘째로， 반혁영뱀죄애 대한 형벌이 매우 가혹하다. 북한 영업운 반핵영척 61업

죄，반혁영회 윤닉죄，반혁영뱀죄 불신고최 또한 그 방임회률 쩨외한 그 외의 요든

엄죄에 대하여 사형빛 천재산 올수의 형벌에 쳐 *t도혹 규쟁하고 있다. K

셋째로，북한행법은 반혁영뱀죄얘 대하여 영사소추시효쩨도와 집행유예의 척용율

배체시 ~ I고 있다. π

뱃째로， 반혁맹뱀죄자얘 대한 법죄률 쳐벌의 대상애셔 제외시키는 예외를 인갱

하고 있다.κ

그번대 반핵영엄죄는 다융과 잡운 생법조건m율 갖추어야 뱀죄호 인갱되나:φ반

혁영범죄에 의하여 칩해되는 사회관7얘 @ 반핵영척인 엄죄 @반혁영적 옥척의 뱀죄

@반혁영뱀죄차로셔의 표정 이러한 조걷들운 요두 충혹*1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S

먼 뱀죄쪼 인껑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반범죄는 휠 수 었으나 반혁명범죄는 성업

되치 아니한다.

72) 북한 구형법 채 64조 - 채 81조

73) 검큐숭， 걷채셔 , p.182

74) 반혁영죄툴 가혹하게 처벌해야 합 근거애 관*.여，검근식， 영법학I， pp. 28 - 45
참조

75) 김근식，형법학 II ,p.15

76) 검곤식，형법학 II ,p.l90
77) 김근식 ，형 법학 II ,p.2,pp 9 - 14



429

(2) 一般犯罪

북한 형법상 일반엄죄는 “반혁영적인 목적이 없이 개인 이기주의툴 비룻한 납운

잔재포부터 욱가사회질서륨 문한시키며 국가 및 사회엽동단체의 재단율 악취하여

공인의 생영채단울 칩해하는 뱀죄행위”률 의미한다.'Ill

북한얘서는 일반엄죄툴 반핵영뱀죄와 구벌하고 일반뱀죄자애 대하여는 쳐벌율

과하기 보다는 敎化하는 것을 원칙a로 하고 있다.이와 강윤 윈척애 따라셔 륙한형

업윤 일반범죄애 대하여 살인죄·강도죄률 비룻한 룩헤 엄중한 몇가지 법회률 쩨외

하고는 사영율 적용하지 않으며，엄중한 일반뱀죄툴 처지른 뱀죄자율애 대해서만 정

억헝율 척용하여 그것도 거의 다수가 정역멍이 짧게 설정되어 었다. π

형법 각척의 일반뱀죄는 칩~.되는 社홉關係툴 기준￡호 다융과 잡이 분류되어

진다.

1) 사회주의 經빼률 침해하는 뱀죄(체67조 - 채 1 10조 ) : φ사회주의적 소유툴 침

해하는 뱀죄 @사회주의 경채관리 운영질셔툴 섬해하는 범죄 @국로관aj질셔툴 침

해하는 뱀죄

2) 사회추의 文化툴 칩해하는 엄죄(채 1 11조 - 체 117조 ) : 문화·예술·과학·교육

그러고 보건한야를 침해하는 범죄

3) 국가의 行政8;序툴 침해하는 행위(채118조 - 채 148조) :φ국가의 맹갱질셔툴

칩해하는 행위 @ 관al일문의 석푸상 뱀죄

4) 사회주의적 共同緣If툴 챔해하는 뱀죄 (재 1 49조 - 제 1 59조 ) :사회주의석 공동

생활준석과 공동질셔틀 침해하는 맹위

5) 종인의 생영·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채 1 60조 - 채 1 80조) :0)공인의 생영·건

강· 인걱율 침해하는 맹위 @공인의 개인소유툴 칩해하는 행위

78) 김근식 .형 법학 II.p.50
79) 김근식，형업학 II.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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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軍훌上犯罪

대한민국 형법이 근사상의 범죄얘 대하여는 형법전애 규쟁하지 아니하고 륙별법

인 둔영법의 대상~:l. 삼고 었는 반먼얘 북한 영법윤 형법전얘 석껍 군사상 엄죄툴

규정하고 없는 륙색율 ..!!..이고 없다.신형법은 각칙에셔 곤사상뱀죄툴 채 1 81조얘셔

쳐1) 2 1 5조애 이프기 까지 257ft 조항S효 큐정하고 없다. 구형업의 경우 군사상엄회는

그 법죄가 션서 또는 천투상태하얘셔 행하여진 경우에 그 멍벌이 가중되었으며， 형

벨윤 정억헝이 쏘홍이지만 중대한 군사상 뱀죄의 경우와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법

정멍이 거의 사헝 및 전부의 재산몰수이었다.뼈 현~. 곤사상엄죄애 관하여는 신영업

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있기 때푼애 상째히 논할 수는 없드나 이와같윤 구형업

의 입장이 유사하채 건치되고 있율 것으로 얘상펀다.

80) 북한 구헝 법 채 265조 - 채 3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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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北韓 페事訴즙公節次의 分析

북한윤 1950년 3월 3일애 북한 최고인민회의 채 5차 대회애셔 “조션민추추의인

인공화국 영사소송업채택얘 판하여”라는 영칭의 형사소송법을 영법과 함께 채쟁하

였다.그러나 형업의 71껑과 동시애 북한윤 구형사소송법율 채갱하였다.휴 1974년 1

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얘셔 신형법과 신형사소송법율 채택하여 헌재 시행

되고 없는 것이다. 그후 1976년 1월 10일에 새호운 채판소 구성법도 채핵되기얘 이

르렀다.

그러나， 북한 신헝법은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으나 신형사소송법애 관한 내용

운 전혀 공71되지 아니하없기 때문애 우려는 여기셔 구행사소종법상의 형사소송절

차애 있어서 주요한 축먼만율 순셔애 따라서 깐략히 살펴보기호 한다.

1. 擺훌와 種審

(1) 훌훌

북한 구형사소송법운 채79조에셔 수사의 권한율 행사하는 수사기관율 특벨$ 1

규갱하였다.축 수사기관은 수사의 권한이 있는 문판·얘섬원·사회얀션윈그러고 노

동·째푸·상업·소방등채기관의 감찰원이 휠 수 없다. 수사기관윤 사걷의 기초로 되

는 엄회사실자효률 수집하며 • ]훌훌行훌훌애 속하지 않는 뱀위내에서 문서의 째출율

요구하거나 관7껴자보부터 섭영율 발는 방법 o호써 그 차효툴 수집하여야 한다. i)

또한 훌훌홉뼈음 수집한 자료애 의하여 혐의가 충한하다고 인갱펀다언 그 사걷

이 에심율 필요로 하는 것인 경우애는 그 자료얘 의견율 불여 검사 또는 f훌훌院애

채 념기고 얘섬율 필요로 하지 않율 경우애는 동일한 방법 o효써 재판소에 석껍 념

겨야 한다. 2) 구형사소송법 채 82조는 체포의 요건율 규갱하고 었다. 3) 수사기관이

1) 북한 구 형사소송법 채 80조

2) 동법 제 81조

3) 동볍 채 39조는 압수·수색의 JL견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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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의자를 체포한 경우얘는 48시간 이내얘 이유불인 보고셔와 함째 혐의자률 해당

관할구억의 감사 혹은 혜섬원얘채 념져야 한다. 4)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운 10일율 념

길 수 없다. SI

(2) 홉훌

북한 구형사소송법은 수사과쟁에 있어셔 각종 令狀휩l度 대신애 예심제도률 채택

하여 얘섬절차애 관하여 상셔I~~개 규정하고 있다.예심의 대상응 ·‘l1 J 의자에 관한 뱀

죄의 유무 및 그 책엄의 갱도애 영향율 줄 모든 사십”φ이며，그 기간운 원칙척S호

는 2개월이다. 도검찰소 검사장의 혀가가 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엄위내얘셔 언장

이 가능하다.껴 훌훌院윤 예섬에 없어셔 얻운 자료툴 휠요하다고 인갱한 뱀위 내얘

셔만 공개합 수 않다. m 예섬에 대한 감서는 검사가 하도록 되어 없다. 측 검사는

혜섬기록율 검영하여 예섬윈애 대하여 그 예섬애 필요한 일체의 치시툴 할 수 었￡

며，검사의 셔먼상 지시에 대하여 얘심윈은 반드시 북총~~여야 한다.잊

2. 公訴制度

북한 구형사소송법윤 채8초 걷단에셔 “공소는 검사가 한다”라고 규정함으호써

빼를JI1F짧主훌훌 흑 뼈쫓l1Fi흩主훌훌톨 윈칙~ 션언하고 없다. 그러나，법멍에 의하여

륙벨한 규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차 또는 Jll헤자카 소휴한 직업동맹·농민동맹·기

~~의 사회단체의 대표차에 의한 공소툴 인갱하고 없다. Iα

구형사소송법윤 “(구)형 법 째124초(껑상해최) .제 1 27조(폭맹죄) .채 144초(모욕

4) 동법

5) 동법

6) 동법

7) 동법

8) 동법

9) 흥법

10) 흥법

제 84조

채 84조

채 90조

체 94조

제 93조

쩨 96조

제 8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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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까1145조(출판물얘 의한 요육죄) 그러고 채146조 (영혜빼손죄)의 죄얘 해당하는

사걷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툴 할 수 있다.”m 라고 뮤청하고 있어셔

피애자애채 고소권파 공소권자율 인갱하는 한핵주의를 택하고 었는 것 같이 보인

다. 그러나 ..검사가 「公益上 特別한 必要」를 인갱하는 경우애는， 피해자가 화해하

여 고소툴 최소하였다 할 지라도 사건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동법율 영시하고 있

기 때문에I Zl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검사의 고소권율 인껑합 수 없깨 되어 었다.따라

서 북한 구형사소송법음 탄핵주의애 입각하고 있는 것처렴 외건상으호 보이지만，

실채로는 철저한 국가 소추주의툴 택하고 없다고 합 수 없다.

3. 公判制度

확한 구엉사소송업윤 公휘l節次툴 공판전 수숙(공판준비절차)과 공판 o호 구혼하

여 상A써한 규껑율 두고 있다.

첫째포， 공판션 수휴얘 관하여 얄아본다언，공판준 til는 판사인 재판장 2영과 참

심원 2영드로써 하며 얘외걱즈L로 참심윈의 사껑 기타 필요한 경우애는 참심윈 대신

애 다른 판사를 참가시켜 공판준비툴 할 수 없다. li 공판흔벼 일시는 3얼션애 검사

애채 용지한다 14’ 공판준비에서 재판소는 얘심의 조사가 충한히 되었는가，기소사실

의 근거가 있는가， 법령의 적용이 옳재 되었는가 등의 문쩨툴 심 ~l한다. lS 심리후얘

혜심이 충혼하여 공판에 불일반 하다고 인쟁한 때얘는 이유붙인 판껑S로써 »1섬차

률 공판얘 념낀다 I~

둘째로， 공판절차는 다융과 같이 행하여 진다. :φ공판션채의 진행운 훌훌~U長이

지휘하며， 공판심 e J 및 소송관계자의 번폰율 사건의 진상발건얘 가장 적합하도혹

11) 동법

12) 동법

13) 동법

14) 동법

15) 동업

16) 동법

처IJ 9조 션단

쩨 9조 후단

쩨 169조 @

채 169조 @

제 168조

재 1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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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m 재판장의 처 -* 1 애 대$~여 소송관계자가 그의 권i!1률 억압 또는 섬해

당하었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율 調書애 기재하여야 한다. tlll ~공판애는 반드시

被訴者가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페소자가 영시적드호 궐석심i!1툴 숭낙하였율

때 또는 »1소차가 소판장의 수령율 거부하거나 공판율 회페한 것이 영백할 때에는

피소차 없이도 공판할 수 있다 I찌 @검사가 궐석한 경우에는 공판율 진행할 수 있

다. 그러나，번호인이 궐석한 때에는 다븐 번호인으로 I:I~물 것율 lil소자가 갱당한

이유로써 동의하지 않율 경우에는 공판율 할 수 없다.lD @페소자의 유죄률 인껑할

수 없는 경우애는 검사는 무죄의 언몬율 한다. 이 경우애도 그 이후의 수숙율 쩨숙

한다. Zl’ 이와잡이 북한 구형사소송법애서는 공판채도에 있어셔 당사자주의툴 취하고

있는 것쳐범 외전상 쏘이나 혜외규정이 우월한 경우 그 규갱애 의하여 설째로는 철

저한 훌훌뽑主훌훌툴 핵하고 있다고 하겠다.

4. 證據法上 制度

북한 구형사소송법운，채45조애셔 “재판소는 헝식척 중거얘 구속티지 않고 사걷

의 성질애 따라 자유호이 중거툴 채택하여 또는 중거의 채출율 채삼자에게 요구합

수 있다. 채삼차는 션항의 요구애 웅$~여야 한다.”라고 규청하였다.이규쟁을 살펴

불 때 북한의 중거법상 제도는 실채척 진실주의와 자유심중주의애 입각하고 있는

것S호 불 수 있으나， 이러한 2가지 원칙이 규푼주의툴 대전째호 하고있기 때문얘

실처l로는 일당혹재척 사회추의채채의 유지툴 위한 채도일 한인 것이다.

증거하 함은 피해자 또는 중인의 진술감갱의 결과 중거물 검중의 결과，소송셔류

및 »1소자의 진술율 말한다. a 재판소는 소축기혹에 나타나 었고 또 공판애셔 심 a l

17) 동법

18) 동법

19) 흥법

20) 동법

21) 동법

22) 동법

채 175조 φ@

제 175조 @

채 183조

쩨 185조

체 213조

채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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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에 의하여셔만 판결을 명의 표결한다. a 재판원윤 증거툴 판단합얘 있어서

그 사건의 심i!l얘 기인한 자기의 확신애 의거한다 z‘

재판소는 사건에 관한 섬i!1순셔 측 피소차·증인 그러고 감갱인의 신문순서를 걸

청한다. a 또한 재판소는 nl소자 · 패해자 · 중인 그러고 감갱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다.회 그러고 심i!1중인 사건이 충혼~ I 판영되지 않윤 경우얘 그렴얘도 불구하고 ~.

판소가 새로운 증거툴 수i!j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심i!1툴 언기

하고 새로운 증거블 수집하여야 한다"

5. 上訴審節次

북한 구형사소송법은 원칙적드로 단 1회의 상소만율 허용하고 있다. 따라셔 체

1 심의 판결이나 판정얘 대하여는 부근 상급법원에만 상소합 수 있다. 휴 인민채판

소의 재판얘 대하여는 도·직할시 재판소얘，그러고 도·적합시재판소의 ~.판얘 대$t

여는 최고재판소인 중앙재판소애 각각 상소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만이 판결 또는

판껑얘 대하여 상소(항의)를 채기할 수 ~드며， nj소자 및 그의 번호인윤 상소 또는

항고합 수 없다.갱 채 2심재판소의 판껑 즉 상소심얘 의한 재판애 대하여셔는 머이

상 상소 또는 항의툴 할 수 없기 때문얘g 최종적이며n 확정력율 가지채 펀다. 이애

23) 동법 체 223조 φ

24) 동법 재 223조 @

25) 동법 채 196조

26) 동법 제 197조 - 제 199조

27) 동법 채 209조

28) 동법 제 241조

29) 동법 쩨 263조 천단

30)非常上訴는 상소라는 영성이 불어 없S나 보롱의 의미애 었어서의 上訴는 아니

다.이것은 짧時的 훌훌의 의미툴 지닌다. 북한 뻐훌訴짧法上 이른바 배상상소툴

인갱하는 근본척인 이유는， 2훌휩l原JI.lJ의 채택에셔 결과합 수 있는 짧定￥u決의 잘

웃율 바호잡고 上訴훌法院이 여러개 있어셔，法令훌用의 統一율 기하고차 하는 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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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여는 다만 非常上訴만울 채기합 수 있다. 3l

上訴훌法院인 채 2십 재판소는 상소 또는 항의에 째시한 불욕 이유만율 십 eJ하

는대 묵한하지 않고 언채든지 기혹심 eJ애 의하여 그 사건얘 대하여 그 사천얘 관한

요든 수숙율 전부 심 a J '*t여야 한다 .g 휴 상소심법원운 법률푼쩨 혼만 아니라 훌톰

rtl1훌훌애 판하여서도 심 eJ합 권한이 없다. 원섬채판소애 없어셔 죄호 되지 않는 이유

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사걷율 기각하지 않윤 때애는 제2심재판소는 사건율 원심채

판소에 반송하지 않고 윈심판결율 파치하지 않고 원심판결율 파기하고 그 사걷율

기각한다. 3 판결파기의 이유로 되는 法令上의 i훌反윤 다융과 같윤 4가지 경우이다.

륙 φ불완션 또는 부척당한 심i! J~소송수숙의 형식에 관한 본질적인 위반 @법령위

반 또는 부척당한 법령의 적용 @판결의 헌처한 불공껑둥이다.

31) 북한 구 형사소송법 쩨 263초 후단

32) 동법 채 259조

33) 동법 체 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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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北韓 페事政策의 分析

1. 페훌政策의 基짧와 根據

북한 jflJ훌政策운 마르크스(뼈rx)엄죄학이본율 기반으호 한 소련의 퓨~훌政策에

그 기초툴 두고 있다.마르코스(뼈rx)와 래닌(Lenin) 애 의하여 완생펀 소번의 종산

주의 이톤은 그후 스탈린 (Sta l in)얘 의해 구체적투로 운용되었￡며 법채화 되었다.

마르크스(뻐rx)자신은 *u훌政훌 자책에는 른 관심율 가지지 않않다고 하여도，

그가 뱀죄헌상에 대한 륙벨한 시각을 가지고 있융율 그의 사상에서 찾아블 수 었

다. 그는 엄죄헌상운 자본주의 구조가 야기하는 지배자(Bourgeois)와 51지 배자

(Pro l etariat ) 간의 갈등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경국 뱀죄현상흔 7찌곱이 없는 사외

주의 국가의 출현으로 자취률 감출것이라고 한다.또한 뱀죄현상애 대한 쳐방윤 뱀

죄인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의 진화”라는 전반척인 수준에셔 이루어쳐야 하

고，Jffj法 자채툴 단번애 폐기할 수 없는 이유는 社흩主훌호의 여껑이 집기 때문이

라고 말한다. 아울러 JiJ뿜윤 범죄언상이 말소월 때까지 사용되어야 하며 영벌윤 犯

罪의 성질애 따라서 집단자체의 3!..호툴 위하여 과헤쳐야 하고 사회추의척 흑표를

향한 채교육으효셔 척용되어야 한다고 억설한다1)

이와같운 마료코스(뻐rx) 범죄학이몬의 중심사상율 수용한 北를JfJ훌政寶윤 한션

한 공산주의 국가의 수럽율 위한 갱치성율 한 국가갱책2..~셔 그 존재가치툴 쏘여

/
주고 었다고 할 수 었다. 축 프로레타~l아( Pro letariat )혁 영애 의한 사회주의 국가

의 완성이라는 쭉표툴 위해 과도기척인 犯罪現훌 - 노동자·농민의 주권와 사회주의

채도와 업질셔툴 칩해하는 헝벌율 출 갱도의 위험한 행위 - 율 억재하기 위한 수단

인 것이다.

따라셔 北빼 펌j훌政策의 근거는 잡껑적인 뱀죄언상a호부터의 “it.의 保훌” 휴

1) 줄고， “프랑스 행 법학의 발달과 그 동향”， 한국헝사법학회지 째2호. 1989 . pp . 135

- 136, cf) Mer le et Vitu , Trait~ de droit criminel ,T I.1984.PP.162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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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하자먼 완전한 사회주의국가호 성숙되어가는 발전단7뼈의 사회를 방해요소가

되는 위험한 행위포부터 방위하고자 하는 점에셔 찾아룰 수 있는 것이다.

2. 뻐j事政策의 基本的 特徵

(1) 프로레타ej아(Prol ~tar iat)혁멍을 위한 한시적인 헝사쟁책

북한의 형사쟁책은 프호례Ete j o t (Prol ~tari at)혁영율 통뼈 대한인묵율 적화홍일

하여 완션한 사회주의 국가로 성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인식할 수 았다.

따라셔 북한 형사쟁책윤 社홉主훌 홍일국가의 완생이라는 폭표달성기까지의 한시적

갱책이라는 사실율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운 북한 형사갱책이 기초하고있는 마료코스(뻐rx)엄죄학이본애셔 창

아 불 수 있다. 마프코스가 때상한 바와 같이 부르조아(Bour‘geo i s)단채2)얘셔 프호

해타ej아(Prol~tariat)단채호의 과갱윤 멸고 길기 때문에 이 잠갱척 기간 동얀에

형법의 훨.H..성이 요청되먼셔 그애 따픈 *，J훌政策의 운용이 또한 필요하재 펀 것이

다.

마프크스(뻐Me)는 헤캘철학화파의 유물몬자인 포이얘르바하( Feurbach ) 3)얘채셔

맙운 영향율 받었S며 ， 그는 포이에르바하와 함께 청년쐐캘학파( J따황lege1ianer)

혹윤 빼캘도당(Hege11nge)이라고 불러워셨다. 4) 따라서 빼캘의 언증법사상과 포이에

효ttttt의 유물론사상이 마르크스얘채 콘 영향율 미쳤다는 캠율 알 수 있다.

해캘이 프랑스혁영(La ~volution Fr하lyaise)51얘 커다한 관심율 표영하고 동경

tt있언 것6)과 마찬가지호 마르크스도 프랑스 혁영얘 관심율 가지고 프로래타ej아

2) 마프크스(Marx)는 프호레타ej아(안。 l etar iat)혁영 이천의 世界史흘 아시아척·

고대적·봉전적· 부료조아(Bourgeo i s)척 단계로 구분한다.

3) 철학자인 포이에르바하와 법학자인 포이에르바하는 同一A物이 아넘율 유의할

필요가 없다.

4) 최재희，해캘의 생얘와 철학，이운사， 1 980 . p . 229 .

5) 자유(Libert6 ) .평동(Ega l i t~ ) .박애 ( Frater‘n i t~)를 표영한 프항스혁영 ( 1 789)사상

은 유렵사회천체에 충걱율 주고 전셰계에 영향을 미쳤다.

6) 최재희 ,전게셔 , pp . 113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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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l etariat)혁영의 모델로셔 인정하었다. 그러나， 그는 그 혁영율 실패한 혁영흐

로 규쟁하먼셔 프쪼레타~ l o r (Pro l ~tar iat)혁맹이본을 주장하였다.실채로 프항스핵

영윤 부프조아(Bourg eoi s )에 대한 프로레타 ~ l아(Pro l etar i at )얘 의한 핵영이었으나

그후 프포래타 ~I아애 의하여 쟁권이 수립되지는 않앓기 때문에， 마르크스(뼈rx)는

사회주의 혁영율 성공적S호 이플기 위하여 프로매타 ~ ] oH안'O l ~tar iat)에 의한 갱

권수립율 강력히 주장하었먼 것이다.

북한 형사정책윤 바로 마르크스의 이러한 혁영사상애 그 기초툴 두고 있S며，

푸르동(Prαldon)얘 의해서 주창윈 프랑스 사회주의 정신끼얘 영엉·율· 받고 새쪼운 사

회주의사상율 형성하고자 노력한 마르크스 8)의 범죄관율 철저하재 추충하고 있는 것

이다.

(2) 공산주의체제유지툴위한 영숙적인 영사쟁책

완전한 사회주의국가의 프로래타~1아(Prol e'tariat)혁영율 용한 수립율 굳채 신

봉하었먼 마르크스(뻐rx)의 예상과는 달러 世휴史의 조류는 프호해타~1아

(Prol etar i at )적 시대로 껍어들지 않깨 되었다.오히려 공산주의를 표방해촌 동구의

여러 국가들이9) 소련과 머불어 脫共童主훌훌툴宣言하게 되먼셔 마르크스(뻐rx)의 후

0해들운 마침내 그의 사상애 의문율 품게 되었다.따라셔 社훌主훌국가의 완성율 위

해 한시적인 성걱을 띠었먼 뺀l훌政策이 반대로 북한애셔는 째계사의 흐톰얘 억맹하

여 헌재의 체제를 유지하기위한 영숙적인 형사껑잭드로 탈바뭄하채 되었다는 접율

7) 프랑스 사회주의정신은 백과사전학파에 의한 향훌j뿐、想과 루쏘(Rousseau)의 사회

계약본에 금거한 프랑스혁영사상율 중심으호， 자코맹 ( Jacobin)당의 로베스li]에르

(Robesp i erre)급진개혁사상을홍하여 프루동 등에채 내려왔다. 그 이후 장 조러l스

(Jean Jaur응s)에 의하여 체계화되기 시작하었다.

8) 김홍영，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한국 공산권 언구협의회 언구논총 체3집 -“마크

스주의와 오늘의 세계- 번용의 처l헝 태” ， 이홍구펀 . 법문사 . 1 984 . pp . 130 - 133. 필자
에 의하먼， 마르크스와 앵캘스는 그들이 참여했번 사회주의촌동의 파리지부의 지배

권을 확보 흑쓴 탈환하기 위해 고심하고 본주했먼 젊은 시절율 사실의 기톡Z로서

남기고 있다고 한다.

9) 헝거리，폴란드，루마니아，체코슬로바키아，동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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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 영사껑책윤 국가권력의 톡점과 김일성 1인홈재를 위한 국가갱책이라고 말

할 수 없다.북한애셔의 범죄행위는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체도와 법질셔툴

칩해하는 형벌을 받을 껑도의 위험한 행위로써 그맹위는 바효 검일생애 의한 권력

의 톡점과 독재에 대항하여 그채채애 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맹위를 방지하

고 처벌하기 위하여 북한형법은 존재하는 것이다. lq

또한 북한 형사갱책은 혹단척인 형벌권 행사툴 위한 국가껑잭이라고 볼 수 없

다. 축 犯罪와 힘j뿜융 영*tt~채 업애 의해 뮤정하지 아니하고 .‘실질척인 뱀죄개념 ••

과 그포인한 “형벌척용의 구체적 근거의 不在”로 륙갱지워지는 JfIJ法빼系위에 수럽

펀 갱책인 것이다.

3. 쩌事政策의 犯罪學的 考뚫

(1) 犯罪의 흙;찮:

북한 구형법 7조에 의t~먼 범죄는 “조션민주주의인인공화국및 그에 수럽펀 업

톨집셔틀 힘해할 사회적 위엄껑이 없는 고의 또는 과실포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

위”이다. 이 규쟁운 1926년 러시아 공화국 형법 채 8조I II얘 의한 엄죄71념의 갱의률

형법이본과 뱀죄학애 위임하는 대 반하여 북한의 경우는 ‘·엄회의 개념”율 영법선에

뱀죄와 영벨의 일반윈척￡ζ로셔 갱의내BI고 있는 것이 그 륙색이다. 이 접운 소련을

바뭇한 어려 종산주의국가의 종홍펀 헝사정책의 방헝·인 것이다.

AndreJew는 이와강윤 형사갱책의 륙칭을 다융과 같이 치적한다: --오둔 공산주의

국가의 입법내용율 살펴..!L먼 法이 형벌의 위하성율 푸기로 하여 정의내BI는 사회척

10) 북한형 볍 제 4조 참조.

11) “뱀죄반 소련쳐l체 및 사회주의 법설셔얘 대하여 사회척 위엄성이 있는 행위이

다.”라고 규갱하고 었다.사회적 위험생의 관념은 사회주의 형사갱책상 채재대상의

중요한 요소로 둥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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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호 위혐한 행위가 犯罪라는 원칙을 션영하는 규껑율 찾아 불 수 있다. 공산주의

형업천윤 법죄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규껑하언셔 그 행위가 구쩨적으로 어

변 행위인가툴 차세하게 셜영 t~려하고 있다.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정치체체，사회주

의 경채체제，사회주의척 재산 또한 인민의 갱치걱·재산석 권 a ] 그러고 사회주의 법

률질서 둥인 것이다. 12:

그번떼， 북한 형법율 차째$] 살펴보먼 북한에셔의 犯罪의 78념윤 엄최학적 관점

얘셔 다융과 감이 몇가지 운재캠율 채기하고 있다. 첫째토， 사회적 위법성율 기초

호 한 범죄의 개념운 치나치게 추상척이고 따라셔 불영확한 성걱율 띠고 있다. 구

체적이고 영확한 범죄개념울 기초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사껑잭윤 죄형법갱주의

라는 대윈석 위에 수립되고 있드나， 북한의 JflJ훌政策은 이 원칙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위험껑을 기초로 한 범죄의 개념은 과도하게 신축성율 지

니고 있으며 팡의성을 보인다.“ 사회적 위험성.’에써 범죄생의 표준과 그 근거툴 찾

고없는 북한 JflJ事政策은 범죄 78념의 한체적 영억율 의식척￡로 영시하지 않고 없는

것이다 I 'll 셋째로， 사회적 위험성을 기초로 한 뱀죄의 개념윤 채곱투쟁사상얘 기반

율 둔 사회주의 껑치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번 사회적 위험생이라는 개념은 공산주

의 체제유지와 그 업율질셔에 대한 위반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뱀죄의 7q념

은 바로 공산주의 체체의 유치발전이라는 미영아래 정치적으로 도용되어 치고 있는

것이다.

(2) 犯罪原因論I‘l

12) I. AndreJeμ.preface M. I.H 따'Oit ~nal compar녕 des pays socialiste.Ed pedone

1981. p. 49.

13)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反社훌的 行옳로 부터의 'iUt의 保훌·툴 꾀하고 있는 북

한 영사껑책은 「誤훌펀 if:슐防衝웹」율 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음 결국 원래의 사

회방위본율 社슐主훌훌사상얘 홉수시킨 결과라고 불 수 없다.

14) 엄걱하게 말하자번 공산주의 행사쟁책상 엄회윈인본과 범죄헌상본운 없율 수 없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먼 완성힌 공산주의 사회애셔는 犯罪가 없게 월 것

이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하었기 때운이다. 그러나， 우려는 그 사회 이전 단7돼애셔

존채하는 범죄헌상에 대한 논의툴 비판해야 할 입장에 셔셔 범죄원인돈과 범죄헌상

폰을 깔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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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jflJ事政뚫이 마르코스(Marx)범죄학이몬의 기초위에 셔었기 때운애 범죄원인

애 관한 이몬 억시 마르크스(Marx)의 사상얘셔 찾아불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범죄

원인을 다톰아닌 바로 자본주의 체도의 여러 모순애셔 찾앓다. 휴 마르크스(뻐r‘x )

범죄학자들응 사유재산채도와 시장애서의 수요 공급법칙애 따라 걸쟁되는 가걱원a ]

에 입각한 자유경쟁채도 또한 상품가치를 중한 이윤추구째도둥융 포함한 자본주의

채체가 엄죄의 원인율 째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단적으포 말하여 엄죄툴 자본

주의제도의 부산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대한민국 헝사정책등 민주주의 국가의 행사갱책이 법죄의 원인율

Il]단 사회적인 요인과 경채석 요인에셔 찾율 한만 아니라 생물학적· 인류학적·문화

석·갱신위학적 요인등애셔 찾는 전반적인 뱀회윈인톤 언구자새와는 커다한 상이점

율 보인다.

그러나， 이와감이 자본주의체제애셔 뱀죄의 원인을 찾는 사회주의 헝사갱잭운

혁명척인 한석과 .2찰얘 근거한 근시안척 생걱율 Il.쳐l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北홉

퓨u훌政策도 뱀죄가 여러가지 원인이 북잡하여 발생되며 그 윈인규영율 위해 부단한

노력이 훨요하다는 사실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犯罪現훌빼 lSI

마르크스(뻐I‘x)에 의하먼 뱀죄헌상운 자본주의경채체제의 모순에 기언하여 자본

주의 사회구조가 훨언척으효 채기하는 유산차(Bour용ea1s)와 프로래타 a]아

(Pro l etar iat )간의 대법 ·잡둥얘셔 비룻펀다고 한다. 그러고 이러한 뱀죄헌상윤 완

선한 사회주의 국가의 수업으토 사라칠 수 밖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챔얘셔 볼 때，社훌主훌훌채체가 완성되기 션의 과도기적인 상황얘셔는

엄최헌상이 필언척이고 갱상쩍인 것으로 인식펀다는대뻐 북한 ~J훌政짧의 한7껴성이

15) 註 11)참조

16) Durkhe i m의 뱀죄갱상셜에 의하떤 犯罪가 社홈내애 존재하는 것이 당언하고 갱상

적이라는 것이나，뼈r‘X애 려하먼 뱀죄가 자본주의사회애 존재하는 것이 휠언적이라

는 형언적인 주장율 하고 있는 것이다.



、!

443

드러나재 되는 것이다. 머 나아가셔 당언~]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엄죄헌상ξζ로
님

-r

터 ..£.~I려 형엽의 근거와 ~훌政農의 사영율 찾으려고 하는 북한 뻐훌政策애셔 창

바와 같이마르코스(뻐rx)가 주장하는 “뱀죄헌상이 있기 때

존채가 오~]려 헝법의 개념율 셜정해 주고 재판의 필요성등 여러 JfJ

아불 수 없는 것이다.

운애 뱀죄인의

훌政鷹적 고려의 근거가 펀다"171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갈이 뱀죄헌상이 사회주의채채 수립S로 완션히 소멸휠 것이라는 시각윤 우

매한 이상향(Utopie ) 일 폰 헌실적인 범최헌상에 대한 실질척 대책을 강구하는대 아

무번 도움율 추고 없지 뭇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JfJ훌政策상 엄죄헌상본은 엄

과도기적인 헌상으로셔죄자체에 대한 현상적인 인식애셔 출발하지 아니하고， 간주

되어 뱀죄헌상자체애 대한 섬도있는 언구툴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4) 월罪對策훌훌

CD ~J젊의 의미

북한 fU훌政策상 앵벌운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채도와 법질셔툴 힘 $.~t

는 가벌척인 위험한 행위얘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적이다.삐 따라셔 북한 J/J훌政

策상 형벌의 의미는 다융과 같이 혼석되어 질 수 있다.

첫째로， 복한 힘l훌政훌상 행벌의 의미는 조션인주주의인인공화국율 표방하는 북

한이라는 집단의 보호애셔 찾울 수 없다. 개인의 권a]와 자유의 .!L장.!L다는 집단의

그 존속애 옥표툴 두고 처방으로셔의것이다.쭉 엄죄인 자체애 대한

완션한 선한’이라는 집단적 공동옥표툴 위하여

있는

사회채채로의’공산주의

유지와

의미보다는

형벌응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 쩨훌政策상 영벌의 의띠는 사회주의척 묶표를 위한 ‘사회주의적

교육’의 도구라는 사실애서 영확하게 설영펀다 . l에 완선한 사회추의 묵가호의 과갱윤

17) K. 뼈rx，Hist마"e des doctr‘ines economiques ,Coste ed,paris ,T II ,p.162.

18) 북한 헝 법 채 4조 참조

19) 북한 구재판소구성법 제 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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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시일율 요구하기 때운에 공동추구 묵표얘셔 일탑t~려는 뱀죄인애 대하여 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율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 혹표애 도답하먼 fl홉의

빼기와 아울러 앵벌의 필요성이 부쟁휠 것이라는 판상율 배려지 웃하고 없는 것이

다.

따라셔， 뻐톨R의 의미는 사휘로부터의 7.인율 보호하기 위한 훌fiit.防훌훌(La

defense sociale nouvelle)애셔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it바政鷹에 곤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S로부터 ‘ it홉主훌훌툴 향한 社*.훌홈j의 防홈.라는 사회추의척 사회방

위폰에서 북한 영사정책운 영벌의 의미를 찾고 었는 것이다.-

@ 퓨u뿜의 폭척

북한 구앵법 체 27조얘 의하언，“앵벌율 척용하는 욕적윤 다융과 잡다. (1) 죄를

범한차로 하여급 새로운 죄툴 뱀할 수 없도혹 하기 위하여. (2)뱀회의 일반적 예방

율 위하여. (3)죄률 엄한 자호 하여륨 인인민주추외 국가의 자유!!.촌 공동생활의 조

걷애 척응하게 하기 위하여 형벌의 적용운 육채적 고통율 추거나 인간척 품위톨처

하시키는 것융 휴척￡호 하지 않드며 ~북과 정벌율 자쩨과업으쪼 삼치 않는다.”라

고 하였다.~한북한 구채판소 구성법 채3조는 “채판소는 형벌율 척용함얘 있어셔

엄최차를 다만 처벌합 한만 아니라 그률율 교화하며 채교육함율 혹척으효 한다”라

고 큐갱하고 없었다. 그후 신형법윤 뱀죄자애 대한 진압과 교앙개조，뱀회의 일반예

방과 7.벨예방융 형벌의 척용목적S호 규쟁하게 되었다.

위의 큐갱들율 통해 륙한 빼훌It鷹상 형벌의 혹척율 살펴본다먼， 첫번째 뮤갱윤

앵벌의 혹쩍율 <I>뱀죄인의 채i협화를 예방하기 위한 특벌예방주의.~엄죄의 일반적

인 예방율 위한 입반 얘방추의 @법회인의 채사회화률 위한 교육헝추의 둥의 3가

지 윈석애 두고 없다고 불 수 없고，두번째 큐갱운 행벌의 혹척융 뱀죄인의 교육·재

교육얘 둠.2.!!.써 특밸빼방추의와교육영주의률 두고 없다.

그러나， 영푼화펀 위와잡윤 형벌의 혹척윤 장식적인 의미에 불과하고ZI’， 실체효

20) 註1 3 ) 참조

21) 북한 행사쟁책운 혹단적인 헝법권 행사툴 위한 갱책이기 때문에 뱀죄인율 인도

추의척S로 처우하고 없지 않융운 영악관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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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廣‘報JIl風則」에 입각한 영벌관율 버 a J 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왜냐하먼， 북한영

업상 ‘死fffJ’윤 중요한 영벌호셔 뮤갱하고 없어 주펀 성적을 다고 실제로 않이 악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뱀에 해당하는 반체채적 범죄얘 대하여는 특히 자

의적 앵벌권 행사를 무자1:1 1하채 남용하는 점에셔 볼때도 그러한 것이다. a

~ jfIJ햄의 執行쩨n훌制度

북한 형사갱책상 집행유빼는 5년이하의 정억형의 션고툴 받은 자로서 그의 위

혐생의 갱도에 비추어 그틀 교화소얘 보낼 필요가 없다고 인갱하는 경우애 재판소

애 의하여 다융과 잡이 판결휠 수 있다. 흑 3년이하의 정억의 유예기간윤 5년까

지， 3년을 초과하여 5년 이하의 정억의 유예기간응 3년이상 7년 까지이다. 따라셔

5년율 초과하는 행이나 사헝 또는 교화노동행율 션고한 경우에는 집행유혜툴 할

수 없다.

북한의 경우 宣告빼훌뼈l度는 운용되지 않는다. 다만 션고후 집뱅율 유빼하는

집행유예채도만 두고 있는 것이 그 흑색이다. 이는 어떠한 최옥이로셔든치 공산주

의체제유지툴 위하여 사회적 위험성있는 행위에 대하여 단최하고자 하는 필요성얘

셔 닝l룻펀다고 불 수 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껑우 행법 제 62조에 의할 때 3년 이하의 정억 또는 급고의 헝율

션고할 경우얘만 1년에셔 5년까지의 기간을 집행유예기간￡호 쟁할 수 없는 대 반

하여， 북한의 경우는 3년 이상의 경우도 적용하고 없는 점애 차이가 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집맹유예기간이 비혜적 o로 상당히 길어셔 實했性이 있는지애

의문율 폼을 수 있무며， 이것은 걸국 뱀죄인의 채법화툴 무a J해셔라도 방지하려는

사회주의적 육표툴 위한 의도에셔 비못된 것이다.

@ 保安훌分휩1度

보안처분제도는 범죄인이나 뱀죄적 위험생율 가진자애 대$~여 그 위험성의 갱도

에 다라 專前 據防錯置로 과해지는 뼈훤l的인 처혼재도를 말한다. 이 채도는 또 다

22) 후술하는 ‘혹채륙벨대상구억에셔의行*'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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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해질 수 있는 엄죄행위로부터 사회의 방위률 위해 사용되는 제도로서， 사회주

외국가의 옥표블 위한 사회방위툴 추구하는 확한 Jf{j훌政驚애 의하여 짧用휠 수 없

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a

북한은 1922년 러시아공화국 행업의 영향율 받아 다읍과 잡윤 두가지 보얀쳐혼

을 형법상애 규정하고 있다.첫째로， 반성갱신뱅 또는 일시척 갱신지장 기타 벙적상

태에서 가벌적이며 위험한 행위를 한 자로셔 그 행위 당시의 자기의 행위툴 환벌하

지 옷하거나 홍제하지 뭇한자얘 대하여 훨癡盧分Z‘L율 적용한다a. 둘째쪼， 가벌적이

며 위험한 행위툴 한 14셰 이상 17애 미만의 자애 대하며 홉正훌分&율 적용하고 있

다.

대한민국의 7~ ..2.. 느;
。 I '- 1980년에 제껑한 it훌保홉法율 홍t~여 수재의 헝율 밭거나

수개의 죄를 엄한자와 뱀죄블 묵적으로 하는 단채 또는 집단의 수뇌및 깐부，또한

심신장애자 마약중독자 및 알졸중톡자에 대하여m; φ保홉훌훌 @治훌훌홉 @保홈視，

聚 등려 3가지 보얀처혼m율 적용 할 수 있채 조치하고 없다.

북한 *，J훌政策은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앵벌처환과 보얀처푼의 본질척인 차

이률 부인하고깨 2가지 처한。l 모두 사회방위률 위한 수단으로서 동일시 되어 擇一

的 홉用율 하는 일원주의얘 업각하고 있는 껍에셔 대한민국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쏘안처한채도애 있어셔 위험성의 판단기준운 ‘사회적 위험성’의 7ft

념에 두고 있으며 결국 캉의성과 신축생율 띠고 있기 때문애 판단기준의 적갱화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윤 7.언성율 배채할 수 없채 왼다.

23) 후솔하는 북한 영사정책의 성석 중 ‘가시적인 행사갱잭’부환 참조

24) 북한 영업 재 12조 1항 참조

25) 북한 구-헝법 제 12조 2항얘 의하먼 행위당시얘는 쟁상적 상태애 있었드나 판결

을 선고하는 당시에 정신병상태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의료처분율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형법은 우션 의료처환율 적용한 후애 정신상태가 회복되먼 반드시 형벌을

과하도북 규정하고 있다.

26) 북한 헝법 처II 13조 참조

27) 대한민국 사회보호법 처II 2조

28) 동법 쩨 3 조

29) 1960년도 이후얘는 소련 헝사정책상 형법처폰과 보얀처폰율 구분하는 이원주의

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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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셔 위험성 판단기준의 적쟁화를 필수적 전채조걷으로셔 인식할 경우애 북한의

쏘얀쳐한채도는 인도주의적인 처푼이 철 수 없는 것이며 공산주의 쳐l체 유지를 위

한 수단으.호셔 정치적으호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4. 行꽤j制度n

(1) 뿜期빼 홉放制慶

북한 헝법윤 정억의 션고툴 받운자가 그 형의 집행과껑에셔 작업에 성실하고 뮤

율을 지키며 인민민주주의채도에 충껑을 나타내는 경우에 없어서쓴 그 영기의 절

반율 경과한 후 남윤 憲投JlJ期의 執行율 免除하는 방법으로 반기전 석방울 할 수

있도록 규갱하고 없다. 3l’ 북한 구헝법에셔는 이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션고하였먼 앵

벌율 먼재하치 않였으며 권 e l 의 박탈기간 빛 직엽 또는 영업의 곰지기깐을 단축하

거나 또는 소멸시킬 휠요가 있율 7J우에는 반기전 석방려 운채와 따로 이툴 해결하

였다. r

대한민국 영사껑책애 의하언 무기성억·곰고에셔 10년 ， 유기정억·읍고에셔는 영

기의 3란의 l을 껑과한 후 假釋放 시킬 수 있￡나g 북한의 경우얘는 우기정억운 없

고 유기정역의 ?녕우 영기의 2분의 1울 경과하여야 하므로 요걷상 까다몹다고 불 수

없다. 또한 집행을 언처l하는 방법을 택하여 만기전 석방을 인갱하는 점에셔 대한민

국의 경우와 차이가 었는 것이다. 륙히 만기전 석방의 범죄인에 대한 조건에 해당

하는 r인인민주주의채도애 충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같윤 요선윤 우리의 경우」‘’와

30) 북한의 경우얘 대한민극얘셔 처범 ·行퓨u法.이 있는지의 여부는 헌채까치 확실하

게 알려지지 않'll"~며， 다만 행법，형사소송법 그러고 채판소 구성업 채택에 관한

법령둥이 공개되어 있을 판이다. 그러므호， 우려는 위의 법령 등율 종합 고찰하연

셔 혹밸 $ 1 쟁치엄 수용소얘서 행하여지는 行~J實態툴 흥해 일반적인 ‘교화소’얘셔

의 行*，J율 형사정책적 판점에셔 예전해 볼 수 있을 판이다.

31) 북한헝법 체 56조 2항 참조

32) 동업 체 56조 3항

33) 대한민국 형법 제 72조 1 항 참조

34)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 行狀이 良好하여 改俊의 갱이 훌훌훌할 때애는 to이

라는 범죄인에 대한 요건이 째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재 72조1항 전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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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1 불 때 전체주의적인 성걱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러는 이 규껑율 롱하여 ..敎化所”월{셔 φ 작업껑실도 @ 규흩준수 이행여부

@ 인인민주주의채도에의 충성도의 째가지 기준에 의한 빼훌方式의 차이가 북한에

도 없무리라고 말할 수 없Z며， 또한 그애 따른 受퓨u훌分훌훌휠l慶카 인민민추추의

채채의 유지툴 위하여 맹해지고 없，2.aj라고 예상할 수 었는 것이다.훌 또한 “Ii化

所"37) 에셔 행해지는 행制勞톨h음 대한인국의 경우서렴 홉.t놓활과 l훌業빼훌 갱책의

수준애셔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受빼훌딩治힘l度 등의 민주적 행영째도는 확한의 경

우 찾아볼 수 없율 것이다.훌

(2) 敎化所 (또는 중노동석장)애셔의 出所- 敎免

북한 신형법운 유죄판결율 받운자얘 대하여 그 영벌의 션부 또는 얼」뷰를 사언하

는 채도툴 뮤쟁하고 없다.북한 헌법상 사먼윤 大it와 特敬호 구한되는 혜 ，대사는

중앙인인위원회의 권한에 숙하며쩌， 륙사는 국가의 수반인 국가주석의 권한에 속한

다.뼈 대사와 특사의 효과는 형벌의 껑삼。)\.+ 앵벌의 전걱 언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사와 륙사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셔， 대한민국의 경우와는

닿el 減쩌파 J1J의 執行停止험l度 둥이 없는 것으호 보아 교화소 또는 중노동직장애

셔의 출소방법운 듀$1 째한되어 있으며 대부혼의 경우가 만기석방에 의한 출소라고

r풀 수 있는 것이다.

35) 북한영법운 “정억윤 일청한 .i2.화소에셔 집맹한다.”라고 큐갱하고 없어， 이 장소

가 대한민욱의 교도소얘 해당함율 알 수 있다.

36) 대한민국 행사정책이 채핵하고 었는 톨正옆進훌훌훨j度는 이러한 판점에서 북한

의 경우에 악용휠 수 있다.

37) 욕한형법장 14째 - 17세 소년때 대한 교갱쳐관율 행하는 ‘少年院’

이 있，2.a j라고 본다.

38) 북한에서는 수영자 자치라는 영목a포 ‘受퓨u훌텀律훌禮制度. 갈윤 채도가 운용

펼 수 없율 것이다.

39) 북한신쉰법 체 103조 채 ’ I 항

40) 동법 채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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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特別훌훌훌對훌區城의 行llJ4ll

북한의 소위 ‘륙밸독재대상구억’이라고불러우는 정치사상범 섭단수용소툴 설치

운용하고 있다.이 집단 수용소의 제반업무는 국가 보위부에서 관장하고 뱀최인 3ξ

송과 경배업무는 사회얀션부 인민경비대애셔 담당하고 있다.헌재 북한애는 최근 낌

일성·검갱일의 새습채처l애 대한 불만율 가진 주인들이 계속 증가함얘 따라 지난

1982년도까지 8개었먼 政治犯 集團受容所가 최근 4개소 증설되어 모두 127ft소@로

늄어낯a며 수용인원도 10만 5천명에셔 북한주인의 0.7%얘 해당하는 15만 2천여 영

으로 크채 중가하었다.

수용대상인물윤독재체쩨유지에 위해몹다고 판단되는 반당· 반혁영종파폰자와 째

습해체 반대차， 개방쟁잭율 주장하는 사람듬과 그 가족들이며 재판절차없이 마구잡

이로 언행하여 수용소애 강제 수용하고 있다.혹벨묵재대상구억‘펙수감자들윤 수행

과 동시얘 ‘公民짧’율 빼앗겨 션거권. it I 션거권이 박탈되는 것운 물폰 가족·진치물

의 먼회가 곰치되고 또한 앙꼭·주택둥의 1:1 1 껑 에 대한 권 a 1 7~ 박탈됩으호써 모든 생

활율 자곱차축해야 하며 보건·의료혜택이 없고 결혼·출산까지도곰지되고 었다.

이률응 생존하기 위해 자급해야 할 농사툴 짓는데，토지가 황폐하여 폴잎이나 나

우캡질 등으로 언영하다가 영양실조와 설영:로 대부혼 사망하며， 거쳐로는 한파와

닝 l 툴 :il l 하기 위해 귀툴섭이나 로굴을 파고 생촬한다고 한다.이들의 일과는 주로 석

탄채굴·벌욱 개간등에 동원돼어 노동을 하는등 12시간이상의 강쩨노억과 2시간 이

상의 사상학습을 강요당하는 실쟁에 있다.

앞으포으l 껑치엄수용소의 진앙에 대해셔는，최근세습체째에 대한 반밥및 동구권

41) 이 논의얘 대하여는 ‘북한의 인권 탄압’ ，북한운체언무소 1986.6 : 셔울 언합통

신자효， ·갱쏘당국’ .82년 이후 갱치범 집중판석 제하 기사‘ 등의 자료블 종합하여

참고셔술함.

42) 함경북도 옹성문·회령군 경성근 함경남도 요덕근·성평근·덕성곤평얀남도 개션

근·북창곤 명얀북도 용선근·영번근·그띠고 ;.t~강'r 회션시 동선근 -k-에 위치하고 있

다.

43) (00호 판aj소〉라고도 불러우는 정치뱀 집단 수용소는 해발 1 천 5백미 터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대애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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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고 없는 ·改훨’과 ‘民王化’의 울걸 북한 주인율에채 확산되는 것율 방

지하기 위해 주민들얘 대한 내부감시홍써l률 강화하고 있는 실정하애， 앞~~ 강채

수용도l는 껑 *1뱀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혜상띈다.

5. 페事政策의 性格

(1) 共塵主義 JffJ훌政策

CDA民民主主義·R개훌政策

북한 행사껑책응 인민민주주의에 기초한 형사정책이다.마르크스(뼈rx)의 공산주

의 이본에 따라 완전한 공산주의 쳐l채가 수립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상왕율 지배

하기 위해 잠껑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정책이 바로 인인민주추의의 펌j훌政實인 것이

/
다.‘41 북한 행사껑잭운 완전한 프로래타cl아(ProH~tar iat )얘 의한 독재가 이루어지

치 않고 있는 상황얘셔 인인민주주의블 표방하먼셔 민주주의툴 가장한 충깐 형태의

껑치채제tr에셔의 뀐l훌政策이다.

~it홉主훌훌JffJ事政策

북한 행사정책윤 인민민주주의 JffJ훌政策을 표방하고 있￡나 결국 그 갱잭은 사

회주의 뻐事政짧이라는 사실울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운 공식적드로 1959년얘

사회주의혁멍이 북한내에셔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완전한 사회주의쩨제

가 수립휠 때，즉 사회주의 핵영이 완수펼 때 형법이 소멸하여 그애따라 f1J圖이 사

라지 cl라는 마효크스( Marx)이폰의 幻想은 빗나가채 되었다.북한은 사회주의핵영을

완수하였다고 하여도 jfIJ事政策율 계속 존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한인국을 적

화통일하여 완전한 사회주의혁영율 추진하기 위한 정잭으로셔 운용되고 있는 것이

다.

44) 전술한 북한행사껑잭려 기본적 혹성 중 ‘프로레Er i!- ] 아 ( PI‘o latariat ) 핵멍을 위

한 한시적인 행사쟁잭’에 관한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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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政治에 대한 하위개념무호셔의 jffJ事政策

북한애셔는 엽은 공산주의 쟁치체제를 유치하고 공고하게 학기위한 하나의 수단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S 그러므로 영업운 용-* 1 셰 쳐l툴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척

인 도구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jffJ훌政策 억시 공산주의 쩨처l정 착을 위

한 조션노동당의 갱치쟁책의 일부혼드로서 껑치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셔 인식되어지

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마르크스( Marx)의 공산주의 이폰이 그의 엽사상의 모채

이며 따라셔 법이폰과 그 체7빼가 공산주의 쟁잭얘셔 파생되어 나오는 것과 같윤 논

~l와 일맥상통$t채 되는 것이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의의 구헌을 위한 법율 기초

호 $t얘 사회·경채·갱치째도툴 수립하고 있다.따라서 행엽은 엄최인을 위한 마그나

카프타(밟gna C하-ta )호셔 퓨IJ法政策윤 犯罪A을 위한 껑잭으로셔 엄죄예방과 진압율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억할율 하는 것을 옥표로 하는 정치를 초월한 정책인 것이

다.

(3) 罪jffJ홈斷主훌훌의 jffJ훌政策

@ 行훌훌의 it홈的 危pll性애 기초한 뻐j훌政짧

북한 *f1훌政策응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범죄로 인껑하여 그 뱀죄애

대한 대책율 셔l우는대 그 의의를 두고 있다.그려나，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기능은 팡

의의 추상성율 가지고 있어서.공산주의체제’라는 거울에 비추어 위험생이 있는 행

위이언 모두 엄죄로 인쟁하는 정치적 단압과 위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었다.이

션윤 구체성과 영확성려 원2 1 에서 ·罪가 되는 것이 어떠한 맹위인가’툴 밝혜 영시

하여야 하는 罪3flJ法定主훌훌의 大原則에 반하는 처사라고 하겠다.

45) 김일성음 .법윤 껑치으1 한개의 표헌양식· 껑 ~ l 블 뎌나서는 법을 얄 수도 없고

법을 집맹할 수도 없읍니다’.또한 ‘법은 정치의 표헌이기 때문에 정치애 복종되어

야 하며 그것파 떨어질 수 없융니다.’라고 설멍하며. ‘법은 우리 묵가의 정색을 실

헌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업니다. 우리 국가의 정잭-응 우2 1 당의 껑잭입니다.’하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저작션섭，조선노동당출판사，제2원 p.144 ， 채 12 권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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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犯罪와 jflJ웹의 類推i흩用애 기초한 JffJ훌政뚫

북한 ;JflJ훌政策운 뱀죄와 앵벌의 유추적용율 인갱하는 원석에 셔서 뱀죄와 헝벌

을 자리적드로 겸껑하고 없다. 휴 뱀회적 행위호써 그얘 석껍 해당하는 뮤쟁이 헌

법에 없는 것애 대하여서는 형법중 그 중요성과 종류애 있어서 가장 에l숫한 회얘

관한 조항애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영벌율 갱하는 것이다.

(4) 非A遺主훌的 쩨훌政훌

11, 人樓않짧的 JffJ훌政策

북한 뻐훌政짧윤 ‘실맹의 개시’으l 개념율 인쟁하고 없으나 이얘 관7에없이 뱀죄

의 예비와 미수를 기수와 ·동일하채 처벌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갱법과 공뱀의 구

밸음 하지 아니하고 공법의 껑엄화를 유도하고 았다. 이러한 두가지 점윤 범죄행위

려 단계적 구란을 영백$ 1 거부하고 사회적 위협성이 었는 맹위이번 그 맹위가 어변

영태를 지니먼 깐얘 상관없이 처벌하려는 바인도주의적 먼율 보여주는 것이다. 아

울러 ” ζ느 'il l‘- ε코 l一
껑 -* j엄 수용소애셔의 행형을 통해볼때 인권유린적 성걱윤 부인할 수

없채 힌다.

<2> f없節的인 JfIJ훌政뚫

북한 jflJ훌政훌음 공산주의이념을 실헌하기 위한 갱치석 도구~셔 위장되어 있는

가식적인 형사껑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정책윤 다만 조션인추추의 인민종화국

및 그 업율질셔들에 위반하는 사회적 위험껑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공산추의체째의

영숙적인 고수률 위하여 촌용되고 있기 때푼이다.

북한 형법은 각각 정신장애자애 대한 의료처분빼과 소년에 대한 :;L갱쳐혼율 규정

하고 있S나 반쩨채인사등 정치뱀애 대한 行JffJ實鳳툴 볼때 선정한 의미의 범최인의

개션과 보호애 혹표틀 두고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추의 폭표에 척합한 인간으로 개

46) 위의 두가지 처혼들운 북한 형법에셔 추구하는 인인민추주의국가의 ~~‘유호운 공

동생활의 조걷에 적응하케 하기 위한 앵벌에 대응하는 처혼율일 따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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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기 위한 재사회화·재교육의 영옥:로 위장헌 장식적 듀껑에 불과한 것이다.‘7

47) 소련의 경우는 1971년 8월 26일 법령애 의해 사회적 위엄성을 가진

에 대한 강체의료처혼을 실채로 행하고 없다. D.뼈yer . Les instruments
des violences des droits de L’homme , R.S.C. n 3.

정신장얘자

jurid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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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 는 말

지급까지 우e]는 北훌훌의 *，J事法體系툴 신형업의 내용을 중심￡로 고할하여 보었

다. 북한 신앵법윤 구형법과 마찬가지로 멈최의 실질적 개념의 로대위얘 행벌법뮤

툴 유추적용과 소급척 적용 인정함으로써 罪퓨Ij法定主훌툴 정언으로 부인하며 개인

의 권 el와 이익보다 사회주의제도와 당의 이익을 우션적으로 보호하고 있읍을 알채

되었다. 또한 신형법운 ..조션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조션인주주의 인민

공화국 추석율 보위하고 공화국 갱부의 노션과 갱책을 옹호 관철하며， 모든 뱀최적

침해로부터 노동차·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처l도와 혁영의 전휘물을 수호하고， 인인

의 헌법적 권el와 생영·재산율 보호하며， 국가·사회생활의 오듬 분야에셔 혁영적

제도와 설셔툴 셔l워 온 사회툴 主빼思、想、으로 일색화하는 억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뎌!

았다 .. 라고 뮤껑함S로써 구형법의 과업보다 뎌욱 머 강화펀 신헝법의 엄우가 한

마디로 김일생에 의한 唯一빼힘l툴 확고하게 하기위하여 주채사상율 완성시키는 데

있융을 선멍하고 었다.

民主主義理念과 A~홉保障的 1홉{直블 무시하는 북한 형법쓴 실로 대한민국 행업과

는 커다한 차이캠율 드러내고 었다. 결국 공산주의 이론에 기초한 북한 형법윤 실

처l얘 있어 해구껑과 극섬한 비인간성율 치니고 있으며， 그 이본에셔 파생한 마르르

스 犯罪훌理훌훌도 북한 형사껑책율 살펴쏠 때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용이하깨 만드논

수단으호셔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셔 북한 형엽은 이러한 이본들율 기반으로

하여 공산주의의 철처한 시녀로셔 rA問에 의한 神國」과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채재

륜 유치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폭력적인 도구인 것을 시억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 ~q풍과 같이 몰아치고 있는 「소련의 ai훌과 民主化」의 거샌 바람이 북한의

공산주의책채툴 무녀뜨밀 수 있을 것이라고 방관한다는 것은 푸e l한 일이며， 한시

라도 대한민국율 척화흥일하여 사회주의혁영율 완수하려는 야육율 북한이 아석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율율 잊지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애셔 우려는 榮光

힌 f1f一祖園의 未來와 無훨한 훌훌홉율 위하여 북한 영사업과 형사갱잭얘 대처해 나

갈 수 있는 방얀을 구체석으로 모색하여야 할 젓이다. 그것윤 오로지 첩저하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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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악 원석에 입각한 A遭主훌훌的 뻐훌政策율 바탕￡ζ포 하여 罪퓨~法定主훌훌風則애

충실한 형사업을 운용해 나가는 방법에 의할 수 밖얘 없다고 생각한다. 인도주의적

이며 인권보장적인 헝사업 만이 북한 형사법을 곡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본적a로 뱀죄인율 경계하언서도 이해하고 사회애셔 A問다운 生活율 합 수

있도복 하며 엄죄인율 웅묵적으로 包容할 수 있는 영사쟁책을 가지고 홉龍化·集團

化·科學化되고 있는 犯罪現象을 형법무로 홍채해 나가야 한다.무조걷 영벌율 가중

하고 강화하언 염회툴 예방하고 진양할 수 있다는 구태의언한 사고툴 배 e ]고， 뱀죄

를 저지르먼 반드시 일껑한 형태의 힘l載가 었다는 생각율 가지고 뱀회툴 행하언 아

니되겠다는 인식이 우리들에재 깊이 박혀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 형사업과 형사껑

책을 곡복하여 오송 l 려 인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형사업과 행사정책이 되기 위해셔

는 統一애 대한 希望을 버리지 않고 참힌 民主主義툴 實훌훌하는 길 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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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방비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 비교 연구동

O 최병학 : 충북대학교 강사(정치외교학과)

• 호士 국방관리학과， 청주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공군대학 교수， 청주대·한남대·대전대 강사

O 안찬일 :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역임

• 신의주 농대，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건국대 대학원(박사과정)

• 중화민국， 중국 및 미 일리노이대 학술회의 참가 빛 미 시카고대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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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범 : 서울대학교 강사

• 국민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및 대학원 행정학과(박사과정 수료)

• 연구실적 :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관료부패， 의회의 관료부패 통체에 관한

연구 동

。 김영수 : 서강대학교 강사(정치외교학과)

• 서강대 및 동 대학원 정외과(박사과정 이수)

• 육사 전엄강사， 숙명여대 강사 둥 역임

• 연구실적 : 현대 좌경급진사상， 실학사상에서의 민족의식， 북한의 실학연구

실태， 북한 정치이념과 전통정치문화와의 관련성 연구 동

。 이종훈 : 성균관대학교 강사(철학과)

• 성균관대 및 동 대학원 철학과(박사과정 수료)

성신여대， 이화여대 강사(국민윤리， 공산주의 이론 비판)

• 연구실적 : Husser! 현상학과 실천의 문제， 소크라테스의 철학， 서양의 위기

와 현상학둥

。 김영미 : 한국외국어대 강사(행정학과)

• 상명여대 행정학과， 외대 대학원 행정학과(박사과정)

• 상명여대 강사， 한국외국어대 한국지역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 지방세제와 지방자치관계， 정보관리와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

。 백원기 : 인천대학교 조교수(법학과)

• 국민대，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 프랑스 파리 제2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파리 제2대학 교수， 한양대 법대강사 역임

• 연구실적 : 은닉죄의 범죄의사， 공범개념， 범죄행위의 제1결정요소 고찰， 간

접적 공범의 제문제， 남북한 형사법 비교 연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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